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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거치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

제사회적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 여러 그늘을 남

겼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외형상 민주주의 제도는 꾸준히 확장하였으나 대의제가 

갈등 해소와 합의 형성이라는 민주주의의 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는 못하는 실

정이다. 성장 우선주의에 밀려 체계적인 사회정책과 복지 시스템은 외면받았으며 

그 결과 한국은 소득은 높되 행복지수는 세계 50위권에 그치는 ‘행복하지 않은’ 국

가가 되었다. 정부 주도의 추격형 모형에 내재한 지나친 보호 또는 규제정책은 민

간의 ‘학습역량 전환’을 왜곡하여 선도형 혁신체제로의 도약을 제약하고 있다. 노동 

분야에서는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나 대결적 노사관계 등 20년 이상 묵은 숙제들이 

공전(空轉)하는 가운데, 플랫폼 노동이나 AI에 의한 노동 대체와 같은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시리즈는 이처럼 우리나라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당면한 

문제에 대해 국가운영 시스템의 시각에서 종합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시도의 결과물

이다. 분야별 연구대상에 따라 강조점의 차이는 있으나 한국의 장기발전 과제를 제

시할 때 전체 연구시리즈는 제도의 경로의존성과 제도 간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로의존성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기존 제도하에서 특권을 누리는 수혜집

단이 더 나은 대안의 선택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문별 발전전략이 성

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 간 상호의존성은 정치･경제･사회･노동 등 제도가 서로 맞물려서 하

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국가장기발전전략은 각 부문별 제도의 정합성과 

상호성을 고려하여 제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시리즈의 시계(視界)

인 ‘장기’는 물리적 시간 개념을 의미하기보다는, 전략과제의 구조 전환적 특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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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부. 개론

❑ 거버넌스 연구의 대상

본 보고서는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시리즈의 제Ⅱ권으로 국가의 정책을 결

정하는 상위 거버넌스 체계, 즉 특정 부문이 아닌 정부의 장기전략과 정책 

방향 및 전달체계를 결정하는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을 분

석한다. 한국형 의사결정 거버넌스의 특성에서 볼 때 조직 측면에서의 연구

상은 입법부(정당과 국회), 행정부의 관료조직 및 재정당국으로 구성되며, 

기능의 측면에서는 의민주주의를 통한 의사결정 시스템, 관료제도를 통한 

정책집행, 재정당국에 의한 재정운용을 상으로 한다. 

국가정책에 한 의사결정과정을 포함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중요한 이

유는, 경제･사회･노동･교육 등 공공정책 각 분야에서의 공적 자원 재배치 

및 공공서비스 제공의 성공이 결국에는 주권자의 정책 수요와 선호를 전달

하고 정책화하는 방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단계별로 보면 첫째, 의민주

주의하에서 복지에 한 국민들의 선호는 국민을 ‘ 표’하는 국회에서 입법

화된다. 이 단계의 제도적 원리인 의제 민주주의는 헌법의 기본원리로 국

가의 최상위 의사결정 방식과 통치형태를 규정한다. 다음으로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한 정책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단계이다. 정책 집행을 제약하는 경

제(예산)적 제약조건하에서 행정부 재정당국은 예산을 편성하며 입법부는 예

산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그 과정에서 세입-세출-국가부채라는 재정적 제약

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한 의사결정을 지배

하는 것이 재정 거버넌스이다. 재정 거버넌스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행정부 

재정당국의 자율성이 상당한 기능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재정 권한을 규정

하는 헌법과 재정 관련 법률, 입법부와 행정부 재정당국의 관계를 규정하는 

권력구조와 통치형태가 작동원리를 제공한다. 마지막 과정은 행정부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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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구체적 사업으로 실현하여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단계이다. 

삼권분립의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 행정부의 정책집행 거버

넌스는 관료제도의 조직 및 운영체제를 규정하는 국가공무원제도나 정부조

직법 등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 주요 질문과 관점

국가장기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의제 연구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포함

하는 한국 정부의 거버넌스 시스템이 변화하는 시 적 요구에 맞게 제 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연구의 기본 질문은 현재의 정부 시스템 및 관련 제도는 한민국 국가 

공동체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지, 새로운 과제에 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혁신해야 하는지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 보

자면, 1987년 이후 정부(입법부와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제 민주주의와 

한국의 고도성장을 견인한 집행권력이 삶의 질 제고와 선도형 경제로의 전

환 등과 같은 국가의 새로운 정책의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

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지에 한 것이다. 이때 민주주의 제도는 권력관계

에 기초하여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집행권력

은 민주적 절차를 거친 선출권력 및 국가의 정책담당 조직인 관료제도를 의

미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정부 정책에 한 의사결정과 전달방식을 

통해 최종적으로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결정하는 상위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로 민주적 정체(政體) 및 제도와 행정조직으로서의 관료제도를 엄 하게 구

분한다.

연구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연구진은 고도성장기에 한국의 발전에 기여한 

성공 요인을 제시하고 그 요인들이 변화하는 환경하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른바 발전주의 국가전략과 권위주의 의사결정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정치제도와 행정조직 차원에서 지속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새로운 국가운영 시스템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하였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제도의 역사적 경로의존성과 구조적 상호의

존성에 기초하여 한국의 의사결정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 

방향과 개혁의제가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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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부. 국가 의사결정체계 개선을 위한 대의민주주의 발전 전략

1  연구의 배경

현행 한국 의사결정과정의 문제는 압축 성장기에 효율성을 중시하던 통

령 및 행정부 중심의 거버넌스가 잔존하면서 민주적 제도와 그 운영 사이의 

괴리가 커진 점에서 출발한다. 민주화 이후 지속적 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정당과 사회단체 등 다양한 정치적 행위자들은 여전히 모든 문제를 중앙정

부를 통해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삼권분립의 주체인 국회마저도 강력한 

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할 독립적인 권한을 지니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의사

결정과정에서 배제된 야당은 정부 운영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한 

응이다. 제Ⅱ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 내 의사결정 시스템이 

역사적･제도적･구조적으로 당면한 문제가 ‘비타협적 승자독식’에 있음을 보

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국회 내 정당정치, 국회와 행정부 간 관계, 

국민참여형 의사결정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2  현행 한국 의사결정 체계의 특징과 한계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비타협적 승자독식의 문제는 의민주주의 제도

의 근간인 국회 내 의사결정과 입법부와 행정부 간 관계에서 각각 확인된다. 

국회 내 의사결정의 ‘비타협성’은 국회의원 선출원리와 국회 작동원리가 

서로 조응하지 않는 문제에서 기인한다.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비례

표제를 포함하는 혼합형 제도이지만 그 근간은 소선거구 다수 표제이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실제 국회의원 선출과정에서는 개별 의원의 역량이 아

닌 양  정당의 결 구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 결과, 상임위 

중심주의와 같은 미국식 의회 운영장치를 도입했지만, 한국의 국회 내 의사

결정은 개별 의원들 간 정책 협의가 아닌 여야 정당 간 정치적 립이 주도

하는 실정이다. 다수 정당과 소수 정당 간 제로섬 게임에 따른 극한 투쟁, 

여야 간 정보의 비 칭 및 그로 인해 장외투쟁으로 의사를 관철하고자 하는 

야당, 원내 의견 조율보다는 지지자들의 직접동원에 의존하는 중영합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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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행태 등 한국의 국회 의사결정과정에서 관찰되는 여러 특징들은 한국 정

당제도의 산물임이 확인된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비타협적 승자독식의 문제는 고도

성장기 한국의 발전국가형 개발과정에 기원을 둔다. 통령중심제 국가인 한

국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통령과 행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가 

운영상 갈등 요인을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형태를 띤다. 이는 성장

과 효율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의정치와 국민의 참여를 제

한했던 발전주의 거버넌스 모델이 민주화 이후에도 관성적으로 지속해온 결

과이다. 행정부 우위의 국정운영은 국회 의사결정의 비타협성을 가중하면서 

행정부와 국회 간 심각한 립을 야기한다. 즉, 야당은 국회 의사일정, 입법

과정, 예결산심의, 공직자 청문회와 임명 동의 등 입법부에 부여된 권한을 

최 한 활용하여 통령과 립하는 전략을 고수하는 반면, 여당은 이를 막

고 통령을 옹호한다. 그 과정에서 여야 정당은 삼권분립 및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타협의 정치보다는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립의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 

3  미래 의사결정 체계의 규범과 가치

다음으로는 한국 의사결정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회가 본연의 기능

을 수행하기 위한 가치 및 규범을 제안한다. 이 가치들은 한국 정치가 효율

성에서 비례성과 표성 중심으로 이행하기 위해 요구된다. 비례성과 표성

은 사회적 갈등의 관리와 해소뿐만 아니라 정치과정의 책임성과 국민적 수

용성 향상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최종적으로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책환경에 한 유연하고 효과적인 정책 응을 가능하게 한다. 

첫 번째 가치는, 립과 반목의 정치를 경쟁과 협상의 정치로 전환하는 것

이다. 한국 국회는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허용할 뿐 아니라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예산안 제출권을 인정한다. 정부-여당  야당이라는 립구도가 

제도화된 현실에서 야당은, 법안이나 예산심의 과정을 통령에 한 견제 

수단이자 여당과 정부에 립각을 세우는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 

여당의 일방주의와 야당의 물리적 반 는 국회 공전(空轉)을 일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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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책임과 권한의 비 칭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치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정부-여당  야당이라는 

한국 정치의 구도하에서, 여당 의원은 통령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야당 

의원은 자원과 정부-여당의 독주를 무조건 저지하는 유인을 갖는다. 이러한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권한 배분, 

권한의 편중과 비 칭성을 완화할 제도적 장치, 견제와 시너지를 창출을 위

한 정합적 제도 구성 등을 고민해야 한다.

셋째, 국회와 행정부 간 정보 비 칭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현행 국회

의 정보력 및 정책 역량은 통령과 중앙정부에 크게 뒤처진다. 행정부 우위

의 정보 집중과 폐쇄성은 기관별 역량 강화, 공유, 공개의 3가지 원칙으로 

개선할 수 있다. 즉 한국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주체들(행정부와 

입법부, 유관기관들)이 정보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주체들 간 정보를 공유

하며, 나아가 국민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국민 참여 증진과 수용성 강화를 지향해야 한다. 정치적 무관심

과 정치 효능감의 저하는 의정치 시스템에 내재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

민 참여의 결핍은 궁극적으로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이라는 의제 정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의제 정치제도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치참여와 의민주주의 정치제도 간 연계를 다각화

하여 정치적 결정의 수용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그 구체적 방안으로 숙의민주주의 강화와 직접민주주의 요소의 도입을 

제안한다. 

4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우리나라 의사결정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을 위해서는 통령제와 내각제

적 요소가 결합한 현행 권력구조에 한 개헌 논의를 수반해야 한다. 새로운 

의사결정 시스템을 제언할 때 권력구조 개편 및 개헌을 의제에 포함할지는 

모든 논의에 앞서 선결해야 할 핵심이슈이다. 그런데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

은 한 나라의 발전 경로와 문화, 제도 간 상호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수용을 전제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만큼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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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진은 현행 권력구조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미래사회의 문제와 정책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

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도개선 과제는 크게 국회 내부의 문제, 국회와 

행정부 간의 문제, 국민참여형 의사결정 문제로 구분한다. 

❑ 국회 내부 제도개선

국회 내부에서 국회의원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국회에 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

엇보다도 중요하다.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상임위원

회 중심주의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는 정부 각 부처에 한 감

시, 정책과 예산에 한 숙의와 검토를 담당하므로 생산적 국회를 위한 핵심 

기구이다. 그러나 현재 상임위의 의사결정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부분 이루어지기에 소속 의원들의 전문성이 부차화하는 점, 정당 간 

결이 실질적 논의를 체한다는 점, 최종 심의결과에 한 책임소재가 불

분명해지는 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상임위 중심주의를 복원하고, 

소위원회로 기능을 분화함으로써 국회의 정책 역량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

가 있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상임위원장의 역할을 강화함으로

써 별도의 합의 없이도 상임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야 한다. 

다음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강화와 공청회 제도 정비를 제안한다. 윤리

특별위원회의 강화는 국회의 자정 능력을 높여 유권자의 신뢰를 얻을 방편

이다. 공청회와 청문회 제도 역시 활성화해야 한다. 공청회 제도가 현재와 

같이 형식적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최 시점, 상 법안, 참여자 구성 등에 

한 제도적 절차의 보완을 고민해야 한다.

❑ 국회와 행정부 간 균형적 의사결정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국회의 행정부에 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통

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행정부 입법활동에 한 견제장치이다. 한국의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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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는 헌법에 의거하여 법률안 제출권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시행령 

등 행정입법을 통해 국회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입법활동을 주도

한다. 개헌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상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나 포괄적 입법

활동을 막을 수는 없다. 신 이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정부 제출 

법률안에 해 상임위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의원 동의 의무화’ 방안을 현실화하기 어렵다면, 국회의

원들을 법률 준비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안이 된다. 행정부의 법안 준

비는 입안,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및 통령 

재가와 국회 제출 등 과정을 따르는데 각 단계별 과정에 국회의원이 참여함

으로써 개별 의원들을 법률 준비과정에 포용하고 행정부와 국회 간 비타협

적 갈등 격화와 합의 부재의 문제를 사전에 완화해 나갈 수 있다. 마찬가지

로 정부의 행정입법에 해서도 입법부가 일부 의견을 표명하는 제도를 허

용함으로써 행정입법의 정치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두 번째, 행정부 내 갈등 조정기구의 국회 이관이 필요하다. 행정부는 국

가적 차원의 의제와 정책을 결정하는 다수의 기구를 통령 산하에 운용한

다. 이 기구들은 통령과 국무총리 산하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며 자문기구로 통칭되지만 그 기구에서 수행하는 의사결정의 수준이 

단히 높다는 점에서 의제 기구를 체하며 의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

으로 지적된다. 즉, 그러한 자문기구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정당과 국회의원

처럼 국민을 표하는 합법적 책임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제 기구

의 역할을 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과 같이 참여 위

원들의 합의가 입법권에 준하는 수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부 산하 위

원회들은 의결의 표성과 책임성을 갖는 국회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는 국회의 실질적 정책 역량과 행정부 감시역량을 제고할 조치들이다. 

행정부는 부처별 정책 연구기관, 법제처나 감사원 등 지원기구를 두고 국정

을 운영하는 반면, 국회의 정책 역량은 권한, 정보, 자원의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감사원을 국회로 이전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는 개헌사항으로 현행 헌법하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안적 방안으로 국회 내 지원기구와 예산의 강화, 전문위원･입

법조사관･의원 보좌진 전문화 등을 통한 의정활동 자원 확충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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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 증대와 수용성 개선과제

먼저 행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합의 제도에 입법부 등 의제 기구들이 

동참하게 함으로써 그 과정과 결과에 한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정치

과정에 한 국민참여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는 국민참여청원 제도

와 공론화 및 숙의 제도가 표적이며 이러한 제도는 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점차 확산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행정부 중심 거버

넌스 제도의 문제점은, 행정부의 권한 범위 밖에 있는 입법적 및 사법적 의

사결정 사안조차 청와 와 행정부가 논의를 주도하고 답변과 해결까지 도모

하는 점이다. 이는 국민의 요구에 해 정부가 직접 응한다는 외견상 장점

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이후 의기구를 통한 의사결정의 다원화, 다층화 및 

책임화 노력에 배치된다. 국민의 정치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험적 제도

들이 의제에 기초한 책임정치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에 입법부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한국 국민의 높은 정치참여 의지를 반영, 선거 및 비선거 기간 

동안 자유로운 정치참여를 제약하는 여러 규제 제도에 한 완화가 필요하

다. 현행 한국의 선거제도는 공정의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자유의 원

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의 실질적 참여를 제약하는 정치적 규

제의 완화는 국민의 자유권을 확 하는 한편 국민 수용성을 고양하는 데 기

여할 것이다. 끝으로, 국민의 정치 참여도와 정치에 한 수용도는 국회 및 

행정부의 정보공개 정도와 접하게 관련하므로 향후 중요한 공적 정보의 

공개수준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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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부. 관료시스템의 진화와 혁신전략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Ⅲ부는 국가정책 거버넌스 중 정책 전달체계를 담당하는 관료시스템을 

연구 상으로 한다. 한국의 정부 관료제는 역량 있는 엘리트 관료집단과 집

권적 수행체계를 특징으로 하며 한국의 압축성장을 성공으로 이끈 원동력으

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국가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변화하는 한

편 경제 및 사회현상이 복합화･다원화하면서 정부 정책의 강력한 집행자라

는 행정국가 전통의 정부 역할론에 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재 한

국의 관료제도는 성장 일변도가 아닌 국민의 다양한 정책적 수요에 능동적

으로 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혁신이 필요한데 경제개발 초기와 같은 응집

력과 효율성,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과거 유효했던 전달체계로서의 관료시스템이 왜 지금은 더 이

상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지, 관료제도 혁신을 위한 그간의 다양한 노력

이 왜 만족스러운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는지에 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제Ⅲ부는 우선 한국 관료제의 역사적 진화과정을 조

명하며, 변화하는 정책환경하에서 정책 전달체계의 성과 제고를 위한 관료제

도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2  한국 관료제의 역사적 진화과정

개발시 의 한국 관료제는 실적주의에 기초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공무원 

채용제도를 도입한 후 강력한 통치 권력의 안정적 후견하에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특화한 체계를 갖추어 왔다. 이후 한국의 관료제도는 민주화, 

시장화, 정치화에 따라 진화한다. 먼저, 1997년 민주화는 정치와 국가 관료

제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민주화는 강력한 최고 통치권자가 국가 목표를 독

점하는 상황을 종식하고 정권 교체가 가능한 정치환경을 만들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공공부문의 시장화라는 신공공관리적 관료 개혁을 강제하는 

이념적, 실천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시 의 개막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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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정치의 영향력 강화 현상을 구조화였다. 이에 민주화･시장화･정치화

라는 세 가지 제도환경 변화가 한국 관료제 진화과정에서 관료제의 실질적 

운영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였는지 분석한다.

우선, 3  환경요인에 기반한 제도개혁은 엘리트 중심의 폐쇄적 인사제도 

타파를 위해 추진했지만 1990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공무원제도에서 이

루어진 실질적 변화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제한적 범위에서 채용목표제를 

도입하고 5급 공무원 채용을 위한 시험과목이 일부 변화한 것 외에, 한국 

공무원제도는 1961년 국가공무원법을 원형으로 한 공개채용제도를 그 로 

유지하고 있다. 시장화의 일환으로 도입한 개방형 채용제도 역시 민간전문가 

채용 통로라기보다는 기존 공무원 조직 내부의 승진이나 재취업 방편으로 

변질했다는 평가이다. 이는 관료제 개혁 조치들이 제도의 경로의존성, 즉 과

거의 집권적 기획과 통제라는 유산에 의해 형식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한국 관료제의 특징인 부처 중심의 조직적 응집성은 개발시 에 

절  권력자로 인격화된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전개된 관료제 내

부집단 간 경쟁의 결과물이자 관료제의 성과를 극 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하

였다. 이러한 ‘목표하달-성과측정-보상’의 체계와 더불어 공채시험이 부처 

배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한국 직업 공무원제의 특성은 부처 중심의 강한 

응집성이라는 관료제의 특성을 더욱 공고화하였다. 민주화는 국가 목표를 설

정하고 그에 한 주관적 충성심과 객관적 달성수준을 평가하는 절  권력

자에 의한 통치체제를 종식시켰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는 

스스로 권력을 향한 경쟁을 추구하면서 부처 집단주의 또는 이기주의를 과

거와 다른 양태로 유지하며 진화한다. 이는 국가 관료제의 발전과정에서 특

정 부처가 다양한 자원을 통해 행정조직 내에서 정책에 한 영향력과 권력 

행사 능력을 키워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국가 관료제 내에서의 ‘권

력의 과잉화 및 과소화’ 현상에 따른 부처 이기주의는 정책 전달체계로서 제

도의 합리적 운영과 성과의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끝으로 한국 관료제의 항상성 또는 경로의존성은 정부의 입법활동과 행정

입법의 영역에서도 나타난다. 민주화 이후 외형적으로는 국가 관료제에 한 

정치의 우위를 꾸준히 제도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정치적 역량 또는 

국가 관료제의 상 적 자율성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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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요약하면 한국 관료시스템의 현 상황은 민주화로 인해 절 적 통치권자(의 

통제)가 사라진 공백을 의회 권력을 필두로 한 정치의 영역이 채우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시장주의적 통제방식인 신공공관리적 개혁 역시 관료제

의 상 적 자율성과 결합하면서 결과 왜곡을 포함한 다양한 성과 왜곡 현상

을 초래하였다. 이상 한국 관료제의 진화과정 고찰 결과, 상위 통제기제인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이 변화한 환경하에서 관료제도에 한 혁신전략이 실

질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의 역사성과 경로의존성을 충분히 고려

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3  관료제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민주적으로 결정한 국가적 정책목표의 전달체계로서 한국의 관료시스템 

혁신 방안을 관료 차원, 조직 차원, 정부 차원으로 나누어 제안한다. 

❑ 관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

관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충원제도와 승진제도에 한 혁신이 

필요하다. 충원제도 혁신안으로는 고시제도 및 공채 개혁, 부처별 자율채용

제, 전문임기제 확  등을, 승진제도 혁신방안으로는 민간개방형 직위제, 성

과･역량 위주의 내부 승진시스템 구축 등을 개혁과제로 제안한다. 

먼저 공채 및 고시제도의 경우 관료조직 내 카르텔과 타 경로로 채용된 

공무원에 한 차별, 인재 선발에 부적합한 경직적 채용제도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부처별 자율채용제는 중앙통제식 일괄 채용시스

템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부처별 특성과 필요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방안이다. 단, 이 제도를 도입할 시 인사 비리 문제를 방지할 

통제장치를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임기제 확  역시 현행 채용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관료의 전문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실

효를 거두려면 의원 면직 시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책을 마련하고 임기

제 공무원의 근무 연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

다. 승진제도 혁신은 현행 연공서열 제도의 혁파를 위한 것으로 첫째,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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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관료제 외부의 전문 인력으로 충원하는 개방형 직위 제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방형 직위제가 내부승진의 방편으로 변질하는 것을 막

고 외부 전문가의 유입을 위한 실질적 통로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자격

요건을 민간으로 한정하는 등과 같은 제도 보완을 고민해야 한다. 둘째, 연

공서열의 타파를 위해서는 저성과자 퇴출을 시스템화하는 것처럼 성과 중심

의 인사 및 보직 관리를 실질적으로 이루어야 한다. 

이상의 관료제도 혁신 방안은 모두 공직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예기

치 못한 부작용을 수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도의 완결성

을 높이기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쳐 실험적이고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제

도 간 상호성에 한 면 한 검토와 부작용을 막을 보완조치를 함께 마련해

야 한다.

❑ 부처 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개혁과제

부처 이기주의 해소를 위한 개혁과제는 크게 관할권 조정과 부처 간 협업 

시스템 구축으로 구분한다. 

첫째, 일상적 차원의 칸막이 행정 응을 위한 관할권 조정 방안으로는 행

정부 내 컨트롤타워의 설치를 제안한다. 헌법상 권한과 정부조직법상 기관 

업무를 고려할 때 담당 주체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적절하다. 둘째, 

부처 간 업무와 기능을 둘러싼 관할권 다툼이 발생할 시에는 정치 권력과 

같은 행정부 외부권력의 개입과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조정의 주체로는 국

정 전반을 총괄하는 통령비서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

령 비서실 근무 공무원을 별도 채용함으로써 통령비서실이 부처 이해관계

에 휘둘리지 않는 객관성과 함께 정책의 통합 및 조정의 전문성 등 정책역

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조직개편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부처 이

기주의 해소 방안으로는 미국 관리예산실(OMB)과 같은 기구를 통령실 산

하에 설치하는 안 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미국 관리예산실은 통령 직속 

참모기관으로 예산 관련 기능은 물론 법제와 행정관리, 부처 간 업무조정 기

능까지 수행한다. 다만 이러한 기구의 설치에는 국무조정실과의 기능 중복의 

문제뿐만 아니라 통령실의 권한을 더욱 비 화한다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정부 권한 강화를 수반하는 개혁방안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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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균형 차원에서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하여야 할 것

이다. 

부처 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는 고위공무원단을 

부처 단위가 아닌 부문별로 운영하고 개방직 인재를 포진하는 등 부처 간 

연결성 강화를 위한 인사교류 방안을 제안한다. 두 번째는, 부처 간 협업 기

회를 확 하는 방안이다. 협업의 방식은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고 업무를 협

업 예산을 중심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특정 부처에 속하지 

않는 조직인 클라우드 공무원단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최근 발생하는 정책 

이슈 중 많은 부분이 부처 간 경계를 초월하는 성격을 띤다. 규모 인력 

투입이 필요한 정책 이슈가 발생할 시 클라우드 공무원단을 활용하면 협업

이 필요한 과제에 한 신속하고 유연한 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처 

간 협력을 제도화하는 효과도 기 할 수 있다. 

❑ 관료제 정치화 해소를 위한 개혁과제

관료제의 정치화 문제에서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과 관료제에 한 정치적 

통제(및 민주적 책임성) 사이에서 균형 있는 안을 끌어내는 것이다. 개혁

과제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향과 정치적 통제를 제도화하는 방향

을 각각 제시하였다. 

정치화를 인정하는 관점에서는 1급 등 고위직을 정무직으로 전환하는 방

안과 선출권력 임기와 연동하는 지명직을 확 하는 방안을 개혁과제로 제안

한다. 이미 굳어져 있는 1급 공무원 인사에 한 일괄사표 제출 관행은 직

업 공무원의 정년 및 정치적 중립 보장과 정면충돌한다. 정치적 중립이 법･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하에서는 승진과 직위 보존을 위해 고위 공

무원이 정치 권력과 결탁하는 현상이 오히려 심각해질 수 있다. 고위 공무원

과 정치 권력의 결탁을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다면, 음성적 정치화 과정을 양

성화하여 선출 권력 간의 관계를 공개하는 한편 고위 공무원의 성과를 정권

의 성공과 연계함으로써 관료제도의 책임성과 적극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

려해 볼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입장에서의 혁신 과제로는 다음 세 가지를 제

안한다. 첫째, 고위공무원단을 부처 단위에서 직무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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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제도는 높은 전문성을 갖춘 고위직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직위와 부처의 제약에서 벗어나 통령이나 장관 등의 정무직 공무원이 자

유롭고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부처별 운영

으로 인해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실적 제약을 고려할 때, 

고위공무원단을 부처에서 직무군별로 확  운영함으로써 정치와 행정의 융

합이 이뤄지도록 하고, 그 이하 직급에서는 정치적 중립과 객관적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치 권력에 의한 관료의 선거 동원을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 독립된 감시 주체(예컨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한

다. 세 번째, 집행권과 인사권의 분리이다. 관료의 선거 동원은 개 인사권

을 통한 보상을 매개로 작동하기 때문에, 집행권과 인사권을 분리함으로써 

정치 권력이 관료를 선거에 동원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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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부.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 거버넌스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발전국가 모형의 종식 이후 전통적 정책환경이 변화하고 기존 

재정운용의 지속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재정 거버넌스 분야에서도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경제개발 초기에 강력

한 재정 권한을 위임받은 재정당국은 경제개발에 한 재정 지원과 거시적 

재정안정화라는 시 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발전국가 시기 재정운

용의 특징은 1) 톱다운 방식의 신속한 기획과 경제부문 위주의 예산편성, 2) 

높은 성장률에 힘입은 안정적 재원공급, 3) 강력한 재정안정화 정책을 통한 

거시적 위기 극복으로 요약된다. 이 세 요소는, 사회적 불안 가중, 만성적 인

플레이션, 정부 주도 산업정책에 따른 과잉중복투자, 경제의 외적 취약성 

등 비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도성장의 밑거름을 제공하였다. 

최근 재정운용의 특징을 살펴 보면, 우선 규모 면에서 정부 예산은 GDP 

비 30%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증가 추이는 정체하고 있다. 세입 측면에

서는, 잠재성장률 하락, 생산인구 감소, 고용창출 능력 저하와 같은 경제여

건의 변화로 성장기반 재원조달 방식을 지속하기 어려워졌다. 세출 측면에서

는 복지지출을 비롯한 의무지출의 증가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높아졌다. 세

입 위축과 지출 경직화로 인해 재정건전성 문제는 재정운용의 주요 쟁점으

로 등장하였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민주화 이후 입법부 재정 권한의 강화

로 경제관료가 주도하는 재정 거버넌스에도 한계가 분명해졌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제Ⅳ부에서는 한국이 직면한 재정환경 변화요인 및 재

정 정책적 도전의 속성을 분석한 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뒷받침하

는 재정 운용방식과 법 제도를 도출하고자 한다.

2  OECD 국가의 재정관리 경험

❑ 재정운용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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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국가에 한 재정운용 사례 연구에서는 지출 구조의 합리화가 

성공적 재정관리에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분석 상국가는 국민

부담률 추이와 재정지출 합리화 여부에 따라 세 그룹으로 구분된다.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 오랫동안 국민부담률에 큰 변화가 없었던 국가군에서는 

지출의 효율화가 가장 중요한 재정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북

유럽(및 독일) 국가군과 남유럽 국가군은 국민부담률 상승에 한 국민적 수

용성을 기초로 포용적인 재정정책을 비교적 수월하게 시행한 경우에 속한다. 

두 국가군은 복지정책에서의 포용적 정부 역할로 보면 유사한 그룹에 속하

지만, 지출 합리화에서는 크게 다른 행보를 보였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경기침체 시기에 재정수지 적자를 단행하고 경기호황 

국면에는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는, 경기 응적 재정운용에 성공을 거두

었다. 반면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지출 확 를 위해 1970년 부터 

꾸준히 재정 수입을 확보해 나갔으나 2010년 결국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하

였다. 이는 재정확장기에 늘어난 정부 지출이 일종의 ‘쉬운 지출’ 또는 ‘지출 

권한’으로 고착화한 결과 재정지출 구조 혁신에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남유럽 국가의 재정운용 경험은 안정적 재정관리에 있어 재정수입

의 확  만큼이나 규모가 커진 재정지출에 한 효율화의 중요성을 보여주

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정치체제에 따른 재정운용의 결정

이상 재정운용의 성패는 재정당국의 독자적 집행력만이 아닌 헌법이나 정

치체제와 같이 재정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의사결정시스템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von Hagen(1992)은 재정당국의 권한과 같은 재정제도가 

건전재정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재정제도 가설을 제시하고 입증하였

다. 나아가 의회의 예산 수정 권한이 약할수록 건전재정에 유리하고, 예산 

집행 단계에서의 예산 변경 억제력이 클수록 건전재정에 유리하다는 가설도 

검증하였다. von Hagen을 위시한 재정제도에 관련한 주요 연구들은 행정

부에 한 위임이든 정치권 내에서의 합의 과정이든 간에 “정치권의 자율적 

통제”라는 큰 틀에서의 재정운용 기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가가 국가별 재

정 성과의 핵심적 결정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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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정책 기본 방향과 이에 대응하는 재정 거버넌스

❑ 재정정책 기조

한국의 향후 재정정책 기조로는, 중기적 시계에서의 재정확  이후 재정안

정화 단계로 전환하되 재정확 기에도 안정화 전환을 예비하는 것이 중요함

을 강조하였다. 재정지출에 한 총수요는 노령화에 따른 복지비 증가, 일자

리 지원정책 확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분배정책 강화 등으로 계속

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지출 충당을 위한 재원은 조세나 국채를 통해 조

달해야 하는데, 저금리 시기에는 국채 발행이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라는 

면에서 선호된다. 국채 금리가 성장률보다 낮은 기간에는 GDP 비 국가채

무 비중의 증가 속도가 완만하므로 국채 발행의 동태적 효율성이 높기 때문

이다. 

다만 한국은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며 일본과 같이 국가 자본이 

풍부하지도 않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세로 전환하는 경우 국채 증가가 국가

신용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기적 시계에서 

일정 수준 이상(예컨  60%)의 국채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조세부담률 인상

이나 재정지출 억제처럼 적극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

다. 국채, 조세, 지출 효율화 등 재정관리 수단의 시점 간 적정화가 성공하

기 위해서는 역설적이지만 향후 지출을 유연화할 수 있는 가역적 예산편성 

방안을 지출 확  시기에 선제적으로 도입해 두어야 할 것이다. 

❑ 정책수단별 재정 거버넌스의 역할

재정 거버넌스, 즉 재정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주체와 방식은 증세, 국

채 발행, 세출 축소 등 어떠한 재정정책 수단을 활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진

다. 국채 발행의 경우 예산심사 단계에서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증세에 비

해 국민의 정치적 관심도는 상 적으로 낮다. 국채 발행의 규모 또한 행정부

의 예산편성에 따른 세출입 격차로 결정되므로 국채의 적극적 활용 여부를 

일차적으로는 주도하는 주체는 행정부이다. 다만 국가부채는 미래의 세금 부

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합의와 국회의 정치적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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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과정이 그 수준을 결정한다. 다른 한편, 정치적 부담이 낮은 국채가 낭비

적 지출로 남용될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절제

된 국채 승인’이라는 정치적 기제가 작동해야 하는데 이 기제는 “재정당국과 

국회의 협치” 거버넌스를 통해 가능하다. 

세수 인상 및 세출 감축은 재정건전화 시기의 재정정책 수단이다. 조세 부

담 상승은 납세자의 동의와 정치권의 합의가 관건이므로 국회가 주도한다. 

재정지출 감축은 세출예산 편성권을 갖는 재정당국이 추진하는 지출 효율화 

작업에서 출발하지만 예산의 심의와 승인은 궁극적으로는 입법부의 권한이

다. 따라서 재정당국의 세출 축소 및 효율화 노력이 성과를 거두려면 재정 

효율화에 해 국민과 국회가 동의해야 한다. 요컨  재정 확장기의 국채 활

용이든 재정건전화기의 증세 또는 세출 축소이든 성공적 재정 관리를 위해

서는 재정당국과 정치권(국회)의 협력과 조화가 필수 불가결하다. 

4  재정 거버넌스 개혁과제

❑ 입법부와 행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재정 거버넌스 구축

재정확  국면에서 재정당국은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를 확 하되, 이와 동

시에 증가하는 부처별 지출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할 책무를 맡고 있

다. 지출 확 기에 지출부처들은 최 한의 지출 효율화를 달성할 안과 정

보를 재정당국에 제공함으로써 유연하고 가역적인 재정운용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전체 예산 중 재정당국의 관리 상에서 벗어나 

있는 지출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재정당국의 통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

에 없다. 국민이 부담하는 총 재원(국세, 지방세, 사회보장기여금) 중 사회보

장기여금과 지방세는 중앙 재정당국의 관리 상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전재원 규모는 100조원 이상에 달한다. 경직성 경비인 국방비와 인건비 

또한 재정당국의 재량적 관리 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증가 추세인 법정지출

은 향후 재정 기득권으로 고착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총 

재원 가운데 중앙정부의 관리 상은 10%에 불과하여 재정당국의 의지만으

로는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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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정지출을 확정하는 입법부의 권한과 역량이 ‘재정 유연성 확보’

를 위한 재정제도 구축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회는 재정 확장기에는 재

정건전성의 중장기적 복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출 경직화 및 기득권화

를 막는 재정제도 구축을 주도해야 한다. 구체적 안은 국회법 개정 여부에 

따라 두 가지를 제안한다. 국회법 개정 없이 가능한 안은, 예산심의 단계

에서 ‘재정 경직화 방지'를 심의 기준으로 정하고 이 기준에 근거하여 예산

을 심의하는 방안이다. 국회법 개정사항은, 재정 경직화 방지를 위하여 국회

법 제79조의2(의안에 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에 따라 현재 운용 중

인 ‘의안 비용추계'의 적용 상을 확 하고 내실화하는 방안이다. 의안 비

용추계 상을 조문의 취지에 맞게 법정지출과 관련한 전체 법령으로 확

한다면, 재정당국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법정지출의 제약 없는 확 를 견제

하여 재정지출 유연화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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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거버넌스 시스템 차원에서 국가장기발전 연구의 제안   5

제1절 연구의 대상

본 보고서는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시리즈의 제Ⅱ권으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상

위 거버넌스 체계를 상으로 한다.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는 크게 거버넌스 연구와 공

공정책 연구1)로 구성되는데, 이 연구는 정책의 상위 거버넌스, 즉 특정 부문이 아닌 정

부의 장기전략과 정책 방향 및 전달체계를 결정하는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한국형 의사결정 거버넌스의 특성에서 볼 때 조직 측면에서의 연구

상은 입법부(정당과 국회), 행정부의 관료조직 및 재정당국이며, 기능 측면에서는 의

민주주의를 통한 의사결정 시스템, 관료제도를 통한 정책집행, 재정당국에 의한 재정운

용 등을 상으로 한다. 

국가정책에 한 의사결정과정을 포함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
사회･노동･교육 등 공공정책 각 분야에서의 공적 자원 재배치 및 공공서비스 제공의 성

공이 결국에는 주권자의 정책 수요와 선호가 전달되고 정책화하는 방식에 달려있기 때

문이다. 개별 정책부문은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한 부문별로 특수한 정책 거버넌스

를 갖는다. 그러나 부문 고유의 정책 거버넌스는 국민의 선호를 정책에 반영하는 상위 

의사결정 거버넌스 체계에 따라 그 작동방식이 달라진다. 예컨  복지정책에서 구체적 

제도를 설계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주체는 행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이다. 그러나 

정책의 기본방향과 제도설계의 프레임은 개별 부처의 자율적 의사결정과정보다는 상위 

의사결정 거버넌스에 의해 결정된다. 

단계별로 보면 첫째, 의민주주의하에서 복지에 한 국민의 선호는 국민을 ‘ 표’

하는 국회에서 입법화한다. 이 단계의 제도적 원리인 의제 민주주의는 헌법의 기본원

리로서 국가의 최상위 의사결정 방식과 통치 형태를 규정한다. 다음으로 민주적 절차를 

거쳐 법제화한 정책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단계이다. 정책 집행을 제약하는 경제(예산)

1) 공공정책 연구에서는 정부가 수행하는 공공정책을 삶의 질, 혁신성장, 노동 패러다임 등 3대 부문으로 구분하여 부문별 장기적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 달성에 필요한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시리즈 Ⅲ, Ⅳ, Ⅴ권은 각각 삶의 질, 
혁신성장, 노동 등 공공정책 부문별 전략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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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제약조건하에서 행정부 재정당국은 예산을 편성하며 입법부는 예산을 심의하고 승

인한다. 그 과정에서 세입-세출-국가부채라는 재정적 제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한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것이 재정 거버넌스이다. 재정 거버

넌스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행정부 재정당국의 자율성이 상당한 기능을 하지만, 본질적

으로는 재정 권한을 규정하는 헌법과 재정 관련 법률, 입법부와 행정부 재정당국의 관

계를 규정하는 권력구조와 통치형태가 작동 원리를 제공한다. 마지막 과정은 행정부처

를 통해 구체적 사업으로 실현하여 정책 수요자인 국민에게 전달하는 단계이다.2) 삼권

분립의 민주공화제를 채택한 한국에서 행정부의 정책집행 거버넌스는 관료제도의 조직 

및 운영체제를 규정하는 국가공무원제도나 정부조직법 등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Ⅱ부의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 의민주주의와 입법부의 기능), Ⅲ부

의 정책 집행조직으로서의 관료제도(행정부의 역량과 조직), Ⅳ부의 재원 배분을 둘러싼 

의사결정(지속가능한 재정운용과 재정제도) 등 국가정책 결정의 3  거버넌스 분야를 

중심으로 현행 시스템의 발전과정 및 제도에 한 분석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각 부문

에서 제도개혁의 필요성과 혁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러한 3단계 구분은 정부 기능 가운데 주로 경제 및 사회정책 분야의 정책 결정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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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거버넌스 연구의 의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정책의 상위 거버넌스를, 입법부를 중심으로 한 

의민주주의 제도, 행정부 중심 관료제도, 전략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결정하는 

재정제도로 구분하였다. 특히 입법부를 중심으로 하는 의민주주의 제도의 전개는 그

간 정부의 공적 서비스에 한 의사결정과 집행을 주도한 행정부 중심 상위 거버넌스의 

변화 필요성을 보여주는 핵심 동인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가 현  민주주의 이론이나 

거버넌스 이론에 해 학술적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버넌스, 국

가와 정부, 정부의 구성요소 등에 한 기초적 개념 구분은 연구가 견지하는 방향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간략하게 설명해 두고자 한다.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의 경우 정치･행정･경제 등 분야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행정 능력과 같은 기술적 효율성의 맥락이 아닌 

“규칙의 결정, 적용, 집행”(Kjær, 2004)이나 “지배나 관리에 관련한 모든 과정”(Bevir, 

2012)과 같은 포괄적 정의로 사용하였다.3) 즉, 의사결정의 종류는 무엇이며 그 주체는 

누구인지, 행동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지며, 만들어진 규칙은 어떻게 집행하고 적용하는

지에 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후쿠야마는 거버넌스를 “민주주의 정부인

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역

량”(Fukuyama, 2013)4)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림 Ⅰ-1]은 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

략과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거버넌스’ 체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현  민주주의 국

가는 정부조직을 통상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3개 권력 부문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

원리는 의민주주의 제도, 법치주의, 행정 관료제 등에 기초한다.5) 

3) 2000년대 이후 주요 논문들은 거버넌스 개념을 매우 일반적 수준에서 정의하며 정부라는 공적 조직에 국한되지 않은 시민사
회의 행위자 및 그 네트워크, 공식적 제도가 아닌 사회적 관습과 행위로서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를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상 논의는 백웅기 외(2014)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4) 후쿠야마가 제시한 국가의 제도적 역량은 다음과 같다:“① 정책을 확정하고, 시행하며, 법률을 제정하는 능력 ② 최소한의 관
료제로 효율성 높게 국정을 관리하는 능력 ③ 독직이나 부정부패, 수뢰 등을 감시․통제하는 능력 ④ 제도 내에서 높은 수준의 투
명성과 책임감을 유지하는 능력 ⑤ 법을 집행하는 능력” 등(Fukuyama, 2004: 8-9). 후쿠야마의 논의는 염재호 외(2007: 1
5-16)의 설명을 인용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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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박상훈(2019).

[그림 Ⅰ-1] 현대 국가와 정부의 구성 체계 및 조직원리

이러한 개념을 차용해서 설명하자면, 본 보고서의 주요 질문은, 1987년 이후 정부(입

법부와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제 민주주의와 한국의 고도성장을 견인한 집행권력이 

삶의 질 제고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등과 같은 국가의 새로운 정책의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 변화가 무엇인지에 한 것이다. 이때 민주주의 제도는 

권력관계에 기초하여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를, 집행권력은 민주적 

절차를 거친 선출권력 및 국가의 정책담당 조직인 관료제도를 각각 의미한다. 이와 같

이 본 연구에서는 정부 정책에 한 의사결정과 전달방식을 통해 최종적으로 공공서비

스의 품질을 결정하는 상위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로 민주적 정체(政體) 및 제도와 행정

조직으로서의 관료제도를 엄 하게 구분한다.6) 

5) [그림 Ⅰ-1]에서 국가는 주권의 대외적 측면을 지칭하며 정부는 그 대내적 측면을 지칭한다. 마찬가지로 민주정부의 주권자는 
시민이며 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다(박상훈, 2017: 93).

6) 본 연구시리즈에서 국가의 대외 전략은 연구대상에 제외하였는데, 국민국가로서의 국제전략이나 안보, 통일문제 등의 경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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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분 체계를 강조하는 것은, 한국이 권위주의 정부가 주도하는 압축성장 과정

을 거치면서 국가와 정부를 동일시하면서 정부 부문에서의 의사결정을 행정부 또는 관

료조직 내에서의 의사결정과 등치하는 경향이 강하였기 때문이다.7) 이른바 국가 주도 

경제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발전주의 국가전략은 최고 권력자에 의한 국가자원의 

자의적 재배치를 운영원리로 하는 권위주의 통치체제와 결합하였으며, 그러한 체제하에

서 민주주의 기구인 의회와 정당은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법, 예산, 정책을 통과시켜 

주는 통법부(通法府)로 전락하였다(윤견수･김다은, 2017; Ⅱ부 2장 1절과 Ⅲ부 2장 2

절). 1987년 이후 한국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민주적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적 규

정과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행위자들 사이에는 갈등과 불협화음이 여전히 계속되었다. 

특히 발전주의 국가전략의 주력이었던 한국의 관료집단은 권위주의 통치자의 명령에 

완전히 복속하던 과거 시스템으로부터 상 적으로 자유로워졌지만 관료집단을 통제할 

민주적 역량이나 제도는 여전히 미완의 상태이다. 

결국 고도성장기를 규정한 과거 의사결정 시스템과 단절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은 

단순히 복지 분야나 경제 분야와 같은 개별 정책 부문에서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

거나 행정부 내부의 시장주의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새로운 국

가발전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

하는 시스템인 거버넌스 체제의 작동방식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

서 민주 정부의 구성요소인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구분하고, 국가조직의 구

성요소인 관료제도와 그 제도에 한 민주적 통제 원리를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의 의의

가 여기에 있다. 

내적 공공정책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위 거버넌스를 갖는다. 또한 민주 정부 구성요소 가운데 사법부 또한 분석 대상에 포함하
지 않았다. 

7) 박상훈(2017: 93-94)은 ‘정부’ 대신 ‘국가’라는 표현을 널리 사용하는 이유로 관료제의 발달을 들고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처
럼 중앙집권적 관료제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국가’라는 개념이, 영국이나 미국처럼 시민권이 관료조직에 앞서 발달한 국가에
서는 ‘정부’(“선출직 시민의 대표 내지 그들의 팀”의 의미에서)라는 개념을 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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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현행 거버넌스의 한계

국가장기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의제 연구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포함하는 한국 

정부의 거버넌스 시스템이 변화하는 시 적 요구에 맞게 제 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인

식에서 출발한다. 이하에서는 한국의 정책 거버넌스의 한계를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의민주주의의 합의 형성 능력, 정책의 실행을 담당하는 관료시스템의 정책 집행 능량, 

정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함에 있어 필요한 재정운용 역량 등 세 분야로 구분

하여 확인하였다. 

1  대의민주주의의 합의 형성 능력

헌법에 기초한 국가 의사결정 원리인 의민주주의를 확인해 보자. 현  국가에서 

의민주주의 제도는 국민이 선출한 표자가 국회나 행정부에서 국민을 신하여 정책

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기본원리이며, 그 본연의 기능은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존재하는 의견의 차이를 조율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다. 

정치 본연의 기능은 경제사회적 갈등의 완화, 이해관계의 조정과 타협이다. 그러나 

권위주의 시 에 정치는 사회적 합의 기제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의 부재로 발생한 사회

적 저항에 한 억압의 기능을 주로 담당하였다. 따라서 서로 다른 집단 간 갈등 조정

의 기능은 권위주의 시기가 아닌 민주화 이후 정치제도의 주요 기능이다.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2000년  들어 민주주의에 기초한 갈등 조정과 사회적 타협의 중요성

은 더욱 커졌다. 이는 우리 사회와 정부가 당면한 정책 환경과, 해결해야 하는 공적 과

제의 성격에서 비롯된다. 고도성장 시기에 한국 정부는 성장 우선 전략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장이라는 단일한 목표를 위해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활용하는 문제에 

총력을 기울인다. 그 과정에서 복지정책은 잔여적이고 선별적 수준에 머물렀으며 사회

정책은 억압적이었다. 그럼에도 지속적 경제성장에 힘입어 노동소득 배분율이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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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수준 역시 상승했기에 정치 영역의 갈등은 경제적 성과의 배분보다는 억

압적 정치체제에 한 민주화 요구에 집중하는 양상이었다. 현재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

망치는 1~2% 로 하락하였으며 청년실업자를 중심으로 한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로 평가한 불평등 계수는 1990년  중반까지 0.260 수준이

었으나 2000년  중반 이후에는 0.300~0.320으로 악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인구 구조 및 산업 구조적 변화와 함께 새로운 기술환경의 도래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

과라 할 수 있다. 4만달러  소득수준(PPP, 구매력평가소득 기준)과 초저출산 사회로의 

진입, 1%  잠재성장률 예상, 4차 산업혁명 기술로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서 한국 의사결정 시스템이 당면한 최우선 의제는 기술변화나 산업구조 전

환의 결과로 발생하는 사회 계층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경제성장 둔화로 심화되는 

계층 간･세  간･지역 간 양극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의 문제일 것이다.

OECD IMF 국민연금보험공단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2021~30년 2.6 2.2 2.3 2.8 2.6 

2031~40년 1.7 1.9 1.4 2.3 1.9 

2041~50년 1.3 1.5 1.0 1.5 1.4 

2051~60년 1.2 1.2 0.8 1.2 1.1 

[표 Ⅰ-1] 한국의 장기성장률 전망치
단위: %

출처: OECD(2018), IMF(2018), 국민연금보험공단(2018), 국회예산정책처(2018), 기획재정부(2015).

　 취업자 증감(명) 실업자(명) 실업률 (%) 청년 실업자(명) 청년 실업률(%)

1990년 52.5 45.4 2.4 29.0 5.5

1995년 56.6 43.0 2.1 26.3 4.6

2000년 88.2 97.8 4.4 43.0 8.1

2005년 14.9 88.7 3.7 38.9 8.0

2010년 34.5 92.4 3.7 33.9 7.9

2015년 28.1 97.6 3.6 38.9 9.1

2017년 31.6 102.3 3.7 42.6 9.8

2018년 9.7 107.3 3.8 40.8 9.5

[표 Ⅰ-2] 취업자 수 및 실업률 추이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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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원자료: Lee, Kang-Kook, 2019)

[그림 Ⅰ-2] 한국의 도시지역 가구소득 지니계수 추이

 

새로운 국가적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 분야의 제도적 역량은 어떠한가? 한국은 

1987년 이후 제도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꾸준히 진전시켰으며 민주주의 지표(EIU 

Democracy Index)8) 또한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중이다. 그러나 갈등 해소와 합

의 형성이라는 정치제도 본연의 기능으로 평가하자면, 현행 의사결정 시스템이 민주적 

제도에 따라 원활하게 작동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 정당정치는, 경제적･사회적 갈

등에 해 제도적 틀 내에서의 정치적 타협과 합의를 모색하기보다는, 정당 간 물리적 

충돌이나 원외 투쟁에 의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힘의 논리에 의한 극한적 립이나 

정치적 결정을 사법적 판단 영역에 위임하는 상황이 되풀이하면서 정치가 사회적 갈등

을 완화하기는커녕 증폭하는 상황이 일상이 되었다. 국민들 또한 표자인 국회를 통해 

선호를 표출하기보다는 광장정치나 청와  게시판을 통해 직접적인 해법을 호소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민주주의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사회내 갈등을 해소하는 

8) EIU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2018년 8.00점으로 167개 조사대상 국가 중 21위, 아시아 지역에서는 1위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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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정착한 사회에서라면 비공식적 정치 참여는 공식적 제도로 흡수

되며 다원적 의기구를 통해 관리된다. 

그러나 본 보고서 제Ⅱ부에서 보듯이 민주화 이후 의기구를 통한 정치 참여가 활성

화하면서 비공식적 참여를 체하는 현상은 노태우 정권 말기 즈음까지 이어지며 그 이

후에는 ‘민주화’ 효과는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거리에서의 시위를 통한 정치적 의

사 표출은 횟수 면에서는 김영삼 정부 이후 200~300회 선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비중

으로는 2000년  이후 오히려 증가 추이를 보였다(Ⅱ부: 141-142; [그림 Ⅱ-6]과 

[그림 Ⅱ-7] 참조). 이러한 현상에 해 Ⅱ부에서는 다수결주의라는 민주적 원칙이 “협

의제적 국회법과 관행이라는 현실적 논리에 사장”되고 “결국 숙의가 부족한 상태로 국

가의 의사결정이 처리”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한국의 의제 기구들은 외형적으로는 

“다양한 기능과 책임성의 구조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의사결정은 숙의 

없는 “정쟁의 블랙홀”에 빠져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Ⅱ부: 30). 2017년 미국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실시한 세계시민 정치태도 조사(Global Attitute 

Survey Project)에 따르면 한국은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에 비해 

선거로 선출된 표들에 한 시민적 지지가 높지 않은 한편, 시민에 의한 직접 결정에 

한 선호도는 훨씬 높게 나타났다(Ⅱ부: 139-140; [그림 Ⅱ-4]과 [그림 Ⅱ-5] 참조). 

이처럼 한국 국민들이 국회가 아닌 광장에서의 정치나 청와 를 통한 직접적인 의사소

통을 선호하는 이유는 의제도가 제 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역사적으로 보아 한국의 의민주주의가 본연의 정치적 기능을 제 로 수행하지 못

하는 이유는, 권위주의 체제를 종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통령 중심제하에서 의

사결정을 위한 정보와 자원이 중앙정부 및 직업 관료(career bureaucrats)에 집중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즉, “민주적 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과거 고도 경제성장기에 효율성

을 중시하던 행정부 및 중앙정부 주도의 거버넌스가 존속”(Ⅱ부: 27)함에 따라 정비된 

제도와 제도의 운영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달리말해, 민주화와 세계화가 

입법부와 사법부에 한 행정부 우위, 시장순응적 경제개입, 역량있는 엘리트 관료제, 

정책을 하향식으로 조율하는 최상위 선도기구(일본의 통산산업성 (MITI)이나 한국의 경

제기획원(EPB)) 등 이른바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model)를 구성(Johnson, 

1982; 1999)하는 각 요소들을 해체 또는 약화시키고 있으나 삼권분립에 기반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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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부나 관료에 한 시장의 자율성, 관료시스템에 한 민주적 통제, 다원주의적 

의사결정 체제 등 새로운 정치제도와 시장 질서가 발전국가 요소를 체하여 한국의 사

회경제 시스템에 온전히 안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발

전국가 모형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들이 균열되었으나 새로운 시스템이 온전히 정착하지 

못한 1990년  이후 한국의 상태를 ‘포스트 발전국가(Post Developmental State)’로 

규정한다.9) 

민주화는 발전국가의 특성인 정책 결정에 한 (직업)관료의 독점적 지위를 낮추는 

한편 그들에 한 정치적 통제 기제를 확 하였다(박종민･윤견수, 2015: 42). 그러나 

국회는, 법적･형식적 권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 비해 열악한 정보와 정책

자원으로 인해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는 못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인 법률제정과 예산 배분에서조차 행정부의 정부법률과 행정

입법, 예산편성권에 려 입법부의 정책 주도력은 행정부에 한참 뒤처진다. 즉 “민주화

와 정치화라는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여전히 자율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행정부를 구성하는 관료제 역시 “강력한 권력을 독점한 통치권자에서 

자유로워졌지만 그 공백을 의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의 영역이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상

적으로 여전히 자율성을 누리”고 있다(Ⅲ부: 214). 

결국 1990년  이후 현재에 이르는 시기는 고도성장기 형성된 발전국가 유산이 제도

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에 의해 새로운 정치제도 및 글로벌 시장질서와 혼

재되면서 한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상태로 묘사할 수 있다. 발전국가의 요소가 

국가적 정책 의제의 해결에 있어 반드시 부정적 의미만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

어도 의민주주의에 의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극복해야 할 상으로 생각한다. 경제가 복잡화하고 민주적 권리의식이 성숙해 진 현

재, 한국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국가가 제시한 의제를 어떻게 달

성할 것인지하는 ‘집행역량’이 아닌, 국가적 의제를 설정함에 있어 발생하는 갈등을 조

율하고 국민들 간 합의에 이르는 ‘합의 형성역량’에 있기 때문이다. 

9)  포스트 발전국가에 대한 정의는 1990년대 이후 한국의 국가시스템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 대표적으로는 발전국가 모
형이 신자유주의로 변화되었다는 “발전국가 소멸론”과 발전국가가 새로운 환경하에서 변형되어 지속된다는 입장의 “발전국가 
지속론”이 있다(박상영, 2012: 66). 박상영(2012)은 이 외에도 한국에서 포스트 발전국가론이 논의되는 다양한 맥락과 문헌
을 소개한다. 박상영은 한국에서 포스트 발전국가가 “발전주의적 특성과 신자유주의적 특성이 혼합된 시스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직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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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료시스템의 정책 집행 능력

두 번째는 관료제도의 정책 전달 효율성 저하 문제이다. 삼권분립의 권력구조하에서 

정부 관료제의 기능은 의민주제가 결정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Wamsley et al., 1992; Ⅲ부: 163). 발전국가 모형에서 집행적 정부 관료제는 1960

년  이후 산업정책을 주도하면서 한국의 경제발전을 성공으로 이끈 주요 요인으로 평

가받는다10). 경제개발 초기 한국의 국가 관료제는 1)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정치적 및 

사회적으로 포획될 가능성이 낮았으며, 2) 실적기반 임용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엘리트 

관료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

다(World Bank, 1993; 박종민･윤견수, 2015: 36). 국가 관료제가 사회경제적 특권층

으로부터 포획당하지 않은 배경에 해 발전국가론은 토지개혁으로 인해 그 이전 시기

의 지배계급이었던 지주집단이 몰락했다는 점, 한국전쟁 이후 반체제 노동세력이 붕괴

했다는 점, 근 적 산업생산의 미발달로 자본계급 또한 성숙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

고 있다(양재진, 2005: 3). 발전국가론자들은 이러한 사회세력의 공백이 “발전지향적인 

정치 리더십” 및 일제 식민기 이후 형성된 국가 관료제의 역량과 결합하면서 경제성장

을 견인하는 국가역량으로 발전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1990년  이후 민주화와 세계화가 한국형 발전국가에 내재한 구조적 모순을 

증폭시키면서, 관료 주도의 정책 설계와 규제정책, 가격 왜곡을 통한 자원의 재배치는 

국민이 요구하는 공공의 정책목표 달성에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도성장기에 정부 관료제가 기능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첫째, 달

성해야 할 정책목표를 경제개발로 단순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는, 정치 권력이 관료들에게 정책 실행과정에서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후 그 결과

에 해 엄격한 성과주의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식으로 관료제를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

이다. 세 번째로는, 경제사회 구조가 단순하여 정부 주도 산업정책이나 공공정책이 민

간부문에서 파생하는 효과가 비교적 예측 가능하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비 한 정

부조직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이나 부처 이기주의의 문제가 상 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10) 특히 권위주의 시대 한국의 관료제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통치권자가 제시한 국가의 목표를 수용하는 한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직적･수평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계한 관료제가 국가의 의지를 전체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동원 체계였다(Ⅲ
부:. 208).



국가장기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 의제 연구 ∙∙∙ 

16   국회미래연구원

정책목표에 따라 관료조직을 기능적이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경제개발 시기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에 따라 정부 각 부처에는 수출

실적 증가라는 정책목표가 주어졌다. 수출실적이라는 정책목표는 매우 단순명료하게 정

의되는 정량지표다. 정책목표가 명료하기 때문에, 부처별로 정책 실행의 재량권을 허용

하면서(효율성) 최종 실적을 통해 관료제를 통제(책임성)하는 방식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 부문에서 달성해야 하는 정책목표는 삶의 질, 출산율, 혁

신역량 등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띠며 수출실적같이 단순한 지표로 정의되지 않

는다. 집행적 관료제는 “명확한 권위와 권한체계, 전문화된 부서, 표준화된 업무를 통해 

매우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체제”(Ⅲ부: 164)이며 부여된 역할과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책무성을 갖는다. 그러나, 최종목표의 설정이나 의사결정 단계에서 권한

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실행해야 할 목표가 단순명료하게 정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

체제로서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 그 기능적 효율성을 발현할 정책환경 요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료제에는 민주화로 인한 정치적 통제와 신공공관리 이

론에 따른 시장적 통제라는 이중적 통제가 강화되어 온 것이다(박종민･윤견수, 2015).

3  재정 거버넌스의 재정관리 능력

세 번째는,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재정 거버넌스의 한계로 인해 재정운용의 지속가

능성이 낮아지는 점이다. 재정 거버넌스가 담당하는 재정 기능은 크게 정부의 정책을 

예산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과 거시적 재정안정화를 유지하는 것, 두 가지로 요약된다. 

전자가 정부의 살림살이에 혈액을 공급하는 기능이라면, 후자는 건강을 유지하도록 관

리하거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을 때 수술을 집도하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경제개발 

시기에 재정당국은 매우 열악한 세입여건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통한 세원 

확 에 힘입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수출 지향적･ 외 개방형 성장전

략에 내재한 거시적 불안정은 1980년  초 경제위기와 재정위기로 현실화 하였는데 이

는 긴축재정을 통한 강력한 재정안정화 정책으로 극복되었다. 수혜계층의 반발에도 불

구하고 그와 같은 안정화 정책이 가능했던 까닭은 von Hagen(1992)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강력한 재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재정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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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980년  재정개혁은 재정당국으로 강력한 집행 권한을 온전히 위임한 정부의 

정치적 보호가 주효하였다(기획재정부･KDI국제정책 학원, 2013: 30-42). 정치적 통

치권자의 명료한 목표 설정과 유능한 엘리트 관료의 집행능력이 결합하여 한국의 경제

개발을 성공으로 이끈 것과 마찬가지로, 성공적 재정운용 역시 정치적 의사결정권자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유능한 기술관료가 이끄는 재정당국의 협업으로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잠재성장률 하락, 고용창출 능력 저하, 생산인구 감소 등 저성

장에 따른 세입기반 위축으로 인해 성장기반 재정조달 방식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게 

되었다. 행정부 중심의 강력한 재정 거버넌스에도 한계가 분명해졌다. 행정부 재정당국

이 주도하던 한국의 재정 거버넌스 체제가 이제 행정부와 입법부가 권한을 공유하는 방

식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의의 재정당국(행정부와 입법부가 공동으

로 책임지는 재정정책 리더십)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재정제도와 거버넌스를 재구축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국가장기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 의제 연구 ∙∙∙ 

18   국회미래연구원

제4절 연구 질문

정책 거버넌스 세 부문이 현재 직면한 한계는, 크게 부문 자체의 독립적이며 고유한 

기능과 관련한 문제와 부문 간 상호성에 의해 결정되는 기능으로 유형화된다. 이는 또

한 제도의 측면과 운영의 측면으로 유형화되기도 한다. 

우선 의민주주의는 상임위, 공청회, 선거제도 등 정당과 국회를 구성하는 각종 제

도 자체의 미비점이 야기하는 문제가 있는 한편, 민주적 통제제도에도 불구하고 자원과 

정보의 측면에서 행정부와의 힘의 불균형이 만드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의 Ⅱ부에서는 

의제 원리에 의한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로 형식적

으로 도입된 제도와 경로의존적 제도운영 사이의 불균형 문제를 들고 있다. 즉, 한국의 

의사결정과정이 당면한 문제로 경제개발기에 형성된 행정부 중심 거버넌스와 민주화 

이후 도입된 제도가 서로 조응하지 않음으로 인해 제도적 규정과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행위자의 역할 사이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Ⅱ부: 27). 

관료제도에서는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이나 인사제도, 채용방식 등 제도 그 자체의 문

제와, 민주화에 따른 국가 관료제의 작동방식의 변화로 발생한 문제로 구분한다. 전자

의 문제는, 주로 성과와 경쟁, 평가 등 시장원리에 의한 관료 통제를 중시하는 신공공관

리적 행정개혁의 상이 되었다. 민주화로 절 적 권력을 가진 통치자가 더 이상 존재

하지 않게 되면서 부처 이기주의는 권력자 아래에서의 경쟁에서 스스로 권력을 추구하

는 양상으로 전환하였다. 국정감사나 의원입법 등 입법부가 행사하는 민주적 권한은 과

거에 비해 관료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제약하지만 정부의 입법활동이나 행정입법이 여

전히 국가정책의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  권력자의 통

제가 사라지면서 관료제도에 만들어진 공백을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의 영역이 채우

지는 못하고 있다(Ⅲ부: 213-215). 

재정 분야의 기능적 문제점 역시, 행정부문 내부의 제도적 미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형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영향을 받는 정치적 재정 권한에서 비롯하는 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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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한다. 미시적 성과관리나 재정준칙의 제정, 탑다운 예산편성 등 2000년  중반 추

진된 4  재정혁신은 전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적 효율화 방안이었다. 즉 4  

재정개혁은, 관료제도와 마찬가지로 성과와 경쟁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후자의 문제는 행정부에 한 위임이든 정치권 내에서의 합의 과

정이든 간에 “정치권의 자율적 통제”라는 큰 틀에서의 재정운용 기제가 어떻게 원활하

게 작동할 수 있는가에 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상은 정책을 결정하는 상위 거버넌스를 구조화하여 파악한 것이다. 민주적 의사결

정이 다음 단계 과정인 재정과정과 집행과정에 우선하며, 입법부가 재정당국의 재정 권

한과 행정부의 집행기능을 통제한다. 3  부문 중 의민주주의 제도는 통치체제 및 입

법권과 집행권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관료제와 다른 요소의 작동방식

을 제약하고 규정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정책 결정과 관련한 실질적 영

향력이 반드시 입법부에서 집행부라는 일방향으로 작동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정당국

은 예산편성 권한을 통해 국회의원의 예산승인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전체 재정운용을 

주도하기도 한다. 행정부 사업부처는 직접 정부 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하지만 입법부 소

관 상임위원회 여당 의원을 통한 ‘우회 입법’의 방식으로 의제 의사결정과정에 역으

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입법부의 의사결정과정 이후에도 행정부 관료들은 의제 기

구를 거치지 않은 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이른바 행정입법을 통해 국민의 권리와 생

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적 결정을 주도한다. 즉, 제도적으로 보면, 의민주주의에 의한 

의사결정이 집행 권한과 재정 권한을 제약하며 모든 국가 의사결정의 최상층에 위치하

지만, 제도의 실제 운영 측면에서는 의회제도(정치)와 관료제도(행정)의 상호의존성, 발

전국가 성장모형에 기원을 갖는 행정부와 기술관료의 집행 권한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한다.

본 보고서는 이상과 같이 민주주의 제도와 기존의 발전국가적 운영방식 간의 긴장과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한 제도 사이의 상호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신제도주의11) 

관점에서 의민주주의, 관료제도, 재정제도를 분석한다. 연구를 통해 던지는 기본 질

11) 정치･경제･사회의 조직 원리가 관성을 가지며 쉽게 바뀌지 않는 현상은 제도의 경로의존성으로 설명한다. 역사적 신제도주
의에 따르면, 특정 제도나 발전 경로가 일단 선택되어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그 사회 내에서 지속하는 경향이 생겨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환경하에서 더 우월한) 대안적 선택과 발전 경로를 제약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도의 경로의존성이 발생하는 구
체적 원인으로는 기존 제도하에서 특권을 누리는 수혜집단의 저항, 새로운 제도 채택에 따른 학습비용,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제도 간의 상호의존성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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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현재의 정부 시스템 및 관련 제도가 한민국 국가 공동체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

하기에 적합한지, 새로운 과제에 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혁신해

야 하는지로 요약된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각 분야별 연구에서는 고도성장기에 

한국의 발전에 기여한 성공 요인과 그 요인들이 변화하는 환경하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른바 발전주의 국가전략과 권위주의 의사결정 구조를 극복하

기 위한 노력을 정치제도와 행정조직 차원에서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

이 여전히 새로운 국가운영 시스템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제도의 역사적 경로의존성과 구조적 상호의존성에 기초하여 한국

의 의사결정 거버넌스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전략 방향과 개혁의제가 무엇인지를 도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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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제 제기

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화에 한 외적 평가는 안정적이다. 예를 들어 이코노미

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c Intelligence Unit: EIU)은 매년 각국의 민주주의 수

준을 평가하여 발표하는데,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을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서구 선진국들보다 하위에 있지만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순위가 상승하였다. 특히 민주주의 지표를 구성하는 선거와 다원성,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문화, 시민의 자유 등 5가지 주요 분야들 가운데 절차와 제도적 측면인 ‘선거 

과정과 다원성’ 분야는 구미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그런데 민주주의 제도화에 한 외적 평가와 달리 내적으로는 한국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제 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 이는 민주화 이후 30여 년간 다양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도 드러났을 뿐 아니라 학자, 정치인 및 시민들이 심각하게 우려

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풍부한 자원과 정보력을 지닌 통령과 행정부는 종종 국회

와 정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정을 내린다. 국회 내 야당은 여당과 행정부를 견제한다

는 명목으로 의사일정 조정 및 법안심사, 예산심의 등에서 다수결 원칙을 무력화한다. 

여당과 야당의 국회 내 갈등은 물리적인 충돌로 격화하기도 한다. 원내 정치는 없고 원

외투쟁만이 남는 국회 운영이 이루어진다. 이 와중에 정치적 해결 및 타협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사법부의 판단만을 절 적 선으로 간주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임혁백, 

2014: 784).

2000년  이후 이루어진 세 차례 촛불집회는 이러한 한국의 의사결정과정에 해 국

민들이 직접 의문을 제기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통령 탄핵 반  촛

불집회, 2008년 광우병 미국소고기 수입반  촛불집회, 그리고 2016~2017년 박근혜 

통령탄핵 촛불집회는 의제에 기초한 한국의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이 제 로 작동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 스스로가 나선 것이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직접행동을 

통한 국민의 불만은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이지호･이현우･서복경, 2017: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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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활발한 정치참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지표이지만 빈번한 촛불집회는 의

제에 한 오해와 국민의 직접행동만이 유일하게 정당성 있는 의사결정이라고 잘못된 

인식을 키우기도 한다. 광화문과 시청 앞 거리가 일상적인 집회와 시위 장소로 변한 것

이 이러한 문제를 보여준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시류에 편승해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을 표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거리의 국민에게 의존하고 이들을 동원하는 데 노

력을 기울인다. 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제도개혁과 달리, 개혁한 제도는 한

국 사회 속에서 제 로 정착되지 못한 채 헛바퀴만 도는 상황인 듯하다. 왜 이런 상황

이 발생하는 것인가? 무엇이 문제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국제적 평가와 국내적 평가 사이의 엇갈린 반응은 민주화 이후 제도 정비와 제도 운

영 사이의 괴리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한국 사회는 민주화 이후 30년이 넘는 시

간에 걸쳐 꾸준히 다양한 민주적 제도를 채택하고, 수정을 거듭하면서 서구의 안정된 

민주주의 사회가 지닌 제도적 장치를 부분 구비했거나 비슷한 수준의 제도적 환경을 

구축했다. 반면, 그렇게 구축한 제도가 실제 한국 사회 내에서 원활히 작동할 것인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현재 한국 사회 내 의사결정과정에 한 문제 제기는 바로 이

와 같은 한국 사회 내 민주적 제도 운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한편 한국 사회 내 제도 운영의 문제를 정치체제적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사회의 중요한 화두였던 헌법개정의 문제도 이러한 접근법에서 나온 

것이다. 민주화에 따라 통령직선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통령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이 권력자와 피권력자 간 갈등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통령제를 ‘분권형’ 

또는 ‘내각제형’으로 개혁하자는 주장은 이처럼 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등장한 

제왕적 통령의 폐해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또한 통령제와 다른 새로운 유형의 정부

형태를 구상함과 동시에 민주화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손보지 못했던 헌

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개선하자는 접근이다.

아쉽게도 헌법개정을 통해 한국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는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현

실성이 낮다. 민주화 이후 헌법개정에 한 논의는 수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음에도 단 

한 번도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

하고 헌법개정에 한 합의는 실패하였다. 현 의사결정과정에 생겨난 한국 사회 내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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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구조가 헌법개정을 통한 갈등해결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이

다. 더구나 헌법개정과정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유형의 정부형태는 한국 사회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제도라는 점도 우려가 크다. ‘분권형’이든 ‘내각제형’이든 새롭게 시도

하는 정부 형태가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이 

시행착오 과정이 과연 현재 의사결정과정이 야기한 문제를 치유하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욱 문제를 심화할 것인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 사회 내 민주적 제도 운영의 문제를 지적하는 또 다른 관점은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를 정치사회적 조건 및 환경에서 찾는 것이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현

행 통령제는 단점정부에서는 잘 운영하였던 반면,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일 

때 문제였다. 또한 사회적 조건으로서 지역, 이념, 세  등 한국 사회 내 잠재적 갈등 

요인을 부각하는 환경과 갈등의 양상에 따라 현행 제도 운영의 성패가 달라졌다. 그러

나 이와 같은 사회정치적 조건을 강조하는 입장은 분점정부, 지역주의, 이념 갈등 등 다

양한 한국 사회 내 변수의 역할을 부각하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이후 한

국 사회 내 갈등이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경향’(이지호･이현우･서복경, 2017: 157)을 

성공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결국, 현행 의사결정과정이 야기한 사회적 문제를 두고 어떤 접근법은 한국 사회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많다는 주장을 전개하는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제

도와 무관하게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접근법이 지닌 한계를 인식하고, 각각의 접근법이 지닌 독립적인 설명력과는 별개로 

두 접근법을 통합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민주화 이후 발전한 현행 제도가 규정하는 권한과 역할 배분이 중요할 뿐 아니라 제도 

아래서 각각의 정치적 행위자가 사회적 변화에 응하며 내리는 결정 및 선택의 중요성

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행 한국 의사결정과정의 문제는 민주적 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과거 고도 경제성장기에 효율성을 중시하던 행정부 및 중앙정부 주도의 거버넌스가 존

속하면서 발생하는 현행 제도적 규정과 정치적 행위자들의 역할 간 불협화음을 지적하

고자 한다. 국회는 강력한 권한을 지닌 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

한을 지니지 못했고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된 야당은 정부와 여당 주도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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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한 응이다. 현행 의사결정 체계 아래서 정당과 사

회단체 등 다양한 정치적 행위자들이 모두 정부를 통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

를 지니고 있으며, 그 안에서 정책적 경쟁보다는 정치적 투쟁을 우선한다. 

제Ⅱ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행 한국 사회 내 의사결정 시스템이 비타협적 승

자독식 구조임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방적 의사

수용 구조로 발전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려 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사결정 시스템을 

세 부분으로 세분화하고 각 영역에서 어떠한 비타협적 승자독식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

으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

과 해결될 때 예상되는 새로운 의사결정 체계를 전망해 보려 한다. 특히 국가의 의사결

정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알아본다.

먼저 의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회 내 의사결정에 관한 부분이다. 한국의 국회의원은 다수 표제와 비례 표

제를 독립적으로 동시에 운영하는 혼합형(mixed) 선거제도를 통해 선출한다. 다만 한

국의 혼합형 선거제도는 독일과 유사한 혼합형이지만 독일처럼 비례 표 선거 결과를 

통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며 다수 표제에 의해 선출되는 의석수가 비례 표

의 5배가 넘는다. 그 결과 혼합형 선거제도이면서도 다수 표제의 특성이 강하다. 또

한,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 개인은 자신의 지역민들을 표하고자 하는 성향 역시 강

하다. 다시 말해 제도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주로 비례 표제를 활

용함으로써 소속 정당을 통해 유권자를 표하려는 유럽식 의회 운영의 특징보다는 소

선거구 다수 표제를 통해 개별 의원이 지역민을 표하고자 노력하는 미국식 의회 운

영의 특징이 강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국회 운영의 현실은 위와 같은 제도적 특성에서 예상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정당을 중심으로 의회정치를 운영하는 유럽국가들의 모습이 강하다. 아마

도 영호남 지역에서 ‘묻지마 식’ 집단 투표 행태가 국회의원을 원내 활동으로 개별 평가

하기보다는 소속 정당으로 평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이갑윤, 2011: 72). 그 결과 미국 

의회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정비해 온 한국 국회는 내부의 여러 제도적 장치

들이 제 로 작동하지 않은 채 원내정당 간 립을 중심으로 운영이 이루어진다. 따라

서 미래 한국 국회 운영이 정당 간 립과 충돌이 가져오는 현재의 모순과 질곡에서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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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의 제도적 개선이 가능하다. 하나는 정당을 중심으로 운

영하는 한국 국회의 특성에 맞게 국회 내 제도를 수정하는 것이다. 표적인 것이 상임

위원회 중심주의를 폐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는 개별 의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첫 번째 방식과 상

반된 방향이다. 미국 의회처럼 국회의원 개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당 중심의 국회 운영 전통은 한 차례의 제도적 개혁만으

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국회 내 의사결정 시스템이 정당 간 

결로 인해 무력해지고 있다면, 한국 국회 내 정당의 역할을 약화하고 개별 의원의 역할

을 강화하는 것이 안이다. 예를 들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소위원

회의 활동을 현실화하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 개별 의원의 역량을 증진하는 방안을 생각

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후자의 조치가 미래 한국 사회에 더욱 적합하다는 입장을 중

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둘째, 통령제라는 정부 형태 아래서 의사결정의 원활한 작동과 관련한 부분이다. 

현재 한국 사회의 갈등 및 의사결정 시스템의 오작동은 삼권분립 및 지방자치제도와 같

은 정부 제도 설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통령과 행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

면서 중요한 문제에 한 갈등 요인들이 중앙정부로 집중하는 데에서 비롯한다(김용호, 

2017; 장훈, 2010). 한국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반공을 국시로 빈곤탈출, 근 화 및 국

방을 위한 중공업과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해 의정치와 국민 참여를 제한

하는 효율성 중심의 발전주의적 거버넌스 모델을 도입했고, 이것을 민주화 이후에도 관

성적으로 지속하고 있다(박성우･손병권, 2018: 15-22). 민주화 이후 정부 구성과 운영

을 위한 민주적 절차에 한 정비가 꾸준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및 사회정치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 역시 문제를 청와 를 통해서만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

다. 다시 말해 국회 내 야당은 여당보다는 청와 와 직접적 화를 원하고 심지어 노동

조합과 농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세력들도 광화문에서 통령에게 직접적으로적

인 문제해결을 호소하고 촉구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다양한 사회문제에 응하는 다

각적 의정치 기구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형해화(形骸化)하는 현상을 초래하

며, 사회적 갈등이 중앙 정치 권력, 즉 청와 와 통령에게로 축적되고 정치적 과부하

(overload)가 걸림으로써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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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사례가 청와 와 국회, 행정부와 국회 사이에 보이는 심각한 갈등 현상이

다. 야당은 국회 의사일정, 입법, 예결산심의, 공직자 청문회와 임명동의 등의 권한을 

최 한 활용하여 통령과 립하는 전략을 고수하는 반면 여당은 이를 막으며 통령

을 옹호하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에서의 다수결주의라는 민주적 원

칙은 협의적(協議的) 국회법과 관행이라는 현실적 논리에 사장되어 국가의 의사결정은 

지연되며 결국 숙의가 부족한 상태로 국가 의사결정을 처리되고 있다. 요컨  한국 

의기구들은 다양한 기능과 책임성의 구조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의사결정

이 ‘정쟁의 블랙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문제 및 미래에 다가올 문제에 한 응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점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현

재의 시스템이 수용할 수 없는 새로운 현안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시스템의 끊임없는 

수정과 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 및 국회는 장기적인 미래 전망을 수립

하는 데 매우 수동적일 뿐 아니라 단편적인 필요에만 부응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 시작한 장기 경제계획과 같이 일부 영역에서는 미래에 한 비

가 관찰되기도 하지만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에는 노력

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국회의 숙의는 부족하고 국정 마비는 일상이 

되었으며 정책 효과는 저하되어 왔다. 

제Ⅱ부에서는 이상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현재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이 지닌 문제

점을 지적하고, 그에 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특히 현행 통령제 정치 권

력구조 아래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재의 갈등과 극한적 립을 해소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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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존 논의 고찰

의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을 분석하고 이에 한 제도적 발

전 방향을 제시한 연구논문 혹은 보고서들은 과거에도 상당수 존재한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보인다. 첫째,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논의에 그치

는 점이다. 다시 말해 한국 의사결정 시스템상 문제가 되는 제도에 한 분석을 시행하

고 그에 한 탁월한 안을 제시하는 면에서는 일부 성공하고 있으나, 각 제도가 한국 

사회 전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상에서 어떻게 함께 기능할 수 있을지에 한 포괄적인 분

석틀의 부재로 일관성 있는 분석이 힘들다는 점이다.

둘째, 제도 개선의 다양한 방법론에 한 인식이 미비하다. 제도 개선에 한 논의의 

부분이 헌법개정이 필요한 개선방안과 필요 없는 개선방안을 동시에 제시하는 경향

을 보인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헌법개정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지 아니면 헌

법개정이 없이도 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헌법개정

은 개정안의 마련 및 국회 통과, 그리고 국민투표까지 상당한 정치적 동력을 얻지 않는 

한 쉽게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제도개선 논의가 헌법개정을 위한 정치적 환경에 종

속적으로 진행된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셋째, 학문 분과별로 통일되지 않은 상이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정치학적 

측면에서는 표성만을, 행정학적 측면에서는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의민주주의를 통

해 실현하여야 할 책임성 혹은 수용성 측면을 간과한 경향이 크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

가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 실현하여야 할 삶의 질 향상, 혁신 성장, 노동과 일자리 등

의 구체적인 성과를 부각하지 않았다. Ⅱ부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들을 보

완하여 보다 포괄적인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적 안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의민주주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위 차원의 포괄적인 분석틀하에서 의사결정과

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에 한 깊은 분석이 어우러져야 한다. 즉, 정치과정을 모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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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고려하면서 그 과정에 참여하는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지

방정부의 권한과 갈등 및 협력 관계를 분석하고, 이에 한 제도적 안을 다루는 체계

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포괄적인 분석에 한 깊은 고려 없이 입

법부 혹은 행정부의 단편적인 의사결정 구조에만 치우친 경향이 크다. 그 결과 해당 연

구들에서 제시한 제도적 안들이 서로 상충하여 기 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정치과정을 총괄하는 포괄적 분석틀을 기반으로 하

여, 입법부와 행정부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얽힌 의사결정상의 문제를 분석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시스템에 자리 잡은 정책결정자 간의 제로섬 갈등 구조가 

국가 의사결정에서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는지 설명할 포괄적인 분석틀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해당 분석틀을 기반으로 정당 결의 원내정치와 행정부에 집중된 의사결정 관

계를 일관되게 논하였다.

이처럼 포괄적 분석틀하에서 의사결정상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적 제도를 탐

색하였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안으로 제시한 제도 간 상충관계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보다 일관적인 관점에서 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단순히 입법부와 행정

부 차원에서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할지 뿐 아니라, 이러한 정책에 하여 국민

이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까지 분석틀에 포함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안적 제도들을 분석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단순히 현재 시점의 문제점 논의에 그치지 

않고, 인구절벽 및 기술 발전 등 앞으로 10~20년 동안 발생 가능한 변화들이 국가 의

사결정 시스템에 가져올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안적 제도가 무엇인지 하나의 포괄적 

분석틀을 통해 일관되게 분석하였다.

분석틀뿐 아니라 안 제시에서도 기존 연구들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개혁을 제

시하는 한계점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의사결정에서 통

령중심제의 문제점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으며, 상당수 연구에서 이에 한 안으로 

의원내각제 혹은 이원집정제 등으로의 전환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안

은 현재의 정치구조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1987년 5

년 단임제의 통령중심제가 제도화한 이후,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치세력 간의 갈

등으로 인해 20년 이상 해당 제도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민 여론 역시 의원내

각제 개혁에 한 선호가 상당히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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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18년 3월에 실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권력구조 개편 관련 여론조

사에 따르면, 4년 연임 통령제와 5년 단임 통령제를 합하여 68.5%의 국민이 통

령중심제를, 15.2%가 이원집정제를 선호하였으며, 오직 6.9%의 국민만이 의원내각제

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원내각제로의 전면적인 전환은 사실상 실현 가능

성이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를 하나의 안으로 

제시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헌법개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헌법개정을 동반하는 제

도개혁 역시 실효성이 높은 안적 제도로 논하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집권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이른바 ‘허니문 기간’에 정치제도 개혁에 한 사회

적 열망을 바탕으로 통령의 권력을 약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헌법개정 작업에 착수하

였다. 하지만 당시 야당의 강력한 반 로 인해 해당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제 로 논

의하지도 못한 채 폐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개정을 동반하는 제도적 안 분석은 

현재 시점에서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는 많은 경우 

행정부 법률안 제출권 폐지 혹은 예산법률주의와 같이 헌법개정을 수반하는 안에 초

점을 맞추어 왔다. 물론 이러한 제도적 안들을 제시하는 것은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

의 민주화를 위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헌법개정 

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개정을 수반하는 제도들만을 논하는 것은 연

구의 실질적인 가치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물론 본 연구도 전반적인 제도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감사원의 국회 이전과 같은 헌법개정을 수반한 제도개혁

을 포함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헌법개정 등의 실효성 

문제없이 법률 개정만으로 가능한 제도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정당 결의 원내 정치, 행정부에 편중된 정부 간 의사결정, 그리고 중앙집중적 

의사결정과 권한배분 등의 문제와 결부 지어 자세한 제도적 안들을 세세하게 분석하

였다. 예를 들어 정당 결의 원내 정치와 관련하여 예산법률주의 도입 혹은 후보자 등

록과 선거운동 제도개혁 등의 문제는 주요한 제도개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헌법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도보다 실효성이 높은 제도개혁 사항

인 상임위 중심주의 현실화, 공청회 제도의 개선, 회의록 작성의 의무화, 국회 청원의 

현실화 등의 문제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마찬가지로 행정부 집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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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통령중심제 내에서의 논의에 집중하여 안적 제도들을 

모색하였다. 예를 들어 행정입법에 한 국회의 견제, 국무총리 선출 방식 개혁, 행정부

에서 실질적인 의결 기능을 갖는 위원회 국회 이관 등의 제도개혁에 집중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같이 헌법적 사항이 결부한 제도에서도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의 전면 폐지가 아니라 이에 한 국회 동의 혹은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헌법개정 없이 행정부의 의사결정 독점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물론 

감사원의 국회 이전과 같은 이슈들은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입법부

와 행정부 간의 권한 배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에 한 논

의를 부분적으로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이 제도의 가치를 논하면서 효율성과 표성을 주로 강조하였

으나, 본 연구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책임성과 수용성 측면을 강조하였다. 의민주

주의 제도와 관련하여 정치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많은 연구들은 기존 제도의 표성 측

면의 약점을, 행정학적 측면에서는 효율성 측면의 한계점을 주로 지적하였다. 하지만 

높은 표성과 효율성을 띤 제도라도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정치적 행위자들

이 해당 정책에 한 책임성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그로 인한 정책과 제

도가 행위자와 국민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해당 제도의 표성과 효율성은 허울 

좋은 것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책임성과 

수용성 측면에서의 가치에 해 충분한 논의를 전개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우

리나라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이 갖는 문제점의 가장 큰 원인이 합의 불가능한 제로섬 

갈등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성 있고, 수용성이 높은 의사결

정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안

들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깊게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지닌 의사결정 제

도를 통해 삶의 질, 노동문제, 혁신 성장 등과 같은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표 Ⅱ-1]은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지금까지 제시한 

표적인 개혁안에서 헌법개정 필요성 여부와 본 연구의 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간략

히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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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원인 개선 방향
연구

대상

헌법

개정

정당 대결의 
원내 정치

국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 

제도의 미비

상임위 중심주의 현실화 ○ 𐌢
국회 전원위원회 제도 현실화 𐌢 𐌢

공청회 제도 개선 ○ 𐌢
예산법률주의 도입 𐌢 ○

당정청 협의회 운영 개선 ○ 𐌢

정당의 정책 부재

원내 주요 정당 간 당수 토론회의 제도화 𐌢 𐌢
회의록 작성 의무화 ○ 𐌢
국회 청원 현실화 ○ 𐌢

대표성이 약한 정당 
체계 문제

정당 설립 요건 완화 𐌢 𐌢
지구당 부활 등 정당법 개편 𐌢 𐌢

비례성이 약한 
선거제도의 문제

연동형 비례대표 등 당선자 결정 방식 개혁 𐌢 𐌢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제도의 개혁 𐌢 ○

행정부 집중 
정부 간 
의사결정

대통령의 권한 과다

내각제 및 이원집정부제로 장기적 이행 𐌢 ○

분권형 권력구조로 개편 𐌢 ○

국무총리 선출 방식의 개혁 ○ ○

법률안 제출의 책임 소재 명확화 ○ 𐌢

행정부의 과도한 
입법재량

행정부 법률안 처리 절차에 입법부 개입 ○ 𐌢
행정입법 관련 국회의 직접적 수정 요구 ○ 𐌢

행정부의 의결기능 위원회 국회 이관 ○ 𐌢
정책정보를 다루는 국회 조직 강화 ○ 𐌢

국회의 정책 전문성 
부족

감사원 국회로 이관 ○ ○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및 보좌진 전문화 ○ 𐌢
통합 정책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𐌢 𐌢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실효화 ○ ○

국회의 미약한 
행정부 견제

시민사회 성장을 통한 행정부 견제 ○ 𐌢
국정감사 상시화 𐌢 𐌢

순찰감시제도(Police Patrol)의 강화 ○ 𐌢

[표 Ⅱ-1]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 개혁을 위한 제도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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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재 한국 사회 내 갈등의 심화와 립의 격화를 해소할 미래의 국가 의사

결정 시스템의 중심원리는 시스템 하부제도 사이의 불협화음을 해소하여 얻은 긍정적

인 결과를 바탕으로 이 시스템에 한 국민의 수용성을 강화하는 데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는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이 다층적(multi-level)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다시 말해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가장 상층부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

에 해당한다. 현재의 통령제를 분권형 통령제이든 의원내각제이든 어느 한 방향으

로 변화를 꾀한다면, 변화한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하부제도를 구성하는 광범위한 영

역의 제도들을 상부와 동시에 개혁해야 할 필요가 없다.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하부

제도를 현행 로 유지한 채 상부의 권력구조만을 개편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 내에서 불협화음만 강화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불만과 불신을 확 할 뿐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개혁에 한 논의는 배제하고자 한다.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최상층부를 구성하는 정부 형태를 현행 통령제로 가정한 

경우 한국의 미래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은 통령제의 하부시스템을 구성하는 제도적 

요인들이 원활히 작동하는지에 한 검토를 통해서 가능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하

부시스템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하나는 국회 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다. 현행 통령제 아래서 한국 국회가 투쟁과 비결정의 무력한 국회로만 비치는 이유

를 통령제 아래 의회 운영의 원리가 한국 사회에 제 로 정착했는지로 살펴보고자 하

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행정부와 국회 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의사결정 시스템이다. 이 

부분에서는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행정부와 국회의 관계가 현행 통령

제 아래서 적절히 작동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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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미래의 대안적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 모형

[그림 Ⅱ-1]은 위와 같은 논의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통령제라는 정부형태를 유

지할 때 국회 그리고 행정부와 국회라는 두 영역을 하부시스템으로 간주하고 각 하부시

스템 내 의사결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그리고 제도개혁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미

래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을 제시한다.

[그림 Ⅱ-1]의 왼쪽은 각각 두 영역의 하부시스템에서 나타나는 현행 의사결정의 문

제점 및 이 문제점들을 종합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비타협적 승자독식’을 낳는 의사결

정 구조를 형성함을 보여준다. 반면 [그림 Ⅱ-1]의 오른쪽은 미래 한국의 의사결정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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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은 두 개의 영역에서 의사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들을 개혁하고 각 하부시스템 

내 제도들의 불협화음을 개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최종

적으로 미래 한국의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은 ‘개방적 의견 수용’이라는 결과로 수렴한

다. 마지막으로 [그림 Ⅱ-1]의 아래쪽은 현재와 미래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한 국민적 

수용성이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와 같이 갈등과 립이 빈번한 의사결정 시

스템 아래서 국민들은 현행 제도에 한 믿음이 낮다. 반면, 미래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

을 통해 각각의 하부시스템이 제 로 작동하는 경우에 국가 제도에 한 낮은 신뢰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본 연구의 Ⅱ부에서는 [그림 Ⅱ-1]과 같은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두 영역의 국가 의

사결정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그와 같은 의사결정 시스템이 안정적

으로 한국 사회 내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결정 결

과에 한 국민적 수용도가 증가해야 가능하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따라서 제Ⅱ부의 

제2장은 현재 한국 사회 내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논의를 시작

한다. 특히 국회 내 의사결정, 행정부와 국회 간 의사결정이라는 두 영역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제도 간 불협화음을 논의할 것이다. 

Ⅱ부 제3장에서는 미래의 안적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할 가치(value)에 해 생각해 볼 것이다. 사회적으로 구성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다양한 가치는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

다. 예를 들어 공동체 구성원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선호를 효율 중심의 소수 안으로 

축소하고 그 가운데에서 신속하게 하나의 안을 선택한 후 그 안을 안정적으로 실현

하자는 데에 동의할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  한국 사회도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일정 정도 있었으며 많은 저발전 국가의 국민 역시 이러한 합의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반면, 이와 조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양한 각각의 선호를 모두 안으로 제시하

고 오랜 조율과정을 통해 다양한 안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상호 의견 조

율을 통해 제시된 제3의 안을 선택하고, 집행하자는데 동의할 수도 있다. 이는 합의

제 민주주의의 길을 걷고 있다고 알려진 스위스나 북유럽 국가들에서 주로 관찰되는 의

사결정 시스템이다. 문제는 전자와 같이 효율적인 사회적 의사결정에 한 합의와 후자

와 같이 비례적인 사회적 의사결정에 한 합의는 동시에 성취하기 불가능한 이율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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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 놓인다는 점이다. 모든 사회는 어느 한쪽의 의사결정과정에 해 더욱 가중

치를 부여하는 선호가 있으며 그러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위와 같은 논의를 요점으로 제시할 것이다.

이어지는 Ⅱ부 제4장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를 바탕으로 한 국가의사결정 시스템

에 한 개혁 논의를 구체화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제2장에서 제시한 국가의사결정 시

스템의 하부 영역 각각에서 어떠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를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제도적 개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 국가 의사결정 시

스템은 원활한 기능으로 국민이 최종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때 정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제Ⅱ부의 논의를 요약한 후 미래 한국의 안적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 아래서 현재 당면한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관한 

간단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분석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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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발전주의에 바탕을 둔 비타협적 승자독식

발전주의 전략에 바탕을 둔 현재의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 왜 

과거에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현재는 비타협적 갈등 격화, 합의 부재, 정쟁의 불랙홀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미래사회의 의제들에 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발전주의에 기반한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을 역사 비교

론적으로 개괄하고, 한국의 국가 주도 의사결정 시스템이 민주화와 IMF 이후 왜 비타협

적 승자독식과 정당 간 정쟁 갈등의 블랙홀에 빠지는지 순차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발전주의 전략에 바탕을 둔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은 박정희 시 에 도입･정착하였고 

민주화와 IMF 경제위기 이후에도 존속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은 발전

이라는 단일 목표를 향해 돌진하기 때문에 현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시 에 걸맞지 

않는다며 비판과 극복의 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서유럽과 북미의 자유주의

적 선진 발전국가를 제외한 부분의 후발 국가들에서 지역, 수준 및 양태에서 차이가 

날지라도 이러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공통으로 나타난다.

18~19세기 영국, 네덜란드, 미국 및 프랑스를 위시한 자유주의적 발전국가들에서 부

르주아지(bourgeoisie)로 불리는 신흥 상공업 세력들이 의제적 의회주의 혹은 자유

주의적 혁명을 통해 귀족과 종교 계급을 누르고 권력을 쟁취한 다음 점진적 산업화와 

제국 경영의 발전모델로 나아가 세계정치의 주도권을 잡았던 반면,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러시아, 일본 등의 나라들은 후진적 농업 국가에서 후발발전국가로서의 의사

결정시스템 구축을 시도했다(Moore, 1966). 가령 독일은 비스마르크 재상하에서 국민

국가로의 군사적 통합을 시도하고, 선제적 복지정책, 연구중심 학, 및 중교육을 도

입하였으며, 나아가 중선거를 도입하는 등 당시 선진 패권국인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도 급진적인 정치･사회정책을 도입한다(Berman, 2006; Ziblatt, 2017). 독일은 경제

정책에서도 자유시장경제 및 자유무역 체제가 영국과 프랑스의 선도적 산업과 기업들

의 이익을 보호하는 반면, 후발 공업 국가인 독일과 여타 나라들의 유치산업(inf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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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es)을 초토화한다는 인식 아래 관세와 같은 직간접적 정부 지원과 보호주의

(protectionism)을 전개한다. 

이와 같은 보호주의적 국가 동원 경제와 국가관리주의적 사회개혁은 제1차 세계 전

에서 총력전(total war)을 통해 하나의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융합적으로 발전하는

데, 당시 독일은 전시경제하에서 국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고, 이와 같은 국가 주도형 경제 및 국가관리적 사회에 바탕을 둔 정치 모델은 이

후 소비에트러시아(소련)와 남유럽, 및 라틴아메리카가 발전모델로 수용한다. 물론 각국

의 정치사회적 환경에 따라 발전과 전개 양상은 달라지는데, 가령 소비에트러시아는 혁

명과 숙청으로 정치적 저항 세력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계획에 기초한 경제발전과 전제

주의적 사회동원 체제로 나아갔다. 반면 구세력들이 잔존하던 남유럽과 라틴아메리카는 

사회 조합주의(corporatism)와 국가 사회주의적 모델로 발전해 나갔다. 

한국에서 수용되고 발전된 국가 의사결정 모델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만주국에서 실

행한 정치･경제･사회 모델에 기초한다(한석정, 2016). 일본이 20세기 초반 러시아에 

승리하고 동아시아 제국 경영을 시작할 당시에 일본의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은 독일이

나 소비에트러시아 등과는 달리 정치적으로는 영미식 의제에 경제적으로 자유시장주

의에 기초하고 있었다(Johnson, 1982, 9장). 물론 국가의 주도와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사회경제 세력들과 이들을 표하는 

의회와 정당에 제약받고 있었기에 본격적인 국가 주도 발전모델이 출발하는 데는 한계

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추진된 만주국의 발전모델은 관동군의 합리주의 

및 군사주의에서 비롯했다. 기존 사회세력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제압한 상태로 의회 및 

정당과 같은 정치적 제한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환경이었다. 만주국의 핵심 세력들

인 관동 군부와 철도･경제조사국은 당시 유행하던 소련, 독일, 및 미국에서 유행하던 

국가 주도 발전, 합리적 계획･통제 경제, 보호주의, 사회동원, 기업의 자율성 및 정부와

의 협조 등을 결합한 공업화･근 화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까지 

만주국은 인구, 공업화,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매년 10% 이상이라는 놀라운 수치의 성

장을 보였고, 비공산주의적 국가가 정치적 제약을 회피하면서도 사회･경제･문화적 근

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현실적 모델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만주식 단일 목표지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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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모델은 전후 일본에서 자민당-관료-기업 간 삼각 연합 아래서 수출 주도 경제성장, 

종신고용 및 주거복지 등과 같은 경제･사회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일본식 조합주의 모델

로 재등장한다(Johnson, 1982). 

한국에서 발전을 목표로 하는 합리적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은 이승만 정부 치하에서

는 건국 직후 혼란과 전쟁의 여파로 제 로 구상하거나 실행하지 못하였다. 한국식 국

가 의사결정 시스템은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물러나고, 5.16 쿠데타로 박정희 

군부가 정치 전면에 등장하면서 도입을 시작하는데, 기본적으로 박정희의 발전모델은 

일본의 메이지유신 모델보다는 만주식 급진발전모델에 가까웠다(한석정, 2016: 17). 이

는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한 후 만주에서 다년간 일본군으로 복무하면서 만주

의 계획적이고 급진적인 발전양상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외적으로도 

1960년  일본 주요 정치인과 관료들은 만주국 발전을 주도했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한국 군부세력들이 일본으로부터 해외 자본을 획득하고 발전을 구상할 때에 자연

스러운 연결지점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만주국의 발전과 1960년  한국의 발전주

의적 국가모델의 차이점이 있다면, 만주국은 일본의  중국 진출의 발판이자 소비에트

러시아와의 결 과정에서 생겨난 반면, 한국의 발전주의 모델은 냉전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이념 결의 최전선인 북한과의 치 상황에서 도입한 점이다. 

실제로 4.19 혁명이 일어나고 박정희의 군부가 쿠데타로 집권을 한 시기에, 한국은 

북한에 비해서 전방위적인 열세에 몰려 있었고, 미국이라는 우방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

외하고는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매우 뒤지고 있었다. 북한은 6.25 전쟁 이후 1958년

까지 중국 의용군이 재건을 도왔고, 공산주의 블록에서의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

며, 사회적 동원에 기초한 재건의 노력으로 군사적인 분야는 물론 경제, 체육, 위생, 국

위선양 등에서도 남한을 앞서고 있었고, 이와 같은 북쪽의 재건 성공은 남한에 한 공

공연한 위협과 간첩 침투로 나타났다. 국제적으로 중국의 공산화, 북한의 공산화, 북베

트남과 인도차이나 지역의 공산세력 확산 등을 당시 한국 군부와 지도세력은 엄청난 위

협으로 여겼고, 아시아에 비해 유럽과 중동을 중시하는 미국의 이해타산적 외교정책 역

시 한국의 불안감을 증폭하였다. 

한국 발전국가의 목표는 이미 5.16 쿠데타 때 박정희가 내세운 ‘혁명공약’에 구체적

으로 나타났는데, 혁명공약 제1조, 4, 및 5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제1조는 “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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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

한다”이고 제2조와 3조는 미국 등 자유우방들과의 유 를 강화하고 사회부패를 일소하

며, 제4와 5조는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와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였다. 이를 요약하자면 이승만 정부하에서 지속

해 온 북한과의 결을 공세에서 수세로 전환하고, 현재 공산주의와 결할 수 없기에 

국가의 근 화를 추진함으로써 전방위적인 체제경쟁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박정희 정부 시기와 뒤이은 전두환 정부 시기를 간단히 요약하면, 위에서 제시한 목

표를 착실히 수행하는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확립하는 것이었다. 특히 

이 시기는 외적으로 냉전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국가 주도형 발전

주의를 수정해야 할 요인과 동기가 매우 미약하였다. 매우 놀라운 점은 한국의 발전주

의적 국가모델이 냉전의 최전선에서 북한과의 체제경쟁이라는 극단적 환경에서 급격한 

속도로 실행하였고, 따라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발전과 근 화라는 생산적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형 발전주의 모델이 성취적 결과를 낳은 점은 이 모델이 

내외부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는 관성을 가질 수 있었던 원인이었다.

박정희는 군부 쿠데타 이후 만주식 발전모델을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으

로 확산한다. 구체적으로 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며, 공업화 및 근 화된 경

제를 기초로 성장한다는 목표 아래, 사회, 문화, 정치는 이에 봉사하는 형태를 갖추었

다. 공업화와 근 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행정부와 청와 가 

도입･추진하였고, 핵심 경제 주체인 기업들과 경제 단체들은 경제기획원과 협력하에

서 발전목표를 추진하였다. 행정부는 기업과 경제 주체들에게 은행을 통한 전략 특혜

출과 각종 세제 혜택을 지렛 로 이용하여, 이들을 독려하였고 철도, 고속도로, 산업

단지, 신도시 등의 사회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공급하였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사회경제적 근 화에서 경제기획원의 계획과 기업 및 경제 단

체 간의 협력을 강조하지만, 이는 한국의 발전주의 모델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한국형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본질을 간과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한석정, 

2016: 168-172). 한국의 발전주의적 의사결정 시스템의 정점에는 국가 지도자와 관료

가 자리 잡으며, 이들은 사회 전 부문과 시 적 과제들을 분석하고 구체적 발전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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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하달하여 파놉티콘(panopticon)처럼 관리 감독하였다. 가령 전후 패배주의적 분위

기를 일신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재건을 향한 영화를 지원하였는데, 1973년 영화진

흥위원회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근 화에 한 희망과 자주국방 완수의 관점에서 국가

문화를 쇄신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잠재적 국방자원인 국민의 정신과 육체를 개선하

기 위해 보건위생 및 국민 체육을 육성하고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교육을 실행하였다. 

국가 주도의 근 화와 경제발전의 사회적 불만과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경제

인연합, 농협, 한국노총, 전문가연합 등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포섭･관리하고, 제3세계 

혁명의 가장 중요한 세력인 농민을 농촌근 화를 통해 국가체계 내부로 흡수하였으며, 

도시와 농촌의 마을들을 행정부와 직접 연결하여 소통하는 반상회를 통해 관리해 나갔

다. 이와 같은 청와 와 행정부 주도의 경제성장과 직할 사회관리 시스템에서 다양한 

사회세력들을 변하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정부 정책을 숙의할 국회와 정당의 역할은 

상 적으로 설 자리를 찾지 못했고, 행정부가 요청하는 로 법, 예산, 및 정책을 통과

시켜 줄 뿐 제 로 비판하지 못하는 통법부(通法府)로 전락하였다. 입법부를 우회하여 

경제발전과 근 화의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해야 했기에 행정부는 사회적 수요와 당시 

미래과제들을 과도할 정도로 분석하고 준비하는 제도와 기구를 갖추었다. 

이러한 통령과 행정부 주도의 발전주의 국가 의사결정 모델은 이후 세 가지 사건에 

의해서 큰 변형을 맞게 되는데, 세 가지는 1987년 민주화,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1997년 IMF 경제위기이다. 박정희와 전두환 시기에 발전한 한국의 경제･사회 체제는 

고급인력인 학생들과 규모의 도시 중산층을 형성했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권위주의

보다는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체제는 내생적으

로 지속가능성이 부족했다(강원택, 2018). 1970년  말부터 한국형 발전국가 체제는 

약화하기 시작하는데 1987년을 기점으로 자유화와 민주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통령직선제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수용한다. 당시 노태우를 위시

한 군부세력들과 김영삼 및 김 중으로 표되는 민주화세력 모두 권에 관심이 높았

기 때문에 헌법개정은 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체로 유지하는 수준에서 직선제를 

도입하고, 권을 잡지 못했을 경우 국회에서 교두보를 확보할 목표로 국회를 다수주의

보다는 합의제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였다.

현재 한국 정치에서 만성화된 비타협적 정쟁과 합의 부재의 문제는 1987년 제6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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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헌법에 내재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전에는 상 적으로 큰 문제점으

로 드러나지 않았다. 여기에는 시기적인 요인이 결정적이었는데, 1990년 는 민주적 

개혁을 확 하는 시기로 국민들이 민주화에 거는 기 가 매우 높았고, 정권을 잡은 세

력들은 높은 국민적 기 와 지지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개혁의 타협카드가 다양하였

다. 가령, 김영삼 통령은 야당과의 교착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지방자치제를 도입할 수 

있었고, 김 중 통령은 IMF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적 합의기구를 출범하고 경제개혁

과 복지정책을 어붙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민주화 이후 국민들의 인내와 높은 기

가 상 적으로 극단적 정쟁을 완화하는 현상은 동유럽과 남유럽의 민주화 이후 시기에

서도 확인된다(Beissinger, 2014).

한국의 통령과 행정부 주도의 발전주의적 국가모델은 민주화 이후 약화되었고 

1997년 IMF 위기를 통해 다시 한번 제한 받게 된다. IMF 경제위기는 한국형 국가 의

사결정 모델인 행정관료 주도로 경제발전과 성장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시스템을 외부

에서 제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한국 경제계획과 발전을 주도한 기관인 경제기획원

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선언으로 IMF 경제위기 이전에 폐지하였지만 재정경제원에서 

그 기능을 이어갔다. 그러나 IMF와 미국 재무부는 한국 경제위기에 한 차관제공의 

조건으로 긴축재정과 정부 개입금지 조항들은 요구하고 관철함으로써 한국형 발전 경

제모델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상술하였듯이 1990년 까지 특수한 정치 환경(extraordinary political environment)

는 한국의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비타협적 정쟁과 승자독식의 문제점을 완화해 왔다. 

물론 1960 에서 1980년 를 함께 살아온 당시 김영삼, 김 중, 김종필과 같은 거물 

정치인 간 타협의 정치가 작용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요인은 두 가지

인데, 먼저 국내적으로 민주적 개혁과 IMF 극복을 향한 국민의 여론이 일치하였던 점

이다. 다음으로 국외적으로 소련의 붕괴로 냉전 체제가 해체되고 북한의 위협이 상 적

으로 약화하여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남한이 어느 정도 승리했다는 인식이 내외적

으로 확산하면서 비타협적 정쟁의 쟁점이 상 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1987년 헌법에 이미 내장되어 있었던 승자독식의 비타협적 정쟁의 블랙홀은 

2000년  이후 정상 정치 환경(normal political environment)에서 확 되고 널리 

퍼졌다. 즉 강력한 권한과 자원을 가지고 국정을 주도하려는 통령과 행정부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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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의사결정에서 정당 간 합의를 요구하는 국회 간 갈등 격화와 합의 부재는 더 

이상 외부적 및 환경적 요인으로 억제할 수 없었다. 특히 내각제와 강력한 통령제를 

결합한 한국의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내재해 있다. 

먼저 린츠(Linz, 1990)가 일찍이 지적했듯이, 통령제는 권력분립에 기초해 있고, 

통령제하에서 국민을 표하는 기관이 통령과 국회라는 두 개의 분립한 기관으로 존재

하여 양자가 결할 경우 이들을 중재할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내각제에서

는 의회 해산과 재선거로 국민들의 신임을 묻고 책임성을 구현할 헌법적 및 제도적 장치

가 존재하지만 통령제하에서 통령과 국회 간 결을 중재할 기관은 없다. 이는 통

령제가 국가의 중요한 결정들인 법안, 예산, 주요 정책 등을 통령과 국회의 합의를 통

해서 처리하도록 설계된 점에 기인한다. 통령과 국회가 협력을 통해 국가적 결정을 내

려야 하는 숙명적 및 필연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양자 간 갈등은 특히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현재의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통령제하에서 행정부와 국회 간의 갈등에 더하여 한국 정치체제는 한국의 특수성

에 의해 좀 더 극단적인 양상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1948년 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될 

당시 제헌의회 의원들은 내각제와 통령제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고, 1961년 

박정희 군부의 등장으로 통령의 권한은 비약적으로 과잉 성장하였다. 현재에도 통

령은 여당 국회의원들을 행정부의 장관으로 임명하고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서 통령

과 행정부의 국정 주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심의 및 견제 기능은 약화하고 있는데, 이

는 순수 통령제와는 다른 한국적 통령제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1987년 민주화 

및 1997 IMF 경제위기를 통해 통령과 행정부의 경제･사회 개입 권한이 약화했을 지

라도 풍부한 자원과 권한을 바탕으로 국정을 주도하는 통령과 행정부의 역할은 그

로 존속하였다. 이와 같은 특징은 2000년  이후 승자독식의 비타협적 정쟁이 만연하

는 문제를 낳았는데, 구체적으로 통령과 여당을 정부 정책을 주도하고, 야당은 국회

의 법률, 예산, 정책의 동의권을 지렛 로 삼아 저항하는 행태로 나타난다. 특히 1987

년 헌법개정과 함께 도입된 국회법은 의사운영과 상임위 배분을 여당과 야당의 합의에 

기초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은 국회의 모든 업무와 일정을 정략적으로 

반 할 수 있고 여당과 청와 는 게임의 규칙상 어붙이지 않을 수 없는 악순환이 계

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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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권력을 가진 통령과 정부 여당이 비타협적 승자독식을 주도함으로써 현행 

국가 의사결정은 마비되고 제도권 바깥에서 저항을 동원하는 양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통령과 여당은 야당의 반 를 예상하여 어떻게 정책, 예산, 법률을 국회를 

우회하거나 혹은 어붙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야당은 행정부와 여당의 구체적 

제안과는 별개로 어떤 반 와 저항이 효과적일 것인가를 고려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2000년  이후 한국의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은 민주주의, 지방자치 및 

개방적 시 에 적응하거나 변용하지 못하고 과거의 문제점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본격

적으로 등장하고 악화하는 양상이다. 가령 이명박 정부 시절 한반도 운하 사업은 2008

년 촛불시위로 인해 4 강 사업으로 변형하여 추진하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22조원을 

투입한 4 강 사업은 하천법 시행령과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실행함으로써 국회 동의와 

감시에서 회피할 수 있었다(윤 엽, 2015). 

발전주의 전략에 바탕을 둔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 및 사회근 화 프로젝트는 한국에

서 민주주의를 희생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취를 이루어낸 점에서 1980년  국

내외 학자들에 의해서 광범위한 찬사를 받았다(사공일, 1993; Cummings, 1999). 두

드러지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성공적 결과를 낳은 발전모형은 외부에서 수술을 가하지 

않는 이상 지속하는 관성력을 가진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의 2차 전 이

전의 발전모델은 자유주의 연합국들이 해체하고 새롭게 시작한 반면, 북한과의 체제경

쟁과 안보적 목적으로 출발한 한국의 발전국가 모형은 1987년 민주화 및 1997년 IMF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변화 없이 부분적 변형만 도입하였다. 1990년  예외

적 민주화와 경제위기의 시 에 한국형 국가 의사결정 모델에 잠재한 비타협적 정쟁과 

승자독식의 문제는 관리가 가능했다. 그러나 2000년  정치와 경제가 다원화하는 이행

의 시기를 지나면서 승자독식의 비타협적 갈등과 합의부재가 서서히 늘어났고, 현재는 

악화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본 연구진은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한국의 미래 의제들인 노동과 일자리 창

출, 삶의 질, 혁신 성장, 인구절벽 등에도 응할 수 있는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을 새롭

게 설계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국회 내부 및 행정부-국회 간 존재하는 현행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좀 더 상세히 정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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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당 간 대결의 국회 내 의사결정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변하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

한 비율이 69%에 이른다12). 국민들의 절 다수가 국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 국회의 신뢰도가 정부 기구들 가운데 오랫동안 최하를 

기록한 사실(이곤수･정한울, 2013: 361)과 함께 한국 국민의 국회에 한 평가를 짐작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사실 정치적 결국면으로 인해 국회가 휴회하거나 아예 

열리지 못하는 상황을 제외하면, 한국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시간은 서구 선진 의회 의

원들과 비교할 때 그렇게 적지 않다. 특히 한국과 마찬가지로 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미국 의회 의원이 2001년부터 17년 평균 138일의 회기(legislative days)를 보낸 것

(Murse, 2019)과 비교할 때도 그렇다. 한국 국회법에 따르면, 제도적으로 매년 9월 1

일 개회하여 100일간 지속하는 정기회를 열 뿐 아니라(국회법 제4조, 제5조의2) 2, 4, 

6, 8월에 최  30일간의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국회법 제5조의2). 최소 4번의 임시

회가 38일 정도의 시기 동안 개최되면 미국 의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의회 의원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이 입법이라고 할 때, 한국 국회의원의 법안 발

의 수는 미국 의회 의원의 법안 발의 수를 초과하기까지 한다. 예를 들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115  미국 하원에서 발의안 개정안과 법안은 총7,401개였다. 

1년 평균 3,700개 정도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한국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의원 및 위원장 발의안 총수는 19,799개로 1년 평균 4,900개 정도의 법안을 발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한국 국회의원

들이 미국 의회 의원들에 비해 일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서구 선진 의회 의원들에 비해 활동량이 적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의사를 변

하기 위한 법안 발의 수에서도 리지 않는 한국 국회의원들은 왜 국민에게 실망과 불

12) 2019년 6월,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리서치가 시행한 국민인식조사의 결과임.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
로 1,000명에 대해 웹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설문조사로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때, 95%의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는 ±3.1%p였음. 



국가장기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 의제 연구 ∙∙∙ 

52   국회미래연구원

신만을 받는 것인가? 아래에서는 그 원인으로 현행 국회 내 의사결정과정의 네 가지 문

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제로섬 게임의 정당 대결과 국회 공전

우선 첫 번째로 지적할 것은 한국 국회가 여당과 야당 간 또는 다수당과 소수당 간 

제로섬 게임의 결 구도를 보이면서 제도 규정과는 달리 국회가 열리지 않고 공전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8년 이후, 최근 2년 동안으로 국한하여도 세 

차례 이상이나 장기간 공전이 있었다. 2018년 4월 야 3당이 소위 ‘드루킹 특검법’를 요

구하며 시작한 국회 공전을 42일간 지속하였다. 2019년 초에는 제20  국회 후반 원

구성과 관련한 여야 립으로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였다. 또한 2019년 4월 자유한국당

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혁,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을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면서 시작한 국회 공전은 84일간 지속되었다. 2월과 4월

의 임시회 개최에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시회가 제 로 열리지 않은 것이다. 

한국 국회의 이와 같은 빈번한 공전 배경에는 다수가결 중심주의 의사결정 방식을 여

당  야당 또는 다수당  소수당의 제로섬 게임 결구도로 몰아가기 때문으로 보인

다. 우선 한국 국회는 본회의 의결과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다수결주의를 채택

하고 있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국회법 제109조에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

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국회법 제54조 역시 “위원회

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수결주의 의사결정 방식은 부분의 의회에서 채택한 제도이다. 이론적으로 다수결

주의 의사결정 방식은 만장일치와 같은 합의제 의사결정 방식에 비해 의사결정의 시간

과 비용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은 이점을 지닌다. 따라서 합의제적 특징을 지닌 국가

도 최종적인 의결과정에서는 다수결 방식을 따른다. 개별회원국들의 동의에 기초한 공

동체 운영을 표하는 사례인 유럽연합 이사회(European Council) 및 국제연합 안전

보장이사회 등이 각 회원국의 주권을 보장한다는 원리 아래서 만장일치, 가중다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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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다수결(double majority) 등 다양한 방식의 의사결정 방식을 활용하는 예외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다수결의 의사결정 방식이 한국 국회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어느 정당이 승자가 되는가와 무관하게 승자독식을 통한 다수의 독재(tyranny 

of majority)를 낳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 독재는 다수결 규칙이 지닌 

본질적인 약점에 해당한다. 이는 다수가 소수를 희생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할 때 

발생한다. 특히 민주주의 운영의 두 가지 전제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채 다수결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한다. 하나는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y principle)이다. 

이는 중앙(center)의 결정이 분과(local)의 선호를 고려하여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을 의미한다. 만일 이와 같은 분과의 선호에 한 고려 없이 중앙에서 모든 결정이 이

루어지는 경우 해당 안건은 초다수(super majority)를 구성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그 

결과 분과가 소외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 의사결정이 올바름

(rightness)이나 우월성(excellence)이 아닌 단순히 수(number)에 기초할 때이다. 올

바른 결정, 뛰어난 결정은 투표 이전 단계에 공적 의견의 참조와 같은 다수결 의사결정

의 합리성(rationality)을 향상할 조건을 따르는 반면, 단순히 수에 의존한 결정은 이와 

같은 합리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바탕을 둘 때, 한국 국회 내에서 다수의 독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한국 

국회 내 의사결정과정의 두 가지 특징과 관련이 있다. 첫째, 안건에 따라 다양한 분과

(local)의 이해관계가 구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안건별 차별성을 고려하

지 않은 채 모든 안건에 해 정당 간 결이 국회 내 결정의 중심이 되는 특징이다. 이

와 관련하여 표적인 사례는 한미 FTA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난다. 한미 

FTA가 다루는 다양한 이해관계 가운데 농수산물과 공산품은 립적인 이해관계를 지

닌다. 특히 농수산물과 관련하여 국회 내 일부 의원들은 농수산업 지역의 표자로써 

한미 FTA와 관련하여 특수한 이해관계를 지니며 이들은 자신의 지역구를 표하기 위

해 한미 FTA에 한 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적합하다. 

둘째, 본회의 투표 이전에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조언(consultation)을 충분히 고려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 결의 정치가 의사결정의 중심을 이루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

은 특히 한국 국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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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안심사가 때때로 정당 간 결로 방해받는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우선, 권위주의 

시기 상임위원회는 ‘소관 부처의 출장소(우병규, 1970: 166)’로 불릴 정도로 정부가 발

의한 안건에 한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또한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의 위

원장직을 독점하는 현실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민주화 이후에는 소

관 부처의 주도적 역할을 정당이 체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회 내 상임위원회에 관

한 다수의 연구는 민주화 이후 상임위원회가 정당 지도부의 당론을 따르는 기구로 전락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박찬표, 2002; 임성호, 2003). 또한 상임위원회에 법안을 상

정할지 여부는 부분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내에서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기보다는 미리 합의한 내용에 한 통과 여부만을 결

정하는 형식적인 과정을 지속하는 양상이다. 이처럼 본회의 표결 이전 단계에서 다수의 

선호를 취합하는 과정이 미비한 특징은 법안의 종류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다. 

결국 한국 국회의 공전은 다수결주의의 약점으로 지적하는 ‘다수의 독재’를 방지할 

민주주의 의사결정의 전제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이다. 여야 정당 간 

또는 다수 정당  소수 정당 결이 국회 의사결정과정을 지배하면서 안건별 선호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적인 의견취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그 결과 다수결주의 의사결정 아래서 소수의 의견을 지닌 집단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의사결정과정 자체를 방해하거나 중단시키는 것일 수 있다. 이

런 이유로 여야 간 또는 다수  소수 정당 간 선호의 립이 심각한 법안이나 안건을 

두고 국회의 공전을 발생하게 만들고 있다.

2  여야 구분에 따른 정보와 권한의 비대칭과 당정협의 제도

한국 국회 내 의사결정 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두 번째 측면은 정보 및 권한 배

분의 불균형이다. 이 역시 첫 번째 문제와 유사하게 한국 국회 내 정치 구도가 여당과 

야당 간 결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다시 말해 개별 국회의원들은 국

민의 표자로서 여당과 야당의 구분 없이 권한과 정보 접근성이 동일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소속 정당에 따른 비 칭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표적으로 당

정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 접근의 폐쇄성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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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는 통령을 포함한 행정부와 여당 간에 이루어지는 정책협의라는 광의의 

정의와 행정부가 주요 법률안을 입안하여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해당 법률안에 하여 

정당, 주로 여당과 행하는 협의 및 조정과정이라는 협의의 정의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

다(박지선, 2018). 2018년 문재인 통령의 제안으로 개최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광의의 정의에 속하며, 현행 총리령으로 규정한 고위 당정협의회, 부처별 당정협의회, 

실무 당정협의회 등은 협의의 정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당정협의 제도는 정책 수립에서 여당의 역할을 강화하고 행정부와 여당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1965년 통령 지시각서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1973년 총리령을 통해 제도화되었다(민진, 2009). 당정협의 제도의 이와 같은 기원을 

생각할 때, 당정협의 제도는 권위주의 정부 아래 행정부와 야당의 협의를 뒷받침하는 

제도인 반면, 정부 정책에 한 정보의 접근성에 있어서 야당을 배제하는 역할을 수행

했다. 따라서 당정협의 제도는 한편으로는 정부와 국회 사이 협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틀이 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여당 소속 여부에 따라 의원 개인 간 정보의 비

칭성을 유발한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당정협의 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유발한다. 하나는 여

야 의원 간 정보의 비 칭성이 야당 의원이 정부에 해 지니는 불만의 근원이 된다. 

또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과 야당이 우선적으로 처리하려는 법안이 상

이하기 때문에 여야 간 갈등의 원인이 된다. 만일 여야를 중심으로 한 정보의 불균형이 

없으면, 국회의원의 출신 지역구 선호에 따라 심사 상 안건을 둘러싼 의원 간 연합과 

경쟁이 다양해질 것이다. 그러나 한국 국회는 심사 상 안건에 따른 국회의원들의 선

호와는 무관하게 여야라는 소속 정당을 중심으로 경쟁을 전개한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당정협의 제도에 의한 여야 간 정보의 불균형이 놓여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야당의 배제는 당정협의 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표 

Ⅱ-2]를 통해 알 수 있다. 한국 사회의 당정협의 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야당의 참여를 

배제하였다. 당정협의 제도 자체가 통령과 국회 내 집권당과의 관계에 한 고려에서 

시작했다는 점에서(박지선, 2018) 야당은 처음부터 논의의 상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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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권 정당 근거(훈령) 등록일시 참여 대상

박정희 민주공화당 대통령지시각서 65,04.08 정부와 여당

박정희 민주공화당 총리훈령 112호 73.04.24 정부와 여당

전두환 민주정의당 총리훈령 178호 82.04.19 정부와 여당

노태우 민주정의당 총리훈령 234호 90.0810 정부와 여당

김영삼 민주자유당 총리훈령 334호 96.07.31 여당의 범주는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

김대중 국민회의* 총리훈령 360호 98.04.02
여당의 범주에 연립정부 구성원인 자유민주연
합 포함.

노무현 열린우리당 총리훈령 493호 07.05.14

제4조의 당정협의 업무에 대한 규정에서 여당
이 없는 경우 각 정당과 협의해야 함을 최초로 
규정. 
제7조의2에 여당이 없는 경우 각 정당과 정당 
정책협의회 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

이명박 한나라당 총리훈령 506호 08.03.18
정당 정책협의회에 일정한 조건 아래 각 정당
의 참여 규정 유지.

이명박 한나라당 총리훈령 516호 08.07.10
의원 발의안에 대한 정부 의견의 입법반영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 보고.

박근혜 새누리당 총리훈령 610호 13.04.15
정당 정책협의회에 일정한 조건 아래 각 정당
의 참여 규정 유지.

* 새정치국민회의  

[표 Ⅱ-2] 당정협의제의 발전과 참여 대상

실제 한국 사회 내 당정협의 제도에서 여당이 아닌 정당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노

무현 정부부터이다. 국무총리 훈령 493호의 4조 당정협의 업무에 한 규정에서 ‘여당

이 없는 경우 각 정당과 협의해야 함’을 최초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제7조의2에는 ‘여

당이 없는 경우 각 정당과 정당 정책협의회를 운영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당

시 열린우리당이 국회 내 다수 의석을 점하지 못하면서 통령의 소속 정당과 의회 내 

다수당이 상이한 분할정부(divided government)의 상황을 반영한 규정이다. 따라서 

이 역시 정부 정책에 한 여야 간 균등한 정보 배분이나 야당의 참여를 동등하게 보장

하려는 조치는 아니었다. 

그런데도 이러한 규정과 함께 노무현 정부 아래서는 2003년 10월 7일부터 2004년 

2월 25일까지 10회에 걸쳐 한나라당, 민주당, 통합신당, 자민련 등 원내 4개 정당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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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위 의장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측 표가 모인 정당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따

라서 당시에 국회 내 여당의 단독행동이 상 적으로 줄어든 것은 정당 정책협의회를 통

해 여야 및 국회 내 각 정당 간 정보의 불균형이 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다

시 말해 당시 국회에서는 법안을 두고 여야 간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여당이 협상을 중단하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법안을 제시하는 등 여당의 단독행동에 따

른 야당의 반발이나 여야 간 립이 상 적으로 드물었다. 예를 들어 김 중 정부 아래

서 ‘약사법’ 개정과 의약분업 시행과정은 국민회의의 잇따른 단독 행동으로 야당이 반

발하였던 것에 비해 노무현 정부 아래 국회는 유사한 안건에 해 그와 같은 여야 간 

갈등이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당정협의 제도 발전 역시 여전히 야당의 배제라는 문제를 개선하고 있

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총리 훈령 516호는 의원 발의안에 하여 고위 당정협의 제도

를 운영할 수 있다는 당정 간 정책협의를 위한 훈령이다. 국회의원이 입법안을 발의하

는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입법안에 하여 정부가 협조를 구할 

필요가 강해졌으며, 그러한 정부 측 요구를 반영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최근의 당정 간 정책협의에 한 요구 역시 야당에 한 고려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국 당정협의 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당정협의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이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과 비교를 통해 생각해볼 수 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부처 위주의 

실질적인 당정협의가 중심이다(박지선, 2018). 이와 달리 한국은 당정의 고위급 레벨 

간 형식적인 협력의 성격이 강하다. 한국 당정협의 제도를 세분화하면 략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하위 수준에서는 각 부처청의 본부, 실, 국과 정당의 분야별 정책

위원회의 전문위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실무 수준 당정협의이다. 실무 수준의 당정

협의의 상급에는 실무 수준에서 이루어진 당정협의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장차관과 정

당의 정책위원회 소속 분야별 소위원회 의원과 협의가 이루어지는 부처 수준 당정협의

가 존재한다. 그리고 최상위에 고위급 당정협의가 있다. 이는 부처 수준의 당정협의가 

이루어진 사안을 최종 확인하는 과정이다. 협의사항에 정치적 쟁점을 포함하거나 국회 

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들을 다룬다. 이 단계는 

행정부에서는 주요 장관, 정당에서는 정당 표나 원내 표, 정책위 의장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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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통령이 정부를 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류에 따를 때 일본은 실무수준의 당정협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에서는 행정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예산안을 여당인 자민당 내의 정책담당 기

관인 정무조사회가 심사한다. 특히 각 부처와 의회 상임위원회 간 1 1로 응하는 부

회가 심사를 담당하고 그 뒤 정무조사회의 심의회와 자민당 전체 결정기관인 총무회의 

심사를 거친다. 각 행정부처의 실무 담당자들은 부회에 참석하여 의원들과 협의한다. 

정책결정 과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자는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주로 

부회에서 활동하는 족의원(族議員)으로 관련 부처뿐 아니라 부회임원, 관련업계 관계자

들과 협의를 통해 정책을 작성한다. 일본은 여당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법안은 각의

에 상정하지 못하고 의회에도 제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각 부처에서 법안을 

작성하나 여당의 심사가 절 적인 영향력을 지닌다. 한국은 이와 달리 고위급 당정협의

에서의 결정이 없는 경우 하위 수준의 당정협의는 겉치레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더구나 다른 장에서 밝히겠지만 고위급 당정협의회 역시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정협의회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한편 당정협의 제도는 오히려 당내 파벌 싸움 또는 권력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므로 

실효성이 약하다는 점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년 민

본21 소속 한나라당 의원 14명은 당정청의 인적쇄신 및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당정협의 

제도를 쌍방향의 실질적인 협의제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13). 내부적으

로 당정협의 과정에서 소외된 여당 의원들이 소속 정당에 하여 불만을 토로한 사례이

다. 정당의 입장에서 국회 내 정부 정책의 심의와 정당의 정책기능 보강을 위해 당정협

의 제도가 필요하다(민진, 2009: 50). 행정부의 입장에서 당정협의 제도는 행정부가 제

안한 법률을 국회에서 수월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런데도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집권 여당과 국회를 점유하려는 기제로 활용하면서(곽진영, 2003: 179). 

국회 내 법안 심사과정이 형식적으로 변하고, 그 과정에서 집권 여당 내부의 갈등도 분

화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별 당정협의 제도 운영의 실태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경

우 당정협의 제도는 정부가 국회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강한 제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13) 한겨레(2009. 5. 5), 2019.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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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가 당정협의 제도의 실효성을 빼앗는 한계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국회 내 여당 내

적으로 또는 여당과 야당 사이의 갈등 요인이 되었다.

3  대중영합주의적 해결 지향성

중영합주의 또는 포퓰리즘(populism)은 국회 내 운영과정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이

다. 중영합주의(populism)은 기성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선호를 변하는 데 실패했

음을 지적하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정치적 전략으로 이해

된다. 이 과정에서 기성정치는 부패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비판받고 기성정치와 유권

자 간의 연계(linkage)가 약화할 뿐 아니라 좌우를 포함한 기성정치 전체와 포퓰리즘 

사이의 결 구도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포퓰리즘은 현  의민주주의 운영과 관련하여 두 가지 상반된 평가를 받

는다. 첫 번째는 정당의 역할이 약화할 뿐 아니라 기술력의 발전으로 미디어의 영향력

이 증 하는 변화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변화가 청중 민주주의(audience 

democracy)를 가져올 뿐 아니라 포퓰리즘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 현  민주주의 사회

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병리적 현상이라는 것이다(Mudde, 2004). 그러나 다른 면

에서 포퓰리즘은 현  민주주의가 지닌 불완전성을 보완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포퓰리

즘의 표적인 연구자인 캐노번(Canovan, 1999: 2)에 따르면, 포퓰리즘은 현  민주

주의가 지닌 일종의 ‘그림자(shadow)’이며, 이러한 포퓰리즘에 따라 현  민주주의를 

개선하고 발전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 국회는 아직 전자의 포퓰리즘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국회 내 정치

적 립은 경쟁 정당의 어느 한 편이 유권자 동원을 통해 상  정당을 비난하는 방식의 

중영합주의 또는 포퓰리즘(populism)을 목격할 수 있다. 이는 중영합주의의 개념

적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지는 않으나 정치적 경쟁을 정책적 선호를 중심으로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 동원전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영합주의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존재를 동지 아니면 적으로 돌리는 정치적 이원론

(political dualism)에 기초한 이분법적 사고와 전략에 해당한다. 서병훈(2012: 4-5)은 

이러한 이분법적 편가르기가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특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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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삶에 한 깊은 불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Spruyt et al, 2016). 

장외투쟁에 기초한 기성정치의 비판과 중 동원의 방식을 따르는 포퓰리즘이 한국 

국회 내 토론과 합의 과정에서도 역시 윤리의식이 실종된 막말의 정치를 낳고 있다. 더

구나 이와 같은 국회 운영의 문제에 한 우려가 깊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윤리위원회가 

적절히 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하겠다. 

[표 Ⅱ-3]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의안처리현황을 보여준다. [표 Ⅱ-3]에 따르면 소

위 ‘국회선진화법’을 시행한 이후 의원들의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안건’이 현저히 감

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이전 제18  국회에서는 56건, 제17  국회에서는 82

건이었던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안건이 2012년 이후 제19  국회에서는 41건으로 

줄어든 것이다. 둘째, 국회법 제155조의 ‘해당 행위로 인한 징계요구’는 「국회선진화

법」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제18 에 급격히 증가했던 것이 오히려 

예외적이고 시행 전과 유사한 수효의 징계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셋째,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와 같은 징계요구안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징계처리 현황이다. 징계

요구가 실질적인 효과를 지니기보다는 매우 상징적인 행위임을 보여준다. 특히 제17  

이후부터 징계요구안에 한 처리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제17  국회는 37건 가

운데 57%인 21건을 처리하였으며, 제18  국회는 54건 가운데 44%인 24건이 처리하

였고, 제19  국회에서는 39건 가운데 36%인 14건만을 처리하였다. 넷째, 징계요구안

이 실제 가결된 수는 이와 같은 징계절차조차 형식적이라는 점을 더욱 강화한다. 제18

와 제19  국회는 징계요구안 가운데 각 1건씩만이 실제 가결된 것이다.

국회 회기 의안 구분 접수 처리 내용
심사기한

만료

임기만료

폐기

가결 부결 철회 기타

제19대 징계안 39 14 1 6 7 25

자격심사안 2 2 2

계 41 16 1 6 9 25

제18대 징계안 54 24 1 7 16 30

자격심사안 2 2

계 56 24 1 7 16 2 30

[표 Ⅱ-3]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안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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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징계안 처리현황은 결국 한국 국회 내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가 필요할 정도의 사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한국 국회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성격

이 강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다시 말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는 징계요구안을 제출하며 

국민의 선호와 이해에 부합하려는 노력을 보이지만 해당 이슈에 한 관심이 사라지는 

경우 그와 같은 징계요구안은 거의 사장되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동료의원에 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하는 행위가 자신은 징계 상인 의원들과 다르다는 점을 선전하기 

위한 행위로 전락하고 있다.

4  잠재적 미래 갈등 요인에 대한 빈약한 고민

한국 국회 내 의사결정 체제의 마지막 문제점은 미비한 제도적 규정에 한 개선과 

한국 사회 내 다양한 변화에 응하기 위한 정책개발이 여야 또는 정당 간 경쟁 속에서 

더디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볼 수 있다. 하나

는 국회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지적하여도 이를 개선하지 못하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통일 및 잠재적 사회갈등 요인을 다루는 미래위원회나 R&D에 

한 투자가 적다는 점이다. 

우선,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증인 소환 또는 출석요구 제도의 실효성에 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도 여전히 유사한 문

제를 되풀이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7년 1월 종료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

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는 7차에 걸친 청문회가 이

루어지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몇몇 증인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답을 하지 않으면

서 증인 출석요구 제도의 실효성에 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국회 회기 의안 구분 접수 처리 내용
심사기한

만료

임기만료

폐기

제17대 징계안 37 21 10 5 5 1 16

자격심사안 45 21 7 11 2 1 24

계 82 42 17 16 7 2 24 16

* 자료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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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미국 의회에서의 청문회 활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의회의 청

문회는 개별 상임위원회의 입법 및 조사 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청문회 절차의 

부분은 관련 증인들을 소환하여 증언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미국은 위원회가 

증인을 선정하기에 앞서 이슈의 관련자들을 특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들에 한 인터뷰

를 진행하는 사전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증인 후보군을 압축하는 방식으로 

위원회 증인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특징을 지닌다. 위원회 증인 선정과정은 다수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소수당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역

시 주목할 만하다. 상하원 각각의 위원회는 소수당 위원의 과반이 요구할 경우 청문회 

일정 가운데 하루 이상을 소수당이 선정한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도록 한다14). 또한 

증인이 선정되고 나면 개별 증인 각각에 하여 위원장 명의의 서한이 발송하고, 경우

에 따라 소환장을 발부하여 증인출석을 요구한다. 특히 소환장은 증인이 출석 거부 의

사를 밝히는 등 출석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발부되는 것으로 소환장 발부 이후

에도 불출석하는 경우는 ‘의회모독죄’에 따른 형사고발의 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의회

모독죄에 근거한 형사고발은 자료제출 거부나 출석 후 진술 거부에 해서도 적용하고 

있다. 1980년 이후 현재까지 하원에서 증인에 한 의회모독죄 고발 결의안이 최종적

으로 가결된 사례는 모두 8건이며 이 가운데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한 경우는 4건이었

다(Garvey and Dolan, 2014: 69-72).

한국 국회의 청문회 운영은 위와 같은 미국의 운영방식과 비교할 때 다수 정당  소

수 정당, 여당  야당 간 잠재적인 갈등이 국회에 한 존중이나 국민에 한 존중보

다 큰 영향력을 가지는 문제점이 드러난다.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국정 감사 및 조사에서 증인과 감정원에 한 규정은 미국에 비해 약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회모독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사법권을 동원하기 위한 

국회 내 동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재 일반적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해서는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는데(국회입조처, 2010) 2005년부터 2009년까

지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 위증 등의 사유로 고발된 48건의 사례 가운데 단 2건(4.2%)

만이 실제 기소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다음으로, 한국 국회는 통일 및 잠재적 사회갈등 요인을 다루는 미래위원회나 R&D

14) 「상원의사규칙」제26장 제4조 (d); 「하원의사규칙」제11장제2조 (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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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투자가 적다는 점이다. 핀란드 의회는 미래위원회(Committee for the 

Future)라는 명칭의 상임위원회를 조직하고, 미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FDSD 

report 2019), 기술발전에 관한 연구, 정부의 단기적 시각에 기초한 정책 감시 등을 담

당하게 하고 있다. 핀란드 의회의 미래위원회는 직접적인 법안 심의 기능은 담당하지 

않지만 미래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업무에 초점을 둔다. 첫째, 미래에 관한 정

부 보고서에 응하는 의회 문서의 준비, 둘째, 여타 상임위원회로부터 미래 사안에 

한 조사를 부탁받았을 때 조사결과를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 셋째, 미래 경향

(trends)과 관련 이슈들을 논의하는 것, 넷째, 미래를 조사하는 방법론과 연구에 해 

분석하는 것, 다섯째,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평가할 책임이 있는 

기구로서의 역할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미래 기획은 행정부 위주로 이루어질 뿐 국

회 내에는 이와 같은 미래 사안을 다룰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 국가 운영 방향

에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특히 한국 국회 내 예산을 살펴보면, 미래 사안 연구개발을 위한 R&D 분야 예산이 

미비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Ⅱ-4]는 2017년부터 2019년 국회 소관 예산을 보여

준다. [표 Ⅱ-4]에 따르면, 2017년 이후 5,700억원이 넘는 예산을 국회의원의 입법활

동 보조와 국회 운영비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 가운데 특히 국회 내 사무원들의 인

건비 등을 포함한 국회 행정지원 비용이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3,600억원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은 의정 활동지원 비용에 해당한다. 반면, 한국 사

회가 맞이할 미래 사안에 한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와 자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2017년 2018년 2019년

총액 574,269 605,161 640,904

의정 활동 지원 101,505 101,569 101,125

국회 사무처 운영 86,139 90,328 95,952

국회 도서관 운영 17,933 19,121 25,959

국회 예산정책처 운영 4,084 4,264 4,500

국회 입법조사처 운영 3,424 3,491 3,569

국회 행정지원 361,184 386,387 409,977

*자료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매해 예산안 심사 보고서

[표 Ⅱ-4] 국회 소관 예산의 변화 (2017~2019년)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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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국 국회는 미래 한국 사회의 변화에 비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수립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수년 후 인구절벽이 가져올 사

회적 변화에 한 비, 정당정치의 쇠약에 따른 한국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유형의 변

화, 의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관으로서의 국회 위상의 재정립 등 중요

한 문제를 다룰 만한 제도 정비와 예산 확충에 한 요구가 절실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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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행정부 중심의 정부기구 간 의사결정

1  정부 기구 간 갈등과 제로섬 게임

정부 기구 간 제로섬 게임이란 의사결정에 의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얻을 수 있는 이

득의 총합이 영(零)으로 수렴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부 기구 간 제로섬 게임은 개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정책선호 갈등으로 촉발되며, 행정부가 주도하는 정책결정은 

입법부에 큰 피해를, 입법부에 이득이 되는 정책들은 행정부에 손실을 끼치는 상황으로 

귀결된다. 그 결과 입법부와 행정부의 합의가 요원해지며 주요 정책을 제때에 결정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만약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책선호가 유사하여 특정 정책 

안이 두 정부 기구의 정책선호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포

지티브섬 게임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 정부기구 간 정책선

호가 유사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정부의 정책 성과가 국회의원들의 선거득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관계는 포지티브섬 게임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정당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입법부와 행정부 간 정책선호는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오랫

동안 행정부 주도로 정책결정을 행해 왔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한 성과를 야당보다는 

행정부와 정부 여당에게 돌리는 경향이 높다. 그러므로 야당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입

법부-행정부 간 합의가 이루어질 때 그들의 선거득표력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두

려움을 가질 수 있다. 이렇듯 여소야 의 입법부는 최 한 행정부와의 합의를 늦추려는 

유인을 충분히 갖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관계가 제

로섬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합의가 불가능한 관계로 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서의 입법부 합의에 있어서 야당의 지위가 강화되어 실질적인 의제거부권 (negative 

agenda power)을 행사하게 되면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합의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

다. 실제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15년 발간한 한 보고서의 전문가 인식조사에 따르면 

입법부-행정부 사이의 협력 필요성은 5점 만점에 3.78점이었으나, 실제 협력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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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점에 지나지 않았다 (양현모･박기관, 2015: 122). 

가. 정당 양극화와 입법부-행정부 간 합의 불능

아래의 그림이 나타내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주요 정당들 

간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으며(Lee, 2018; 가상준, 2016), 경제정책, 복지정

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영역에 걸쳐 이념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합의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통령중심제를 취하기 

때문에 국회 다수당과 통령의 정당이 다른 분점정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정당 양

극화의 부정적인 효과가 증가한다. 그에 더하여 우리나라의 정당 체제는 양당제보다는 

다당제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여당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양극화 현상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

의 정책선호상 갈등을 강화하여 제로섬 게임 상태로 입법부-행정부 관계를 고착화한다. 

출처: 중앙일보 및 사회과학데이터센터 여론조사

[그림 Ⅱ-2] 민주당-자유한국당의 정당 이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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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15년 박근혜 정부의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

러방지법)의 법안처리 과정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표출되었다. 

2015년 12월 당시 박근혜 통령은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

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라고 

언급하며 테러방지법에 한 의제를 직접 제시하였다. 이러한 행정부 주도의 입법안에 

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당시 야당들은 해당 법안이 안보를 명분으로 인권을 희

생한다고 주장하며 반 하였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테러 방지와 인권 보호 관련 

정책선호 갈등 상황하에서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은 해당 법안을 직권상정하였고 더불

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야당 의원들은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무제한 토

론(필리버스터)을 통해 이에 항하였다. 이후 2016년 3월 2일, 해당 법안은 야당 의원

들이 국회의사당을 퇴장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만의 투표를 통해 입법하였다. 

이러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책선호 갈등에 의한 합의 불능 현상은 테러방지법뿐 아

니라 오늘날 우리나라의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정치 관계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실

제로 정부 발의 입법 성공률은 16  국회까지는 90%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19 에는 

73.5%까지 감소하였다(정하용, 2017). 특히 오늘날 주요 정당 간 정책이 양극화하는 

점을 감안하면(Lee, 2018; 가상준, 2016),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합의는 앞으로도 

쉽게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 예측한다.

이러한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합의 부재는 정책 형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행

정 각료를 임명하는 문제도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정당 간 이념 립이 심해지면서 국회에서 실질적인 의제 거부권을 지닌 야당은 내각 

후보자들의 정책역량을 점검하기보다 자신들과 정책선호가 다른 후보자들의 도덕적 치

부를 밝혀 정책 이념이 다른 후보들을 낙마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결과 

청문 상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국회의 인사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

명되는 현상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에서의 42건의 인사청문회 중 

유시민(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정(통일부 장관), 송민순(외교통상부 장관)의 3건에 해

서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 반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72건의 인사청문회 상 중 

10명은 국회의 반  속에 최종적으로 임명하지 못하였고, 이를 제외하고도 17명의 인

사에 한 입법부의 결과보고서가 채택하지 못하였다. 박근혜 정부 때에도 10명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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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했으며,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10명이 넘는 인사에 해 국회에서의 동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행정부 인사

가 이루어졌다.

나. 정책 성과에 따른 선거득표력과 입법부-행정부 간 합의 불능

여소야  상황에서의 정당 간 이념 립뿐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합의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정책결정 권한은 오랫동안 행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정책 입안들이 행정부 혹은 여당의 성과로 여겨지는 점이다. 

여야 간의 립이 심한 경우에도 시민들이 정책 형성이 여당과 야당 혹은 입법부와 행

정부의 공동성과라고 인식하는 경우, 두 정부 기관은 쉽게 합의를 이룰 수 있다(Adler 

and Wilkerson, 2012). 이 경우 현직 국회의원들은 정책성과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과 재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정당 양극화로 인해 정책선호상의 갈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이를 일정 부분 이상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부 정

책은 부분 행정부가 주도하여 형성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행정부의 의제 협의에 참가할 유인이 약하다. 

실제로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 의제들은 국회보다는 통령과 행정부가 발의

하였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의 ‘행정 수도 이전’, 이명박 정부의 ‘4 강 사업’,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등 당시 정부의 가장 주요한 정책들은 모두 통령과 행정부의 의제였

으며,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주요 정책 성과를 국회보다는 행정부에 돌리는 성향이 강

하다. 같은 관점에서 2008년 행해진 한 KDI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중 무엇

이 ‘정부’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여론조사(복수응답 가능)에서 57.1%는 청와 , 55.4%

는 집권여당이라고 답했다. ‘국회’라는 답은 이에 훨씬 못 미친 43.4%에 불과하였다(조병

구, 2015). 즉, 우리나라는 그동안 행정부 주도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면서 국회 특히 그

중에서도 야당은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성과로 여기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정책결정에 한 책임이 어느 정치 행위자에 주어져 있는지는 선거에서 상당

히 중요한 문제이며(Powell and Whitten, 1993), 이에 해 우리나라는 집권 여당과 

행정부에 그 성과와 책임 소재가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는 행정부 주도의 의제설정에 해 합의할 선거적 유인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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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만약 여당의 국회 내에서의 정치적 권력이 야당에 비해 상당히 높다

면 야당의 반 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합의가 보다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국회 내에서의 야당의 의제 거부권은 상당히 강한 편이다. 

예를 들어 같은 통령제를 유지하는 미국과 달리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의 상당

수는 야당에 배분하였다. 단순히 명목적인 배분이 아니라 큰 권한을 가진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 역시 야당에 다수 배분한다. 

예를 들어 2018년 문재인 정부는 통령 4년 연임제, 생명권, 정보기본권 등의 내용

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제안하였다. 개정안 내용의 상당수는 2017년 선 당시 자유한

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긍정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개헌안이 제시되자 

자유한국당은 통령 연임제는 제왕적 통령의 임기를 사실상 8년으로 연장하는 것인 

개악(改惡)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야당의 반 로 인해 해당 개정안에 해 국회에서 

심의조차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상황에 해 문재인 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사례처럼 입법부와 행정부는 현재 제로섬 게임과 같은 이

해관계에 놓여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정책협상이 전혀 진척되지 않는 합의 불능의 정치

를 반복하고 있다. 야당이 정책 성과에 한 이득이 전혀 없다는 판단을 하는 상황을 

앞으로도 지속한다면,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합의에 입각한 정책 형성이 요원할 가능

성이 높다.

2  정부 기구 간 정보 및 권한 배분의 불균형

입법부-행정부 간 제로섬 갈등 관계는 개 행정부의 의제설정에 해 입법부가 반

하는 양상을 띠었다. 이러한 현상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정책정보 및 권한 배분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다. 많은 다른 국가들이 그렇듯이 정책정보 획득 등에서 많은 전

문 인력을 가지고 오랜 경험을 쌓아 온 행정부는 입법부에 비해 정책정보 획득과 운용

에서 우월한 것이 사실이다(Epstein and O’Halloran, 1999; Huber and Shipan, 

2002). 특히 발전주의적 시기를 거치면서 행정부의 정책 결정 권한이 보다 강조된 우리

나라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우리나라 행정부는 전문적 정책정보뿐만 아니

라 정책 결정과 관련한 권한 배분에 있어서도 입법부에 비해 유리한 지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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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행정부는 국회입법 과정에서 정부안 제출과 법률안 거부권을 포함하여 큰 

영향력을 가질 뿐 아니라, 행정입법에서도 큰 재량권을 유지한다. 반면, 입법부는 행정

기관의 집행업무를 감시･감독하는데 필요한 조직적 자원과 전문적 정보를 제 로 갖추

지 않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선호를 의하여야 할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난다(김준석, 2018). 

가. 입법과정에서의 입법부-행정부 간 권한 불균형

우리나라 법률안 제출 과정을 살펴보면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뿐 아니라 의원 법률

안 제출권 역시 통령의 입법권을 강화하는 경향을 띤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은 법률

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무의

미하게 제출되는 법률안의 수를 줄여 국회 업무에 높은 부하가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둔다. 예를 들어 일본은 일반 법률안에서 중의원은 20명 이상의 찬성, 참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며, 예산을 수반한 법률안이면 각각 50명, 20명 이상의 찬성

이 필요하다. 독일도 연방의회 의원은 5%에 상응하는 의원의 서명이 있어야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홍완식, 2012). 실제로 이러한 동의 규정은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입

법부의 신임에 근거하는 의원내각제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 하지만 행정부가 입법부에 

책임을 지지 않고, 통령의 독립이 보장되는 통령중심제에서 해당 규정은 행정부가 

입법부의 정책결정 권한을 훼손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우리나라 정당 수뇌부의 개별 의원에 한 높은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10인 

이상의 동의’라는 규정은 실질적으로 정당 조직이 원하는 법률안만 제출하는 상황을 연

출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당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통령의 입김을 입법부의 법률

안 제출에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의원안이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발의

된 경우에도 국민들은 해당 법안이 특정 여당 국회의원의 법안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통령의 의사가 크게 반영된 법률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

원안이라 할지라도 해당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정책에 한 정치적 책임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2019년 현재 시점에서도 공수처법에 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하여 여러 정당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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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며 다양한 법률안을 제안했으나, 많은 이들이 해당 법안과 

관련하여 특정 의원의 정책성과 혹은 책임성을 떠올리기보다 단지 문재인 통령의 의

제를 기반한 법률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수가 10

인이 되지 않는 소수 야당, 예를 들어 20  국회에서의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10인 이

상의 동의’라는 규정 때문에 단독으로 법률안을 제출하기조차 쉽지 않은 일이어서, 

통령의 입법 권한을 견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민주주

의적 통령중심제를 유지하는 미국은 개개인의 의원들이 다른 의원의 동의 없이도 법

안 발의가 가능하며 이는 여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에서 통령의 영향력을 줄이는 역할

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통령중심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행정부의 법률

안 제출권을 인정한다. 일반적으로 통령제 국가에서 행정부는 법률 제출권을이 없다.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법 형성 효율성을 담보해 주는 장점이 있지만, 의민주주의

의 원칙에 입각한 책임 있는 정책 실현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독일의 기본법은 연방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독일 헌법 제76

조),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내각총리 신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게끔 허용하고 있으므

로(일본 헌법 제72조), 한국에서의 법률안 제출권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존재한다(이경선･박성용, 2018). 또한 실제로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 이전에 규제개혁위

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치 행

위자의 논의 과정이 선행하므로 정책적 전문성도 크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한국은 통령중심제 국가로서 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통령의 큰 권한

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동시에 활

용할 경우, 통령의 의제설정 권한이 과도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통령

중심제인 미국은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의 상당수의 의원안은 행정부의 정책안을 반영하여 제시되므로 실제로 행정부 법률안 

제출과 다를 바 없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오직 의원들만이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이 시행된 후의 정치적 책임성을 명확

히 할 수 있다. 또한 입안할 의원 역시 해당 법률안의 성패 가능성 등을 면 히 조사한 

후 입안하는 경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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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기 정부안 입법 성공률 의원안 입법 성공률

제11대 97.2% 51.0%

제12대 97.6% 56.7%

제13대 96.5% 60.5%

제14대 96.6% 52.0%

제15대 91.3% 60.1%

제16대 92.6% 53.7%

제17대 79.9% 45.3%

제18대 75.1% 40.0%

제19대 73.5% 39.6%

[표 Ⅱ-5] 정부안과 의원안 입법 성공률 비교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물론 최근 행정부 법률안에 비해 입법부 법률안의 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며, 이를 통해 행정부 법률안 제출권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도 역시 존재한다. 실제

로 15  국회에서 정부안과 의원안의 비율은 1:1.4 정도였으나, 19  국회에서는 

1:15.3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하지만 늘어난 의원안 수에 비해 입법 성공률은 낮아졌

다. 같은 기간 동안 정부안 입법 성공률이 낮아진 것보다 더욱 크게 20%p 이상 낮아졌

다. 즉, 의원안이 과거에 비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입법 성공률을 고려할 때, 행정

부의 법률안이 가지는 의미가 줄었다고 말하기 힘들다. 또한 행정부 법률안은 입법부 

법률안에 비해 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정책 영역일 확률이 높다. 정하용(2017: 

77)에 따르면 의원안이 분배정책 영역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정부안은 규제정책과 재

분배정책 영역에서 큰 역할을 수행한다. 즉, 의원발의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정책 과제는 행정부가 주도하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통령이 정당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우리나라의 현실상, 정부안의 

입법 효과는 의원안 비 원안 가결의 확률이 상당히 높다. 예를 들어 김준석(2012: 

71)에 따르면, 18  국회에서 정부안이 원안 가결할 확률은 의원안을 포함한 다른 법안

에 비해 5배가량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행정부의 법률안은 의원 10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입법부 법률안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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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임의 통령을 제외하고는 정책 성패를 책임지는 선출직 공무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실패하였을 경우에도 이에 한 책임을 따지기 쉽지 않다. 또한 

상당수 행정부 법률안은 통령의 의중을 크게 반영하기 때문에, 행정부 법률안 제출권

은 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결합하여 행정부의 권력을 크게 높인다(문우진, 2013). 

즉 우리나라 통령은 법률안 제출권을 통해 의제설정권(positive agenda power)과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의제거부권(negative agenda power)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

며, 의제와 관련하여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의 통령

들은 법률안 거부권을 굳이 행사하지 않고서도 의회의 법률과정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예를 들어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1981-1989) 통령 시기에만 78건

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우리나라 통령들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건국 이

래 70회가 채 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 통령 및 행정부의 높은 의제설정 권한을 

반증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통령 중심으로 발전주의적인 정책을 오랫동안 펴 온 결

과, 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아주 높은 현실에서, 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입법자로

서의 역할보다 행정부의 법률안 통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정부 제출안과 동일한 내용을 위원회 안으로 법률 반영하는 형태를 통해 가결하는 경

우가 자주 나타난다(양정윤, 2017). 예를 들어 박근혜 정권 당시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넓히는 안건을 ‘정부안’으로 상정하였고, 이는 차후 산업통상

자원위원회의 ‘위원회안’으로 원안 통과하였다. 

나.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정입법

우리나라는 법률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존재하며, 그 중 상당수는 국회

의 동의 없이 행정부에 의해 소위 ‘행정입법’이라는 형식으로 형성된다. 국회에서 만들

어지는 부분의 법률들은 본래적으로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의 법률 조항에 한 해석이 필수적으로 부가된다. 그래서 집행 단계에서 통

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형태로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 등의 법규명령을 제정한다. 그런

데 이러한 행정입법들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가 부분이므로, 행정부는 행정

입법 과정에서 높은 재량권을 누릴 수 있으며, 이는 의민주주의의 가치를 크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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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뿐만 아니라 행정입법의 재량을 크게 인정할 경우에는 행정부 정권 교체에 따

라 정책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사회에 일종의 시간불일치성(time 

inconsistency)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통령 단임제를 기반

으로 하며, 인물 위주의 정치 전통이 있기 때문에 통령이 바뀐다는 것은 같은 정당 

정권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많은 정책 변화를 수반한다. 특히 행정입법을 통해 국회의 

동의 없이 기존 정책을 쉽게 바꿀 수 있기에, 사회구성원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정책을 

믿고 자신들의 자원을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불일치성 문제가 심각

하게 두할수록, 사회구성원의 투자가 감소하여 혁신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입법부는 행정입법을 견제할 장치가 크게 부족하다(박용수, 2016).

연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계

2018 854 896 743 2,493

2017 818 813 796 2,427

2016 820 905 832 2,557

2015 744 897 911 2,552

[표 Ⅱ-6] 연도별 법률 및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횟수

출처: 법제처 (http://www.moleg.go.kr/lawinfo/status/announcementReport)

행정입법 통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국회가 행정부에 비해 전문적인 정책 정보를 충분

히 획득하지 못하는 점이다. 하지만, 정보 획득을 차치하고서라도 행정절차상 행정입법

에 한 입법부의 통제 권한은 상당히 약하다. 국회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이 집

행되는 경우에도 국회는 이에 한 통제를 제 로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조정관, 

2003). 예를 들어 2009년 당시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

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 규모의 신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미리 수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9년 관련 시행령을 기획재정부가 개

정하여 재해 예방사업과 국가 정책사업을 해당 규정에서 예외로 처리함으로써 4 강 

사업과 관련한 상당 부분이 예비타당성 조사 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행정입법 문

제에 해 우리나라 국회는 적절하게 비할 수단이 부족하다. 

이처럼 행정입법 통제에 해 실질적인 수단이 부재하기 때문에, 입법부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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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행정입법을 검토할 유인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행정부에서도 역시 법규 명

령의 제출 의무를 제 로 지키지 않는 경우까지 나타난다 (신현재･홍준형, 2017). 이 

같은 문제 인식하에서 행정입법에 한 적극적인 통제 권한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 한 

국회에서의 시도들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 2015년 행정입법에 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권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부

의 행정입법이 상위법령인 법률을 훼손하는 이른바 법령의 하극상 현상이 발생해 국회

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는 현실이다.”라고 비판하면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였

다. 또한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행정입법,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만든 행정입법,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재위임한 행정입법 등을 

기준으로 법령개선에 한 원칙을 발표하였다.

다. 입법부 정보 역량의 제한

이처럼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과 행정입법 권한을 통해 입법부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정책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입법부는 이를 제 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비단 행정부에게 높은 수준의 정책결정 권한을 제도적으로 부여하였

기 때문만은 아니며, 입법부가 행정부의 의제설정 및 정책결정 권한을 통제하는데 필요

한 정보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우리나라 국회 산하에도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미래연구원에 이르는 다양한 조직들이 행정기관의 정책집행 

등에 한 다양한 정보를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감사 기능을 

가진 감사원과 같은 조직이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입법부는 효과적으로 

행정기관을 통제하기 힘들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정감사와 조사는 국회의 전문성 부

족과 조사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었다(한정호, 2017: 67). 

이러한 감사원을 입법부로 이전하는 것은 오랜 논의 상이었다. 우리나라 행정기관을 

감시할 때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는 감사원이 통령 산하에 존재하는 것 역시 행정부

에 비해 입법부의 정책 기능을 약화하고 입법부의 행정입법에 한 감사 기능을 약화하

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조규범･김선화, 2017). 실제로 통령중심제인 미

국뿐 아니라 영국과 호주와 같은 국가들 모두 입법부에 감사원을 두고 있으며, 프랑스

와 독일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조하여 준사법적 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국가장기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 의제 연구 ∙∙∙ 

76   국회미래연구원

3  정부 기구 간 관계와 대중영합주의의 폐해

이처럼 의제설정 및 정책결정 기능의 상 적으로 많은 부분이 행정부에 주어져 있고, 

의회는 이를 통제할 전문적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입법부는 국가 정책

결정에 주요하게 관여하기보다 중영합주의적 태도만을 취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지층이 결집할 때에만 정책결정에 참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다양한 정치형태로 드러나는데, 우선 행정부에 정책결정 권한이 

집중한 상황에서 행정부가 중영합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문제점이 많아도 

입법부는 제 로 된 비판을 하지 않는다. 반 로 중의 이목이 집중된 정책 이슈에 

해서 입법부가 정책 안을 고안하기보다는 국회의원 개인의 선거득표력을 높이기 위

해 행정부를 크게 질책하는 모습만을 보인다.

우선 입법부는 부적절한 행정부의 정책 집행을 통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

당 정책들이 중영합주의적이면 부적절한 정책 집행에 해서도 통제 없이 이를 수용

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는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경제개발계

획’에 한 향수가 존재한다. 1962년부터 7차에 걸쳐 행해진 경제개발(혹은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은 1960년 와 70년 에 일정 부분 경제개발에 도움이 되었을 수 있

으나 사회가 분화하고 경제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결국 

1997년 당시 우리나라의 금융위기와 맞물려 해당 경제계획은 폐지되었다. 하지만 박근

혜 정부가 들어서자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이라는 슬로건하

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경제개발 계획이 부활하였다. 2010년 에 

1960년  방식의 중앙집권적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

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제개발계획에 한 향수를 갖고 있는 계층의 정치적 

지지하에 해당 경제계획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비롯한 ‘창조경제’는 경제적인 성과도 저조했을 뿐 아니라, 창조적인 생산을 이루는 것

에도 실패했으며, 국민의 정책 선호를 올바르게 반영하지도 못하였다(최은경, 2015). 

행정부의 현장경험 부족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정책 효율성이 

낮았고, 집행과정에서도 기업의 요구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실패하였다(위평량, 

2017). 

또한 국정감사･조사에 있어 입법부가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행정부를 감독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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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지만, 중영합주의적인 자세로 행정부에 한 비합리적인 질책과 책임 회피

(blame-shifting)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중의 관심이 상 적으로 떨어지는 국

정감사･조사에 의거한 행정부 사후 조치에 해서는 입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

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개의 경우 주요한 정책 안에 한 논의보다, 의원 개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중이 관심을 가질만한 작은 이슈를 통해 행정기관을 ‘질책하

는’ 것에 그친다(한정호, 2017: 67-70). 예를 들어 2018년 국정감사에 해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실한 자료 준비에서 비롯된 ‘부실 국감’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호통과 막말 등 구태와 정치 공방만 반복했고, 일부 의원은 벵갈 

고양이, 맷돌, 한복, 태권도복 등 보여주기와 언론 플레이에만 몰두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 입법부의 의원들은 행정부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거시적인 정책을 형성하기보다는 

중의 이목이 집중된 개별 사건에 국한하여 정책을 형성하는 미시적인 행태를 자주 보인

다. 예를 들어 2016년 6월 발생한 ‘깔창 생리 ’ 논란이 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문가 간담회를 소집하거나 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동년 12월

에 30억원의 예산을 해당 문제해결을 위해 의원들의 합의하에 책정하였다. 하지만 이처

럼 중이 큰 관심을 갖는 개별 이슈에는 입법부가 발 빠르게 움직였지만 정작 청소년 

복지 혹은 소수자 복지라는 큰 차원의 문제는 전문성 부족과 득표력에 큰 도움이 안 된

다는 계산으로 정책 논의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해 정책본질에 해 논하기 힘든 경우는 입법부와 행정

부 간의 수평적인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

의원 수 역시 늘려 다양한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문제도 역시 

중이 국회 지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미명하에 이를 모두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같

은 관점에서 현재의 의원 보좌진 역시 양과 질에 있어 다양한 정책을 다룰 전문성이 부

족하다. 우리나라의 의원 보좌진은 인턴 1명을 포함하여 9명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분 정무와 지역구 관리에 차출하기 때문에 정책정보를 직접 다루는 보좌진의 수는 

1~2명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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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 기구 간 합의 불능과 관련한 잠재적 요인들

2019년 현재 새로운 기술사회의 도래로 정책결정에 전문지식이 다양하게 필요한 환

경이 되었다. 즉,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며 기술진보로 인해 입법과정에 전문지식이 많

이 필요한 영역이 다수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오염물질 및 환경공학에 한 이해가 필요하며, IT 발전과 같은 정책문

제는 전문적인 기술과 결부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슈에 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입법부 의원들의 전문성이 필수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부는 행정

부와 비교하여 전문성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의원을 보좌하는 국회 산하

기관과 보좌진 역시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전문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감사할 능력이 부

족하다. 

또한 고령화로 복지정책과 노령층 인구에 특화된 특정 정책영역의 중요성이 높아졌

다. 고령화로 인해 입법부와 행정부 간 립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입법부 의원들 입

장에서는 선거에서의 득표력이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고령화로 인구의 상당수가 높

은 연령층에 포진하면 이들을 표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고령층을 위한 정책에 유도한

다. 이 경우, 생산적 정책 지향점과 복지적 예산 분배 등을 두고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

의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예산 분배와 관련하여 입법부는 노령층의 복지

정책들을 지지할 것이나, 행정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해 예산효율성 등을 들어 반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효율성과 표성의 문제이지만, 고령화와 고령자를 위한 입

법부의 복지정책은 세  갈등을 일으켜 합의가 불가능한 현 정치체제의 문제점과 결부

한다. 단순히 연령과 세 에 따른 정책 갈등뿐 아니라 사회 분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사회 갈등이 표면화한다. 최근 젠더 문제를 포함하여 기존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사회

갈등이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 역시 입법부와 행정부의 합의를 힘들게 만든다. 이러한 

갈등들을 입법부가 주도하여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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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정당 간 대결을 경쟁과 협상으로 전환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은 민주주의로 이행하고 공고화 하는 과정이 상당히 모범적

인 사례로 널리 평가받는다. 평화적인 선거를 통해 수차례 정권교체가 일어났고 체제 

전복을 통한 권위주의로의 후퇴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받는다. 법치와 

시민적, 정치적 자유의 수준 또한 비교적 꾸준히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며 민주화 정도

를 측정하는 각종 지표에서도 큰 흐름이 꾸준한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 한 국민의 만족도와 신뢰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민주화 이후 

선출된 통령들의 퇴임 후 말로가 순탄했던 적이 없었고, 개인으로서의 국회의원 및 

기관으로서의 국회에 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으며, 지난 20여 년간 시행

한 지방자치는 오히려 지방의 정치를 수준 낮은 정치인들과 이익집단들의 이전투구장

으로 정착시켰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자주 듣는다. 

이 모든 문제들 중에서도 국민들로부터 가장 극심한 지탄의 상이 되는 것은 바로 

국회와 정당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여의도 정치는 사회통합과 비전 제시

의 기능을 담당할 역량이 없다는 평가가 널리 퍼졌고 심지어 원색적인 조롱과 비난의 

상이 되는 광경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이러한 평가의 근저에는 건강한 경쟁과 협상

의 능력을 상실하고 립을 위한 립을 일삼는 정당들의 행태 및 이를 유도하는 제도

적 구성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Ⅱ부의 연구에서 주목하는 한국 정치의 ‘비타

협적 승자독식’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정당은 정치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경쟁의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프로그

램과 플랫폼을 제시하여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받는 단위도 기본적으로 정당이고, 

국회 안팎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하고 협상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도 바로 정당이다. 

그러나 정당의 활동을 규율하고 유도하는 여러 층위의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

느냐에 따라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비타협적이고 비생산적인 결구도를 초

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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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당정치는 정부-여당  야당의 구도로 움직이는 특성을 보이는데(신명순, 

1993; 강원택, 2018), 이것은 한국적 통령제의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통령제가 3부의 역할을 엄격히 분리하여 제도로서의 입

법부, 행정부, 사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 통치 형태는 여

러 측면에서 이러한 구도에서 벗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컨  우리는 의원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을 겸직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예산안 제출권을 인정해왔다. 따라서 국회는 사실상 통령이 발의한 법안이

나 정책을 다루고, 야당은 자원배분의 권한에서 절 적인 우위에 있는 통령을 견제하

기 위해 여당과 정부에 립각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화 이후 비교

적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행정부가 법안 발의의 다수를 차지했고 의원 발의에 비해 가결

률도 훨씬 높은 패턴을 보여 왔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강한 통령을 중심으로 특히 

경제발전 등을 목표로 행정부가 정책의 주도권을 쥐면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거 발전주의 모델이 정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 도입한 여러 제도적 변화에도 정부-여당  야당의 구도는 크

게 달라지지 않았고, 이러한 립이 소모적인 정쟁이나 탈법적인 투쟁으로 표출되는 경

우도 적지 않다. 경제나 복지 등 굵직한 사안에 한 이념적 갈등은 여전히 날카롭고, 

이것이 빈번한 여소야  상황과 맞물리면서 더욱 심한 교착상태를 일으킨다. 특히 

2012년 도입된 일명 ‘국회선진화법’ 이후 야당이 다수결 제도를 무력화하면서 정부-여

당의 의제에 거부권을 행사할 여지가 더욱 커졌다. 국회가 행정부에 비해 자원과 인력, 

정보력에 있어서 열세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야당은 정상적인 심의와 의결 과정을 마비

시키더라도 권력과 자원 배분에서 절 적 우위에 있는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할 

유인이 생겼다. 

요컨  한국 국회에서 의원들의 역할은 행정부  입법부라는 틀에서 수행되기보다

는, 정부-여당  야당이라는 관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정부

와 일체감을 갖는 것이 재선이나 당내 입지 등을 고려한 자연스러운 판단일 것이다. 국

회가 여당과 야당을 아우르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지향과 정체성을 가지고 행

정부를 견제하는 통령제의 근본 원리가 애당초 발현되기 쉽지 않은 구조이다. 민주화 

이후에도 국회는 “입법, 재정통제, 행정부 감독 등 본래의 목적 로 기능하지 못하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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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정당 간의 정치적 결의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의회 기능의 강화’가 아닌 ‘여야 

간 갈등 격화’”를 지속하는 것이다(박찬표, 2002: 92).

그러나 이러한 난국을 해소할 미래 의사결정 체계를 모색하면서 그저 정부-여당  

야당이라는 구도를 파기하자고 말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주장일 수 있다. 자칫 이론과 

규범적 지향이 정치 현실의 복잡하고 미시적인 동학(動學)을 간과하는 형태로 덧씌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  노무현 정부 시기에 시도하였던 이른바 ‘당정 분리’가 의도했

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전의 ‘3김 시 ’에 청와 가 집권당을 도

구화, 사사화(私事化)하면서 국회를 무력화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여당이 국정 운영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정부-여당 관

계가 악화되고 말았다. 그 결과 청와 와 집권 여당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게 된 문

제도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정치적 책임성이 실종된 것이다. 통령이 여당을 통제

하는 구습은 당연히 개선해야 하지만, 이 사례가 보여주듯이 통령과 여당 간의 긴

한 협조가 무너지는 것은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긍정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

이 또한 존재하는 것이다. 또 당정분리를 통해 여당의 자율성이 증가하더라도 국회가 

정파적 갈등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한 점도 지적해야 한다. 즉 집권당 수준

에서 당정분리를 이루더라도 국회 내에서의 여야 관계는 여전히 반목과 립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정당 민주화를 위해 원내정당화를 추진해야 한다거나, 권력의 공유

와 분산을 위해 다수결제에 입각한 운영방식을 합의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보다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레이파트의 영향력 있는 분류가 제시하듯이 민주주의 체

제에서 의사결정 구조는 크게 다수결제 모델(majoritarian model)과 합의제 모델

(consensus model)로 나눌 수 있다(Lijphart, 1999: 2). 전자는 다수의 선택으로 의

사를 결정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수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합의를 도출하는 결정방식이다. 즉 다수결제는 ‘승자독식’에 가까운 형태로, 합의제는 

권력의 공유, 분산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국회의 교착과 공전의 원인이 자주 ‘승자독식 시스템’에서 정부-여당의 일방통

행과 야당의 물리력 행사로 분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의제적 요소의 도입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한 흑백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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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선택지는 무수히 많은 하위제도 및 관행와 연계되어 있으며, 특정한 제도 배열은 항

상 나름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또 제도의 변화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도 

흔하다. 예를 들어 다수결제가 유도하는 ‘승자독식’은 그 부정적인 함의를 제거하면 입

법과 정책집행에서의 효율성을 뜻한다. 국민의 다수가 원하는 정책을 보다 용이하게 실

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보다 분명하고 직접적인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도 

이러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Powell, 2000: 5).

‘국회선진화법’은 크게 보아 국회 운영의 합의제적 요소를 확충하고 제도화하려는 시

도라고 볼 수 있다. 다수당의 법안처리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

한을 크게 제한하고, 기존 야당의 물리적 의사방해 수단을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제도

적 수단으로 바꾸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로 이제 국회 운영은 소수당의 협

조 없이 단순 과반수로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통령, 여당, 야당 간 합의의 

도출이 중요해지고, 특히 야당이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치력이 더욱 필요해졌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 등을 둘러싼 최근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실질적으로 합의제 운영으로 정착하지는 못했다. 

기존의 국회 운영에서 여당의 일방주의와 야당의 물리적 반 가 되풀이하면서 국회

의 공전이 일상화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립과 반목의 정치를 경쟁과 협상, 

그리고 개방적 수용구조로 바꾸어 낼 때 제도와 정치 관행, 유권자들의 요구 등 여러 

사안들 사이의 정합성을 신중히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의

사결정 구조를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 간의 조화와 시너지를 모색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

다. 우리는 그 구체적인 방안을 이후의 논의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제Ⅱ부  국가 의사결정체계 개선을 위한 대의민주주의 발전 전략

제3장 미래 의사결정체계의 규범과 가치   85

제2절 책임과 권한의 비대칭성 해소

정치적인 책임성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직･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정치 지도자들과 

국가 제도를 견제하고 통제할 능력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즉 정치인과 국가기구의 권력

이 통제를 벗어나 자의적 혹은 절 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지칭한다. 

오도넬은 이 개념에 한 유용한 분류를 제공한다(O’Donnell, 1999). 먼저 수직적 책

임성(vertical accountability)는 일반적으로 좀 더 익숙한 개념인데,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 개인이나 집단이 국가의 기구나 제도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컨  선거나 이익집단, 사회운동 등이 이러한 의미의 수직적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다. 한편 수평적 책임성(horizontal accountability)는 국가 기구와 제도가 

서로를 견제하여 권력의 남용과 집중을 막는 것을 가리킨다. 예컨  권부 간의 권력과 

기능의 분립이나 연방제의 원리가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책임성에 한 논의는 체로 선거나 사회운동, 정치참여 등 수직적 책임성의 

문제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지만, 수평적 책임성의 문제 또한 의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 간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수평적 책임성을 확보

하는 제도들도 결국은 시민에 의한 간접적인 통제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컨  의회가 충분한 자원과 권한을 가지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 직접 선출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표자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

에서, 불투명할 수 있는 행정 권력을 제어할 힘을 국민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제공하는 

것이다.

수직적 책임성의 문제는 아래에서 국민 참여를 논의하면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여

기에서는 우선 한국 정치에서 수평적 책임성의 문제를 간략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 두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첫째는 정부와 국회의 권한의 비 칭성

의 문제이고, 둘째는 한국적 통치 구조의 복잡하고 이례적인 제도 배열로 책임의 불명

확성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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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통령제에 해 ‘제왕적 통령’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는데, 사실 이

러한 평가는 과장된 측면이 크다(강원택, 2016, 1장). 단적으로 민주화 이후로 과거 권

위주의 시기 작동한 통령의 권한을 상당히 제한하고 국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신장시

키는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져 왔다. 사실 한국의 통령은 특히 여소야 의 상황에서 

자신의 정책 의제를 추진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보통이다. 여 야소라고 

하더라도 최근 강화되고 있는 합의제적 요소로 인해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기 말에 가까워지면 심지어 여당 내에서의 도전으로 인해 급격히 정책 추진

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한국 통령제에서 통령을 중심

으로 한 정부와 국회 사이의 권한 비 칭은 분명히 보인다. 이것은 공식적인 제도의 차

원에서도, 비제도적인 관행의 차원에서도 그러하다. 

제도적인 차원을 보면, 우선 의원의 장관 겸직이나 정부의 법안 제출권 등 내각제적

인 요소가 입법과 관련된 국회의 권한을 잠식하고 여당을 집권당에 종속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감사원이나 상당한 정도의 실질적인 정책 형성 기능을 행사하는 여러 위원회들

이 행정부 산하에 조직되어 있는 점도 그렇다. 정부가 국회에 비해 압도적으로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과 정보력을 갖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한국의 통령제가 이러한 특

징을 갖게 된 것은 애초에 미국 헌법처럼 권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염두에 두고 

고안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민주화 이후 헌법개정을 주도한 노태우, 김영상, 김

중 등도 비 칭적인 행정부-입법부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

향성은 이후에도 이어져 왔다. 

비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시기와 3김 시 의 유산을 들 수 있다. 단적으

로 여소야 나 교착상태에서 야당을 위협하고 통령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국정원, 

검찰, 국세청, 경찰 등과 같은 권력기관에 기 는 관행은 아직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

기 어렵다. 민주화 이후에도 카리스마적 정치 지도자들이 여당을 사실상 사당화하여 권

력 자원으로 활용하고 야당을 압박하는 권위주의적인 통치 스타일을 유지한 영향도 크

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른바 ‘제왕적 통령’이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라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바로 정치적 책임성이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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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정치가 기본적으로 정부-여당  야당의 구도로 운영

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특히 여당의 역할이 상당히 모호한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권위주의 시 와 3김 시 의 여당이 사실상 통령으로부터 큰 자율성을 

갖지 못한 충실한 조력자였다면, 국회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한 이후의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은 한편으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회의 구성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중적인 위치에 놓

이게 된 것이다.

앞서 언급한 권한의 비 칭 문제와 결부되어,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하나의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정체성을 갖기란 쉽지 않다. 여당 의원들은 체로 통령의 눈치를 보고, 

야당 의원들은 자원과 권력의 열세 속에서 정부-여당의 독주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

으려는 유인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적 책임성의 소재가 희석되는 경

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논쟁적인 사안에 한 입법 교착을 지속하고 때로는 물리적인 

충돌로 정부와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상태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정치적 

결정과 그 파급효과의 책임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

려워지는 것이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서로를 탓하는 비난 게임(blaming game)은 선

거 국면을 넘어서 일상적으로 관찰되고, 이것이 국민의 정치적 피로감이나 냉소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약하자면, 새로운 국가적인 도전에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응할 수 있는 미래 의사

결정 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관찰되는 책임과 권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

도적 개선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권한 배분, 권한의 편

중과 비 칭성을 완화할 장치, 기관 및 제도 간의 견제와 시너지를 모색할 수 있는 제

도 구성 등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이후의 논의를 통해 특히 정부 기구 간 적절한 입

법 권한 배분과 행정부에 한 입법부의 견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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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보 편중과 폐쇄성 해소

한국의 현행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정보의 집중과 폐쇄성 문제는 행정부와 국회 

사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발생한다. 통령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입법기

관인 국회는 정부의 조세 및 예결산을 승인하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수

행하는 반면, 행정부는 관료제적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주도한다. 이

와 같은 기능적 차이는 행위자들의 합리적 동기에 따라서도 구분이 가능하다. 국회의원

들은 표성에 기초하여 지역구와 사회의 이익과 가치를 변하고 재선거를 목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며 4년마다 선거로 평가 및 선출된다. 반면 행정부의 임명직 관료들

은 오랫동안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명권자로부터의 임명과 승

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행정부와 국회 간 정보의 불균형 혹은 행정부의 정보 편중 현

상은 행위자 차원에서도 유지된다(Weber, 이상률 역, 2017). 마찬가지로 연방제가 아

닌 단방제에 기초한 한국 지방자치제 현실에서 전국적 및 미래적 문제에 응해야 하는 

중앙정부와 지역의 현안과 발전을 추구하는 지방정부의 목표 차이는 정보 편중과 비

칭의 문제를 야기한다. 나아가 행정부,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각각의 조직적 이익

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보 공유를 꺼리기 때문에 중앙 행정부의 정보 집중과 폐쇄성은 

오늘날과 같은 거 화되고 역동적인 사회에 응하는 복합적 국가 체제하에서 다소 불

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한국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행정부와 국회 간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보 비 칭성과 행정부 우위의 정보 편중 문제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박찬욱 외, 2004, 6장). 이는 민주화 이전 권위주의 시기에 배태하였고, 민주화 이

후에도 존속했는데 현재까지 근본적 변화가 없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도사리고 있

다. 이는 통령에게 권력을 집중하고 국회 중심의 정치를 최소화하려 했던 제3･4공화

국 헌법에서 시작해서, 제5공화국은 이를 그 로 존치하였으며,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적 기구들과 지방자치제의 부활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중심 혹은 주도의 거버넌스

는 큰 변화를 겪지 않았다는 데 기인한다(서복경, 2017: 120). 구체적으로 박정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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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은 1961년 쿠데타 이후 통령으로의 권력 집중과 이를 통한 효율적 발전 목표 수행

을 위해서 지방자치제도를 종식시켰다. 1972년 유신 이후 국회의 입법, 조세･예결산 

심의, 견제의 기능 모두를 무력화하였으며, 전두환 통령은 이를 계승하였다. 그 과정

에서 행정부의 각 부처 및 연구기관은 국민적 수요와 사회적 문제점을 스스로 조사하

고, 법률과 정책 등의 사업으로 계획하여 실행하고 통령은 감사원과 청와 의 감독권

을 통해 전체적으로 주도･관리･조율하는 독자적인 한국형 국가 의사결정 및 실행 시스

템이 확립하였다(박성우･손병권, 2018). 

1987년 민주화 운동으로 촉발한 제6공화국 헌법개정은 한국 의결정 시스템의 정

상화라는 기 와 달리 상 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제도의 설계와 도

입은 이후 주요 행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처벌을 예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1987년은 결정적 중  국면이다. 그러나 신제도론적 관점과 달리, 새로운 제도를 만드

는 핵심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제도 설계에 반영한 점에서 제6공화국 헌법은 한국형 

의사결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하였다기보다는 덮어두고 문제

를 연기하는 방향에서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당시 핵심 행위자들이었던 노태우, 김영삼, 

및 김 중은 모두 통령에 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통령 단임제, 직선제 

도입 및 국회 권한의 일부 강화를 제외하고서는 현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의했기 때

문이다(강원택, 2018). 결과적으로 직선제로 단임제 통령을 선출하고, 지방자치선거

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와 자원의 우위를 가진 중앙 행정부 주도의 한국적 거버넌

스 관행은 지속되었다. 

물론 민주화 이후 지난 30여 년간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의회와 행정부 

간 정보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회는 2003년과 2007년에 각각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를 설립했고, 상임위원회 행정부 파견 전문위원을 국회 직원으로 체하는 

등 정보, 전문성, 및 자원을 강화해 왔다. 지방정부들도 시도 발전연구원을 설립･운용하

고, 최근 주민 100만 이상의 지자체들도 발전연구원을 둠으로써 중앙정부에 비해 열악

한 전문성과 정보력을 개선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지방정부들의 전

문성, 정보력, 및 자원은 통령과 중앙행정부에 비해 여전히 거 한 격차를 보인다(박

찬욱 외, 2004). 통령과 행정부의 정보력은 사회적 수요 및 문제의 조사에서부터 입

법 및 정책의 준비와 실행에 이르는 완결된 구조를 지원하는 반면, 국회와 지방정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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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보력은 여전히 파편적이고 보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행정부 우위의 정보 집중과 폐쇄성은 크게 기관별 역량 개선, 공유, 및 공개의 3가지 

원칙에 의해 개선할 수 있다. 먼저 한국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기관의 정보의 

비 칭성 혹은 불균형 문제는 해당 기관의 전문적 연구 및 정보 생산 역량을 강화함으

로써 개선할 수 있다. 특히 정보 편중과 불균형의 문제는 행정부와 국회 간에 가장 심

각하며 국회의 정보 생산 역량이 행정부에 비해 열악하다는 점에서 국회 지원 기관 혹

은 보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통령 중심의 행정부가 정보의 집중 및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반드시 

폐쇄적이라는 점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정보의 우위에 있더라도 중요한 정보를 다른 기

관들과 공유하고, 행정부의 입법, 정책, 및 예결산 관련 정보 생산 과정에서 다른 기관

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행정부의 정보 생산기관의 일부를, 가

령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와 공유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기관은 공개성과 투명성의 원칙에

서 스스로 폐쇄성을 개선함으로써 기관 간 공유는 물론 국민적 차원에서 수용성을 높

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회와 지방자체단체들은 중앙 행정부가 정보를 제 로 공개하

지 않는다고 비난하지만, 실제로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보를 제 로 공개하지 않

는 점에서 국민들은 정부와 정치에 한 일반적 불신을 가지고 있다. 한국 국민의 참여

적 정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되기 때문에

(조영호･김용철, 2017; Wike et al, 2017), 중요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공

명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요약하자면, 현행 한국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정보의 편중과 불균형은 행정부, 특히 

중앙정부의 우월한 정보 생산능력과 풍부한 자원과 결합하면서 생산적 의사결정을 방

해한다. 이 같은 문제점은 민주화 이전 권위주의 정부 시절 고착화 하였고,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및 국회의 권한 강화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지속하는 특징을 

보여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 의사결정 시스템의 결정 주체들 스스로 정보 

생산능력과 자원을 확보하고, 주체들 간 정보를 공유하며, 나아가 국민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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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민 참여의 증진과 수용성 강화

1  참여의 결핍과 대의제의 위기

오늘날 국내외에서 기존 의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계에 한 인식은 상당히 널리 퍼

져있다(Dalton, 2004; Norris, 2002; Smith, 2009). 익명화된 정치과정과 비 해진 

관료제, 통제하기 힘든 초국적 자본과 다층적 지구화의 동학 등 복잡한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집합적 삶의 조건이 결정되는 곳 어디에서도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유의

미한 변화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위기의 징후는 투표율 하락, 정치권에 

한 신뢰 저하, 정당이나 노조 등 전통적인 정치적 동원 기관에 한 관심 및 가입률 하

락 등 여러 측면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을 집약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 효능감의 저

하나 정치적 무관심의 증 일 것이다. 

정치적 무관심의 증  및 정치적 효능감의 저하는 기존의 의정치 시스템에 내재한 

문제이기도 하다. 현 의 의민주주의에서 제도정치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관심은 

표자를 선출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전통적으로 

강조하는 ‘인민의 의지’를 의제에서는 곧 그러한 인민들을 신하는 ‘ 표자들의 판

단’으로 치환한바, 결국 ‘어떠한 자질을 지닌 개인이 표자가 될 것인지’ 또는 ‘어떠한 

집단이 정치 권력을 획득할 것인지’의 결과론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정치과정을 구성하

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예컨  ‘ 표자가 피 표자들의 요구를 적실히 반영하

는지’의 여부를 따져 묻지 않는다면, 표자와 피 표자들의 거리는 점점 멀어질 것이

고, 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그 명칭과 달리 소수의 표자 간 역학 정도에 불과

하게 될 위험성이 존재한다(Mansbridge, 2003).

이러한 흐름은 한국 정치에서도 분명히 보인다. 일반 시민들의 정치권에 한 불신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정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기 는 찾기 어렵다. 그 속에서 의민주주의는 “효율성 중심의 행정과 이익집단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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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림, 2014: 2) 내지는 전문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여론을 생성하고 조작해내는 양상

으로 변모하였다는 인식도 강하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정치과정은 소수의 엘리트를 중

심으로 배타적, 익명적으로 전개하는 ‘그들만의 리그’이며, 국민의 직접적이고 유의미한 

정치참여를 포착하기란 쉽지 않다는 판단이 널리 퍼지고 있다. 

2  국민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혁신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위기의 징후를 오히려 민주적 참여의 확 를 위한 기회로 해

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다(Dalton, 2008; Norris, 1999; Norris, 2002; 

Warren, 2002). 즉 투표율 저하, 정당 가입률 하락, 정치적 신뢰의 상실 등 최근 

20~30년 동안 증폭하는 의민주주의의 위기의 징후들은 민주주의 일반에 한 냉소

와 무관심의 반영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정치제도와 과정, 즉 구태 정치 내지는 특정 정

부와 정치 지도층에 한 회의와 불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

표들이 상징하는 바는 시민들이 엘리트 정치인들과 의제의 관성적인 작동방식에 

해 점점 더 비판적으로 변화하며, 다양성, 성과, 책무성 등에 있어서 더욱 까다로운 기

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민주주의에 한 기 치와 민주적 가치에 

한 신념이 약해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방안은 자연스럽게 시민들을 정치과정으로 포용하려

는 노력으로 이어진다. 시민들은 단순히 유권자로서 정당에 표를 행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시민들은 능히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지녔다는 것이다(Goodin, 2008: 1-8). 이러한 주장은 민주주의를 

선거에서의 경쟁 과정으로 이해하는 ‘최소주의적 민주주의(minimalist democracy)’의 

관점을 거부한다. “최소주의적 민주주의의 한계는 문자 그 로 민주주의를 지나치게 최

소주의적으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 무릇 민주주의라면 공통의 문제에 해 모든 사람

들이 함께 의논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반해야 한다.”(Goodin, 2008: 

1-2).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민주주의에 무엇보다도 시민참여의 증진을 강조하는 목소리

가 힘을 얻고 있다. 참여에 한 학계와 시민사회의 관심은 ‘시민정치’, ‘참여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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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혁신’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면서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기획

의 가장 큰 문제의식이자 기여는 시민들을 고립되고 소극적인 정치 소비자에서 적극적

이고 구성적인 주체이자 참여자로 바꾸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주체로서의 시민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의민주주

의의 위기에 한 논의에서부터 시작한다. 민주주의가 온전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과

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공적인 역량을 길러 낼 환경을 마련하는바, 이는 오직 공적인 

문제에 한 시민들의 관심과 관여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성립하다. 참

여를 통한 민주적 혁신은 궁극적으로 공론장에서의 토론･설득･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는 사회, 그리하여 개인이 공중으로서 공적 의식을 함양하는 한편 사회의 집합적인 

역량이 길러지는 사회를 형성해야 함을 주장하다(Dewey, 1927(1993); Herreros, 

2000).

이상의 내용을 지향점으로 삼아 민주적 혁신 이론가들은 저마다의 다양한 실천적 이

론을 제시한다. 이 중에서 우선 주목할 만한 것은 이른바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로 일컫는 주장이다(Pateman, 1976; Barber, 1984). 이들은 개인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공적인 사고를 갖춘 시민을 양성하고 시민의 정치적 효능감을 증

진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민의 정치참여가 언제

나 가시적이고 분명한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오늘날 시민 사이에서는 정치

적 무관심이 만연해 있기에 이들의 참여가 만족할 만한 결론을 도출하리라 기 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참여민주주의는 오늘날 시민이 이렇게 정치에 무관심한 이유가 그

들의 공적･정치적 역량이 천성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역량을 함양할 충

분한 참여의 기회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참여로 실

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험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이 과정에서 시민은 주체성

을 기르고 공적인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덕목 또한 함양할 수 있는 것이 참여민주주의가 

제시하는 비전이다. 

이를 위해 참여민주주의는 실질적인 참여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

안한다. 페이트만은 개인의 미시적인 일상생활에 주목해 일터나 기업에서 사용자와 노

동자들이 한데 모여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터 민주주의(workplace 

democracy)’를 주장했다(Pateman, 1976). 또한 Barber는 권위구조가 있는 곳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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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역시 마땅히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강한 민주주의(strong democracy)’를 형성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Barber, 1984).

한편 구체적인 시민참여의 활성화 기제로서 숙의(deliberation)의 역할에 주목하는 

접근법 또한 존재한다. 오늘날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주장들이다. 이들은 포럼이나 공론장과 같은 공적인 숙의의 장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숙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적 혁신의 이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바라본다. 여기서 숙의민주주의가 숙의에 주목하는 것은 정치를 이해하는 

방식에 기초한다. 숙의민주주의자는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기저에는 불

가피하게 여러 입장 간의 긴장과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여긴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선거와 같이 개인의 선호들을 집약

(aggregation)하는 메커니즘을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선호집약식 메커니즘의 문

제점은, 그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결정한 선호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한 의문이 해

소되지 않는 점이다. 선호집약식 메커니즘에서는 단순히 사회구성원 다수의 선호라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논의의 과정 없이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이는 해당 결정

에 한 나머지 구성원들의 상당한 반발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최 한 많은 구성원들의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그 전에 수반하는 과정으

로서 서로 다른 선호 사이에 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의 영역에 있어 ‘본래부터 옳

은’ 선호 및 의견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숙의민주주의는 숙의를 통해 선호 간 적 적인 갈등을 경쟁

적이되 이성적 합리성에 기반한 갈등으로 전환하고자 시도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

은 결코 숙의민주주의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점 형성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합의점을 형성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보다는 민주주

의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의견들 간의 립을 이성적인 숙의의 과

정을 통해 최 한 부드럽게 다듬고자 하는 것이 숙의민주주의의 목적이다. 숙의민주주

의자들은 이러한 숙의를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이 논리적･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

는 한편 사회 내부에서는 공적인 선호와 의견을 형성하고 개별 시민들은 상호존중･공적 

유 감･공동체에 한 신뢰 등의 가치들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다

(Gutmann and Thompso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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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기존의 의민주주의 시스템에 시민들이 보다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

는 것을 추구하는 이론적 입장으로서 ‘직접민주주의(direct democracy)’가 존재한다. 

참여민주주의나 숙의민주주의가 시민들의 공적 역량 증진에 초점을 맞춘다면, 직접민주

주의는 정치과정에 시민들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가 중점이 된다. 직접

민주주의가 제시하는 문제의식은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의미하는 바에서부터 시작한

다. 이들은 ‘민주주의(民主主義)’라는 용어 그 자체에서 알 수 있듯 민주주의의 핵심이 

주권을 지닌 일반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에 있다고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무릇 민주주의라면 시민의 정치참여를 현재보다 더욱 광범위하

게 실제로 유의미한 변화를 산출할 정도로 확 하여야 한다(Saward, 1993).

3  참여와 대의제의 상호보완적 관계의 확립을 통한 수용성과 

정당성의 제고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여러 이론적, 실천적 흐름들은 시

민들의 공적･정치적 역량 강화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중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강조할 점은 오늘날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혁신을 주장하는 것이 곧 스스로를 

의제에 한 안(alternative)으로 인식하면서 의정치의 과정과 제도를 우회하거

나 체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시도된 수차례의 공론화위원회의 경험에서 보듯이 그러한 방식의 우회 내

지는 체의 시도가 현실적인 부작용을 낳는 것도 분명하다. 즉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숙의의 경험이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일지라도, 행정부가 정치적 결정에 한 책임 소재

를 시민들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볼 때

에도 중차 한 국가적 사안에 한 국회에서의 논의를 왜소화하면서 오히려 행정부 권

력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요컨  시민들의 숙의와 참여의 경험이 기존의 정치

과정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건설적인 역할분담을 제도화하지 못할 경우 오

히려 불필요한 마찰과 사회적 갈등을 증폭할 가능성마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들

의 참여가 의제의 과정 및 제도와 그저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시너지를 일으킬 

이론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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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최근 다양한 정치적 도전과 정당성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중심으로 하

는 의민주주의의 제도와 과정이 여전히 정치적 문제 해결과 사회통합을 위해 결정적

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시민참

여 확 만을 요청할 경우 그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한 정치적 결과물이 반드시 사회 구

성원들에게 넓은 수용성을 가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여기에 더해 만약 현명하지 못하거

나 불합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에는 책임성 논란이 더욱 심각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공적으로 조직하고 법이 규율하는 의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민

주주의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국민의 참여가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져야 할 것인지, 또 경우에 따라 구속력 있는 결정의 주체가 될지 등에 

해서 논의할 필요가 생긴다.

의제와 국민 참여의 접점 및 시너지를 모색하는 것은 현  한국 정치에서 더욱 심

각한 과제가 되었다. 2016년 후반기부터 정치적 격동을 겪으면서 한국 정치에서 참여

와 제도의 문제는 다시금 핵심적인 주제로 떠올랐다. 한편에서는 규모의 촛불집회로 

상징되는 시민들의 참여와 관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시민정치 내지는 직접민주주

의를 앞으로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설정한다. 이들은 민주정치를 다시 활

성화하기 위한 안적인 모델로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중심에 놓고 적극적으로 

정치과정을 재편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다른 많은 논자들은 이러한 진단에 성급한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법치와 의제에 기반한 기존 정치과정이 제 로 작동하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하고 개혁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 그 근간을 흔들어서는 곤

란하다고 주장한다. 정당과 의회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정치적 표 체계는 여전히 민

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수준의 정치과정이기 때문에, 이

를 우회하는 방향의 제도개혁은 오히려 심각한 정당성과 책임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

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한국에서 광장정치와 직접민주주의의 실험이 많은 기 를 불러 모으는 것은 기

존의 표 체계와 정치과정에 한 국민들의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

나 광장의 에너지와 국가 권력이 매개 없이 직접 연결되거나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것이 

일상적인 정치적 문제 해결 방식일 수는 없다. 물론 정치권 전체가 극심한 무능과 부패

에 빠져있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광장으로부터 분출되는 분노와 요청이 정치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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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동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광장의 요구를 신중하고 적실성 있게 제도화하려

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것은 결국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는 공식적인 정치과정의 문제로 남게 된다.

결국 국민 참여의 최 치를 추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면 다시금 주목할 것은 현

존 의제 제도정치다. 비록 오늘날 의제가 부패와 무능함 등으로 인식되고 있기는 

하나, 오직 의제만이 가능한 역할이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는 없다(Mansbridge, 

2003; Urbinati, 2006; Goodin, 2008: pp. 204-215). 의제는 여전히 정치 행위

를 위한 핵심적 의사결정 기구이자 국민국가 단위에서의 원활한 토의 또는 숙의정치를 

위해 제도화한 최고 수준의 공론장으로서 기능한다. 더욱이 이들은 시민의 참여만으로

는 확보하기 어려운 민주적 책임성과 표성을 담보할 수 있다. 시민사회 곳곳에 산재

한 다양한 견해와 요구들을 거시적･구조적인 차원에서 모으고 동원하고, 그리하여 최

한의 시민이 수용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 또한 오직 의제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다. 이러한 의제의 기능은 자칫 파편화한 상태로 남을 수 있는 시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이고 정제된 형태로 담아내는 점에서 시민참여의 한계를 보충한다

(Urbinati, 2006: 30-51).

특히 현 정치에서 부각되는 구조적 불평등, 지구온난화 등의 여러 난제나 건강, 교

육, 안전 등 일상생활과 접한 주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생활 현장 곳곳에

서 실천하는 시민정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

다. 이때 시민들의 의지를 포착하고 입법화하여 정책으로 실현하는 중앙정치의 과정은 

그 필요조건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닌다. 물론 사회정의를 위한 구조적 여건을 

현  의제가 실제로 마련할 것인지는 확언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특히 최근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몇몇 이익집단이 로비를 통해 입법과 정책결정 과정에 과도하게 영향

을 미치는 경향이 강화되었고, 한국에서는 립적이고 비타협적인 국회 문화가 중적 

비난의 표적이 되면서 제도권 정치에 한 공적 신뢰 하락을 경험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의제 자체가 지닌 구조적인 한계이기보다는 의제를 실천하는 과정에

서 발생한 문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민주주의 이론에서 많은 주목을 끄는 ‘숙의민주주의의 체계적 

전환(systemic turn of deliberative democracy)’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숙의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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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 문제의식을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미시적, 간헐적 사례에 집중해 풀어내는 접근법

의 한계를 고찰하면서 “숙의적 시스템의 다양한 부분들을 가로지르는 상호작용을 전체

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Mansbridge et al, 2012: 1-26). 숙의민주주의의 이상을 

사회 전체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비숙의적(non-deliberative)인 정치 활동

과 제도를 분석 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예컨  정부 기관, 정당, 전문가 집단, 언론, 

이익집단, 사회운동 등이 그러한데, 이 각각의 내부에서 진행하는 활동은 비록 숙의의 

이상에 완벽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민주정치 체계 전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정책결

정 및 입법을 위한 정보 및 관점을 제공하여 숙의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

석은 넓은 의미의 정치과정을 구성하는 다양한 공식, 비공식 기구, 포럼, 실천 등이 숙

의의 맥락에서 분업적으로 상호 연계하는 복합적 구조를 상정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아래로부터의 정치참여 요구와 기존의 의사결정 기구를 적절한 수준과 형태로 ‘연결’ 

및 ‘매개’하는 데에 방점을 두는 것이다. 이는 이상적인 토의 상황과 공정한 토의 절차

를 확보하기 위해 설계된 공공 포럼 내부의 숙의 과정을 전체 시민사회 공중과 괴리되

지 않고 효과적으로 연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김주형, 2018).

요컨  정책결정과 갈등 해소의 수용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치

참여와 의민주주의 제도정치 간 연계를 다각도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 참여

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한 시민의 수용성을 증진하고 시민들의 공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지만, 결정된 사안에 한 충분한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반 로 공식적인 의

제의 과정과 제도는 결정된 사안에 한 책임성과 표성을 담보하나, 자칫 그러한 결

정이 일반 시민들의 의견과 괴리될 우려가 있다. 전자와 후자가 서로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 어떻게 이 두 영역을 연계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2017년 통령 탄핵이라는 거 한 정치적 격변을 겪은 이후 민주주의 전반에 한 

중적 관심과 요구가 상당히 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의 증 와 달리 일반 시

민들이 국가적 수준의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화된 통로는 여

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2018년 초에 문재인 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국민발안, 

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언급함으로써 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기본

적 방향성을 시민참여로 설정하였으나 구체적 제도를 담은 청사진을 제시하지는 못하

였다. 그리고 그마저도 국회에서의 심의로 나아가지 못해 개혁의 동력은 사그라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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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서현수, 2019). 

오히려 경우에 따라 이러한 시도는 정작 시민의 유의미한 참여를 담보하지도 못할뿐

더러, 중영합주의적 한계를 드러내면서 더 심각하게는 정치적 표 체계를 형해화하

고 정당성과 책임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예컨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

을 표방하며 2017년 출범한 청와  국민청원이 그 최근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민

과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는 많은 청원 사례가 정작 행정부의 권한 밖에 있는 사안을 

제기하는 경향이 강한데, 행정부, 그것도 청와 의 응을 요청하면서 이것이 국회나 

사법부 등 다른 기관의 작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휘발성이 강하고 감정적인 수

사를 촉발하는 사안으로만 국가적인 논의를 유도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의 방식은 

언론을 포함한 시민사회 내부에서의 유의미한 숙의와 안 모색에도, 입법과정과 연계

를 통한 보다 균형 잡히고 실효성 있는 정책화 과정에도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참여

라는 착시 현상 속에서 정치적 에너지가 오히려 청와 로 쏠리는 현상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정책결정의 수용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와 의제 제도를 잘 매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열려있고 포

용적인 국가-시민사회의 관계 구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강조하

는 ‘개방적 수용구조’의 형성과 정착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4  의사결정 체계의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이 장에서 우리는 미래 의사결정 체계의 핵심 가치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정당 간 

결을 경쟁과 협상으로 전환하고, 책임과 권한의 비 칭성을 해소하며, 정보의 편중과 

폐쇄성을 완화하며, 국민 참여의 증진과 수용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중 첫 번째 가치

는 국회 내 의사결정의 영역에, 두 번째와 세 번째 가치는 행정부와 국회 간 관계에 주

로 해당하고, 네 번째 가치는 의사결정 체계 전반을 가로질러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우리는 이러한 가치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현행의 비타협적인 승자독식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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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적인 의견수용 구조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정치과정 전반의 책임성과 수용성을 향

상시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회 내 여야 간의 정쟁과 투쟁이 정책 경쟁과 

협상으로 전환되고, 행정부 특히 중앙정부에 편중된 자원, 권력, 정보를 재배열하여 국

회의 기능, 권한, 자율성을 강화하는 다층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때, 현재 한국 정치를 

특징짓는 제도 간 불협화음이나 소모적인 정쟁을 일정 정도 해소하여 보다 생산적인 의

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정치과정이 발전주의 전통의 강한 영향력 아래 효율성만을 강조해왔

다면, Ⅱ부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가치 및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제도개혁은 의사결정 

체계 전반의 비례성 및 표성을 강화하는 함의를 갖는다. 이러한 중심축의 이동을 요

청하는 것은 다름 아닌 현재의 정치적 환경을 구성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이다. 

물론 효율성과 표성이 반드시 상호배제적인 지향이라고 볼 필요는 없지만, 지금까지

의 정치과정이 국익, 발전, 개혁 등의 다양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는 명분 아래 

정치적, 사회적 소수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왔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빠르

게 변화해가는 사회구조, 새로운 갈등과 균열의 등장과 변형, 복잡한 내외적인 안보 

및 경제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압축적인 근 화 과정 속에서 가능했던 강한 정치적 

구심점과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를 기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여전히 효율성과 추진력만을 강조하는 것은 큰 정치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임이 

분명하다.

변화한 정치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처할 수 있는 미래의 의사결정 체계는 사회에서 

분출하는 다양한 목소리와 서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유연하게 수용하고 형평성 있게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치체계 및 제도개선 방안은 

바로 이러한 의사결정 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예컨  상임위 중심주의로의 개혁 

등을 통해 여야 중심의 립구도를 완화하고 국회 내 의원 개인의 책임성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정쟁보다는 전문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정책 경쟁을 유도하여 보다 효과적

인 갈등 관리와 능동적인 현안 처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 행정부와 국회 간 자원의 

균형을 도모할 경우, 비타협적인 충돌과 종속관계를 유도하는 현재의 정치과정이 보다 

형평성 있고 비례성 있게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혁은 체로 다수결주의의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된 현재의 정치과정에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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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와 이해관계를 포용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

한다.

이처럼 의사결정 체계 전반의 비례성과 표성을 제고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의 관리

와 해소뿐만 아니라 정치과정 전체의 책임성과 국민적 수용성을 향상하는 데에도 핵심

적인 부분이다. 또 빠르게 변화해가는 국내외 사회, 경제적 변화에 직면하여 보다 유연

하고 효과적인 정책적 응을 가능케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 구

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다층적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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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회 내부 제도개선 과제

1  국회의원의 독립성 강화와 상임위 중심주의 현실화

한국 국회 내 원활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국회 운영이 정당 간 

결 중심으로 돌아가는 점이다. 물론 다수결에 따른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수와 소수의 구

분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선거 과정을 통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

은 정당이 집권 기간에 자신의 정책적 입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역시 당연하

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 이와 같이 자연스러운 의사결정과정이 왜곡되고 문제에 봉착하

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소수에 속하는 이들이 자신의 목소리와 정책적 선호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는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수의 목

소리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다수가 그러한 정당성을 용인

하기 위해 정책적 조율이나 협력을 추구하기보다 자신들의 입장만을 최종적 결정으로 

어붙이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국 국회의 운영이 이와 같은 다수결 정치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

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국회 내 다수파와 소수파

가 정책의 다양성, 복잡성과 무관하게 항상 경쟁 정당을 중심으로 갈라서는 경쟁의 고

착상태를 해소해야 한다. 둘째, 국회의원 개인이 소속 정당의 정책적 입장에 무조건 복

종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견 개진 및 투표 활동을 할 수 있는 역

량 및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제도적 개선의 필요에 따라 한국 국회 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제도

적 개혁은 소위원회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현실화하는 것에서 찾

아야 할 것 같다.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의 현실화는 각 상임위원회가 다루는 정책을 중심

으로 국회를 운영할 환경을 마련할 뿐 아니라 상임위원회별 정책적 전문성 기준은 소속 

정당을 기준으로 개별 국회의원이 이합집산하는 현상을 완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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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는 역사적으로 권위주의 정부 시기인 1965년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중심주

의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진영･박찬욱, 2012). 이론적으로 한국 국회가 상임위원

회 중심주의를 채택한 배경은 짧은 본회의를 통해 안건에 한 깊은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일 뿐 아니라 심사 상 안건을 정책 영역별로 세분화함으로써 전문화가 가

능하고, 원내 분업을 통해 법안 심사의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한 것이다(Smith et al, 

2013). 또한 통령제를 채택한 나라가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므로 

이를 받아들인 측면도 있다. 상임위원회 중심주의가 행정, 입권, 사법 삼권이 분리된 상

황에서 법안을 마련하고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의회 내 전문성과 분업에 한 요

구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반면,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들은 부분 본회의 중심주의

로 운영하는 경향이 강하다. 통령제에서는 집권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통제하기에는 

의회의 행정부 감시와 견제 기능이 약하며 의회가 법률안을 심의하기 이전 단계에 이미 

행정부와 의회 간 조율을 통해 일정 정도 법률안에 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

황을 고려하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은 의원의 소속 정당보다는 의원 

개인의 전문성을 강조하기 마련이다. 특정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의원의 정책적 입장이 

소속 정당 의원들에게 본회의 표결 이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원이 되며, 의원들

은 이 정보에 의존하여 소속 정당의 입장 및 투표 방향 등을 결정한다. 그리고 각 상임

위원회에 분산된 의원 간 분업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의 특징이다. 반면, 본회의 중심

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은 의원 개인보다는 정당 간 경쟁과 결을 중시한다. 본회의의 

짧은 논의 과정은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소속 의원의 동의를 구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 

오히려 본회의 법안 심의 이전 단계에서 집권당을 중심으로 내각과 원내정당 의원 간 

의견 조율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본회의 법안 심의 과정이 각 정당

별로 이미 결정해 둔 입장 간 립과 경쟁의 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한 지 50여 년이 넘었지만 한국 국회 운영은 상

임위원회 중심주의가 지닌 특징을 찾아보기 어렵다. 국회를 의원 개인의 전문성 및 책

임과 권한을 중심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본회의 중심주의를 채택한 의원내각제 국가들에

서 나타나는 정당 간 립을 중심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흥미

로운 점은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가 위원회 차원의 ‘교섭단체 표의원’의 역할을 수행

하는 점이다(전진영, 2014). 위원회 차원에서의 의사결정이 부분 위원장과 여야 간사

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전문성은 부차적인 요소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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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내 간사가 각 정당을 표하면서 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정당 간 결로 변질

시키는 것이다. 그 결과 상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책적 결보다는 정당 간 정치적 

결의 결과로 간주하면서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지 

않는 경우도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 결과 국회 내에서 이루어진 안건에 한 심의와 

표결은 그 책임을 물을 상이 불분명해지기 마련이다. 결국 한국 국회 내 상임위원회 

제도는 제도 본연의 목적과 달리 개별 의원들의 전문성 및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지 못

한 채 정당 간 정치적 결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문제의 개선이 시급하다. 

한국 국회 내 상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방

안은 소위원회의 역할을 정상화함으로써 의원 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 

국회 내 소위원회 제도는 제헌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내에 ‘분과’를 둘 수 있었던 것에서 

제도적 기원을 찾는다.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된 것은 1960년 제5  양원제 국회의 제

도개혁을 통해서였다. 그러나 실제 소위원회를 국회에서 운영한 것은 1988년 총선 이

후 제13  국회의 국회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국회법 개정 특별위원회가 5인의 소위원

회를 구성하면서부터이다. 이후 한국 국회 내에서 소위원회의 역할은 국회법 개정 과정

을 통해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그리고 제20  국회에서는 소위원회 개최 일정 등을 새

롭게 규정하면서 소위원회 운영을 현실화하려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소위원

회 운영의 제도적 변화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의 [표 Ⅱ-7]과 같다. 

[표 Ⅱ-7]의 국회법 개정 과정에서 소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한 사항과 그 개정 이

유를 살펴보면, 소위원회의 활동이 상시 국회,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

한 핵심적인 사항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과거 소위원회가 기능적인 전문성

을 지닌 기구가 아니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 혹은 여론을 의식하여 국민적 관심 

사항에 부응하려는 경향이 강했다는 사실(강원택, 2011: 12)에 비춰 볼 때 소위원회의 

역할을 현실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내에 영

역별로 분리되고 각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는 세분화된 조직이 아니라 단기적 과제를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산하의 ‘하위 실무부서’와 같은 성격이 짙었다(강원택, 

2011: 12). 제20  국회의 국회법 개정은 소위원회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

지만 여전히 정책적 전문성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가 아니라 법률안 심사라는 

업무 분담 정도의 성격을 유지한다. 결국 현재 소위원회 제도는 장기적으로 국회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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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영역별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고 각 영역에서 전문성

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원 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소위원회 제도가 정착할 때 비로소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의 제도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위원회가 기능적

으로 분류되고 전문성이 향상하면 행정부 견제와 감시의 측면에서 여전히 수동적인 현

재의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탈피하여 관련 행정부처를 주도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의 역

할을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이와 같은 기능적 전문화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을 우려하는 

경향이 강했다. 기능적 전문화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상임위원회, 이익집단, 관료집단 

간 ‘철의 삼각형’이라는 배타적인 정책 결정망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조찬래, 2002: 

24). 또한 소위원회의 전문성이 강화하면 소수의 분파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 역시 배제

하기 힘들다. 따라서 소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때 선호가 이질적인 위원들로 구성하

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박찬표, 2004: 89). 

회기 개정일시 개정 내용 개정 이유

제헌
국회

1948.
06.10

제16조: 위원회 내 분과를 둘 수 있음. 국회의 구성 및 의사 절차를 규정.

제5대
1960.
09.19

제51조: 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양원제 운영에 부합한 제도 개편.

제13대
1988.
06.13

제65조: 소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국회 기능의 활성화, 국회 운영의 민주화를 
위한 전반적인 개선.

제13대
1991.
05.08

제57조: 위원회 내 3개 이내의 상설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경쟁과 공존의 원리가 국회 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 제도개선.

제15대
2000.
02.29

제57조와 제69조: 정보위원회를 제외
한 상임위원회는 3개의 상설 소위원회
를 둠. 소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함. 소위원회 
내에서 축조심사의 생략을 금지함. 

상시 일하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국회상을 
구현하고, 국회가 국정심의의 중심 기구로
서의 제 역할을 다하고자 개혁.

[표 Ⅱ-7] 소위원회 관련 국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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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한국 국회의 정책 결정 과정이 일단 일정한 절차를 거치고 나

면 해당 정책의 결정에 한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나타난다. 만일 소

위원회 위원들의 주장과 결정 과정이 투명하면 각 위원들의 책임 역시 명확해진다. 그

리고 이러한 책임 소재의 규명이 쉽게 이루어질 때 소위원회 위원들이 분파 이익을 위

해 행동할 유인도 낮아지는 것이다. 행정부의 입장에서도 국회 전체를 상으로 협상 

전략을 취하는 것보다 소수의 전문화된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의원들을 상으로 

법안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시키고 동의를 끌어내는 것이 상 적으로 효율적인 입법과

정일 수 있다(조진만, 2010: 16). 결국 소위원회의 운영이 의원 개인의 전문성을 바탕

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질수록 상임위원회 역시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동시에 행정

부에 한 적절한 견제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회기 개정일시 개정 내용 개정 이유

제17대
2005.
07.06

제57조와 제69조: 정보위원회를 제외
한 상임위원회는 3개의 상설 소위원회
를 둘 수 있음. 소위원회 회의록을 속
기방법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규정한 단서조항 삭제.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여 의정 
활동의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함. 

제20대
2016.
11.24

제49조, 제52조, 제53조: 회기 중 소
위원회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
회하도록 의무화. 폐회 중 3월, 5월의 
세 번째 월요일부터 1주일간 정례적으
로 소위원회를 개회하도록 의무화. 

폐회 중 정례회의를 확대 시행하여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상’을 구현하고자 함.

제20대
2019.
04.05

제49조와 제57조: 소위원회의 의사일
정 작성 기준을 매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 목요일로 확대하여 소위원회를 
활성화.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
를 둘 수 있도록 함. 법률안을 심사하
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하
도록 함. 소위원회의 의안 심사과정에
서 정부에 대한 정보 제출 및 증인 참
석 요구권을 신설함.

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지되는 
법안으로 인한 국민의 대국회 신뢰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에 복수의 법안심
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매월 2회 
개회하는 등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개선.

자료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국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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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야 간 정보의 비대칭 완화와 당정청 협의회의 개선

한국 국회 운영이 정당 간 립과 갈등으로 점철하는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

부 발의안에 한 여야 간 립이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민국 헌법 제

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안 발의의 권

한을 의회뿐만 아니라 정부에게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사실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 이

후 정치 엘리트가 행정부에 편중했던 경험과 권위주의 정부 시절 효율성을 강조하는 행

정의 필요성과 같은 시  상황에 부응하며 유지된 제도이다. 따라서 정부의 법률안 발

의권이라는 제도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한국 사회, 특히 국회 내 갈등을 유발하는 제도

적 요인이라고 주장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현  한국 사회는 더 이상 행정부로 자연스레 정치 엘리트가 집중하는 시

도, 효율적인 행정만을 강조하는 성장 위주의 사회도 아니다. 다양한 선호를 지닌 유권

자들이 국회의원, 정당을 통해 자신의 선호가 정책으로 표되기를 희망하며, 지켜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행정부의 법률안 발의권에 한 여전한 강조는 한국 사회 내 의사결

정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하나는 행정부와 국회의 갈등이다. 이는 다음 절

에서 더욱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다른 하나는 국회 내 여야 간 정보의 비 칭 문제다. 

행정부가 법률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당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행정부의 법률안 준

비에 한 정보를 얻게 되고, 때때로 여당의 입장이 행정부가 준비하는 법률안에 반영

되기도 한다. 표적인 것이 당정청 협의회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통령이 여

당 표와 회합하거나 정부 고위관계자와 여당 의원 간 회합 등 다양한 비공식 접촉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행정부와 여당 사이의 의사소통은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바람직한 과

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당의 태도와 야당의 반응이 문제가 된다. 

여당은 정보의 독점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행정부 관계자로부터 얻은 정

보를 야당과 공유하지 않는다. 야당은 정부의 법률안에 한 정보에서 소외되면서 법률

안을 심의할 적절한 기회를 얻지 못한다. 만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야당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다면 여당과 협상 과정을 통해 야당이 쉽게 수용할 수도 있다. 반면, 

문제가 되는 지점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야당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야당 입장에서는 제출된 법률안에 한 정보가 미비할 뿐 아니라 국회 내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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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도 열세이기 때문에 여당과 공정하게 경쟁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제

출하는 법률안에 한 국회 내 여당과 야당 사이의 정보 비 칭은 결국 해당 법률안의 

심의과정에서 여야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림 Ⅱ-3] 은 정부 발의안과 의원 발의안 중에서 법률에 미반영된 비율을 비교한다. 

정부와 의원 발의안을 비교해 보면 의원 발의안에 비해 정부 발의안은 상 적으로 법률

에 반영되는 비율이 높다. 의원 발의안은 평균 50% 이상의 발의안이 법률에 반영되지 

못하는 반면, 정부 발의안은 최근에 와서야 20% 이상의 발의안이 법률에 반영되지 못

하고 있을 뿐이다.

[그림 Ⅱ-3] 발의 주체에 따른 법률 미반영 비율

이 비교는 두 가지 점을 함의한다. 첫째, 통시적인 관점에서 정부 발의안은 부분 법

률에 반영되는 반면, 의원 발의안은 과반 이상이 법률안에 반영되지 않는 점은 상 적

으로 정부 발의안이 의원 발의안에 비해 시급하고 중요한 내용을 발의한다는 사실을 함

의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내용적으로 중요한 법률안을 야당에 그 내용이 전혀 알려지

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 제출하였을 때 야당으로서는 해당 법률안의 심의과정을 쉽고 

빠르게 전개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자 하는 

유인을 지닐 것이며, 해당 법률안의 내용이 야당의 이해관계를 저해하는 경우 그에 

한 반발이 당연히 심각할 것이다. 둘째, 이와 같은 사정은 정부 발의안이 최근 법률에 

미반영되는 비율이 증가하는 점에서 관찰 가능하다. [그림 Ⅱ-3]에서 정부 발의안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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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미반영 비율은 2004년 제17  국회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한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지 못하면서 여소야 의 국회가 

만들어졌다. 야당은 이를 그동안 정부가 중요 법률안을 발의하던 관행에 저항할 기회로 

여겼다. 그 결과 20%가 넘는 정부 발의안이 법률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와 같이 제17

 국회에서 시작한 정부 발의안의 법률 미반영 비율 상승은 이후 지속･강화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의원안 정부안

회기 발의안 수 경쟁 안 수
경쟁 안 

비율(%)
발의안 수 경쟁 안 수

경쟁 안 

비율(%)

제18대 12,220 167 1.37 1,693 44 2.60

제19대 16,728 192 1.14 1,093 55 5.03

제20대 15,999 105 0.68 836 13 1.56

자료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처리 현황(경쟁 안을 정의하는 기준은 의안 표결에 참석한 국회의원 가운데 

소수의견을 표시한 의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임)

[표 Ⅱ-8] 법안 발의자에 따른 경쟁 법안 비율

한국 국회 내 여당과 야당 간 정보의 비 칭성이 낳는 여야 간 갈등은 한국 국회의원

들의 표결 행태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표 Ⅱ-8]의 법안 발의자에 따른 경쟁 법안 비율

에 관한 자료는 이를 뒷받침한다. 우선 [표 Ⅱ-8]은 제18  국회부터 제20  국회 전반

기에 해당하는 2018년 12월 초까지 발의한 법안 수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법안처

리 현황에 나타난 국회의원의 표결 기록을 자료로 활용한 것이다. 경쟁 안은 표결 기록 

가운데 다수에 해당하지 않는 표를 행사한 의원의 수가 최소 5인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

였다. 다시 말해 의원 다수가 찬성한 의안에 해 ‘기권’ 또는 ‘반 ’의 표를 행사한 의

원이 최소 5인 이상인 경우를 경쟁 안으로 취급한 것이다. 사실 경쟁 안에 한 정의는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 수가 안건에 따라 차이나기 때문에 

전체 의석수를 기준으로 경쟁 안을 고려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시 말해, 특정 의안

의 정당 간 립 상황에 초점을 맞춘 경우 경쟁 안에 한 타당한 정의는 상당수의 국

회의원이 소수의견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표결 

기록만 자료로 남은 상황에서 표결에 불참한 국회의원 수 역시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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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심각한 오차가 생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야의 사전 조율로 인해 

표결 과정에서는 만장일치의 표결이 많은 한국 국회의 특징을 고려할 때, 표결에 참석

한 의원들 가운데 5인 이상이 소수의견을 구성하고 있는 상태는 경쟁적인 법안이라고 

고려하기에 충분하다는 가정에 의존하였다.

[표 Ⅱ-8]의 결과는 제18  이후 지속적으로 의원 발의안보다는 정부 발의안이 경쟁 

법안에 속하는 비율이 높음을 보여준다. 제18  국회의 의원 발의안에서 소수의견에 속

한 의원의 표가 다섯 표 이상인 경쟁 안은 단지 1.37%에 머물렀다. 의원이 발의한 법

률안 가운데 법률에 반영된 발의안의 98.6% 가량은 다수와는 상이한 표를 5명보다 적

은 의원이 행사했을 뿐이다.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게 법률안이 통과함을 보여주는 결과

이다. 이에 비해 정부 발의안에 해서는 경쟁 안 비율이 의원 발의안의 경쟁 안 비율

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다. 상 적으로 정부의 발의안이 의원 발의안에 비해 원내 경쟁 

법안이 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만, 이 역시 매우 낮은 비율로 97.4%의 

정부안은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있다. 제20  국회가 아직 회기를 마치지 않은 상

태이기 때문에 제20  국회의 자료에 한 해석을 일단 보류하면, 제19  국회는 5%

가 넘는 비율의 정부 발의안에 해 국회 내에서 심각한 경쟁이 이루어졌다. 반면, 제

19  국회의 의원 발의안에 해서는 오히려 제18  국회보다 국회 내 경쟁이 낮아졌

다. 

결국 [표 Ⅱ-8]의 결과는 최근 국회 내 법률안을 두고 이루어지는 여야 간 심각한 경

쟁은 정부 발의안을 둘러싸고 일어남을 함의한다. 의원 발의안은 총수가 늘었지만 국회 

내 경쟁 안이 되는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와 조적으로 정부 발의안은 총합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에도 국회 내 경쟁 안이 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 여야 간 정보의 비 칭이 자리 잡고 있다고 판단한

다. 그리고 현행 국회 제도 가운데 이와 같은 여야 간 정보의 비 칭을 막을 수 있는 기

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간헐적으로 열리는 공청회나 청문회 등을 이용하여 

야당은 여당의 정보 독점을 막을 기회가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활용

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조사를 마쳐야하는 공청회나 청문회를 

통해서 야당이 얻고자 하는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청문회 무용

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러한 연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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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와 같은 여야 간 정보 비 칭을 해소할 제도적 개선책은 무엇인가? 두 가

지 유형의 국회 내 제도 개선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당정협의 제도의 개혁이다. 당

정협의 제도의 목적은 국정 운영에 관한 행정부와 국회의 원활한 소통에 있다. 법률안

과 관련해서는 정부 발의안에 국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 다시 말해 정

부가 주도하는 법률안에 국회의 협조를 구함으로써 정부 발의안을 두고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기제이다. 이는 정부 여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점하는 단

점정부 아래서는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이 경우 통령제와 결부하여 통령이 소

속 정당에 절 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당정협의 제도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정부 발의

안은 다수 여당의 힘만으로 쉽게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특정 정당이 전체 

의석에서 과반 이상을 점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통령의 소속 정당과 국회 다수당이 

불일치 하는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의 경우 정부와 여당만의 협력으로는 정

부 발의안이 국회의 심의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 또한 정부 여당이 절 적인 국민적 지

지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심지어 정부 여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점하는 경우에라 

해도 단순히 야당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 발의안의 통과를 강행하면 의제 아래서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당정협의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현출(2014: 5)은 원내정당 표 간 

정기적인 회의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는 정당의 중앙지도부의 역량을 강

화하는 반면, 원내 개별 의원들의 지위는 더욱 약화하는 조치이다. 현재와 같이 정당 간 

갈등이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정치인 몇 

명 사이의 거래와 협상 결과에 정당 간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는 처방은 매우 제한적 효

과만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정당 지도부 간 거래와 협상 결과에 따라 각 정

당 내에서 정당 지도부의 교체에 한 요구가 빈번히 등장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래와 협상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

재 당정협의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두 가지 상이한 방안이 있을 것 같다. 하나는 당정협

의제의 폐지다. 정부와 여당과의 소통만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하는 정보 독점과 정보의 

비 칭적 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협의제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 내 여야 정당 간 정보의 비 칭이 야기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두 번 째 국

회 내 제도 개선은 원내 상임위원회와 정부 부처 간 협력관계를 제도화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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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정협의회와 비교할 때 행정부와 국회 간 협력을 위한 초점을 정당에서 상임위원

회로 옮기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정부 부처에서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

관 상임위원회 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부처와 상임위 소속 의원

들 간 정기적인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정부 부처의 발의안에 소관 상

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수준의 협력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와 

국회의 긴 한 협력은 통령제 정부형태보다는 의원내각제적 정부형태의 특징에 해당

한다. 그러나 한민국 헌법이 이미 정부 발의안 제출권을 통해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면 이러한 요소가 현재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상에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이러한 요소가 통령제 정부형태의 제도와 

불협화음만 초래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국회 내 여야 정당 간 갈등을 촉발, 심화하는 

역기능만 보여준다. 

사실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는 상임위원회 소속의원들의 전문성을 통해 입법과정을 원활

하게 하고, 관련 정부 부처의 활동을 견제하려는 제도다. 이런 제도적 목적을 고려할 때,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는 정부 부처와의 협력관계보다는 정부 부처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한 

채 상호 견제와 감시가 가능한 상임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한국 사회가 헌법

개정 사항인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의 폐지를 추진하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운영은 이러한 

제도적 목적에 충실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개정이 없이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 내 원활한 의사결정 시스템은 오히려 상임위원

회와 관련 행정부처의 긴 한 소통과 협력에 근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책임성 중심의 의정 활동 개선

한국 국회 내 갈등을 완화하고 의정 활동을 원활히 하며 정치적 결이 아니라 경쟁

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능동적이고 책임성 있게 이루어

지도록 제도 개선 역시 필요하다. 우선 한국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위해서

는 근본적으로 원내 의정 활동이 국회의원의 재선에 직접 연관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세부적인 활동 내용에 한 유권자들의 이해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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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학의 기존 문헌들은 이와 같은 유권자들의 인식을 개발하는 것

이 쉽지 않음을 지적한다(Campbell et al, 1960). 반면, 안적으로 유권자들이 정당

을 국회의원의 활동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의 단축키(information shortcut)’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시한다(Lupia, 1994).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는 서구와 달

리 유권자들이 국회의원들의 활동 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그에 한 인식을 기르는 것

도, 정당을 국회의원의 활동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단축키로 이용하는 것도 미비한 상

황이다. 그 결과 한국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기록은 선거 결과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

니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개혁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국회 내적 자정 능력 및 책임성을 키울 방안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강

화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스스로 개인이 자신의 행동과 발언 등에 해 책임질 수 있도

록 제도적 정비를 통해 유권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한국 

국회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구분 회기 접수 처리
처리 내용 심사 기한 

만료

임기 만료 

폐기가결 부결 등 기타

징계안

제17대 37 21 10 11 16

제18대 54 24 1 23 30

제19대 39 14 1 13 25

자격 및 
윤리 

심사안

제17대 45 21 7 14 24

제18대 2 2

제19대 2 2 2

자료원: 국회윤리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의안처리 현황

[표 Ⅱ-9]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안처리 현황

[표 Ⅱ-9]에서 지난 제17  국회부터 제19  국회 때까지 징계안의 접수 및 처리 현

황을 살펴보면 실제 징계가 가결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매 회

기마다 임기만료 폐기에 이르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 사실은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한 징

계안 처리가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저

조한는 점은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인 책임 아래에서가 아니라 소속 정당을 배경으로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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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일 유인을 강화할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소속된 정당이 책임진다면 개인적으로 

윤리적 일탈을 하는 경우라도 별 탈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키울 것이

다. 일단 경쟁 정당을 비난하는 등 막말을 던져두고 윤리특별위원회로 해당 사안이 넘

어가는 경우라도 본회의 의결 이전에 정당 간 거래 등을 통해 개인 의원이 책임을 면제

받을 기회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국회 내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와 같은 활동은 미국 상하원의 사례와 비교함으로

써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질 것 같다. 미국 상하원 내의 윤리위원회가 한국과 다른 점

은 우선 윤리위원회를 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임위원회로 운영하는 점이다. 또한 미국 하

원은 2008년부터 의원이 상  의원의 윤리적 사안을 심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한 ‘의회윤리국(Office of Congressional Ethicks)’을 

운영하며 사전 윤리심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별 의원의 행위 및 발언

에 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운영할 뿐 아니라 그 기능

을 더욱 강화해 가는 실정이다. 반면, 한국 국회는 윤리위원회가 특별위원회로 존재할 

뿐 아니라 [표 Ⅱ-9]에서 보듯이 징계 및 자격심사안을 임기만료로 빈번히 폐지할 정도

로 심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결과 한국 국회 내 의원들의 행태 및 발언은 

책임성이 약하고, 정치적 역학구조에 따라 심각한 윤리적 위반도 쉽게 용서되거나 책임

을 회피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또한 한국 국회 내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및 자격심사 과정이 부분 비공개로 진행

되는 문제점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법 제158조는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

니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지만 징계 결정 과정에서 어떤 의원이 어떤 이유에서 징계에 

찬성하고 반 하였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징계 여부의 결정에 한 책임 소재가 사

라질 뿐 아니라 그와 함께 최초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의 책임성 역시 

촉구할 근거가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징계 회의를 공개하는 경

우 징계 여부의 결정에 참여한 의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충분

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일정한 처벌 심사를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징계 및 자격심사 회의를 현재처럼 전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여 징계

에 회부할지 여부 및 결정 과정이 정당 간 거래와 타협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개별 의원의 소속 정당에의 종속성만을 강화할 뿐 개별 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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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사실 한국 국회가 국회의원의 윤리 심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민주화 직후 제13  국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설치하도록 규정

하였을 뿐 아니라 제17  국회에서는 외부인으로 구성하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설

치하여 공정한 의원윤리심사를 진행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

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채 부진한 윤리 심사를 진행하면서 제20  국회에서는 윤리

특별위원회가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후퇴한다.

미래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국회 내 국회의원의 윤리심사를 강

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편은 사소한 내용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실

질적 변화는 그 안에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행위자들의 행위 유인이 근본적으로 변화하

지 않은 채 이루어지기 힘들다. 오히려 현재의 국회 내 의사결정 시스템의 문제가 소속 

정당의 정치적 립이라는 역학 구도의 보호 아래서 순응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있

다면 이러한 행태가 국회의원들의 재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제도적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하나가 국회 윤리특별위원

회 운영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국회 운영에 관한 국회의원의 능동적 참여를 통해 국회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

해 두 가지 의사결정 제도의 개선을 추가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하나는 공청회와 청

문회 제도의 활성화이다. 국회의 공청회와 청문회 제도는 입법과정에 전문가나 이해관

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현행 공청회

와 청문회에 관한 규정은 공청회나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필요성 등을 열거하고 있을 

뿐 의무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 가능한 제도에 해당한다. 그 결

과 공청회는 언제, 몇 번 열어야 할 것인가의 여부를 포함하여 공청회 운영에 관한 

부분의 사항이 정당 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결과 정당 간 합의가 없는 경우 공

청회는 매우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공청회 제도가 현재의 의사결정 시스템 내에서처럼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법과정에서 공청회의 개최 시점, 공청회의 개최 상법안의 선정, 

공청회의 의견 반영 방식, 공청회의 회의 기록 보존 방식 등 다양한 내용의 제도적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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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보완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청회를 정해진 하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

청회 개최 시점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에 한 논의 심사가 이루어지기 이전 단계로 설

정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점이 되어야 한다.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미 여야 정당 간 의견이 갈라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공청회는 각 정당이 

공청회를 자신의 입장을 옹호할 만한 전문가나 국민으로만 채우려는 유인을 강화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실질적인 공청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

청회 개최 상 법안도 이미 여야 정당이 립하고 있는 법안을 상으로 하는 것을 막

기 위해 사전에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정하면서 공청회 개최 법안을 선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청회의 의견 반영과 관련해서도 공청회가 공정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의 경합장이 될 수 있도록 공청회 참여자 선정이 어느 한 정당에 치우쳐서

는 안 될 것이다. 공청회 참여자는 여야의 구분 없이 동등한 비율의 토론자 등으로 구

성해야 한다.

다른 하나의 제도 개선은 경보제도(fire-alarm system) 형식에 초점을 둔 현행 행정

부에 한 국회의 감시기능에 순찰제도(police patrol system) 형식을 보완, 강화하는 

것이다. 의회는 경보제도(fire-alarm) 형식과 순찰제도(police-patrol) 형식의 두 가지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감시한다. 이 가운데 국정조사는 경보제도 형식을 띤 것이다. 국

정감사가 행정부의 기능에 한 정기적인 감시를 위한 순찰제도적 성격을 지닌다면 국

정조사권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국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국회가 반응

하는 경보제도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이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여야 간 갈등으로 때때로 

조사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문제가 되거나 정치적 갈등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국정감사도 본회의 일정의 일부 제한된 시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매우 낮다. 국정감사가 상당 부분 국회의원들의 국민 이미지메이킹을 위한 장으로 활

용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경보제도와 순찰제도를 비교한 맥커번과 슈와르츠(McCubbins and Schwartz, 

1984)의 연구는 다양한 정부 정책들을 무작위 선별 방식을 통해 전반적으로 감사하는 

순찰제도 방식이 국민이 이의를 제기하면 감사를 진행하는 경보제도에 비해 비효율적

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재선(re-election)을 고려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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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통해 자기가 특정 국민들을 위해 일을 했고, 거기에 해 일정한 보상을 요구하

기(credit-claiming) 좋은 제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국 의회에서는 경보제도의 활용

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보제도는 사후약방문적 조치에 해당한다. 국민들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이

루어지는 조사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한 국회의 소극적인 감시를 조장할 가능성도 높

다. 전찬희(2018)는 이러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 상 기관의 제

한 규정을 폐지하고, 국회의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시적인 국정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을 제안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 내 의사결정 시스템이 상임위원회를 중

심으로 원활하게 작동한 경험이 미진함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급진적인 조치는 오히려 

한국의 미래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에 해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오히

려 국정조사와 같은 경보제도 형식을 통해 행정부를 감시함과 동시에 국정감사와 같은 

순찰제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국정감사가 현재

와 같이 정치감사로 흐르지 않고 효과적인 정책감사가 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

한 과정은 또한 국정감사에 임하는 개별 국회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

여할 뿐 아니라 이들과 관계 정부 부처와의 협력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4  미래 안건에 대한 국회 주도성 강화

한국 국회 내 의사결정이 갈등과 립으로 격화되지 않고 의사결정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며 의회 민주주의 의 기능이 제 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제도적 개선은 국회 내 미래에 한 문제 및 사안을 다루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

능을 강화하는 부분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국회 내 의사

결정의 최상위에 위치한 국회의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이다. 다른 하나는 국회 내에

서 미래 사안을 연구하여 논의를 발전시킴으로써 의제설정(agenda-setting) 기능을 수

행할 제도를 모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미래위원회(Future 

Committee)를 설치하는 것이나 현행 국회 사무처 아래 마련된 국회미래연구원이나 국

회 입법조사처의 연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한국 국회의 국회의장은 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표적인 사례와 구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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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지닌다. 예들 들어, 미국 하원의장은 철저하게 당론 투표(partisan vote)에 의

존하여 당선된다. 원내 다수당 후보를 의장에 선출하며 소수당의 의장 후보 지명은 경

선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따라서 원내의장 선출을 위한 요건도 낮다. 재적의

원이 아닌 투표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장에 당선된다. 양당정치와 다수결주의가 정

립된 국가의 전형적인 의사결정 사례에 해당한다. 반면, 영국의 하원의장은 선출과 동

시에 모든 당직을 버리고 비당파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하원을 표하고 각종 권한

을 행사하도록 요구된다. 이 때문에 후보자는 의장 선거 실시 이전에 의원들 앞에서 자

신의 출마의 변을 발표하고, 재적의원 과반의 득표가 필요하다. 만일 재적의원 과반의 

득표를 얻는 후보가 없으면, 5% 미만 또는 최소득표 후보를 탈락시킨 다음 나머지 후

보들끼리 새로운 투표에 돌입하는 방식을 취한다. 의장은 회의 주재자로서의 역할을 강

조하고 토론에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부동수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결에도 참여

하지 않는다. 제니와 뮬러(Jenny and Müller, 1995)는 의장의 당파적 역할과 제도적 

권한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영국 하원의장을 ‘중립적 의장’으로 규

정한다. 당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권한이 상 적으로 낮은 의장이라는 것이다. 반면, 

미국 하원의장은 이와 척점에 있는 유형으로 당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권한이 강한 

‘당파적 의장’으로 규정한다. 

한국의 국회의장은 제니와 뮬러(Jenny and Müller, 1995)의 분류 방식을 취할 경우 

영국식에 근접한 ‘중립적 의장’이거나 또는 일부 당파성을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에서의 권한은 상 적으로 약한 ‘약한 권력의 당파적 의장’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전진영, 2018). 이러한 특징은 최근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기존의 미국식 ‘당파적 의

장’에서의 변화를 함의한다. ‘중립적 중재자로서의 의장’의 역할은 영국과 유사한 규정

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국회법 제10조 의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은 국회의장이 특정 

당파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

무를 관리하는 역할로 규정한다. 국회의장의 역할이 당파와 무관하게 국회 전체를 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출 방식도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요구한다. 또한 재적의원 과

반수의 지지를 확보한 후보가 없는 경우 2차 투표와 그 이후 영국과 유사한 방식의 3차 

투표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회법 제20조의2를 통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

는 당선한 다음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날까지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한다. 반

면, 이러한 규정 이외에도 의장의 당파성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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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를 들어, 국회의장은 여전히 토론에 참가할 수 있으며(국회법 107조), 의장직을 

마치면 다시 소속 정당으로 복귀하는(국회법 제20조의2)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한국 국회의장은 ‘당파적 의장’으로 집권 여당의 정책과 미래를 위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도, ‘중립적 중재자’로써 당파를 초월한 중립적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도 아

니다. 그 결과 국회의장 역시 한국 사회의 장기적인 전망을 중심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보다 정치적 맥락에 따라 핵심의제를 변경해야 할 외적 압력에 봉착하는 문제를 지닌다. 

특히 2년 임기로 의장이 변경되는 것 역시 이와 같은 단기적 직위추구(office-seeking) 

행위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낳는다. 이러한 국회의장 역할 관련 규정들을 재정

비함으로써 국회의장의 직위가 한국 의제의 미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속 정당에 복종하는 당파적 리더의 역할로는 부족하

다. 본 연구에서 제기하듯이 개별 의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

서 국회의장 역시 중립적 입장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

행할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래 한국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새로운 사회적 현안이 부여하는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 할 때 안정적으로 제도화될 것이다. 이 측면에서 미래 예견되는 사회적 현안과 그

러한 사안이 가져올 한국 사회의 위기와 변화에 한 연구와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성이 강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 일자리 문제는 다가오는 미래에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국가의사결정 시스템도 국

민들에게 수용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노년층 인구 증가나 인구절벽 등이 국가 의사결

정과정에 가져올 장애와 위험에 해서 아직 충분한 논의 역시 진행되지 않았다. 이처

럼 미래에 한 미비한 준비는 현재의 갈등과 립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하는 새로운 

의사결정 시스템을 또 다시 새로운 문제 속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한국 사

회는 아직 미래에 다가올 사회적 논의를 준비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및 일부 사회집단에서 미래의 사회적 의제에 

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들이 큰 틀에서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 내에 포함되어 통일성

을 지닌 채 기능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관련하여 핀란드의 사례는 흥미롭다. 핀란드는 의회 내 미래위원회(Committee 

for the Future)라는 명칭의 상임위원회를 조직하여, 미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제Ⅱ부  국가 의사결정체계 개선을 위한 대의민주주의 발전 전략

제4장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123

(FDSD report 2019), 기술발전에 관한 연구, 정부의 단기적 시각에 기초한 정책의 감

시 등을 담당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래위원회는 직접적인 법안 심의 기능을 담

당하지 않는 반면, 미래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업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미래에 관한 정부 보고서에 응하는 의회 문서 준비, 둘째, 여타 상임위원회로부터 미

래 사안에 한 조사를 부탁받았을 때 조사결과를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 셋째, 미

래 경향(trends)과 관련 이슈들을 논의하는 것, 넷째, 미래를 조사하는 방법론과 연구를 

분석하는 것, 다섯째,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의 평가이다. 결국 핀란

드는 의회가 주도하여 미래의 사안을 준비할 뿐 아니라 그러한 업무가 제 로 실현되도

록 해당 업무를 주도하는 기구를 상설화하고, 업무의 중첩 등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

하거나, 현실적 이해관계로 인해 업무가 방해되지 않을 수 있는 고려를 제도적으로 뒷

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사례의 검토는 한국 사회 내 새로운 국가 의사결정 체제의 완성은 미래에 

다가올 현안에 한 준비를 포함해야 할 것이라는 교훈을 준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국회 내 제도개선은 핀란드 사례와 유사하게 미래의 문제만을 검토할 상임

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또는 현재 국회사무처 아래 만들어진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업무적 분화 및 특화를 시

도하는 것이다. 어느 방안이든 주의할 점은 장기 전망에 기초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뉴질랜드 빅토리아 학 연구진의 최근 보고서(Boston 

et al, 2019)는 주목할 만하다. 이 보고서는 학계와 정계가 공동으로 미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구를 확충하고 상 적으로 단기적 업적에 집중하는 정부를 견제해야 함을 지

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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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회와 행정부 간 균형적 의사결정

1  정부 기구 간 적절한 입법 권한 배분

앞에서 언급하였듯 우리나라 입법부-행정부 관계에 있어 정보 획득 및 입법권한의 불

균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책 결정의 실질적인 주체가 행정부와 여당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으며,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제로섬 관계를 강화시킨다. 또

한 선출직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국회가 정책과정을 주도하지 못하면 국민이 자신의 의

견을 정치체로 적절하게 투사하기 힘들어지며, 그 과정에서 삶의 질 등이 저하할 가능

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수평적 권한 재조정은 의 민주주의

의 의의를 되살리고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합의를 높이는데 주요하다(임도빈, 2018). 

특히 국회 입법과정에서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문우진, 2013), 행정통제 관련 입법부 

산하기관의 권한과 범위의 효율성(Balla, 1998; 조규범･김선화, 2017) 및 행정입법에 

한 입법부의 법률적 권한(박용수, 2016) 등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권한 재조정

이 시급하다. 

가. 법률안 제출에서 책임소재 명확화

법률의 형성은 국회의 가장 주요한 기능이며, 국회가 법률을 형성하여 정책을 결정하

는 것은 의민주주의의 핵심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 통령

이 주도하는 행정부에서 법률안 제출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법률안 제

출에서도 청와 의 영향을 지우기 힘들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행정부의 권한이 막강하

며, 특히 통령은 행정부 권력의 중추 역할을 하므로 모든 정책의 책임은 마치 통령

에게 있는 듯이 여겨지는 경향이 크다. 이는 국민의 표자인 국회의원이 국가정책을 

형성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통령 단임제하에서 정책 실패에 한 

책임을 누구에게도 묻기 힘든 상황으로 이어진다. 또한 행정부 공무원들은 직업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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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을 보장받으므로 정책이 실패하는 경우에도 책임을 거의 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

에 정책 실패가 발생하여도 입법부도 행정부도 이 정책 자체에 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단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법부의 의원들이 중의 관심을 끄는 용도로 활용

할 뿐이다. 결국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합리적인 갈등 조정이 어려우며, 행정부의 독단

주의와 입법부의 책임 회피(blame-shifting)로 입법과정을 점철한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통령중심제를 취하고 있는 미국은 입법부 의원만

이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행정부에는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원집

정부제의 프랑스도 통령이 아닌 의회에 의해 선출된 수상에게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논의

가 계속하여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유지해왔

고 그 영향력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를 한순간에 폐지하기는 쉽지 않다. 

한순간에 법률안과 관련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입법부가 전담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

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즉, 우리나라는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긴 기간 보장하고 있

었기에 이를 미국처럼 폐지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것은 아닐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헌법 제52조에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 가능한 제도 중 하나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에도 입법부의 법률안 제출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물론 행정기관은 국회에 법률안 제출을 하기 이전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

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와 같은 다양한 심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국가 중요정책사항에 해 당정협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부분의 

입법부는 행정부의 법률안에 해 개입하기가 쉽지 않으며, 특히 통령의 정책의지를 

포함한 법률안인 경우에는 행정부의 내부 심사를 통해 주요 내용들을 수정하는 것이 실

질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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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 관련 기관 소요과정

법령안 입안 - 약 30~60일

관계 기관 협의 관계 기관 약 15~30일

당정협의
여당

(국가 중요정책사항인 경우)
약 15~30일

입법예고 - 약 40~60일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약 15~20일

법제처 심사 법제처 약 20~30일

차관회의 심의 차관회의 약 7~10일

국무회의 심의 국무회의 약 5일

대통령 재가, 국회 제출 대통령 약 7~10일

[표 Ⅱ-10] 국회 제출 전 행정부 법률안 처리 절차

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s://www.lawmaking.go.kr/lmGde/govLm#guide04)

물론 행정부의 법률안은 하나의 안(案)일 뿐이므로 국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절하

면 통과시키지 않으면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오랫동안 발전주의

의 영향으로 행정부 법률안의 90% 이상이 국회에서 통과하였고, 오늘날에도 80%에 육

박하는 행정부 법률안이 통과하며, 그 외 상당수는 위원회안으로 바뀌어 의회를 통과하

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주장의 설득력은 떨어진다. 최소한 정부안에 해 입법부

가 법률안 제출 단계에서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 법률안 제출권 자체에 한 동의가 불가능할 경우, 정부안 형성 과정에 

입법부가 개입하는 형태로 제도 변화를 꾀할 수 있다. 현재 행정부 법률안은 입법부에 

제출하기 전에 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규제개

혁위원회는 국무총리가 당연직 위원장을, 국무총리 및 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인이 민

간위원장을 맡으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의 장관 등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입법

부의 의사를 반영하기 힘들다. 만약 법률안 제출권에 국회의원의 동의를 포함시키기 힘

든 경우, 행정부 법률안에 한 심의과정, 특히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민간위원장 위촉

에 국회가 참여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입법부의 법률안 제출권 역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

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경우 국회의원들은 소속 정당의 요구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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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정당의 실질적인 리더인 통령이 입법부의 법률안 제출까지 

영향을 미친다. 즉, 입법부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해당 법

안은 ‘ 통령의 법안’ 혹은 ‘야당 표의 법안’인 듯한 인상을 주게 된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입법부 법률안도 정책의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높다. 

나. 입법부 의결기능 강화와 행정부소속 위원회 국회 이관

그리고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행정기관이 실질적인 입법 

권한을 갖는 경우가 존재한다. 행정부의 통령 산하에는 다양한 행정위원회 및 자문위

원회가 존재하며, 그 중에는 ‘3･1운동및 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 기념 사업추진

위원회’와 같이 정책의결 기능이 높지 않은 위원회도 있다. 하지만 일부 위원회는 입법

부에서 결정해야 하는 정책 사항들까지 독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표적으로 노동과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회 각 계층의 이해관계와 다양한 선호를 반영하는 국민의 

표자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과 일자리에 관련된 위원회들은 입법부에 속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노동 관

련 주요 위원회들이 행정부에 소속하여 실질적인 의결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가장 표적인 예는 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다. 1998년 1월 15일 발족

한 노사정위원회 및 이의 후신(後身)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기반으로 2018년 

5월 28일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노사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노동문제

를 다루지만 통령 산하 자문기구로 되어있다. 노사정위원회의 발족 자체가 1990년  

후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령 당선자가 기획하고 통령령을 기반

으로 시작하였기에 해당 위원회는 여전히 통령의 기구로 남아있다. 현재도 경사노위

는 명목상 통령 자문기구일 뿐이며, 해당 위원회의 합의가 정책 결정으로 곧바로 이

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사노위는 노사를 포함하여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사회 

각 계층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로 발족하였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경사노위의 합의 내

용을 무시하고 정책을 수립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실제로 2018년 경사노위의 출범식에 

참석한 문재인 통령은 “ 통령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라 생각하고 합의해주면 반

드시 실행하겠습니다. ... 저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가 경사노위 합의 사항에 구속되도

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경사노위와 같은 사회적 협의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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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내용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부정적인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해당 기구가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가 아닌 통령 자문기구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행정부 산하의 경사노위

는 통령 개인의 개입 의지와는 무관하게 행정부 주도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

다. 실제로 경사노위에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장관들이 당연직위원으로 참가하는

데, 이들의 견해와 정책 방향은 노사 간 합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

리고 경사노위가 행정부에 존재할 경우 국회에서 의원 간 합의는 의미를 잃는다. 즉, 특

정 통령 산하의 위원회들이 실질적으로 국회의 입법기능을 넘어서는 권한을 갖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 행정부는 정책 방향성을 지니는 경우가 다수이며, 경사노위에 참여

하는 단체 혹은 위원들 사이의 합의를 중개해야 하는 위원장 역시 통령이 위촉하기 

때문에 중립적인 위치에서 다양한 단체들을 중재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

에 행정부의 기본 노동정책에 반 하는 단체 및 위원은 경사노위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 합의가 요원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하에서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국민연금 개혁, 실업부조, 국제노동기구 핵

심협약 비준 등의 주요 이슈에 해 오랜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실질

적인 최종 결론에 제 로 이르지 못하였다. 특히 2019년 탄력근로제에 한 위원들 사

이의 립은 심각하여 노동계 위원들이 해당 이슈와 관련하여 본회의를 보이콧하였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7월 경사노위 위원들의 사퇴 및 해촉 

건의안을 문재인 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만약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변

하는 입법부에 해당 위원회가 존재할 경우,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은 입법부 위원회에서 

변하기가 쉬우며, 다양한 의원이 중재할 수 있으므로, 경사노위 위원은 장외투쟁을 

하기보다는 위원회 내에서 목소리를 내고 합의를 이루려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

문에 실질적인 의결기능이 있는 위원회, 특히 노동문제에 영향력이 큰 위원회는 국회로 

이관하는 것이 행정부와 국회 사이의 권력균형에서 보다 바람직하다. 

경사노위와는 조금 다르지만 행정부 산하에는 노동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입법 권한을 갖는 위원회들이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위원회’ 역

시 고용노동부 산하의 의결기구이며 이들의 결정은 국회의 합의와는 무관하게 고용노

동부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이는 경제정책에서 의미가 큰 최저임금 정책결정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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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가 독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9년 최저임금은 1년여에 걸쳐 수많은 정치적 

논란이 있었는데 최종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8590원 결정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해당 결정에 해 국회가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었

으며 정당들 역시 짧은 논평 이외에는 적극적으로 간섭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적 통령중심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은 연방정부가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의

회가 결정하며, 현재는 2007년 제정된 공정최저임금법(Fair Minimum Wage Act of 

2007)에 따라 연방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7.25로 결정되었으며, 2019년 현재 $10 이

상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입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고용

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되며,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조율하는 공익

위원들 역시 고용노동부 제청에 의해 통령이 임명하므로 행정부의 의견이 불가피하

게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의 국회에서의 경제정책 관련 의결 

권한을 상당히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정책, 최저임

금 등의 주요한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의결기능을 갖는 위원회 기구들은 행정

부에서 국회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행정절차로 행정입법 통제

또한 정책결정에서 행정부의 과도한 정책결정 권한이 행정입법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부의 적절한 정책결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입법에 충분한 

통제를 부가해야 한다. 현재는 행정부의 행정입법 관련 재량을 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의민주주의 가치 훼손과 시간불일치성으로 사회구성원들의 투자 위축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혁신 성장을 위한 동력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나타

날 가능성이 높다. 

행정부 권력집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행정입법 재량권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행

정절차법의 개정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입법 내용을 점검하고, 입법부와 사법부

가 감시하는 과정이 주효하다 (Balla and Deering, 2013; McCubbins and 

Schwartz, 1984). 특히 미국 학계에서는 이를 통제하기 위해 이른바 화재경보 통제 (Fire 

Alarm Oversight)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이익단체들이 입법예고 (notice-and-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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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바탕으로 사법절차 혹은 입법청원 등의 방법을 활용하며, 이 과정에서 행정부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행정입법 역시 입법예고 절

차를 통한 의견수렴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입법예

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시민사회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서 단순히 시민사회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행정입법 통제 방향을 설정한 경우, 행정부의 방임을 막기 힘들다

(김현준, 2016). 행정입법은 행정공무원의 신분보장 때문에 이에 한 책임을 확보하기

가 힘든 만큼, 행정입법이 마무리되기 이전 시점에 통제가 가능하게끔 행정예고, 입법

예고 등의 방법을 보다 강화하고 입법부가 직접 행정입법의 효력 정지를 수월하게 행할 

수 있게끔 제도화가 필요하다.

행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입법부가 효율적으로 

행정입법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행정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행정입법은 

이에 한 정보를 수집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사전 및 사후적으로 제어할 수 있

는 입법부의 제도와 기구가 필요하다. 미국은 의회심사법률(Congressional Review 

Act, 1996년 제정)을 통해 의회 결의로 행정기관의 행정입법 효력을 정지할 권한을 갖

고, 행정법령진실법률(the Truth in Regulating Act, 2000년 제정)을 통해 상임위원

회에서 행정입법 등에 해 의회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이 해당 

법령에 한 보고서를 작성하게끔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행정입법에 한 규제

를 강화하면 행정부의 행정입법이 줄어든다는 실증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Barber, Bolton, and Thrower(Forthcoming)의 연구에서는 미국 주(州)정부에서 입

법부가 행정입법에 규제심사(regulatory review)를 할 역량이 충분하면 주정부는 행정

입법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행정입법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하기 위

해, 국회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한 안 입법 없이 행정입법의 효력을 거부하는 제도

를 고려해 볼 수 있다(김현태, 2016). 

하지만 국회가 행정입법에 한 수정을 요구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경우에

도 국회가 모든 행정입법들을 조사하기에는 행정입법의 양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

에, 행정부가 입법부에게 주요한 행정입법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정보를 전달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행정기관이 행정입법을 하면 해당 입법이 주요한

(significant)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연간 1억달러 이상의 경



∙∙∙ 제Ⅱ부  국가 의사결정체계 개선을 위한 대의민주주의 발전 전략

제4장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131

제 영향을 주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예산 등의 효과

를 전환하거나, 새로운 법적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이를 주요한 행정입법

(significant rulemaking)으로 지정하며, 의회는 이에 따라 관련 행정입법을 더욱 집

중하여 조사(investigation)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국회에 행정입법 등에 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행정입법의 중요도를 포함한 입법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행정입법에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2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강화

입법 과정에서 법률안 제출권, 국회의 자문-의결 기능 위원회 강화, 행정입법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행정부는 국회에 비해 정보 역량이 높으며, 강한 정치적 독

립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입법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을 고양하는 제도 

이상으로 행정부에 한 직접적인 견제를 강화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여기에 국회

의 전문화를 강화하는 작업이 우선해야 한다. 그동안 법률안 제출, 행정입법 등에서 행

정부가 많은 권한을 유지했던 가장 큰 명분은 국회가 전문적 정보가 부족하여 행정부의 

정책결정 능력에 비견할 만한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정보기

능을 강화하는 것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적절한 관계 형성에 상당히 주요하다. 또한 입

법부의 구성원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기에 국민에 해 책임을 지지만, 행정부의 경우 

통령을 제외하고 국민에 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분의 내각 임명에서도 국민 

혹은 국회의원의 견제가 상당히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한 입법부의 견제를 강

화할 필요가 있다. 

가. 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감사원 이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회의 전문성 강화이다. 입법부에 

비해 행정부의 전문성이 높은 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모두 공통적인 사

실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발전주의 국가적인 전통으로 인해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

드러진다. 또한 우리나라는 통령중심제 국가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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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사이의 정보 및 인력 공유에 한계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령제하의 입

법부는 내각제 국가에 비해 정책 정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다양한 기관이 더욱 필요

하다(윤은기, 2016: 147). 그렇기 때문에 통령제를 유지하는 미국은 우리나라 입법조

사처에 해당하는 의회조사처(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이외에도 의회예산처

(Congressional Budget Office), 기술평가처(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뿐만 아니라 감사원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까지 존재한다. 우리나라 

입법조사처의 예산과 지원 인력의 수준 및 전문성 역시 미국 의회조사처에 비하면 상당

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행정부에 직접적인 감사와 정보 조사를 할 수 있는 

감사원이 우리나라는 통령 산하에 속하기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에 자체적인 감사

를 요구하기 힘들고 단순히 행정부에 정보를 요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렇기 때

문에 입법부 산하의 정보 수집 등과 관련한 기관을 강화하여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게끔 전문성을 향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물론 현재 감사원의 

기능 모두를 입법부로 옮길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방동희, 2017). 왜나하면 

현행 헌법하에서 감사원이 통령 직속 기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계기능을 포함한 

행정기관 감시기능을 입법부가 갖는 편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수평적 권한 재배분이라

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는 국정감사･조사 등에서 국회의 시정 요구 사항에 

한 행정부의 수용성을 크게 향상할 것이다(윤은기･황선영, 2016). 

하지만 감사원 이관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문제는 감사원이 헌법기관이며, 헌법 제97

조에 의해 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변화 없이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을 체하여 국회 전문성

을 강화할 안적 제도를 추가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국회의 입법권한 강

화를 위해 위원회 소속의 전문위원을 강화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입법과정에서도 전문위원의 영향력이 점점 증가하며, 의안 가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형섭･홍준형, 2018). 

물론 과거에 비해서 전문위원과 이를 보좌하는 입법조사관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수에 비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처리하는 법안의 수가 더욱 크게 증가하

였다. 따라서 위원회의 인력을 보완하거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력을 안정적으로 외부

에서 충원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전문위원으로 임용한 후 순환보직에서 예외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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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위원 충원 범위를 넓히고 각계의 전문가들을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 보좌진의 정책 보좌 기능을 강화하도록 개편해야 한다. 국회 전문

위원과 입법조사관 수를 확 했지만 이들은 국회의원 개인의 정책선호를 반영하는 인

력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좋은 법률안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아이디어와 정

책을 근거리에서 도와주는 보좌진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국회의원 보좌진은 4급 보

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급, 7급, 8급, 9급 비서 각 1명, 인턴 1명의 9명으로 구성

된다. 이는 미국 상원의원이 보좌진 구성에 제한이 없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뿐 아니

라, 하원의원의 정규직 18명, 파트타임 4명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우

리나라의 보좌진은 정책개발 업무보다는 지역구 관리, 정무활동에 치중하는 경향이 크

며, 특히 의원실에 따라 다르지만 4급 보좌관 2명 중 한 명을 지역구 관리에 차출하는 

관행이 잦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보좌진을 통해 전문적인 법안을 기획하기는 상

당히 요원한 일이며, 행정부의 정책결정 기능을 견제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정책 개

발과 관련한 전문 인력들을 실질적으로 충원할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박명호･박재

성, 2017). 

나. 입법부의 대통령 내각 임명 개입

우리나라는 통령중심제이지만 국무총리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국무총리의 역

할과 임명 등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통령이 임면권을 가

지기 때문에 통령의 의제 및 정책선호와 독립적으로 국무총리가 자신의 의견을 표출

하기는 쉽지 않다. 국무총리가 자신만의 정치가 가능한 경우는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하

는 내각책임제일 경우가 부분이다. 우리나라 통령에 집중된 정책결정 권한을 줄이

기 위해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가 더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

다. 현재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통령이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재적 의원의 과

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의 국회 동의를 얻어 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실

질적으로 국회의 의사를 행정부에 반영하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 이와 관련하

여 제왕적 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국회의 의사를 행정부에 반영하기 위한 이른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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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제 시행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통령이 국무총리 임면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자신의 책임하에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른바 ‘실세

총리’라 여겨지는 몇몇 인물들도 어디까지나 통령의 암묵적 동의하에 특정 정책을 강

하게 추진한 것이며, 국무총리가 통령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정책을 입안

하고 집행하기에는 제도가 뒷받침하지 않는다. 결국 책임총리제의 실현을 통해 통령

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총리 임명에 국민의 표자인 국회의원들의 개입을 높이

는 것이 필요하며, 이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회에서 복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여 통

령이 선택하는 방식의 ‘국무총리 복수 추천제’가 하나의 안으로 나온다. 이러한 추천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들이 각각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를 통령이 선택하는 방식을 생

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통령이 야당 추천자를 선택할 확률이 상당히 낮으며, 야당 

입장에서는 후보자 추천에 적절하게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정상 일정 

이상 규모의 원내 표 간 협의를 통해 여야 합의로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것이 보

다 바람직하다.

사실 국회의 입법과정에는 행정부와 통령이 여러 단계에 걸쳐 개입한다. 법률안 제

안 단계에서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뿐 아니라,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다. 반면, 행정 입법과정에 입법부가 참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단

지 사후적인 감사만이 허용된다. 만약 국무총리의 추천이 국회에서 이루어진다면, 국회

의 의사를 반영하는 국무총리가 행정입법 등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 정부

의 법률안 제출권 자체를 폐지하기 힘든 입장에서 법률안 제출에 한 행정부의 내부 

심의에 국회에서 추천한 국무총리가 심의를 주재할 경우, 국회의 입법권 훼손을 제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행정부 산하의 실질적인 의결기능을 지닌 위원회들의 

결정에 국회 의사를 반영하는 국무총리가 개입하여 행정부가 독점한 국가 의사결정 시

스템 문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행정 각료의 임명에서도 헌법 제87조 

제1항의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통령이 임명한다.”라는 규정이 실질화하여 

국회가 행정부에 일정 이상의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즉, 국무총리 복수 추천

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부 집중의 정부 간 의사결정 시스템을 균형적인 관계로 크게 

변화하게 하는 제도개혁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복수 추천제는 현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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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당 양극화의 문제점을 완화할 제도적 장치로도 기능할 것이다. 통령중심제를 

채택한 미국의 경우 최근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당 양극화로 입법정체(legislative 

gridlock)와 정부폐쇄(government shutdown)가 자주 나타난다. 정당 양극화의 가장 

큰 이유는 통령제하에서 통령이 국가 전체를 표하는 온건한 성향의 표자가 아

니라, 어느 한 정당만을 이끄는 리더로 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Kriner and 

Reeves, 2015). 이러한 관점에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물 중에서 국무총리를 임명하

면, 통령이 특정 정당의 이념을 표하는 과정에서 정당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상을 막

을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입법정체 현상 등을 줄이는 데에도 도

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여소야 의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국무총리 복수 추천

제하에서 통령과 국무총리 간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행

정 효율성에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국무총리 후보자에 해 여야 간의 합의

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행정 공백이 길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국

무총리와 통령 간의 립이 크게 일어날 경우,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 과정에서의 

립으로 내각을 구성하기조차 힘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 

복수 추천제는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통령제를 유지한 상황에서 독립적으로 제

도 변화를 꾀할 경우 많은 문제점을 동반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어디까지나 전반적인 

제도의 수정 혹은 장기적으로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 등의 변화를 목표로 한 상황에

서 중간 단계로 시행할 제도로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 

해임건의안을 실질화하는 것 역시 고려할 사항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63조 제1항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는 어디까지나 건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회는 이 권한을 통해 행정부에 한 비

판을 할 수 있으나 거의 부분 경우는 실질적인 해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1987년 

이후 총 89 건의 장관 해임건의안이 상정되었으나 본회의에서 가결된 건수는 3건에 불

과하다.15)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 현행 제도하에서 입법부가 내각임면과 관련하여 행정

부를 견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매우 낮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인사 개입 권한을 제도화해야 한다. 물론 과반수를 통해 국무

15) 16대 국회의 임동원 통일부장관과 김두관 행자부장관은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 사표를 제출하였으며, 20대 국회의 김재수 농
림부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이다(머니투데이 2019. 7. 25 기사 참조).



국가장기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 의제 연구 ∙∙∙ 

136   국회미래연구원

위원을 해임하는 것은 과반에 의한 폭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보다는 높은 3/5 혹

은 2/3 이상의 초과반(supermajority) 규정에 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미

국의 경우 실제로 장관이 탄핵된 경우는 없으나, 의회는 장관을 탄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하원 과반수, 상원 2/3 이상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단지 이 경우 헌

법 제63조 제2항에 제시된 것과 같이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위배사항은 없는지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각 임명에서도 국회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것 역시 고려할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제94조에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

리의 제청으로 통령이 임명한다.”라고만 규정할 뿐, 동의 요건에 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의 내각 임명에 한 견제 수단이 단순히 정쟁의 수단으

로만 활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실질적인 견제 수단으로 강화하는 

것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책 권한의 균형을 맞추는데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내각 임

명동의는 정당양극화 상황에서는 높은 수준의 행정 공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

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장관 임명 등에 있어 상원 동의를 오랫동

안 필수 요건으로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정당양극화가 나타나며 통령의 내각 임명에 

장애가 많아지자, 2013년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이른바 핵옵션(nuclear option)을 발

동하여 내각 임명에 한 상원의 무제한 토론(filibuster)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때

문에 행정부의 내각 임명에 입법부의 견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의 요건을 필

수화하는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3  시민사회 포용

입법부-행정부 사이의 제로섬 게임 상황하에서 시민사회를 포용하여 입법부와 행정

부 사이의 갈등 관계를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하게끔 한다. 선출직 정책결정자로서는 시

민사회의 요구를 도외시할 수 없으며, 특히 행정입법에 시민사회 참여를 충분히 보장할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갈등 관계를 해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국정

감사의 경우 국감NGO모니터단이 1999년부터 매년 국감에 한 성적을 매기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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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기할 뿐 아니라 우수상임위와 우수의원에 한 시상을 진행하는 등의 정치참여를 

하고 있다. 또한 참여연 와 경실련 등은 자체적으로 행정감시센터를 통해 각 행정기관

의 업무에 한 논평과 의견서 등을 통해 행정부의 권력 제한에 기여한다. 이러한 참여

를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정부기관 간의 합의 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또한 시민사회가 크게 발

전하여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존재하게 되면 정당과 다양한 정책선호를 가진 시민단체

의 교류가 가능하고 이는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기보다는 다수의 중의 정책

선호를 잘 반영하는 선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의제를 선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데 도

움을 주어, 제로섬적인 합의 불가의 정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정책영역에서 전문가 위원회가 참여하거나 일정 예산 이상의 규칙을 제

정할 경우, 공청회를 여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행정절

차법으로 시민단체가 행정입법과정에 참여하게 보장함으로써, 행정입법이 모법의 범위

를 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화제경보감시(Fire Alarm Oversight)라 불리는 간접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McCubbins and Schwartz 1984; Ogul and Rockman 

1990).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민사회의 성장이 미약하기는 하지만, 이들을 적극적으

로 행정입법 등에 참가시킴으로써 행정부 주도의 발전주의적 정책결정 방식에 해 제

한을 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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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민의 참여 증대와 수용성 개선 과제

한국인이 정치에 관심이 많으며 정치 효능감이 높고 참여에 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

은 1970년 부터 여러 학자가 주장해 왔다(이정복, 2010; Kim, 1980). 실제로 권위주

의 시절인 1960년 와 1970년  상주와 영등포 일 로 지역을 제한한 설문에서 한국 

시민의 정치에 한 관심과 참여 욕구는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당시 시민들이 참

여 정치문화 비율이 높다고 알려진 독일이나 미국에 비해서도 낮지 않았고, 이는 한국에

서 반복되는 국민적 저항운동의 문화적 배경이 되기도 한다. 1987년 이전 권위주의 시

기에는 격렬한 민주화운동 및 시위로 나타났고 민주화 이후,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촛불집회 형태로 이같은 참여 정치문화는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Cho et al, 2019).

이와 같은 참여적인 정치문화는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정치인 및 이들이 주도하는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에 관한 높은 의구심 및 불신과 조를 이루는 데, 양자가 반드시 립적

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길항적인 특징을 보인다. 알먼드와 버바

(Almond and Verba, 1963)의 유명한 연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건강한 민주시민 문화

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문화와 동시에 의적 의사결정 시스템의 권위에 한 존중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보이는 양상은 양자가 조화가 아닌 병립적 혹은 

립적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볼 수 있다. 조희연(2016)은 이를 투 트랙 민주주의로 

명명했고, 최장집 외(2017)는 양손잡이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들은 공통적

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공식적 의적 의사결정 시스템와 국민들의 비공식적 참여 혹은 거

리의 정치 간 괴리가 정당 경쟁과 선거의 반복적 실행에도 불구하고 존속함을 시사한다.

한국 정치문화가 의적 의사결정 시스템의 권위에 한 낮은 존중과 직접 참여적 의

사결정 시스템에 관한 높은 선호가 결합해 있음은 최근의 경험 연구들에서 확인된다. 

한국 국민의 정치문화가 신민적이고 유교적 위계성에 따라 수동적이라는 의견도 만만

치 않기 때문에 과연 한국인들이 의민주적 방식과 국민 참여적 방식에 한 선호가 

어느 수준인지에 한 진단이 현행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수용성을 개선하는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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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것이다.

아래 두 그림은 미국 퓨 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서 2017년 실시한 세

계시민 정치태도 조사(Global Attitude Survey Project)의 결과이다(Wike et al, 

2017). 이 조사는 전 세계 38개국 시민들이 정치와 민주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설문으로 추출한 정보를 통해 각국의 민주정치문화의 양상을 보여 준다.

이 그림은 선거로 선출된 표자가 국정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지 혹은 시민이 직접 

결정해야 하는지 질문에 한 미국, 독일, 네덜란드, 한국 시민의 응답을 보여준다. 전

체적으로 한국인의 의적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에 한 선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고 반면 국민이 직접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치

를 찬성과 반 로 나눌 경우, 의적 의사결정 방식에 한 선호는 미국, 독일, 네덜란

드가 각각 86%, 90%, 84%인 반면, 한국은 78%로 약간 낮았다. 하지만, 강력한 찬성 

의견이 미국, 독일, 네덜란드가 48%, 46%, 42%로 과반에 육박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19%만이 아주 좋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한국의 의제적 의사결정 방식에 한 시민적 

지지가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탄탄하지 않음을 뜻한다.

자료원: 미국 퓨 리서치센터 (Pew Research Center) 세계시민 태도조사

[그림 Ⅱ-4] 의원의 결정에 대한 유권자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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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미국 퓨리서치센터 (Pew Research Center) 세계시민태도조사 

[그림 Ⅱ-5] 시민의 직접 결정에 대한 유권자 인식

다음으로 선출직 표가 아닌 시민들이 직접 국가적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관해 한국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해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국, 독

일, 네덜란드는 각각 67%, 74%, 및 55% 찬성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76% 찬성 의견을 

보였다. 물론 강력하게 지지하는 의견은 미국에 비해 낮게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선

출직 표자들이 아닌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의제에 기초한 국가 의사결정 방식에 한 허약한 국민적 지지와 국민 참여

적 의사결정 방식에 한 높은 선호는 퓨 리서치센터에서 조사한 38개국 전체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도 확인되며, 최근 국내 연구들에서도 비슷한 경향의 결과가 나타난다(민

정훈 외, 2018; 조영호･김용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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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im(2009), “Civic Engagement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표 재구성

[그림 Ⅱ-6] 한국 사회 내 민주화 이후 시위 횟수

또 한 가지 사회과학연구에서 경험적으로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한국 정치의 현

상에서 목격되는 국민 참여와 의견 수용의 문제점은 국민 참여의 상이 청와 와 통

령에게 집중된다는 점이다. 결국 현행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이 행정부와 국회 및 중앙

과 지방 간 분권에 기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부 중심의 거버넌스 관행은 자

연스럽게 국가와 사회의 문제가 청와 와 통령에게 수렴하는 거버넌스 과부하

(governance overload)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청와 와 행정부로

의 의사결정의 과부하 현상과 더불어 정쟁의 블랙홀과 소용돌이 속에서 현행 국가 의사

결정 방식이 제 로 작동하지 않는다. 현행 국가 의사결정 방식에 한 국민적 지지의 

부족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비제도적 직접 참여로 연결된다. 

[그림 Ⅱ-6]은 Kim Sunhyuk(2009: 11-16)의 연구자료를 토 로 민주화 이후 비공

식적 정치 참여의 증감 추세를 재구성하여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민주적 제도를 실행하

면 권위주의적 시기에 일어나는 거리시위와 같은 비공식적 정치 참여가 공식적 과정으

로 인입하여 민주주의의 다원적 표기구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시위

횟수는 서서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아래 그림에 따르면 이러한 민주화의 효과는 

노태우 재임 말기를 기점으로 사라지고, 김영삼 재임 시기 이후 매년 200~300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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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속한다. 즉 민주적 제도들의 반복적 실행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정치･사회

적 불만과 요구는 공식적 국가 의사결정 구조 내부로 편입하지 못하고 있다.

자료원: Kim(2009), “Civic Engagement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표 재구성

[그림 Ⅱ-7] 한국 사회의 거리시위 및 데모 발생 비율

조금 더 우려되는 부분은 시위의 양상과 관련된 것으로, [그림 Ⅱ-7]은 민주화 이후 

시위 횟수 중 가두시위 및 데모의 비율을 보여 준다. 한국인들의 비공식적 정치참여 중

에서 가두시위 및 데모의 비율은 김영삼 정부 시기에 점차적으로 낮아지다가, 김 중 

정부 시절 IMF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20%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2002년 양주

군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 사건을 계기로 가두시위와 데모는 급격히 증가하였

다. 이후 2004년 노무현 통령 국회 탄핵, 2006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체결 등과 관련한 가두시위는 7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으

며, Kim Sunhyuk의 자료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2008년 미국소고기 반  집

회에 10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상으로 폭발하였다. 또한 2016~2017년 박근혜 통

령 탄핵을 위한 서울 광화문과 전국 주요 시도 지역의 촛불집회는 2016년 12월 3일에 

232만명이 참여함으로써 건국 이후 가장 큰 시위로 기록되었다.

요컨 , 한국인들의 참여주의적 정치문화는 1990년  민주화 이행기의 예외적 시기

를 제외하고는 민주적 권리･청원기구의 확산, 지방정부 선거제도의 확 , 국회의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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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 선거의 반복적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는 특징을 보인다. 문제는 이와 같은 

참여주의적 정치문화가 의제에 기초한 현행 국가 의사결정 구조와 조응하고 시너지

(Synergy, 협력상승효과)로 나타나기보다는 분리된 채로 립하는 양상을 보이는 점이다.

그렇다면 국민 참여를 어떻게 증 하고,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상에서 결정에 한 국

민 수용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의제 기구들 간 권한 조정과 숙의와 결정의 질을 

높이는 문제와는 별개로 존 스튜어트 이 언급했듯이 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다. 참여를 통해 다층적 및 다각적 국가 의

사결정 시스템에 한 이해를 높이고 효능감과 동시에 인내심을 기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현행 국가의사결정 시스템하에서 참여를 확 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국민 참여를 통해 공공 혁신을 실현하려는 시도가 행정부를 중심으로 전개되면

서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체계적인 개선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 의

사결정 시스템은 행정부와 국회로 구성하였지만 행정부 위주로 전개되고 있기에 오히

려 행정부의 주도성은 강화되고 국회는 소외되는 불균형을 낳고 있다. 이에 해 국회

는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보다는 청와 와 행정부에 직접 편승하거나 반 하는 방식

으로 응하고 있다.

현행 국민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은 두 가지 문제점을 노출한다. 먼저 그것이 행정부 

주도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회 및 지방정부와 불균형을 강화하는 점이다. 현재 청와

는 국민청원제를 통해 시민들이 가진 문제점에 직접 응하고 있고 외교와 예산을 포함

하는 정부 부처도 국민 참여적 혁신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부

의 시민 참여적 수요 집산과 실행 계획 수립 능력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와 가 실

행하고 있는 국민청원제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추천한 청원에 해서는 정부 및 

청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통령 수석 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라고 명시하였다. 문제는 국민으로부터 접수되고 추천되는 청원이 행정부의 권한을 벗

어난 사법적인 사안 혹은 입법적인 사안인 경우도 있는데, 이를 청와 와 행정부가 답

변하고 해결을 도모하는 점이다. 이는 국민의 어려움에 해 정부가 반응한다는 장점에

도 불구하고, 민주화 이후 의기구를 다원화, 다층화, 및 책임화 해 온 노력과 배치한

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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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문제점은 최근 실험적으로 국민 공론 및 숙의적 제도들을 국가 의사결정 시

스템에 도입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기존의 의제적 책임정치와 연계하지 않는 상태

에서 전개하는 점이다. 특히 지난 신고리 원전 재건설 및 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그 

표적 사례인데, 공론 준비와 전개 및 실행 과정이 유권자들을 책임지는 정당이나 

표자들과는 무관하게 전개되었다(김주형, 2018; 서복경, 2018). 실제로 선거를 통해 국

가 의사결정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은 공론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공론위원

회의 준비와 실행은 행정관료 및 전문가가 주도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국민 참여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미래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은 국민

의 반응성과 민주적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이관후, 2016). 

의민주주의에서도 국민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 참여가 선거와 같은 

선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고 유권자들은 선거를 제외하고는 표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이들을 통제할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며 민주적 반응성을 보장할 방법이 표자들

의 선의를 제외하고는 없는 점이다.

따라서 국민 참여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우선 전략은 의민주주의에 기초한 미래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 속에서 국민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 하고 내실화를 기하는 방법

과 참여･숙의적 제도들을 도입하는 방법을 보완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이관후, 

2018).

먼저 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국민 참여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선거운

동에 한 규제가 없어져야 하고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에 한 합리적 인센티브가 높아

져야 한다. 한국은 국제비교론적 관점에서 선거운동 및 정당 설립･활동의 규제가 매우 

강한 나라로 분류하는데(김현태, 2007), 구체적으로 한국 선거운동은 기간, 등록, 활동 

등에 제반 활동사항 전체에 해 규제한다. 이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은 물론 

효과적 정치참여를 제약하는 법적인 장애물이다. 아울러 정당 간 경쟁은 거 정당에 선

거비용과 운용 자원이 편중되기 때문에 형평성과 공정의 관점에서도 사회적 다양성을 

정치적 표성으로 연결하지 못한다.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거 정당 

후보들과 경쟁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경우, 선출된 정치인들의 내린 결정을 수용하지 않

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의민주주의의 원리 내에서도 유권자의 참여를 자유와 공정 

및 정치발전의 관점에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선거비용과 정치참여의 문제점들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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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의보다는 소수 배려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조영호･김용철, 2013: 55).

세 번째, 의제에 기초한 미래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을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평

적 및 수직적 책임성을 높이는 방법 이외에도 시민사회의 견제 기능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시민사회 견제 기능의 표적 방법은 언론의 자유를 최 한 보장하는 

것이다. 한국 언론의 자유 수준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물론 일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 비해서도 낮다. 구체적으로 아래 그림은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의 세계 언론자유 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에서 한국 

언론의 자유 순위를 보여준다. 한국은 세계 언론자유 지수 순위에서 가장 높았던 2006

년에도 31위를 기록함으로써 OECD 가입국가로서는 최하위에 있었다. 문제는 한국 언

론자유 지수가 정권변화의 영향을 받는 점이다. 한국 언론자유의 세계순위는 노무현 정

부 시절 31위까지 높아졌으나,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 시절 50위에서 70위 수준으로 

하락했다가, 문재인 정부 이후 43위로 회복하였다.

자료원: 국경없는기자회 세계 언론자유 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

[그림 Ⅱ-8] 한국 언론의 자유 순위

민주주의가 정착한 사회에서 언론은 제4의 의기구로서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정

치･경제적 의제들을 공론화하는 기관으로서 개별 정부와 무관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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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한국에서 나타난 현상은 이와는 다르다는 점을 [그림 Ⅱ-8]은 보여 준다. 유

종성과 해거드(Haggard and You, 2015: 169)는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과용, 선거

법의 과도한 언론규제, 국가안보적 기준에 따른 통제, 인터넷과 언론에 관한 정부의 정

파적 압력 등을 한국 언론자유를 가로막는 핵심적 원인으로 지적한다.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최 한 보장함으로써 미래형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은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활발하게 논의･시도되는 참여 및 숙의적 방법들을 어떻게 의제와 

조응시키면서 국민 참여와 수용성의 관점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가? 표적인 참여민주

주의 제도는 국민투표제도이고, 숙의민주주의는 기존의 참여 및 의민주주의와는 달리 

정치과정에서의 공론 확 를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공론조사, 시민 의회, 숙의의 날 등

을 제시한다(김주성, 2008; 오현철, 2009). 현행 의민주주의 의사결정에서 결성을 

토론과 공론으로 전환하고, 결정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숙의민주주의의 방법은 의

제에서 공론 정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좀 더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한국 국민이 국

가적 의제에 한 참여 의지가 높은 반면 의정치는 결적 구도로 파행을 반복하기 

때문에 국민 공론을 선거로 뽑은 표 및 정당이 주도하고 이들이 책임지는 방법과 연

계시켜야 한다(김주형, 2018; 서복경, 2018). 나아가 현행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헌법 72조에 따르면 “ 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지만 지난 30년간 한 번도 활용한 적이 

없기에 미래 의사결정 시스템에서는 중요한 문제를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이를 적

극 도입해야 한다.



토의 및 결론

제1절 연구의 결론

제2절 미래 의사결정 모델의 적용과 토의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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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결론

제Ⅱ부에서는 한국의 현행 국가의사결정 시스템이 역사적으로 박정희 시 의 발전주

의 국가모델에서 시작했으며, 민주화 시 로 변화하여도 그 핵심적 양식은 잔존해 왔다

는 점을 규명하였다. 박정희 시 의 발전국가 모델은 민주주의의 희생이라는 문제점에

도 불구하고, 1950년 의 패배주의적 분위기를 쇄신하고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수세

에 몰렸던 상황을 역전하며 경제발전과 근 화를 이룩했던 성취적 모델이었다는 점에

서 이것을 근본적으로는 수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통령과 행정부 주도의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은 현재 비타협적 갈등 격화, 

합의 부재, 및 사회적 문제에 한 비효과적 응이라는 근본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실시, 1997년 IMF 위기를 통해 통령과 행정

부 주도의 발전국가 모델은 변화의 압력을 받았지만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보다

는 관성적으로 유산을 보존해 왔다. 새로운 시 에 적응하는 미래형 의사결정 시스템을 

민주화 이후에 시도해 보았지만 이 시도는 오히려 의정부에 기초한 체계적인 의사결

정과정을 우회하거나 혹은 중영합적인 관점에서 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결

과적으로 현행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해왔다기보다는 서서히 악화해왔

다는 것이 본 연구진의 진단이다. 

현재 한국은 외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도 남북관계를 안정화해야 하고, 국내

적으로 생산인구의 감소, 일 중심의 사회에서 삶의 질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사회 분

위기의 전환, 선진기술 모방 위주 경제에서 창의적 혁신 성장경제로의 이행, 노동문제

를 비롯한 사회통합 등의 미래과제에 직면해 있다. 과거 발전주의적 국가와 권위주의적 

의사결정을 통해 문제를 일부만 해결하고 나머지는 방치하는 경향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 시 에 상술한 내외적인 과제를 제 로 해결하지 못한다

면, 한국의 미래는 매우 어두울 것이 자명하다. 현재 한국의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은 

통령과 여당의 주도하에서 야당이 국회를 중심으로 격렬히 저항하는 정쟁의 블랙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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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들고 만연하는 합의의 부재로 미래 과제는 물론 현재 문제도 제 로 응하지 못하

고 있다. 

승자독식, 갈등 격화, 합의 부재의 특징을 가지는 현재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정

치세력 간 타협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종종 행정부, 국회, 정

치권에서 이루어지는 타협과 합의가 적절한 검토와 숙의를 거치지 못한 채, 구체적인 

현실문제와 정책목표와 괴리된 상태에서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효과성은 높지 않고, 국

가자원은 제 로 사용되지 못했으며, 실행과정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국가 의사결정의 모든 절차와 과정들이 모두 정쟁의 기회에 포획되었다. 

이처럼 끝없는 정쟁으로 점철된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은 세  갈등과 지역 갈등, 노사 

갈등, 이념 갈등 및 기존의 사회 균열과 결합하여 소용돌이치면서 미래의 문제들에 

한 응능력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같은 정치

적 사회적 정쟁과 갈등의 소용돌이는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사회문제를 악화하고 정

치 불신의 증가, 제도적 정치참여의 저하, 비제도적 정치 행동의 증가, 및 민주주의에 

한 국민적 신뢰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현재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이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리고 미래의 과제에 제 로 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한 연구가 절실하다. 

이와 같은 우려에 기초하여 본 연구진은 국회 내부와 행정부-국회 간 문제점들을 구

체화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미래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상하였다. 현행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문제점들은 내각제와 통령제가 결합한 한국의 헌법 체제에 기인

하지만, 각국의 헌법 체제가 그 나라의 구체적 역사와 문화 및 현실을 반영한 결과물이

라는 점과 헌정 체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진은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미래 사회의 문제와 수요에 응할 의사결정 시스템을 연구

하였다. 실제로 민주화 이후 역  정부들은 헌법개정을 통한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고 시도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제는 현행 헌법하

에서 실천 가능한 개선을 시도해야 한다. 

현행 국가의사결정 시스템의 문제점과 결론으로서의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진은 국회 내에서 1) 제로섬 게임에 기초한 정당 결과 이로 인

해 발생하는 국회 공전, 2) 여야 구분에 따른 정보 및 권한의 비 칭과 당정 협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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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영합주의적 해결을 지향하는 경향, 4) 잠재적 미래 발전 및 갈등요인에 한 빈

약한 정보와 응 등을 문제점으로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행정부와 국회 간 관계에서 

1) 청와 -여당과 국회-야당의 제로섬 게임으로 인한 결, 2) 정책 성과에 따른 선거 

득표력의 여야 차이와 입법부-행정부 간 합의 불능, 3) 입법부-행정부 간 권한, 자원, 

및 정보 역량의 불균형, 4) 행정부와 국회의원의 중영합적 행태 등을 문제점으로 정

의하였다. 

상술한 문제에 응하기 위한 미래형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 내 국회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 먼저 국회의원의 개별적 전문성과 능력을 무력화하는 정당의 영향력을 약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상임위 중심주의를 현실화하고 소위원회를 의원의 능력과 전문

성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국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의원 개

인의 정치적 및 정책적 목표는 정당이 아니라 상임위를 중심으로 다르게 형성하

고 정치적으로 거래해야 한다. 즉 도시산업 지역을 표하는 의원과 농어촌 관광

지역을 표하는 의원들이 동일한 정당에 속하더라도 이들은 서로 다른 상임위에

서 정당의 의견과는 독립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이를 지역구 중심의 현행 선

거제도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 정당 지도부의 정파적 요구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국회의원의 생산적･전문적 활

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정청 중심의 협의회 기능을 약화해야 한다. 당정협의회

는 통령과 행정부의 의지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고, 실제로 현

재 국회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다. 여당이 행정부와 정보 및 자원 공유를 통해 정

치적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야당은 의제와 사안에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국회 의

사일정은 중단하고 국회 공전을 야기하는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이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국회 상임위는 정당 지도부의 입장을 전하는 기구가 아니다. 상임위는 정부의 각 

부처를 감시하고 정책과 예산을 숙의 및 검토한다는 점에서 생산적 국회를 위한 

핵심 기구이다. 이에 상임위 중심주의를 복원하고, 소위원회로 기능을 분화시킴으

로써 국회의 능력을 제고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 의사결정을 여야 합의에 따르

도록 한 부분을 수정하여 상시적 국회 운영 혹은 합의 없이도 상임위 및 본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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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장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 

⚫ 현재 중영합주의적으로 국정감사나 정부의 문제점에 관해서 폭로하는 결 구

도 보다는 상임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이 상시적으로 정부를 감시하는 순찰감시

제도 (Police Patrol)을 강화한다. 미래 국회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의원들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하기 위해서 속기록과 회의록을 반드시 공개적으로 남겨야 하고, 책

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한다. 

⚫ 현재 국회 내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미래 의제에 응하는 조직이 상 적

으로 빈약하다. 행정부에 비해서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역

량과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가 정부 정책을 과거 제정된 법률과 판

례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곳이라면 국회는 미래의 관점에서 정부 정책을 검토하고 

숙의하는 기관이다. 국회 본연의 정치적 목적의 관점에서 미래 의제에 한 응 

능력과 지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미래형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 내 행정부와 국회 간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현행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행정부는 입법과정에서 법안발의를 통해 주도권

을 가진다. 또한 법률안은 추상적 및 포괄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실제 시행 시 

행정부는 시행령과 행정명령 등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국회를 우회할 수 있다. 이

에 미래형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하에서 행정부의 법안 주도권을 보장하되, 상임위

를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동의를 필수적인 것으로 제도화하면 행정부와 국회의 소

통, 숙의, 및 협력이 증가할 것이다. 

⚫ 만약 위와 같이 국회의원 동의의 과정을 필수화하기 어렵다면, 안적으로 국회의

원을 법률 준비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행정부의 법안 준비는 입안,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및 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등의 과정을 따르는데 각 단계별 과정에 국회의원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개

별 의원을 법률 준비 과정에 포용하고 행정부와 국회 간 비타협적 갈등 격화와 합

의 부재의 문제를 사전에 완화해 나갈 수 있다.

⚫ 현재 행정부는 국회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국가적 의제와 문제들을 결정하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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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제도를 통령 산하에 운용하고 있는데, 이들 기구는 자문기구로 통칭하지만 

실제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정치의 원칙과 상충한다. 이와 같이 

행정부가 직접 국가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구는 주로 통령과 국무총리 

산하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국가 의

사결정을 수행하지만 정당이나 국회의원처럼 국민적 책임을 지는 행위자가 참여

하지 못한다. 따라서 미래 의사결정 시스템하에서는 경제사회노동 위원회 등과 같

은 주요 정책결정에 국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정부의 행정입법에 관한 국회의 견제와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행정입법은 

삼권분할이라는 헌법적 원리에 기초하여 행정부가 독점적으로 준비하고 입안한

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은 자연스럽게 배제되는데, 문제는 법안제출 이후 발생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입안과정의 핵심인 사회여론과 요구를 수집하는 절차부터 입

법부가 의견을 표명하고 개입하도록 국회 권한을 강화하면 법안제출 이후 발생하

는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 

⚫ 행정부는 각 부처별 정책연구소와 법제처, 감사원 등의 지원기구를 두고 국회의 

법률, 정책, 및 예산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반면, 국회는 2000년  이후 국회도서

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을 설립하여 지원을 받지만 정보와 자원의 측면에서 

불균형적이다. 이에 영국과 미국처럼 감사원의 자원을 국회로 이전하는 방식을 고

려할 수 있으나 현행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회 조직적 지

원 및 의원 보좌의 의정 활동 자원의 강화는 필수적이다. 

미래형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 내 국민 참여 증 와 수용성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 한국인의 정치참여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현행 선거 및 비선

거 시기에 자유로운 정치참여를 제약하는 법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한국 선거제

도는 공정의 원칙하에서 각종 규제를 두어 자유의 원칙을 훼손하고 이것이 국민

의 실질적 정치 참여를 제약한다. 국민의 자유권 확 로 국민 수용성도 함께 고양

할 것이다.

⚫ 현행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국회, 행정부, 지방정부의 정보공개 수준이 낮다. 

나아가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개할 제4의 의기구인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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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도 정권에 따라 제약받는다. 이에 국민들의 수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미래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정부의 각 부처와 국회와 지방정부는 정보를 최 한 

공개하여 책임성을 높이며, 제4의 의기구인 언론은 최 한의 자유를 보장받음

으로써 거버넌스 개선에 참여할 수 있다. 

⚫ 현재 시험적으로 실시하는 공론조사 및 청와  청원과 같은 국민 참여적 제도를 

확 하는데도 책임을 국회와 서로 연결짓지 못한다. 또한 통령 및 국무총리 산

하 사회적 합의기구도 매우 중요한 결정 혹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에

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해당 기구에 참

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국민공론 제도 및 사회적 합의기구에 기존의 의기구가 

참여하여 과정과 결과를 책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고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이 마비될 경우 국민투표와 같이 

주권자들이 문제해결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를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투표

는 독재적(Plebiscite)과 민주적(Referendum) 방식으로 구분하는데, 독재적 방

식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한을 확 하기 위해 국민을 동원하는 방식이다. 반면 

민주적 국민투표는 의제의 준비와 문구의 선정에 이르는 과정과 이것이 실행되는 

방식이 모두 자유롭고 경쟁적이어야 한다. 과거 한국에서도 박정희 등이 전자의 

방식을 활용하였다. 반면 민주화 이후 국민투표는 전국적 차원에서 실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민주적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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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래 의사결정 모델의 적용과 토의

상술하였듯이 현재의 문제점에 응하는 방안으로 미래 의사결정 시스템은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는가? 미래 의사결정 시스템은 현재의 문제점, 즉 갈등의 격화, 승자독식 

및 합의 부재를 해결할 수 있는가? 미래 의사결정 시스템의 실천 원리와 제안은 현실에

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질문의 답은 현재 한국이 직면한 미래 과제를 어떻게 미래형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에 인입하고 처리하는지를 살펴보면서 답할 수 있다. 

본 연구진은 기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1960~70년  북한과 체제경쟁에서 시작하였

고, 북한에 한 전후 열세를 극복하고 경제발전과 사회근 화라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

에 강력한 관성을 가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냉전이 종식되고, 한국이 개발도상국가의 

수준을 벗어나 선진국 열에 합류하고 탈산업형 미래사회로 진입하는 시 임에도 불

구하고 비타협적 정쟁과 합의 부재를 지속하는 우려와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

였다.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는 초고령사회 및 생산인구 감

소, 선진국 모방을 넘어선 혁신적 경제성장 동력 확보, 사회갈등을 넘어선 통합 모색, 

일 중심 사회에서 삶의 질 추구 등이다. 

현재 정치적 갈등이 사회적 갈등과 접히 결함한다는 점에서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

이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는 트랩(trap)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다. 한

국의 근 화 발전을 주도한 정치세력들은 보수적 이념, 영남 선호, 노년층 지지 및 북한 

반 를 내세운 반면, 민주화 세력들은 진보적 이념, 호남지지, 청년층 변, 및 북 평

화정책과 연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 갈등과 사회적 균열의 연계성은 악순환과 강

화기제(reinforcement)로 청와 -여당-행정부를 같은 편으로, 국회와 야당을 다른 한

편으로 만들어 결 게임을 계속한다. 이는 어느 세력이 정권을 잡느냐와 상관 없이 계

속 격화하고 나아가 현재 및 미래의 현안에 국가가 제 로 응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

에서 우려스럽다. 

이에 본 연구진이 제시한 미래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에서는 다원주의적이고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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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사결정을 허용하는 복합적 국가 제도를 마련하여 정당이 정파적 주도권을 쥐고 행

위자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행태를 약화하고, 기존의 제도적 원리에 따라 행위

자들이 응성과 책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및 미래 의제인 노동과 일자리, 혁신 성장, 및 삶의 질 중심의 발전 

등을 미래 의사결정 시스템에 어떻게 도입하고, 논의하며,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가? 노동과 일자리 문제는 현재 산업경제의 노후화, 노동인구의 고령화, 생산인구의 감

소, 및 청년실업 등과 연계한 반면 혁신 성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신경제 진입과 

도시 및 수도권 중심의 혁신 생태계 구축,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노동 경제로의 이

행과 관련이 있다. 또한 삶의 질 중심의 발전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광 레저산업 발전, 

농어촌지역에서 농업중심경제가 복합기능경제로 이행하는 것과 관련한다. 

현재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정부가 전일적으로 미래 의제에 응하고, 국회의원

은 정당의 정파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만, 미래 의사결정 시스템에

서 국회의 표자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준비 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국

회의장은 자신의 권한으로 국회일정을 잡아 나갈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이 의사일정을 

둘러싸고 정쟁을 일으킬 소지는 상 적으로 현재보다 낮아진다. 나아가 행정부산하 다

양한 사회적 표기구에 상임위 중심으로 국회의원과 소위원회가 참여함으로써 행정부

가 직접 사회적 요구들과 갈등을 중재해 나가는 현재 구조를 탈피하고 국회와 정당은 

선거를 통해 사회적 책임성을 높인다. 

노동과 일자리 문제는 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혁신 성장은 교육 및 과학기술 주무 

부처가, 그리고 삶의 질 중심의 발전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가 주도할 수 있다. 국회 내에 미래 아젠다를 연구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지원부서가 

존재하여 개별 국회의원은 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부-국회 간 입법 및 

정책 수립 과정에도 국회의원이 참여하게 된다. 

현행 행정부 주도를 매개하는 핵심기구인 당정협의가 약화하고, 국회의장의 국회 운

영 권한을 보장하면서도, 상임위 중심의 행정부-국회 관계가 정착할 것이기 때문에 야

당은 전면적 보이콧이나 국회 공전을 추진할 명분과 기회가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된다. 

이에 개별 국회의원들은 전문성에 따라 상임위로 이동하여 상시적으로 행정부의 정책

과 법률들을 검토하고 순찰감시(Police Patrol)를 할 것이다. 나아가 행정부는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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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발의하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

를 거칠 것이다. 또한 일부 법안은 이미 준비 단계에서부터 상임위 의원들과 정보 교류 

및 참여를 통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입안 및 제출하므로 현재처럼 비효과적인 숙의에 기

초한 총괄적 타협이 사라질 것이다. 

국회와 행정부 간 거시적인 갈등의 가능성이 약화하면, 상임위 내에서 개별 의원들은 

어떻게 제출된 과제와 안건들을 숙의하고 결정할 것인가? 상임위원회는 나라의 여러 다

양한 일들을 분업의 관점에서 효과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약 15~20개 위원회로 

나누어져 운영된다. 다양한 상임위에서 산업 지역을 표하는 의원들, 학 및 도시를 

변하는 의원들, 및 농어촌과 관광지를 표하는 의원들은 정당의 입장과는 독립적으

로 지역구의 이익과 국가적 발전을 고려하여 의정 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따라서 상임

위 내에서 충돌하는 이해관계는 상임위 내부에 머물게 될 것이며, 이를 구실로 이용하

여 정당과 국회 전체를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기회나 인센티브는 상 적으로 약화한다. 

이에 최종적인 결정은 정당 간 결과 즉흥적 합의가 아닌 상임위에서 민주적 다수결

(democratic majoritarianism)에 따라 결정을 내리며, 국회 전체적으로도 국회의장

의 중립적 권한에 따른 운용에 의원들이 참여하여, 결정해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당들은 국회 운영 전체를 포괄하는 승자와 패자가 아니라 상임위 내에

서 승자와 패자가 순환한다. 현재와 같은 전체주의적인 집단 결보다는 더욱 분화한 

상임위의 하위로 이전하여 정책 경쟁 혹은 이익 경쟁에 돌입할 것이다. 이 과정이 반드

시 평화롭거나 순탄히 합의한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다수결주의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은 극단적 이익 결과 충돌의 마지막 순간에 시행하여야 하고 상임위 소속 의원은 

숙의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회와 행정부 모두를 

포괄하는 정쟁 갈등에서 전국적 승자와 전국적 패자가 극단적으로 나뉘는 현행 국가 의

사결정 시스템의 문제를 하부 단위로 이행시킴으로써 승자와 패자가 상임위와 사안에 

따라 달라지도록 번갈아 구성한다는 점에서 전국적 승자, 영원한 승자, 전국적 패자, 영

원한 승자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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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한국에서 공무원이 되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평할 만큼 생애사적 의미가 있으

며,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하기 위한 관료의 선발은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업무

이다(이병량, 2018). 한국의 정부 관료제는 인적자원의 관리 측면과 아울러 경제발전에

서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평가한다(김영평, 1985). 정부 관료제는 1960년  이후 

산업화 정책의 성공적 달성에 기여했고, 경제성장을 이끈 주요한 정책결정을 강력하게 

주도하였다. 오늘날 한국의 경제발전은 이러한 정부 관료제의 적극적 역할과 집행적(계

몽적) 관료제가 가져다준 산물로 평가한다(송재복, 1989; 박종철, 1989; 안병철, 

2006). 국가의 성장과 근 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서 엘리트 관료 집단의 역량과 

집권적인 관료시스템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에서 발생하는 

난제를 해결할 때 관료 주도 경제 정책과 규제 중심의 개입은 더 이상 효과적으로 문제

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등 한계가 드러난다는 평이다. 

이처럼 한국의 정부 관료제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게 해준 원동력이라 평가받았지만 

최근 들어 그 효과성에 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김해리･전영한, 2014). 결국 유능한 

관료와 집행적(계몽적) 관료제는 발전국가에서 도구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이제는 발전

국가 이후의 행정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이종범, 1986; 윤견

수, 2018). 즉, 지금은 정부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관료제에서 거버넌스로 변화하는 

과정이자, 관료와 관료제의 새로운 역할에 주목해야 할 때이다(윤견수, 2018).

삼권분립 구조의 거버넌스하에서 정부 관료제는 입법부에서 결정한 정책을 효과적이

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Wamsley et al, 1992). 입법권에 비해 행정

권이 상 적으로 강한 행정국가에서 관료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

인 도구였으나, 최근 들어 효과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책목표를 

축소･왜곡하거나 분절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나타난다. 관료제는 공공 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도 가장 보편적이고 익숙한 체계이지만 그 한계점도 지속적

으로 제기되고 있다. 로렌스 피터(Peter, 1969)는 관료제 구조에서는 어떤 구성원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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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직위에 있을수록 그의 역량은 부족하며, 관료제는 언제나 현상 유지를 위해서 노력

하지만 그 현상이라는 것이 그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하였다. 정부 관료제는 문제를 해

결하는 효과적인 조직구조라기보다는 오히려 문제 그 자체 혹은 극복해야 하는 상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실정이다(임의영, 2005; 권향원, 2015).

관료와 관료제에 한 비판적 논쟁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신공공관리론과 

정부재창조론과 같은 행정개혁 패러다임 하에서 관료와 관료제는 언제나 개혁의 상

이었다.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 패러다임에서는 고위직 관료가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

보다는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관리 기능을 수행할 것을 강조한다. 민주주의와 시민사

회가 성숙하면서 정부 역할에 한 기 는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문제는 점차 복잡해지

고 이해관계는 서로 상충하나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관료

제는 규정과 절차를 통해서 관료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고 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

적화된 제도(박천오･주재현, 2007)이지만, 이에 한 믿음보다는 관료제의 병폐에 한 

우려가 더 강해졌기에, 관료에게 더 이상의 권한을 부여하는 안에는 반 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정부와 관료제에 실망하는 만큼 관료와 정부에 한 기 도 여전히 높다. 

관료제는 명확한 권위와 권한체계, 전문화된 부서, 표준화된 업무를 통해 매우 효과적

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체제이다. 관료제를 이상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권

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제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관

료제 외의 거버넌스 주체 즉, 의회, 시민사회, 사법부에 의한 행정부 통제 또는 견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정부 관료제는 과거 강력했던 행정국가 내의 집

행 관료제에서 벗어나 민주화된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 역량을 함양하고, 다각적인 거버넌스 속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제

공(박천오･주재현, 2007)하는 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또한 관료제의 혁신 방향을 정하기 전에, 이전에는 유효했던 전달 체계로서의 관료시

스템이 왜 지금은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가에 한 고민이 필요하다. 관료

제에는 밝은 모습과 어두운 모습이 공존하며 합리적 측면과 함께 권력적 측면과 병리적 

측면도 존재한다(안병영, 1994; 박천오, 2005; Bozeman, 2000). 과거의 경험처럼 관

료제의 합리적 측면이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왜곡된 

제도를 바로 잡고, 현재 발생한 병리적 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를 수정･



∙∙∙ 제Ⅲ부  관료시스템의 진화와 혁신전략

제1장 서론   165

보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제Ⅲ부는 정책 전달의 주요 주체이자 전달 체계인 관료시스

템을 어떻게 혁신하고 개선해야 할지를 면 하게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나아가 

이를 해결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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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이 목표를 위해 제Ⅲ부에서는 우선 한국 관료제의 역사적 진화 과정을 검토하고, 과

거와 현재의 정치적, 환경적 변화로 불거진 문제점과 이슈들을 정리한다. 나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료제 개혁에 한 몇 가지 전략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가 채택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국 관료제의 진화 과정에 한 평가를 

위해 두 가지 접근법을 취하였다. 우선 한국 관료제의 변화를 주로 외적, 양적 변화와 

질적, 제도적 변화를 중심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양적 변화는 주로 한국 관료제의 외

적 변화를 통계자료를 정리하여 서술한다(Ⅲ부 2장 1절). 이후 질적, 제도적 변화 부분

에서는 한국 관료제의 진화 과정을 회고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한국 관료(제)의 역량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한국 관료제의 진화 과정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분석할 수 

있겠지만, 본 보고서의 관료제도 분야 연구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문제의식은 ‘한국 관

료제가 과거에 비해 현재 질적으로 더욱 저하되었는가’이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기 위

해 관료의 역량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 주제 의식상, 이는 역사적, 

제도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서술했으며, 부분적으로는 과정 서술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

였다(Ⅲ부 2장 2절). 이후 이 같은 서술을 중심으로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혁과제를 제시하였다. 문제점 정리와 개혁과제 제시 부분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가능한 한 분석적으로 서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리하면, 제Ⅲ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한국 관료제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한 평가를 시도한다. 한국 관료제의 양적 진화 과정은 규모, 구조, 내

부적 변화, 외부적 통제 부분으로 구분한다. 한국 관료제의 질적 진화 과정은 관료의 역

량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3장에서는 한국 관료제도의 고질적인 병폐로 제기되는 사안에 

한 주요 원인을 개인적 차원과 조직 차원, 정부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4장에

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 과제를 도출･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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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한국 관료제의 외적 변화

근 국가의 성립 이후 한국 관료시스템에는 많은 외형적 변화가 있었다. 이 절에서

는 한국 관료제의 변화를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첫째로, 관료제의 규모 

측면이다. 관료제의 관리적 측면에서 정부 인력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고 공무원 유형

별 규모를 비교해본다. 둘째로, 구조적 측면을 살펴본다. 관료제는 계층적 구조를 바탕

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의사결정 단계와 분업화를 살펴볼 자료가 된다. 셋째, 관료제

의 내용적 측면을 살펴본다. 정부 출범 이후에 도입･개편･폐지된 다양한 인사관리 제

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한국 관료제가 추구한 가치와 목표를 분석한다. 마

지막으로 외부적 통제 기제를 살펴본다. 관료가 주축이 되는 행정부는 사법･입법부와

의 균형 및 견제기능을 수행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의회의 정부 통제 기제를 주로 

살펴본다. 

1  관료 규모의 변화

한국 관료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 관료제는 1948년에서 1960년 까지

는 근 적 관료제 행정의 준비기, 1960년 에서 1980년 까지는 근 적 관료제의 제

도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김상묵 외, 2008). 정부조직법은 1948년의 제정과 1954

년의 전문개정을 거쳐 정부조직 구성의 근간이 되었다. 이 시기는 국가건설

(national-building) 시기로, 국가로서 최소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조직을 구

성하는 시기였다. 역  정부의 공무원 규모를 살펴보면 노태우 정부(제6공화국)까지 급

진적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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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그림 Ⅲ-1] 역대 정부 공무원 증감 현황 

규모의 증감률로 살펴보면 박정희 정부 시기인 제3공화국에서 84.66%, 제4공화국

에서 35.99%가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발전국가

로 성장을 이끌 공무원의 양적 확 가 절 적으로 필요했다. 이후 노태우 정부(제6공

화국)에서 25.69% 증가한 이후로 두 자릿수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김

중 정부(국민의 정부)에서는 공무원 수가 3.7%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공무원의 전체적인 수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측면의 변화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비율이다. 한국전쟁 이후 근  관료제 도입 시

기에는 행정부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비율은 제1공화국에서는 약 52  48 정

도였지만, 박정희 정부(제3~4공화국)에서는 국가공무원의 비율이 각각 83%, 74%로 지

방공무원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후 문민정부에서는 국가공무원이 61.1%, 지방공무

원이 38.9%로 근  관료제를 도입한 이후 지방공무원의 비율이 가장 높아졌다. 문민정

부의 핵심 과제인 지방화를 추진하면서 지방공무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

다. 이후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공무원이 63.6%, 지방공무원이 36.4%, 이명박 정부에는 

국가공무원이 63.7%, 지방공무원이 36.3%, 박근혜 정부에서는 중앙공무원이 62.8%, 

지방공무원이 37.2%,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앙공무원이 61.8%, 지방공무원이 38.2%를 

차지하는 등 점차 유사한 비율을 보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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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정부

입법부 등 총 계 증 감 증감률
소 계 국 가 지 방

제1공화국
('60.12.31)

234,217
(100%)

123,037
(52.5%)

111,180
(47.5%)

3,259 237,476 - -

제2공화국
('61.12.31)

233,892
(100%)

118,319
(50.6%)

115,573
(49.4%)

3,608 237,500 24 0.01%

제3공화국
('72.12.31)

433,415
(100%)

362,396
(83.6%)

71,019
(16.4%)

5,158 438,573 201,073 84.66%

제4공화국
('80.12.31)

589,020
(100%)

438,454
(74.4%)

150,566
(25.6%)

7,411 596,431 157,858 35.99%

제5공화국
('87.12.31)

693,597
(100%)

477,146
(68.8%)

216,451
(31.2%)

11,456 705,053 108,622 18.21%

제6공화국
('92.12.31)

871,410
(100%)

565,115
(64.9%)

306,295
(35.1%)

14,769 886,179 181,126 25.69%

문민정부
('97.12.31)

919,154
(100%)

561,952
(61.1%)

357,202
(38.9%)

16,606 935,760 49,581 5.59%

국민의정부
('03.2.24)

884,916
(100%)

576,223
(65.1%)

308,693
(34.9%)

19,350 904,266 -31,494 -3.37%

참여정부
('08.2.24)

956,093
(100%)

607,717
(63.6%)

348,376
(36.4%)

22,618 978,711 74,445 8.23%

이명박 정부
('13.2.24)

966,227
(100%)

615,589
(63.7%)

350,638
(36.3%)

24,600 990,827 12,116 1.24%

박근혜 정부
('17.5.9)

1,006,145
(100%)

631,380
(62.8%)

374,765
(37.2%)

26,186 1,032,331 41,504 4.19%

문재인 정부
('19.6.30)

1,069,070
(100%)

660,680
(61.8%)

408,390
(38.2%)

26,892 1,095,962 63,631 6.16%

[표 Ⅲ-1] 역대 정부 공무원 증감 현황

출처: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재편집

두 번째는 공무원의 임용 방식에 따른 규모 변화이다. 공무원은 다양한 임용 방식을 

거쳐 입직하며, 그에 따라 신분보장 및 안정성 그리고 전문성의 정도가 달라진다. 따라

서 조직의 전체 규모가 아니라 조직 구성원 비율의 변화를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

다. 공무원의 종류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제2항)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제3항)으로 구분한다(인사혁신처, 2018). 인사혁신처(2018)에 따르면 경력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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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고 있다.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

격에 따라 임용하고 그 신분을 보장하며, 평생 동안(임기제는 근무기간 동안) 공무원으

로 근무할 것이 예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공무

원으로 구분된다.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행정 일반에 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

원으로 행정･기술직은 고위 공무원과 3급에서 9급으로 구분한다. 전문직공무원은 수석 

전문관과 전문관으로 구분하고, 전문경력관은 직무의 특성･난이도･숙련도에 따라서 가

에서 다군으로 구분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채

용공무원, 그리고 일반임기제 공무원 중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구분한다(인사혁신

처, 2019). 전일제 공무원(주 40시간, 일 8시간 근무)이 본인에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

제 근무(주15~35시간)를 신청하여 근무하는 것이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며, 시간선

택제 채용공무원은 시간선택제(주 20시간±5)로 근무할 것을 예정하여 채용되는 공무

원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일반임기제 중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주15∼35시간)하는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다

음으로 특정직 공무원은 검사, 외무공무원16), 경찰공무원17), 소방공무원18), 교육공무

원으로 구분하며,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인사혁신처, 2018). 각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무직 공무원은 선

거 또는 국회의 동의로 임용하는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인 부･처･청의 장과 국가공

무원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소속장관’인 장관급과 개별법상 규정에 따른 차관급으로 구

분한다. 장관의 정책결정 기능을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며 법령에서 정무

직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 국무위원, 통령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처의 

처장, 각부의 차관, 청장(단, 경찰청장은 특정직), 감사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이 포

함된다.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별정직 고위 공무원과 3∼9급에 해

당하는 비서관･비서 또는 장관 정책보좌관이 이에 해당한다.

16) 외무공무원은 고위 외무공무원과 14등급∼1등급으로 구분함. 
17)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으로 구분함. 
18)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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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특수
경력직
공무원 

정무직 116 120 126 117 120 126

별정직 346 314 356 279 379 421

소계 462 434 482 396 499 547

경력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비임기제
공무원

행
정
기
술
직

고위
공무원단

991 1,011 1,031 1,051 1,050 1,064

3∼5급 19,591 20,011 20,731 21,306 21,834 22,308

6∼9급 107,057 106,965 107,583 108,419 109,559 111,740

소계 127,639 127,987 129,345 130,776 132,443 135,112

전문경력관 648 633 752 805 848 924

시간선택제 . . 315 717 1,053 1,539

전문직
공무원

. . . . 93 99

기타 26,254 25,734 25,584 25,546 25,827 26,887

소계 154,541 154,354 155,996 157,844 160,264 164,561

임기제공
무원

일반임기제 701 831 897 1,029 1,077 1,840

전문임기제 680 702 694 779 795 856

한시임기제 703 653 594 507 394 382

소계 2,084 2,186 2,185 2,315 2,266 3,078

소계 156,625 156,540 158,181 160,159 162,530 167,639

특정직 공무원　 464,736 477,077 478,991 489,594 493,636 500,891

소계 621,361 633,617 637,172 649,753 656,166 668,530

국가 공무원 총 합계 621,823 634,051 637,654 650,149 656,665 669,077

[표 Ⅲ-2] 공무원 유형별 규모 변화 

출처: 행정부 공무원 인사통계 (2013∼2018년)/ 단위:명

2013~2018년 공무원 유형별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공무원 총

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변동이 크지 않았던 반면 전문경력관,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특정직은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음을 볼 수 있다. 특정직의 경우 경찰 공무원 및 소방 공

무원의 확충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경력관 및 전문임기

제, 유연성 강화를 위한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도 상당히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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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개방직 채용 규모의 변화이다. 공무원의 임용제도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

지만 시험을 통해서 하위 직급만 유입하여 조직의 경직성과 폐쇄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

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방직의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직위지정 수 311 421 430 443 442 444 445

충원 수 235 227 288 300 341 334 366

충원률 75.6 53.9 67.0 67.7 77.1 75.2 82.2

내부임용 147 145 193 172 138 123 146

외부임용 88 82 95 128 203 211 220

외부임용률 37.4 36.1 33 42.7 59.5 63.2 60.1

[표 Ⅲ-3] 개방형 직위 내･외부 임용 현황

출처 : e-나라지표(지표명:공무원 개방형 직위 임용 추이) 재편집/ 단위(명,%)

메모 : 충원률이란 직위지정 수 대비 충원 수, 외부임용률은 개방형 직위 임용자 중 민간인 또는 타 부처 공무원 

임용자의 비율임. 

직위 지정 수는 2012년 311개에서 2018년 445개로 증가하였고, 각 직위별 충원률

을 살펴보면 2012년도에는 75.6%에서 2018년 82.2%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외

부임용률(개방형 직위 임용자 중 민간인 또는 타 부처 공무원 임용자의 비율)을 살펴보

면 2012년도에는 37.4%에서 2018년도에는 60.1%로 증가하였다. 개방형 직위 제도는 

관료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

에 공직 내외에서 공개모집을 하여 최적격자를 선발하는 채용제도이다. 개방형 직위에 

외부임용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민간인 임용 비율이 증가함을 말하며 이는 2015년에 민

간인만을 상으로 하는 경력 개방형 직위를 도입하면서 민간 임용률이 증가한 것에 영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관료제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증가보다는 그 안에서 다

양성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중앙공무원-지방공무원의 비율, 둘째는 임용방식에 따

른 유형별 공무원 규모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방직 채용 비율이다.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의 비율은 살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직 공무원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자치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별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기본이 된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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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방식에 따른 유형별 공무원 규모 변화는 가장 많은 변화를 보였다. 특히 2015년 이

후로 공무원의 정년 여부, 근무시간, 전문성, 경력 수준에 따라 다양한 인재 채용으로 

공직의 규모를 확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방직 임용의 비율 증가를 통해 정부 관료

제의 폐쇄적 속성이 완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민간인 임용률이 점차 증가하

고 있어서 정부 관료제의 개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 한다.

2  정부 조직 변화

정부 구조는 최고 통치자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통령은 정부조

직 개편을 통해 인사권을 포함한 통치행위를 시행한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정부를 구성

하면 예외를 불문하고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정부 관료제는 부･처･청의 정책 또는 관리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부･처･청의 조직 구조는 행정부의 중범위 수준의 구조라고 할 

수 있고, 미시적 수준의 구조는 부･처･청의 하부조직 구조라 할 수 있다. 

정부조직도상에서 중범위 수준의 부･처･청의 기능적 차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

다.19) 행정 각 부는 통령 및 국무총리의 통할하에 고유의 국가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능별 또는 상별로 설치한 기관이다. 행정 각 부의 장(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통령이 임명하며, 각 부 장관은 소관 사무통할권, 소속 공무원

에 한 지휘･감독권, 부령제정권, 법률안 또는 통령령안 국무회의제출권 등의 권한

을 가진다. 또한 정부조직법상 각 부 장관은 소속 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

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휘･감독 범위는 부처별 훈령 등 부처별로 구

체화한다. 

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중앙 행정기관으로서 여러 부에 관련되는 기능을 

통합하는 참모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처의 장은 소관 사무통할권과 소속 공무원

에 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며, 국무위원이 아닌 처는 의안제출권이 없으므로 국무총리

에게 의안제출을 건의할 수 있으며, 국무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출석･발언권

을 가진다. 또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규 명령을 제정할 수 없으므로 국무총

19)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http://www.or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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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통해 총리령을 제정할 수 있다. 

청은 행정 각 부의 소관 사무 중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집행적인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 각 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중앙 행정기관이다. 청의 장은 소관 사

무통할권과 소속 공무원에 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국무회의에 직접 의안을 제출할 

수 없어 소속 장관에게 의안제출을 건의하여야 하며, 국무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출

석･발언권을 가진다. 또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규 명령을 제청할 수 없으

므로 소속 장관을 통해 부령을 제청할 수 있다.

구분
1993년

조직개편

1998년 

조직개편

2003년 

조직개편

2008년 

조직개편

2013년 

조직개편

2017년 

조직개편

중앙행
정기관

2원 
14부 5처 

14청 
1외국 1위원회

17부 2처 
16청 

18부 4처 
17청 1위원회

2원 
15부 2처 
18청 3실 
5위원회

2원 
17부 3처 

17청 
5실 6위원회

2원
18부 5처 

17청  
4실 6위원회

총 정원 565,115 561,952 576,223 604,290 621,823 656,665

[표 Ⅲ-4] 중앙부처 조직개편 결과

자료: 국가공무원 인사통계(2013, 2017), 정부조직개편백서(2008, 2013, 2017), 문명재(2009: 30),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http://www.org.go.kr/orgnzt/chart/viewGvrn.do)

역  중앙 부처 조직개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효율성과 민주성이라는 원칙 아래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하였다. 따라서 

정부 조직개편은 정부 부처의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이루어졌다. 문화부와 체육청소년

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를 신설하고,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해 상공자원부를 탄

생시키는 등 2원 14부 5처 14청의 정부체제로 개편하였다(법제처, 2015). 1994년 국

제화･세계화에 맞춰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였고, 1996년 중소기업청 설치, 해양수산

부 및 해양경찰청 신설 등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뒤를 이어 1998년 출범한 김 중 정부는 17부 2처 16청의 정부체제로 개편하였다.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외무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해 외교통상부로 변

경하였으며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해 행정자치부를 만들었다. 이외에 통상기능을 담당

하던 통상산업부가 산업자원부로 탈바꿈하는 등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후 정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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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에서는 공무원 인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독립 인사기구로서 중앙

인사위원회를 신설하였고, 경제 부총리 및 교육 부총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3년 출

범한 노무현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의 초점을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

추어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조직의 개편보다는 기능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보건복지부의 보육서비스 기능을 여성부로 이양하였으며, 기획예산처의 행정개혁 기능

이 행정자치부로 이양된 것이 그 예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특정 정부조직이 전담하

기 어려운 기능에 해서는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담토록 하였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유능하고 작은 정부, 국민을 섬기는 실용정부’를 표방

하며 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 부처주의’를 바탕으로 유사･중

복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통합하여 정부 규모를 축소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

다. 그 결과, 총 11개의 기관을 축소하여 2원 15부 2처 18청 3실 5위원회의 45개 기

관으로 개편하였으며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적극적인 민간 이양도 동반하였

다(황혜신 외, 2010). 문민정부 이후에 다시 원을 구성하였는데, 1993년 조직개편의 

원은 국정원과 경제기획원이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정원과 감사원의 2원 체제이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 ’를 표방하며 경제부흥･창

조경제･국민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17부 3처 17청 2원 5실 6위원회의 구성으로 조직개

편을 단행하였다.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 컨트롤타워로 미래창조과학

부를 신설하였으며 국민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고 보

건복지부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하였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통상의 준비･전환의 기간 없이 긴급하게 국정 공백을 해소해

야 했으므로 최소한의 조직개편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

한 정책수행 체계의 조정, 그간의 정부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 등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존 조직 재정비를 우선으로 개편해 나갔다.

중앙부처 조직개편 이외에 각 기관별 하부조직 개편도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하부조

직은 각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또는 판단을 보조하거나 보좌하기 위해 하부조직을 두며 

실, 국, 과, 본부, 관, 단 등이 그 예이다. 하부조직은 수행기능의 성격에 따라 의사결정 

등에 직접 보조하는 보조기관(실,국,과 등)과 행정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보좌기관(담당관 등)으로 분류되며 하나의 의사결정과정에 최소한의 범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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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전형적인 하부조직 구성은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실･국-과, 보좌기관의 경

우에는 관-담당관 체제로 되어있다.20)

출처: 행안부 조직 진단 시스템 개요

[그림 Ⅲ-2] 실･국･과 체제 형태 예시

하부조직 설치 기준은 일반적으로 중앙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업무의 성질이나 양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설치하며, 그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다. ‘과’의 정원은 1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성격에 따라 최소 7명 이상이어야 

한다. ‘국’은 4개 과 이상일 경우 설치 가능하며 ‘실’ 밑에는 업무 특성에 따라 ‘정책관’을 

두되, 소관하는 과의 수가 3개 이상일 때 설치할 수 있다. ‘실’은 정책관의 수가 2개 이상

일 때 따로 설치하며 그 규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까지 가능하다. 한 기관당 3개

의 ‘관’ 또는 12개의 ‘과’를 넘기지 않음이 원칙이다.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 차관까지 결재단계는 최  4단계 이하로 한다. ３･4급으로 ‘국’ 단위 기구를 

설치하지 못하며 ‘국’ 밑에 3･4급 ‘관(단)’도 설치할 수 없다.21) 

중앙 행정기관의 조직체계는 국장-과장-계장으로 연결되는 계선 조직으로 집행기능

을 확보하고 행정사무의 예측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다원적이고 복잡한 

행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부는 정책결정 혹은 기획 업무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 정부조직법 2조에 따르면 담당관 제도를 규정하여 그 기관의 장, 차

20)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http://www.org.go.kr/)
21)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http://www.or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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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차장, 실장, 국장(의 국을 포함) 밑에 이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구

체적인 정책이나 사업 위주의 정책 능력을 갖춘 보좌 기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담당관은 정책 결정에 관계하는 정무관적 직위에 있는 계선 지휘자에 소속하여 전문적

인 지식과 기슬을 제공하고 자문에 응하는 막료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담당관제도는 

정책담당자와 함께 우수한 정책 입안과 강력한 정책집행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김경

제, 1970).

하부조직

역대 정부

보조기관 (Line) 보좌기관 (Staff)

실 국 과 차관보
고위공무원단　

3∼5급 
1급 2급 계

김대중
정부

1998 37 166 776 9 1 121 122 361

1999 35 164 744 9 1 103 104 321

2000 35 163 745 9 3 106 109 336

2001 36 168 762 10 3 99 102 352

2002 36 168 764 10 3 99 102 360

평균 35.8 165.8 758.2 9.4 107.8 346

노무현
정부

2003 36 169 771 10 3 101 104 359

2004 38 182 819 10 4 110 114 369

2005 42 180 917 8 4 124 128 392

2006 45 196 1036 6 . . 157 391

2007 58 200 1123 5 . . 214 484

평균 43.8 185.4 933.2 7.8 143.4 399

이명박
정부

2008 52 149 1,212 3 . . 229 278 

2009 54 151 1,113 3 . . 238 275 

2010 56 148 1,116 3 . . 245 284 

2011 57 151 1,141 3 12 241 253 296 

2012 58 152 1,159 3 12 246 258 300 

평균 55 150 1,148 3 245 287 

[표 Ⅲ-5] 관료제 하부구조적 측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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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행정통계연보(2008∼2019)

메모: 2001년부터 1급은 실장급(가급) 2급은 국장급(나급)을 말함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경우 중앙 행정기관 통폐합이 기존 조직의 단순 병합을 넘어 

실질적인 융합으로 이어지고, 정부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기관

별 하부조직도 과감하게 재정비하였다(행정안전부, 2008b).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행정안전부, 2008b). 먼저, 부처별 세부 기능은 정책 

수요 및 책임 행정, 수요자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부처 간 기능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편하였다. 다음으로 하부조직은 국주의를 적용하여 공통 지원부서는 축소하고, 유

사하거나 세분화된 기구는 국 중심으로 통합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력의 경우 새로운 

증원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능 이관 시는 수행 인력도 함께 이관하도록 하였

다. 이에 따라 실･국 55개, 과 93개가 감소하였고 인력은 장관급 10명, 차관급 6명, 고

위 공무원 62명, 3･4급 이하 3,349명으로 총 3,427명을 감축하였다. 차관보를 설치한 

부처는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로 총 3개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의 경우 책임장관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하부조직 설

계 기준만을 제시하고 각 부처가 기관장의 정책 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을 설계하

도록 하였다. 다만, 결재 단계 증가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다층적 조직 구

조를 단순화하고 차관까지의 결재단계를 4단계 이하로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

하고 조직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직제상 팀(4･5급)은 원칙적으로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하부조직

역대 정부

보조기관 (Line) 보좌기관 (Staff)

실 국 과 차관보
고위공무원단　

3∼5급 
1급 2급 계

박근혜
정부

2013 43 173 1,198 3 29 244 273 303 

2014 45 172 1,235 4 29 261 290 327 

2015 48 170 1,266 5 29 270 299 344 

2016 49 173 1,279 5 29 271 300 345 

평균 46 172 1,245 4 291 330 

문재인
정부

2017 45 180 1,298 4 32 269 301 318 

2018 51 178 1,301 5 26 269 295 318 

평균 48 179 1,300 5 298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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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조직은 88실 482국･관으로 개편하였으며, 인력은 정무직 2명, 고위 공무원 4명, 

과장급 이하 93명 등 총 99명을 감축하였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경우 최소한의 조직개편 원칙에 따라 하부조직 개편도 신설 

부처, 기능변동 분야 등에 한하여 최소화하였다. 또한 부처별 통일성 확보가 필요한 최

소한의 기준 이외에는 부처 자율성을 최 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하부조직은 2실 8국(관) 11과가 증가하였으며, 인력은 정무직 1명 (차관급), 고위 공무

원 10명, 과장급 이하 123명 등 총 124명이 증가하였다. 차관보를 설치한 부처는 기획

재정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총 5개(2019년 기

준)이다. 

3  인사제도의 변화

관료제의 내부적 변화는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현 적 관료제를 제도화하기 이전으로 이승만 정부부터 박정희 정부 이전까지, 다

음으로 발전국가와 군사정권 시 의 관료제, 마지막은 민주화와 시장 중심 국가발전 시

의 관료제이다. 각 시기별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인사제도의 도입 및 개혁과정을 중

심으로 관료제의 변화를 살펴본다. 

이승만 정부는 1949년 공개경쟁채용제도 원칙을 도입하였다. 공개채용제도란 공무원

의 신규 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상으로 경쟁 시험을 실시하여 국민에게 균등한 기

회를 보장하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이다(이수영, 2017). 하지만 이승만 정부시

기는 현 적인 인사행정이 제도화하기 이전으로, 의전 위주의 주로 비서업무를 담당한 

관료제였다(김상묵 외, 2008). 

발전국가 시 로 들어서면서 관료제는 빠른 속도로 제도화하고 강한 권한으로 국가 

발전을 이끌었다.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 정책은 정부기능을 빠르게 세분화하였고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의 수급이 시급하였다. 1963년에는 직업 관

료제, 공개경쟁채용, 계급제 그리고 신분보장 등의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한국형 

관료 제도를 형성하였다. 먼저 젊은 인재들이 공직을 평생직장으로 여기고 명예롭게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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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업공무원제도를 도입하였고, 공무원 채용의 공개경쟁시험, 교

육훈련, 신분보장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과학적 인사관리의 기초가 되는 직위분류제

를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이에 계급제 요소를 통합하여 관리직, 사무직, 기능직의 3개 

직위의 계층적 직위분류제도를 도입하였다. 공개경쟁시험은 3급을 상으로 하였으며 

행정, 외무, 기술고등고시, 그리고 입법고시(5급)22)로 구분하였다. 공무원을 공개경쟁시

험으로 신규 채용하면 3급은 1년, 4급 및 5급은 9개월, 기능직은 6개월을 각각 조건부

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에 우수한 근무 성적을 받은 자를 상으로 3급의 경우에는 시

보로, 그 외 직급은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조건부임용제도와 시보임용제도를 도입하였

다. 공개경쟁채용제도 이외에 특별채용제도를 도입(1963.12.16. 국가공무원법 28조 신

규채용)하고 고유의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하였다. 공무원의 역량

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무원훈련법(1963년)을 제정하고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의무화하

였고, 승진 등에 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근무성적평정규정을 제정･공포하

였고, 이는 승진 순위를 결정할 때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여 승진 후보자를 선발하는 기

초 자료로 삼았다.23) 또한 승진 상자는 승진임용후보자명부 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

관에 전보할 수 없도록 전보제한제도를 신설(공무원임용령 개정, 1965.4.11.)하였다.

또한 공무원이 공직에 몰입하여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1960년)을 시행하고, 

고등고시 합격자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 하고 기타 채용 후보자 명부의 유

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공무원이 임용

되어 직책을 맡고 이를 수행할 때 정신적 각오를 새롭게 하는 복무선서를 실시하고 공

무원의 정치적 운동을 금지하고 정치 활동의 한계를 법조문에 명시하여 공무원과 개인

의 정치 행위를 분리하고자 하였다. 특히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공무원 채용 제도로 개정하였다.24) 

전두환 정부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 지역 내의 거주자에게 해당 지역 소재 

22) 입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회사무처에서 입법고시를 실시하고 입법부 일반직 5급 공무원을 채용(1977년에 
도입).

23) 승진순위결정요소의 비율조정(1965):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3급 이하의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 3할, ‘경력평정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4할 및 ‘공무원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 1할과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평
정한 평정점 2할의 비율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직급별로 작성함. 

24) 공무원의 단일호봉 봉급제도를 채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의 연고지 근무체제를 확립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
법을 개정하였음(19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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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특별채용할 수 있는 한지특채제도(1981)와 공직자의 정년을 5급 이상은 61세, 

6급 이하는 58세, 일반적은 58세에서 61세, 기능직은 40세에서 61세로 각각 연장하였

다. 노태우 정부는 사관학교 출신의 군인 사무관을 채용하는 제도인 유신 사무관제도를 

폐지(1989)하였다. 이는 행정조직 내의 군 문화가 서서히 사라지는 시작점이 되었다

(임도빈, 2005). 또한 6급 이하의 하위직 정년을 단계적으로 개별 심사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특별채용도 과학기술분야 전문가의 채용 기준을 설정하고 실업계

학교 졸업생 채용도 연구기술직에서 기능직까지 확 하였다. 

발전국가와 군사정권의 관료제는 명확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면서 국가 발

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는 유능한 인력을 채용하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체

계를 갖추고 통치집단 외의 어떠한 정치세력이나 이해집단의 간섭 없이 오직 국가 목표

만을 수행하는 것에 몰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임도빈, 2007)  

김영삼 정부부터 현재까지 정치･사회의 민주화와 시장의 원리(자율과 경쟁, 성과,규

제완화)를 강조하였고 이는 기존의 관료제에 한 새로운 도전이었다(윤견수, 2018).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에 한 요구가 높아졌으며, 1995년도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지방화도 가속하였고, 국가 주도에서 시장 주도의 발전 및 세

계화는 관료제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김영삼 정부 말부터 김 중 정부까지는 경제위기

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 개혁과 경제구조 개혁 등 보다 강력한 시장중심적 개혁을 추진

하였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정부는 평가의 상이 되어 성과와 경쟁을 강조하는 신자유

주의와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 직업 관료제의 전통적 가치는 공직의 안

정성과 보편성이었으나 민주화를 거치면서 표성･책무성을 요구받았고 신자유주의-신

공공관리적 가치로 경쟁과 성과 개념에 영향을 미쳤다(박종민･윤견수, 2015; 윤견수, 

2018).

김영삼 정부는 기업체의 성공 사례를 현장에서 경험하고, 공무원의 경직된 사고를 전

환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기업연수를 실시(1993), 복수직급제도(1994), 지방고등고시

(1995), 여성채용목표제(1996), 외무고시2부 신설(1996), 전문직 공무원의 임용 범위 

확 (1997)를 도입하였으며 김 중 정부는 인사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제도를 개

선하기 위해서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1999)하고, 목표관리제(1999), 성과연봉제(1999), 

개방형임용제(1999), 양성평등채용 목표제(2002), 장애인고용의 의무화(2000),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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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개방형 직위(2002)임용을 도입하였다. 또한 민간부문 전문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민간전문가를 공직에 파견하는 민간전문가공직파견제(1998)와 공무원이 휴직 후 민간

기업에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민간부분의 전문성을 키우는 민간근무휴직제도

(2002)도 도입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김 중 정부의 성과평가제도를 개선하여 다면평

가제(2003)와 역량평가제(2006)을 도입하고 성과 향상을 위한 직무성과계약제(2004)

와 성과계약제(2004)를 도입하여 개인의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강화하였다. 5급 공

개경쟁채용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AST)를 도입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자 하였

으며 각 행정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6급 이하 공무원의 

특별채용권한을 해당 기관장에 위임하였다. 또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확 하고, 지역

인재추천채용(2005)하여 공직의 표성도 확 하였다. 특히 고위공무원단(2006)과 총

액인건비제도(2007)를 도입하여 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확 하고 탄력적･자율적 조직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성과계약제도를 지방공무원으로 확 (2008)하였고 9급 저소득층

채용(2008)과 10급 기능인재추천채용(2010)을 도입하였으며, 고위공무원단의 역량평

가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하자 과장 후보자를 상으로 역량평가제도를 도입(2010)하였

다. 또한 기존의 특별채용제도를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여 시험으로 채용하는 공개경

쟁체용과 경력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으로 공무원임용제도를 개편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시간선택제(2013)와 귀화자북한이탈자채용제(2013)를 도입하였으며, 기존

의 순환보직제와 달리 특정 직위에서는 최소 8년 동안 근무해야 하는 전문 직위를 신설

하였으며, 부처 단위의 정원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통합정원제를 운영하였다.  

결국 김영삼 정부부터 현재까지 정부는 시장적 관점에서는 거  관료조직의 비효율

과 무능력을 비판하고(Osborne and Plastirik, 1997), 정치적 관점에서는 강한 권한

을 가진 관료조직의 권력 남용과 부패 문제를 제기하였지만(Rourke, 1965; Redford, 

1969), 그와 동시에 기업가나 정치인에 응하여 관료제의 공적 가치를 강화해야 한다

(Goodsell, 2004)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관료제의 공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을 확보해야 하지만 오히려 관료

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정치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발전국가와 군사정권 시

기 또는 특정 정당이 오랫동안 권력을 장악했을 때는 통치집단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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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행정의 관계가 안정적이며 관료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윤

견수, 2018). 통치집단이 변하지 않는다면 관료는 기존의 정치 권력을 유지되기 때문에 

정치화될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 이후 통령 선거주기에 따른 다른 통치

집단이 정권을 잡으면서 관료는 이전의 통치집단과 다른 정치 집단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료는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더욱 정치화될 가능성

이 높아진다. 

한국과 같이 공법적 질서를 강조하는 국가는 정치를 통치의 관점으로 확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정권을 장악한다는 것은 권력을 쟁취한다는 것이고, 정치를 사인화하고, 

선거의 승리는 주어진 임기 내에 마음 로 통치할 권한을 받았다고 해석한다(이광일, 

2008; 윤견수, 2018). 이처럼 정치를 통치로 보는 관점은 통령, 선출직 공직자, 지자

체단체장까지 동일하다. 이들은 선거의 승리로 재직기간 동안 조직, 인사, 재무, 정책 

등에 전권을 행사하고자 하며 이는 기존의 정책을 폐기하고 핵심인력을 교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일 것이다(윤견수, 2018) 이러한 접근은 어느 정부를 가리지 

않고 공통된 행태이다. 또한 한승주(2018)는 신자유주의-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도  연

공서열과 종신고용의 장점을 위협하여 공직사회에 위기감만을 강화했다고 하였다.

연도 주요 내용

군사정부
(1961~1963)

국가공무원법 (개정), 직위분류법 및 공무원훈련법 제정, 직위분류제 도입 결정, 조건부 
임용 및 시보임용제도 도입, 공무원 교육훈련의 의무화, 인사감사실시, 근무성적평정제도 
도입, 공무원연금제도 채택, 복무규범 강화.

제3공화국
(1963~1972)

임용권의 한계와 위임에 관한 규정 개선, 특별추천제 도입, 승진 순위 결정 요소의 비율 
조정, 경력평정제도 개선, 전보제한제도 신설.

제4공화국
(1972~1979)

직위분류법 폐지 및 국가공무원법 관계법령 개정, 조건부임용 및 기한부 임용제도 폐지, 
교육훈련 강조. 

제5공화국
(1981~1988)

승진과 보직관리제도 개선, 공직자윤리법 제정(1981), 공무원재산등록제 채택,
공무원 정년 일부 연장, 지역 연고 특별채용(1981).

[표 Ⅲ-6] 각 정부별 주요 인사개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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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양현모(2009) 및 하미승(2010)을 수정 및 보완.

연도 주요 내용

제6공화국
(1988~1993)

공무원에 대한 보수인상, 하급공무원의 정년연장,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척결 유신사무관
폐지(1989). 

김영삼 정부
(1993~1998)

공직자윤리법개정(1993): 재산공개 제도 도입, 하급직원에 대한 근속승진제 확대.
복수직급제도입(1994), 기업 연수 실시(1993), 공무원 공개 채용시험의 종류 다원화, 공
개 경쟁 승진시험 부활, 공무원 단체의 준노조화(1993), 지방고등고시실시(1995), 여성
채용목표제도입(1996), 전문직 공무원 임용 범위 확대(1997).

김대중 정부
(1998~2002)

중앙인사위원회설치(2000), 군가산점폐지(2001), 정부인력 감축(1998-2001).
공무원임용의 개방화(1999): 개방형 직위 지정, 공무원 업무 범위 확대. 
민간전문가 공직파견제(1998), 성과연봉제(1999), 연봉제와 성과상여금제(1999), 장애
인 고용 의무화(2000), 입법고시 정례화(2000), 여성 채용 목표제에서 양성평등 채용 목
표제로 전환(2002), 성과급제 확대, 근무 성적 평정제 개편, 민간 근무 휴직제도(2002), 
공무원 단체 준노조화. 

노무현 정부
(2003~2007)

국가 인사 기능 통합, ･자율 ･분권화 추진, 투명하고 공정한 인재선발 시스템 구축.
탄력적 인력 관리 체계 추진: 중앙･지방 총액 인건비 제도 도입(2007).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용제도 다양화: 양성평등 및 지역 인재 채용, 장애인, 이공계 
우대. 
경력개발체계 개정: 전문 분야별 보직 관리제(2006). 
차별 없는 균형적 인재 등용: 다면 평가제(2003), 성과 계약제(2004), 직무 성과 계약제
(2005), 역량 평가제(2006) 등 다양한 평가 시스템 개발.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및 시행(2006), 보수 합리화 및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이명박 정부
(2008~2012)

맞춤형 채용제도(공직 예비시험), 5급 공채로 개편, 지방 공무원 성과 계약제(2008), 공
개 경쟁채용제도 응시 상한연령 폐지(2008), 9급 저소득층 채용(2009), 10급 기능인재 
추천 채용(2010), 과장 후보자 역량평가 제도 도입(2010), 국립외교원 설립(2011). 

박근혜 정부
(2013-2016)

시간 선택제 국가 공무원(2013), 귀화자 북한이탈주민 채용(2013), 전 직급 국민 인재 
경력 채용제, 고위 공무원에 민간 전문가 채용, Y형 경력개발 제도 도입, 전문 직위 도입
(2015),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실시(2015), 통합 정원제 운영(2013), 근무 성적 평
정제도 개편(2015), 과장 후보자 역량 평가 의무화(2015).



∙∙∙ 제Ⅲ부  관료시스템의 진화와 혁신전략

제2장 한국 관료시스템의 역사적 진화과정   187

제2절 한국 관료제의 역량: 기원과 진화

1  한국 관료제의 역량 구조

앞 절에서는 주로 한국 관료제의 외형적, 양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절에서는 

한국 관료제의 진화 과정, 즉 한국 관료제의 형성과 역사적, 제도적 맥락에서의 진화를 

관료제의 역량을 중심으로 다룬다. 이 절은 질적 연구방법론을 바탕으로 하는 과정 서

술의 방식으로 서술되었다. 한국 관료제는 개발시 에는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성과

를 거두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성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렇다면 

한국 관료제에서 역량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한국 관료제의 역량 형성의 기원과 그 

진화 과정은 어떠한가? 

가. 한국 관료제의 역량

이 절에서 논의하는 한국의 국가 관료제의 역량은 조직 관리적 관점의 역량과 구분한

다.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이나 행태적 특성으로서의 역량과 달리, 여기서는 

국가 차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지는 관료제의 집합적 측면에서의 역량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이 절에서 사용한 역량이란 성과와는 다른 개념으로, 역량이란 개인이 

직무나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성과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한 결과를 의미한다.

개발시 의 한국 관료제는 무엇을 어떻게 하였기에 역량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가? 

또한 현재 관료제는 무엇 때문에 그 역량이 저하되었다고 평가받는가? 개발시 의 한국

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에 주목하고 그 동인을 분석한 연구는 체로 발전국

가론으로 정리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발전국가론은 어떻게 서구와 같은 발전의 경로를 

거치지 않은, 즉 시장을 비롯한 사적 영역이 붕괴한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본

주의적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었는가 하는 데서 출발한다. 발전국가론이 주

목한 것은 결국 국가의 역할이었다(Johnson, 1982; Amsden, 1989; Wade,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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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와 같은 국가의 역할은 ‘사회세력 및 사회계급의 요구나 이익의 단순한 반영

이 아닌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인 국가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가가 스

스로 설정한 목표를 집행･관철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가능하다고 평가하였다

(Skocpol, 1985: 9-16; 김일영, 2001: 90; 오재록･공동성, 2011: 31). 발전국가의 성

장 과정에서 국가 혹은 국가기구를 실체적으로 구성하는 관료제는 본질적으로 사회세

력 및 사회계급의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치 영역과는 달리 스스로 국가 발전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실제로 개발시 의 한국의 관료제는 스스로 국가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집행하고 관철하는 역량을 발휘했을까? 사실 이 질문은 사실 관료제의 역량과 관련하여 

두 가지 분리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 하나는 국가의 목표 설정 역량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의 집행 및 관철 역량에 관한 것이다. 

개발시 의 한국은 경제개발계획을 중심으로 국가의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의 설정 과정에서 관

료제의 역할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당시 한국의 정치적 구조와 상황에 기인한

다. 국가 주도의 발전이 본격화된 개발시 는 박정희의 집권으로 출발하였다. 박정희는 

군사정변을 통해 권력을 획득하고 다시 한번 유신체제를 출범시킴으로써 강력한 일인 

통치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삼권분립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면서 박

정희라는 최고통치권자의 의사가 국가의 의지가 되는 체계를 성립하였으며,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의회와 정당은 통법부(행정부가 요청한 법률을 통과시켜 주는 부처)처럼 

들러리 역할만 하였다(이종수, 2013: 247; 윤견수･김다은, 2017). 특히 유신체제 출범

과 함께 헌법의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의 1/3을 사실상 통령이 지명하여 별도로 유신

정우회라는 명칭으로 별도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이후, 의회와 정당의 역할이나 정

치 기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박정희는 일인 통치 체계의 

공고화를 위해 통치 기간 내내 권력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나 잠재적으로 권력

투쟁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과 경로를 통해 제거하기도 하였다

(이병량･주경일･함요상, 2004: 769). 그런 의미에서 윤견수･김다은(2017)은 박정희 시

의 행정이 작동한 정치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고통치권자로서 당시의 정치

를 좌지우지했던 박정희 개인의 사고체계를 이해해야 한다고까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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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가 관료제 차원이 아니라 당시 관료의 구체적인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이루

어진 연구에서도 목표 설정과 관련한 관료들의 역할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 신 관

료들은 박정희에게 직접 과업을 할당받고 이를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예를 들어 박정희 정권에서 총무처 장관으로 국가 관료제의 구축 작업을 수행

한 이석제의 경우는 박정희에게 아래와 같이 명확하고 한정된 과업을 부여받았다.

“공무원은 신분이 안정되어야 열성적으로 일하는 집단이오. 공무원들이 자진해서 뛰

어야 최고 지도자의 뜻이 하부까지 전달되고 제 로 수행되는 것이오. 국가 근 화의 

선봉으로서의 공무원제도를 확립해야 되는데...이 장관이 우선 공무원을 알아서 해줘야

겠소. 이 장관이 나서서 정권이 바뀌어도 신분 변동이 없이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 공무원제도의 근간을 정비해 주시오25).”(조갑제, 1999b: 21)26)

이러한 사례는 이석제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당시의 관료들의 발탁 과정에서도 반복

하여 나타난다. 예를 들어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것

으로 알려진 김현옥의 경우에도 박정희가 서울 개발의 불가피성 등을 이유로 직접 기용

하면서 “건설에 용감하라.”는 특별한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성모, 1994: 74). 

국가 목표 설정의 관계에서 국가 관료제 혹은 관료들의 역할은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1970년 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 및 중국 우호 외교 등 외교 노선 변경, 경기 침체와 이를 계기로 

한 노동계층의 저항, 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고전 등의 환경하에서 위기

의 타개책으로 박정희가 제시한 수출 100억달러와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의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구되었다. 이러한 목표에 해 1972년 12월 28일 수출

진흥확  회의에서 박정희는 직접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고 한다.

“10월 유신에 한 중간평가는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

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생산양식, 농민 생활, 국민의 사고방식, 외교, 문교, 과학기술  

25) 이석제는 박정희의 이러한 부탁을 “관료제를 근대화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이석제, 1995: 217).
26) 이병량･주경일･함요상(2004), p. 76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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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정부의 모든 정책 초점을 100억 달러 수출 목표에 맞추어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오원철, 1995: 491) 

박정희가 이처럼 직접 제시한 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제시한 중화학공업

화 정책에 해 한국의 국가 발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경제기획원에서 미온적인 태

도를 보이자 상공부 출신 관료인 김정렴과 오원철을 청와 의 보좌관과 경제 제2비서

실장으로 발탁하여 추진하였다27). 그리고 이들은 실제로 박정희가 유신 통령에 선출

된 다음날인 12월 28일 상공부는 9개년의 연도별, 분야별 계획과 목표치를 설정하여 

수출 100억달러 달성의 계획을 발표하였다고 한다28)(오원철, 1997: 491-492; 윤상우, 

2006: 83; 문상석, 2015: 85-86). 

이와 같은 의미에서 개발시  한국 관료제의 역량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목표를 설정

하는 것보다는 최고 권력자가 설정하여 제시한 목표를 구체화하여 달성하는 집행력이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추진력이라고 요약 가능한 이러한 집행력은 ‘목

표의 달성 정도’를 의미하는 효과성 개념과도 맥락이 닿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미래 상태로 정의되는 

목표는 조직 개념의 기본 전제가 된다. 그런데 실제의 조직에서는 조직의 목표와 개인

의 목표가 다른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의 

일치는 조직관리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정부와 같은 공조직의 경우에는 조직이 제

시하는 추상적이고 공식적인 목표와 구성원인 관료의 개인적 이해에 기반하는 실질적

인 목표의 차이가 내부성의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그렇다면 개발시 에 한국의 관료제가 보여준 집행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

은 바로 제시된 목표에 한 수용 혹은 이의 내면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당시에 제시된 목표는 정부 혹은 국가 관료제가 아니라, 과업에 한 헌

신을 넘어 박정희로 표되는 당시의 국가 체제에 한 충성(loyalty)으로 체할 수 있

27) 경제기획원이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데는 중화학공업 육성에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고 회임 기간도 길어 
경제적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1970년대 초의 경제 불황으로 정책 추진의 여건도 성숙하지 않았다는 상황 인식이 있었
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은 중화학공업의 재원을 당시의 전략산업이었던 경공업의 경쟁력 강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
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주장했다고 한다(Haggard and Cheng, 1987: 123).

28) 이와 같은 사례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위에서도 언급된 오원철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는 박정희 대통
령의 작품이다. 구상부터 감독, 검사를 혼자 해냈다.”고 한다(노화준, 1996: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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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념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의 한국의 국가 관료제와 관료들은 자신들을 

전투부 원들처럼 인식하였고 상관이었던 박정희 통령의 명령에 충실히 따랐다는 평

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김형아, 2005: 301).

나. 한국 관료제의 역량 구조 형성의 기원

위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한국 관료제의 역량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집행력’과 

이런 목표에 한 헌신으로서 ‘충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데 ‘집행력’과 ‘충성’이라

는 역량은 관료제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이라기보다는 당시의 관료제에 기 된 

일종의 이념형으로서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기 된 역량을 관료

제를 통해 구현하고 또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역량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출

발점으로서 기원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를 제도적 차원과 운영의 차원

에서 구분해서 추적하고자 한다.

1) 제도적 차원: 공무원제도 형성

한국의 관료제 원형은 박정희 정권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에 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김근세, 2012). 이는 한국 관료제의 역량 구조 형성과 관련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위에서 이미 논의하였듯이 박정희 집권 이후 시작한 개발시 가 

한국의 관료제에게 ‘집행력’과 더불어 ‘충성’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인적 

자원을 관료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공무원제도의 형성이 필요했을 것

이다. 그리고 실제로 박정희는 국가 권력을 장악한 후 시급하게 공무원제도의 정비를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당시의 국가 관료제의 정비가 인적 청산과 함

께 이루어진 사실이다. 박정희를 비롯한 군사정변의 주체세력은 정변의 성공 직후인 

1961년 5월 19일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명칭으로 내각을 구성하였다. 국가재건최고

회의는 7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이를 통해 국가운영 체계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주도

하였다. 이전 장에서 언급한 이석제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출범 다음날인 1961년 5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제3공화국 헌법 제정 작업을 주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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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하는 일을 포함하여 일본법 혹은 군정법을 그 로 사용하고 있었던 법률 체계 전반 

정리 작업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전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공무원제도

의 정비를 통해 국가 관료제를 구축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이석제, 1995; 이병량･주

경일･함요상, 2004). 

그런데 문제는 당시까지 한국의 관료제를 구성하고 있던 관료들의 역량이 근 적 국

가를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1950년  이후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조직 운영 기술과 의사결정 방법 등 합리적 조직관리 기법을 집단적

이고 체계적으로 교육받았던 군사정변의 주체세력인 엘리트 군인 집단의 문제의식이기

도 하였다(이병량･주경일･함요상, 2004). 이는 근본적으로 1949년 제정한 「국가공무원

법」이 지니는 한계에 기인했다. 제정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임명에 해 아래와 

같이 규정했다.

제2장 임명과 고시

제5조 공무원의 임명은 고시 성적 또는 전형 성적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독립운동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공무원에 임명할 때에는 특별 전형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제6조 공무원의 자격은 고시 또는 전형에 의하여 인정한다. 고시 또는 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법에 규정하는 바를 제한 외에는 따로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공무원의 임명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권자가 행한다. 임명권자는 법
률 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명권을 하급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 3급 공무원은 고시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고등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 중에서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4조 소속 장관이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3급 공무원의 전형을 고시 위원회에 요구할 때에는 좌의 1
에 해당한 자 중에서 행하여야 한다. 

위의 조항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공무원법」은 처음부터 고시 혹은 전형의 형식으로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임용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형은 

“학력과 경력과 그 직무에 관계 있는 간단한 논문고사와 구술고사에 의하여 직무 수행

에 필요한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의 유무를 검토함으로써 행”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선

발권자에 의한 자의적 공무원 임용을 가능하게 한 것이었다(「공무원전형령」 제2조; 이

병량･주경일･함요상, 2004). 그리고 실제로 공개 경쟁채용 시험이었던 고시를 매우 제

한적으로만 운영하였다29). 그 결과 당시 관료들은 법령의 합리적인 면을 강조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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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행정적 행동의 최소한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신 자기 권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

하여 법률의 틀을 지배하는 지위와 기회를 악용하여 정치적 책략을 위한 도구로서 그 

틀을 조종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들의 행동 양식은 몰목

표적이고 도덕적 제약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세도가적이었으며 그들의 정책 지향은 고

도의 소비성을 띠게 되었다고 평가받기도 했다(이한빈, 1968: 148-149). 

이와 같은 상황에 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무원제도의 정비 작업에 앞서 인적 청산을 

통한 관료제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1961년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이

루어진 공무원의 인적 청산은 내각사무처의 ‘인사 정리 기본정책’ 발표와 ‘공무원감원

기본방침’, ‘부정공무원 정리기준’ 및 ‘인사심의위원회운영요강’ 등을 통해 병역기피자, 

축첩자, 병역미필자, 부정행위자, 정치관여자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또한 이와 동시에 1961년 6월 17일 내무부는 별도로 ‘공무원 정리요강’ 을 발

표하는데 여기에는 위의 해당자뿐만 아니라 정실채용, 불성실, 50  이상의 고령자라는 

기준이 포함되기도 하였다(조갑제, 1999a: 194-197). 이렇게 하여 파면한 숫자는 당시 

전체 공무원 수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약 3만 3,000여 명에 달하였다(이병량･주경

일･함요상, 2004)30). 이와 같은 적인 인적 청산은 한국의 관료제에 일시적인 공백

29) 이러한 사실은 제1공화국의 연도별 고등고시 및 고등전형 합격자 수의 비교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1954년 고등고시 합격자에 비해 고등전형 합격자의 수가 150배를 넘은 것을 비롯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공개경
쟁채용 시험을 통과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된 관료의 수는 전체의 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표] 제1공화국 연도별 고등고시 및 고등전형 합격자 수

      

년도 고등고시(행정과) 고등전형 비율(배)
‘49 5
‘51 38 97 2.6 
‘52 40 245 6.1 
‘53 9 427 47.4 
‘54 13 1,978 152.2 
‘55 58 1,523 26.3 
‘56 11 335 30.5 
‘57 7 408 58.3 
‘58 27 475 17.6 
‘59 36 473 13.1 
계 239명(3.9%) 5,961(96.1%) 25.9

      출처: 박동서(1969), 「인사행정」(이한빈․박동서, 1969, p. 442에서 재인용)
30) 당시 파면된 공무원의 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확인하기 힘들다. 이석제는 이병량･주경일･함요상(2004)이 수

행한 연구를 위한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 시절 전체 공무원의 18%를 숙정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이석제, 1995: 21
8). 그러나 정영국은 Kim, Se-Jin의 1971년 연구를 인용하여 정변 직후 숙정된 공무원의 수를 4만 1,000명 정도라고 하면
서 이런 수치는 교원 및 교육행정공무원을 제외한 17만 2,162명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라고도 주장하였다(정영국,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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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어 냄으로써 새로운 공무원제도를 통해 당시의 국가가 원하는 역량 있는 인재를 

거 관료제 내부로 끌어들일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동시에 이러한 조치는 새로 성

립될 한국의 관료제가 ‘충성’이라는 역량 위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전 정비 작업 이후 국가 관료제 개편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1963년이었다. 이를 위해 이석제는 국가재건위원회의 법사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1962년 「공무원 인사제도확립안」을 발표하는데 여기에는 1) 행정조직과 공무원의 

재조정, 2) 행정체제와 공문서의 간소화, 3) 「국가공무원법」 개정 및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963년 4월 17일에는 「국가

공무원법」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국가공무원법」은 법률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수

준이었던 동법을 사실상 제정하는 수준의 개정이었다. 특히 이 개정 「국가공무원법」은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공무원의 신규임용과 관련하여서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

험에 의한다(제28조)”는 원칙을 최초로 명시하였다. 보다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임용을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제26조)”해야 한다는 실적주의의 원

칙을 명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법률은 관료가 되기 위한 공개경쟁시험의 기회를 모

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관료제 충원의 공개성과 자격의 개방

성이라는 원칙을 확립하기도 하였다(이병량･주경일･함요상, 2004).

제4장 임용과 시험

제26조 (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28조 (신규채용) 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그러나 퇴직하였던 공무원의 재임용,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 및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로서 공개경쟁시
험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시험의 방법 및 실시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35조 (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시험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
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 및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22). 이러한 수치상의 오차는 공무원 정원 제도조차 없어 정확한 공무원의 수를 파악할 수 없었던 후진적인 당시의 한국 행
정의 실상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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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위에서도 소개된 1949년 제정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어떠

한 원칙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공무원의 임용을 고시와 전형의 두 방법으로 한다는 규정

만 두었던 점을 고려하면 결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1949년 제정 「국가공무

원법」이 전형보다는 고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는 하였지만 고시를 정규적인 공

무원 임용의 방법으로 두어야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개정된 「국가공무원

법」은 공개채용시험을 신규채용의 원칙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1963년 5월 29일 「공무

원임용전형령」의 폐지 규정에 따라 임명권자의 자의에 의해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수

단이었던 전형을 사실상 폐지하였다. 또한 아래에서 소개할 1963년 5월 29일 개정 「공

무원임용령」을 통해 특별채용시험의 남용을 금지하고 해당 시험 합격자의 임용 및 전보

에 관해서도 엄격한 제한을 두어 실적주의에 근거한 공개경쟁채용 시험이 한국의 관료

제 충원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도록 하였다.

제3장 시험

제20조 (시험실시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한다.  
제22조 (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3급이상 시험은 대학졸업정도로, 4급시험은 초급대학졸업
정도로, 5급시험은 고등학교졸업정도로, 기능직시험은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인사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 (특별채용시험방법) 특별채용시험은 필기시험･실기시험･면접시험과 서류심사의 방법 중 2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36조 (특별채용시험의 남용금지) 특별채용시험은 당해직위에 당해 임용예정자로서 보직하지 아니하
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41조 (특별채용시험합격자의 임용 및 전보의 제한)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특별채용시험합
격자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보직할 수 없다. ②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임
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보직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없다.

이처럼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을 통하여 확립한 공무원 임용의 실적주의 원칙에서 중

요한 의미는 공개경쟁채용 등을 통해 평가하려는 공무원으로서의 능력 혹은 역량이 무

엇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박종민･윤견수(2014)가 잘 정리하였듯이 박정희의 집권시기 

이전까지 한국 관료제는 식민지시 에 확립된 의법관료제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 발전으로 군사정변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박정희 정권에서는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머무르는 관료는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도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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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바 있듯이 군사정변의 주체가 된 군인집단은 국가 발전에서 행정의 역할인 기획과 

관리에 해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었다. 주로 미국의 영향 하에서 확립한 한국 

행정의 역할과 기술에 한 정립 과정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관료들에게 요구되는 역

량을 기획, 조직, 인사, 재무 등의 관리 기술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변화한 행정의 역할과 기술에 한 기 는 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7월 설치

한 행정관리국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명칭 자체에서 행정의 관리적 역할을 강조

한 행정관리국의 설립 취지는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능률화 및 표준화의 계획과 관련하

여 고도의 행정기능을 구현하는 동시에 일정한 행정 능률을 확보”하고 “전문적 직업공

무원제의 확립을 위시하여 행정관리의 기술적 전문화와 기능적 분업제의 확보를 위해

서 각 기관 전반에 걸쳐 실태조사 및 분석, 인사제도의 검토, 과학적 행정통계의 파악하

여 표준의 설정, 각 기관의 업무계획 실시 상황 등을 감사･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

다(경향신문, 1961. 7. 13.; 박종민･윤견수, 2104, p. 14에서 재인용). 인용문에서 드

러나듯이 능률화, 표준화, 계획, 기능, 기술적 전문화, 기능적 분업, 조사, 분석, 과학적 

행정통계, 감사 및 조정 등의 용어는 행정에 해 기 하는 바가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적 기술은 계획 완성 이후의 청사진, 구체적 비전, 연차별 시행 계

획을 포함한 공학적 접근과 결합한다(문상석, 2015). 관리적 기술과 공학적 접근은 결

국 행정에 요구하는 역량이 주어진 목표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달성하는 능력으로 구

체화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에 한 요구는 개정 「국가공

무원법」을 통해 원칙이 된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통해 평가해야 할 실적의 내용에도 영

향을 미치게 된다. 즉 공무원 채용시험의 과목에도 법률 과목의 비중이 줄어드는 신 

직렬별로 요구되는 관리 기술과 관련한 전문 지식 관련 과목이 늘어나게 되었다(박종

민･윤견수, 2104).

2) 운영의 차원: 한국적 집행관료제

한국 관료제는 제도적 차원에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을 통해 실적주의에 기초한 공

개경쟁채용제도를 확립하면서 국가가 행정에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관료들을 충원하는 

기반을 다졌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최소한 10%에 달하는 기존의 관료들을 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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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한 가운데 1~2년 정도에 걸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이들

이 개발시 가 요구하는 목표를 헌신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료제가 작동하는 운

영의 차원에서도 변화가 이루어져야 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한국적인 집행관료제의 

구축 과정이 존재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적인 집행관료제의 구축은 어떠한 조건에서 어

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을까?

박정희 정권은 국가 발전목표의 달성을 정당성의 기반으로 삼았으며, 국가 관료제는 

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언제나 주어진 과업을 달성하여야 했다. 그리고 과업의 

달성은 수출 100억달러처럼 구체적인 수치로 측정하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는 국가의 의지에 불필요한 잡음을 넣을 수 있는 존재로 취급받았다. 사회의 다양

한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국가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 투입하는 정치의 기능은 정권이 독점하였다. 하지만 1961년부

터 1979년까지 1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유지되었던 발전시 의 한국의 권력구조는 

사회의 여타 세력과는 별개로 관료제에는 매우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였다. 의회나 정

당, 여타의 사회세력으로부터 자유를 구가한 이 안정적인 환경은 국가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는 한 정치의 통제로부터 행정의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남은 문

제는 관료제가 자율성이라는 조건하에서 주어진 목표를 엄석진(2016)의 표현을 그 로 

따른다면 ‘신속하고 저렴하게’ 달성하는 것이 될 것이다.

박정희 통치하의 국가 목표 달성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운동’이었다. ‘운동’은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혹은 정책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윤견수･박진우(2016)에 따르면 군

사정변의 성공 이후 등장한 재건국민운동본부는 1차 실천사항을 발표하면서, 의복간소

화운동, 의식간소화운동, 재건근로정신발휘운동, 산림보호운동, 저축장려운동, 교통도덕

앙양운동, 시간관념강조운동, 기일내납세운동, 봉사정신의앙양운동, 상도의의앙양운동, 

가족계획운동 무려 11개의 운동을 발표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 목표치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예

를 들면 당시의 재무부에 의해 추진된 저축운동의 경우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필요

한 민간자금 2,309억환 마련을 목표로 1) 저축조합법 제정, 2) 재무부 내 저축과 신설, 

3) 정착성 예금 증가를 위한 은행법 15조 출한도 조정의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그리

고 다시 전체 목표의 달성을 위해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맞춘 연도별 구체적인 저축액 



국가장기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 의제 연구 ∙∙∙ 

198   국회미래연구원

목표를 명시하고 학생, 비농가, 농가, 보험업계 등이 달성해야 할 저축액은 물론, 학생

의 경우 학생은 1인당 월 100환, 고교생은 50환, 중학생은 40환, 아동은 20환 이상 

등 저축의 주체와 주체별 저축액의 한도액까지 규정하였다. 또 다른 당시의 표적 국

가적 추진 정책이었던 가족계획운동 역시 연평균 2.88%의 인구증가율을 1964년에는 

2.73%로 억제하려는 구체적인 보사부의 목표를 전제로 저소득층에 한 피임약 무료 

제공, 외국산 피임약제 기구에 한 면세 조치, 남성 4만명을 상으로 한 영구불임시

술 시행, 여성 7만명에 한 자궁 내 피임 장치 시술 등의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박정희로부터 과업을 직접 부여받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문

제가 나타나면 이를 수리하여 다시 목표에 이르도록 하는 공학적 접근과 계획, 분업, 분

석, 조정 등의 관리적기술 역량을 발휘하여 목표를 달성한다. 예를 들면 이후에 박정희

에게서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책임을 부여받아 이를 추진한 오원철은 섬유공업을 추진

할 때 수출 품목별로 매월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담당과 직원들에게 업체들의 공

장 목표 달성을 감독 및 재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당시 공업 제1국 국장으로 수출진흥정책을 지휘하였던 오원철은 주무과인 

섬유과장으로 하여금 수출품목별로 매월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공장별

로 수출목표량을 정하도록 한 후 섬유과 직원이 목표 달성을 감독 및 재촉하도록 하였

다고 한다. 더 나아가 오원철은 섬유과장으로 하여금 1971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섬유

수출 7개년 계획을 품목별로 작성토록 하고 이에 한 실행을 지시하였다(김준형･엄석

진, 2016: 297). 그러나 일반적으로 추진력으로도 통칭하는 이러한 관료 개인의 역량

에 한 의존을 통해서는 국가 목표의 안정적인 달성을 기 하기 힘들다. 위에서 언급

한 오원철의 경우나 또한 불도저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던 김현옥의 경우 등 이들의 신화

적인 성과는 체로 예기치 못한 환경의 변화나 사고에 직면하는 경우 별다른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한국적 집행관료제는 동원과 경쟁의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구조

화되었다. 동원과 경쟁은 “주어진 목표를 단기간에 완수하기 위해 인력과 물자를 집중

하고, 참여자들 간의 경합을 붙이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관료제는 

[그림 Ⅲ-3]에서 도식화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 체계를 운영하였다.

[그림 Ⅲ-3]에서 보듯이 이는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최고 통치자의 의지를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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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전달하도록 형성되어 있었다. 최고 통치자의 의지는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

들이 구성하는 중앙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연결되는데 당시의 일반 국민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무부, 농림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치안 당국과 교육 부처

의 역할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동원의 효과를 극 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한편으로는 광범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응에 한 통

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수직적 전달 체계와는 

별개로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중앙 단위의 위원회와 각급 지방 수준의 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이러한 위원회에는 민간협회가 참여하도록 하여 민간 수준에서의 조

직적 참여와 통제를 담보하도록 하였다.

출처: 윤견수･박진우(2016: 222)

[그림 Ⅲ-3] 개발시대 한국 관료제의 동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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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수직적･수평적으로 체계화하여 최고통치권자의 의지 혹은 그가 제시한 목표

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집행의 구조는 경쟁 체제를 통해 성과를 달성하였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개발시 의 정부 정책 혹은 운동은 구체적인 목표하에 진행하였다. 

저축운동과 가족계획운동과 마찬가지로 1961년부터 1970년 후반까지 지속한 혼･분식 

장려운동은 그 기간 동안 모든 음식점이 음식 제공에서 25% 이상의 혼식을 하도록 만

들어 쌀 부족으로 인한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국민총화와 

단결을 목표로 하는 새마을운동도 구체적인 사업목표는 실적이 우수한 1만 6,600개 

리･동에 30억원 지원, 22만 5,000개 동의 지붕개량에 33억원을 투입, 농로 4,000㎞ 

건설에 10억원 지원, 시범 취락 10호에 260만원 투입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

다. 이러한 목표에 해서는 다양한 회의체(국무회의, 수출진흥회의, 새마을회의 등)와 

정부와 민간의 의견을 청취하였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최고통치권자가 독점하였다31)(윤

견수･박진우, 2016: 224). 

그리고 이렇게 제시된 목표의 달성에는 상벌체계가 뒤따랐다. 조직이론이나 신공공관리

론적 개혁에서도 일관되게 제기하는 주장처럼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 그러

나 이처럼 목표가 구체적인 경우에는 목표의 할당과 측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측정한 목

표달성도에 해서는 보상과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개발시 의 한국 관료제의 집행 체계

는 이처럼 구체적인 목표의 할당과 측정, 그에 따른 상벌체계를 통해 경쟁적인 방식으로 

작동하였다32). 윤견수･박진우(2016: 225)에 따르면 청와  근무 공무원들에 한 승진이

라는 보상, 수출책임제에 의한 성과관리, 식량증산을 위한 책임생산제, 수출유공자에 한 

포상 등이 이러한 상벌체계를 현실화하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기능하였다33).

31) 그 구체적인 사례로 윤견수･박진우(2016)은 당시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박정희가 언급한 “금년에 나는 상공부에 가서 한 1
5억불 정도 하려고 하다가 요즘 안정계획이니 뭐니 해도 죽는 소리 하기 때문에 금년에 내가 참았어요. 그런데 상공부는 실제 
한 15억불 정도를 목표로 세워 놓고 한 번 밀고 나가면, 그래야 13억 5천만 불이 너끈히 되지 13억 5천만 불 그것만 하면 10
0% 목표달성이라 는 이러한 소극적인 고식적인 관념들, 나는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는 발언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국가적 발전 목표의 설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32) 1961년부터 1980년까지 상공부의 경우에는 사무관 이하에서 출발하여 차관보나 실장에 이른 비율이 29.2%였고 상공부 
차관보나 실장이 장관과 차관으로 승진한 비율은 경제기획원에 1/3 수준이었다. 그러나 1976년부터 추진된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대한 오원철, 김정렴 등을 필두로 상공부의 기여가 두드러지자 상공부 차관보에 오른 사람의 내부자 승진 비율이 그 
이전 29.8%에서 71.4%에 이르러 경제기획원 출신(75%)와 비슷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김병국, 1997: 320-325).

33) 윤견수･박진우(2016)은 그 구체적인 사례로 혼분식장려운동을 실시했을 때, 교육청에서 도시락 검사를 지시하면 매일 아침
의 조회와 직원회의를 통해 담임 교사에게 교육청의 공문 내용이 전달되고, 담임 교사는 매일 도시락 점검표를 체크하여 한 
달에 한 번 그 실적을 교육청에 보고하며, 장학사는 시찰 때 이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이를 기초로 두 차례에 걸쳐 혼분식 실천 
모범 학생을 표창했었다(공제욱 외 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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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관료제 개혁: 제도 차원과 운영 차원 

개발시 의 한국 관료제는 공무원제도의 형성으로 실적주의에 기초하여 우수한 인재

를 선발하는 체계를 갖춘 후 20년 가까이 지속한 강력한 통치 권력의 안정적인 후견하

에 주어진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특화한 체계를 갖추어 왔다. 공무원제도 형

성에 앞서 이루어졌던 인적 청산과 장기간 지속한 절  권력의 존재는 관료 집단에게 

주어진 목표에 한 강력한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1987년의 민

주화를 통한 제도적 차원의 민주주의 진전과 더불어 한국은 세계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이는 IMF 외환위기와 함께 한국의 관료제 혹은 더 나아가 행정에서 신공공관리적 개혁

을 강제하는 근거가 되어 1990년  후반 이후부터는 한국 관료제를 둘러싼 시장화라고 

명명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정상국가로서의 최소한의 민주주의

적 질서의 정착과 더불어 그 연장선상에서 시작한 지방자치 실시는 한국 관료제에 행정

에 한 정치의 영향을 강력하게 구조화하였다. 이와 같은 중요한 변화, 즉 민주화, 시

장화, 정치화의 조건에서 한국 관료제는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가. 제도 차원의 개혁: 변화와 결과

박정희 정권은 실적주의에 기반한 공개경쟁채용을 공무원 임용의 원칙으로 하는 공

무원제도를 구축하였다. 이의 정착을 위해 신화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의 공무원제도 정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이석제에 따르면 공개경쟁채용시험

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당시까지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일반화된 청탁이나 외부의 압력

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처남을 시험에 보게 하여 떨어지게 하기도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이병량･주경일･함요상, 2004). 그렇지만 실제로 공개경쟁채용제도를 통한 공무원 

채용이 완전히 자리를 잡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조석준(1980: 

267)에 따르면 1967년부터 1971년까지 공개경쟁승진시험, 특별승진시험, 승진, 전보 

등을 제외한 당시 3, 4, 5급 임용자의 30.2%가 공개채용자인데 반해 특별채용자가 

32.1%에 달했다고 한다. 특히 현재의 관리직급의 등용문이라고 할 3급 행정직 충원은 

소속 장관의 재량이 절 적인 영향을 미치는 승진에 의한 충원이 공개채용시험 절차를 

거친 신규 채용의 10배에 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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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1970년  이후 서서히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는 1980년의 총무처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80년 기준으로 일반행정직 국가

공무원 3, 4, 5급으로 공개 채용된 합격자의 수는 6,587명으로 같은 직급의 특별채용자 

수인 2,076명의 3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신규채용한 일반행정직 지방공

무원 중 3, 4, 5급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충원된 수는 1만 74명으로 동일 직급의 특별채

용자인 2,027명의 거의 5배에 달했다(이병량･주경일･함요상, 2004). 그 결과 1960년

부터 공무원 집단의 엘리트화가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권성훈(2012)에 따르면 서울

학교와 고려 학교, 연세 학교 등 세칭 명문 학 출신이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주

류로 자리 잡은 것은 1960년 이후였다. 특히 1956년부터 서서히 주류 집단으로 성장하

고 있었던 서울 학교와는 달리 고려 학교와 연세 학교의 경우는 1960년과 1964년

부터 고위 공무원 집단 중 유력한 집단으로 등장하여 성장하여 1970년 에 이르러 주류 

집단으로 정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공무원 집단, 특히 엘리트 공무원 집단의 충원과 

관련하여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이들의 전공 분포이다. 아래의 [그림 Ⅲ-4]는 1949년

부터 1972년까지 국장급 공무원의 전공 분포의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출처: 권성훈(2012: 47)

[그림 Ⅲ-4] 한국의 고위 공무원 집단의 전공 비중 변화 (1949~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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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Ⅲ-4]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식민지 시절부터 이어져 오던 의법 관료제의 

전통으로 인해 1950년 까지만 해도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던 법학 출신 공무원의 비중

은 1960년  이후 상 적으로 감소하면서 경영･경제학 전공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종민･윤견수, 2014). 더불어 정치학, 공학 등의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1960년 에 들어서면서는 1950년 까지와 다른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확

인된다(권성훈, 2012). 이는 위에서 지적했듯이 군사정변 이후 정착한 한국의 공무원제

도가 기존의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능통한 의법관료가 아닌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에 관련한 관리기술 훈련을 받은 기술관료를 관료제 내로 흡수하는 촉발제가 

된 사실을 잘 확인시켜 준다.

그렇다면 공무원제도는 정치화, 민주화, 시장화의 환경변화를 어떻게 반영하여 변화

하였을까? 아래의 [표 Ⅲ-7]은 1990년  이후부터 이루어진 공무원제도 변화를 환경변

화와 관련지어 정리한 것이다.

정치화

1994년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임용 권한 확대.
1995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사무관 승진시험 의무화 폐지.
2004년 6급 이하 공무원 특별채용 시험 실시 권한 부처 위임.

민주화

1996년 여성 채용목표제 실시.
2000년 장애인고용 의무화 실시.
2003년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실시.
2005년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실시. 
2008년 5･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상한 연령 폐지.
2009년 9급 저소득층 채용(공채 2%, 경력 채용 1% 목표).

시장화

1999년 성과연봉제, 개방형 임용제, 목표관리제 도입.
2004년 5급 공직 적격성 평가(PSAT) 도입.
2006년 직위 공모제,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2007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총액 인건비제 도입.
2008년 지방공무원 성과계약 평가제 도입.
2014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제 도입.

[표 Ⅲ-7] 정치화･민주화･시장화 관련 공무원제도 변화

출처: 박종민･윤견수(2015: 60-63)을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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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Ⅲ-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방자치의 도입 등으로 인한 정치화의 영향으

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 임용 권한 확 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관 승진에서 시

험 의무화가 폐지되는 등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 되는 제도적 변화가 나타

났다. 또한 6급 이하 공무원의 특별채용과 관련한 권한이 부처에 위임되는 등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이 일정하게 확 되는 경향이 나타나났다. 한편 박

종민･윤견수(2015)의 연구에서 관련한 변화로 소개했던 2004년의 지방고등고시의 폐

지는 5급 공개 채용에서 지역별 구분 모집의 형태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기는 힘들 것이다. 민주화의 영향으로 인한 공무원제도의 변화는 주로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해 채용목표제 등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 장애

인, 지역인재, 저소득층이 상이 되었다.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변화는 시장화와 관련

하여 이루어진 목표관리제 등을 중심으로 한 성과평가제도와 관련한 개방형 임용제나 

고위공무원단제와 같은 임용제도, 그리고 성과연봉제나 성과계약제도와 같은 계약제도

의 도입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실제로 이끌어 낸 변화가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먼저 고려해야 할 사실은 1990년 이후 현재까지 30여 년에 걸친 긴 시간 동안 

한국의 공무원제도에서 이루어진 변화가 매우 적다는 점이다. 특히 공무원 채용과 관련

해서는 일부 집단을 상으로 제한적으로 채용목표제가 적용된 것과 5급 공무원의 경

쟁채용 과정에서 시험과목이 일부 변화한 것 이상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결국 한

국의 공무원제도는 1961년의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을 통해 원칙이 된 공개 채용시험

을 현재까지 그 로 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 1960년  이후 확연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고위직 공무원의 구성에서 출신 학을 매개로 한 엘리트화 현상이 지

속됨을 확인하였다.



∙∙∙ 제Ⅲ부  관료시스템의 진화와 혁신전략

제2장 한국 관료시스템의 역사적 진화과정   205

출처: (중앙일보), 2011. 9. 7.

[그림 Ⅲ-5] 한국의 고위 공무원 출신 대학 (2011년)

[그림 Ⅲ-5]은 1~3급에 해당하는 고위 공무원의 출신 학을 조사한 것이다. 해당 연

도인 2011년은 최초로 고위 공무원 전체 가운데 세칭 명문 학인 서울 학교와 연세

학교, 고려 학교 출신의 비중이 50%를 넘은 해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 학의 고위 

공무원 지배 현상은 여전히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표는 가장 

최근에 확인한 고위공무원단의 출신 학 분포를 보여준다.

순위 학교명 인원 비율 순위 학교명 인원 비율

1 서울대 476 33.7% 16 동국대 16 1.1%

2 연세대 170 12.0% 17 서강대 14 1.0%

3 고려대 134 9.5% 18 경희대 12 0.9%

4 성균관대 69 4.9% 19 동아대 11 0.8%

5 한양대 57 4.0% 20 이화여대 10 0.7%

6 한국외대 56 4.0% 20 전북대 10 0.7%

7 한국방송통신대 55 3.9% 20 충남대 10 0.7%

8 부산대 28 2.0% 23 부산수산대 9 0.6%

9 경북대 27 1.9% 24 국민대 8 0.6%

10 전남대 26 1.8% 24 단국대 8 0.6%

11 육군사관학교 25 1.8% 24 충북대 8 0.6%

[표 Ⅲ-8] 한국의 고위 공무원 출신 대학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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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률저널(2016. 10. 21.)

[표 Ⅲ-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울 학교와 고려 학교, 연세 학교는 2016년 10월 

현재 전체 1,411명의 고위 공무원 중 780명을 배출하여 5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예측한다. 왜냐하면 이미 언급했듯이 한

국의 공무원제도는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규 임용을 위해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 일부 시험 과목이나 절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는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사람을 선발하는 강한 제도적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결과를 보아도 세칭 3개 명문 학이 전체 합격생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합격생 2,676명의 약 2/3를 약간 상회하는 1,777명으로 

66.41%였다(이병량, 2018: 137-139). 이를 볼 때 한국의 관료제에서 정책의 결정 및 집

행과 관련하여 큰 권한을 보유한 관료가 특정 학을 중심으로 엘리트화하는 것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1960년  초반 박정희 정권에서 정착된 공무원제도로 등장하기 시

작한 관료의 엘리트화가 이제는 구조화의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치화와 민주화를 통한 공무원제도의 변화는 실적주의 공무원 임용제도를 통해 나

타나는 공무원의 엘리트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근거가 될 수 있다. 공무원 선발 과정

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 하고 공무원 집단의 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 집

단의 적극적 채용은 관료제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

나 그간 한국에서 이루어진 공무원제도의 변화는 관료제의 엘리트화 경향에 영향을 주

기에는 충분치 않은 수준이다. 기본적으로 정치화를 통해 이루어진 공무원제도의 변화

는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임명 등으로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관료

제의 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인 채용목표제 등은 장애인, 저소득층의 범위가 전체 

정원의 1~3% 수준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지방 학 학생을 상으로 한 지역인재 

추천제의 경우는 채용 인원이 많지 않은 데다가 채용 직급도 6급에서 7급으로 떨어지

순위 학교명 인원 비율 순위 학교명 인원 비율

12 영남대 19 1.3% 27 한국해양대 6 0.4%

13 건국대 18 1.3% 28 청주대 5 0.4%

14 서울시립대 17 1.2%
29

경기대, 경상대
숭실대, 원광대
인하대, 조선대

4 0.3%
14 중앙대 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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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사회적 약자에 한 적극적인 채용의 의지가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

구나 이 제도의 경우는 졸업석차 비율, 영어능력시험과 일정 수준의 한국사 자격시험 

등으로 자격에 엄격한 제한을 두며, 5급 공무원채용시험 1차 시험과 면접시험 등의 경

쟁을 통과하여야 최종적으로 수습직원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적약자 

채용 제도라기보다는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하는 시험의 성격을 더욱 강하게 가진 것

으로 평가될 소지도 있다(이병량, 2018: 142).

그렇다면 시장화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공무원에 한 성과평가, 계약제도 그리고 이

를 뒷받침할 강력한 개방형 채용 제도는 어떠한 결과를 낳았을까? 이와 같은 신공공관

리적 개혁은 잘 알려져 있듯이 제도적인 차원에서 기존의 국민-관료제 혹은 선출된 

표와 관료제의 관계에 한 재해석을 바탕으로 추진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관료

제 구성이나 기  역량의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 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시장화에 근거하여 추진한 이와 같은 개혁은 실제로는 별다른 변화를 일으키

지 못하였다34). 이러한 상황은 엄석진(2016: 120)이 자세히 분석했는데 신공공관리적 

개혁은 개발연 의 집권적 기획-통제 체제의 유산이 효과성을 제약하면서 개혁이 형식

화하였다고 결론지었다. 그 가운데 특히 변화의 결과가 확인되는 개방형 임용제는 실질

적으로 “민간전문가 채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보다는 공무원 조직의 내부 승진이나 돌려

막기 인사, 재취업의 통로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박길성, 2015; 엄석

진, 2016). 이러한 평가를 내리는 근거로 아래의 [표 Ⅲ-9]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표 Ⅲ-9] 공무원 개방형 직위 운용 현황 (2013년)
단위: 명, %

출처: 안전행정부(2014), (엄석진, 2016, p. 121에서 재인용)

34) 최근 필자는 연구의 차원에서 일련의 전･현직 공무원과 면담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장화를 통한 공무원제도를 
비롯한 공무원제도의 개혁이 공공부문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답한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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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13년 당시 공무원 개방형 직위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현직자의 임용 비율이 3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높

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자 부처의 내부 임용이 34.4%로 두 번째의 비중을 차지한다. 

결국 70% 이상의 개방형 직위가 현직자나 자 부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있었다. 그

리고 여기에 타 부처 공무원의 임용까지 합하면 80%가 넘는 개방형 직위를 기존 공무

원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특히 이런 현상은 중앙부처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과장급의 경

우에는 더욱 두드러져 전체적으로 90% 이상의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현직 공무원이 채

우고 있었다35).

나. 운영 차원의 변화

민주화, 정치화, 시장화의 환경에 조응한 한국 관료제 운영 차원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제도적 개혁의 내용을 밝히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30년을 넘는 긴 기간 

동안 국가 관료제의 전 영역에서 다양하게 벌어진 변화의 내용과 과정을 과거와 비교하

여 정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무리한 시도일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개발시 의 한국 관료제를 특징지었던 집행관료제가 현재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조망하고자 한다. 이미 정리한 바 있듯이 한국의 집행관료제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통

치권자가 제시한 국가의 목표를 수용하는 한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직적･수평적으

로 체계적으로 연계된 관료제가 국가의 의지를 전체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동

원 체계였다. 매우 구체적으로 주어진 이러한 목표의 달성 여부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었고 또 그에 따른 상과 벌이 뒤따르는 것이었다. 이러한 평가와 보상 체계 하에서 관

료제는 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었고 이는 관료제의 성과를 극 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하

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성과에 한 측정과 그에 따른 평가와 보상 체계를 중심으로 경쟁

을 일상화하는 집행관료제의 운영 방식은 필연적으로 관료제 내부 집단의 응집력을 강

35) 엄석진(2016: 121)은 이러한 상황을 박길성(2015)을 인용하여 개발 연대 고시제도를 통해 형성된 공무원 집단의 응집성은 
이제 공무원 집단의 폐쇄성으로 이어진다고 진단하면서 동시에 “이와 같은 응집성은 개방형 임용제의 제도화에 제약 요인으
로 작용한다. 외부전문가가 비록 능력이 뛰어나며 개방된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직원들과 융화를 이루기 어려운 데다 신분상의 불안을 느껴 지원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방형 임용제를 통
해 입직하더라도 전문가의 역할이 행정공무원의 보조적 역할에 머물러 자기효능감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고 평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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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개발시  집행관료제에서 목표 달성 여부는 절  권력자

에 한 ‘충성’이라는 역량을 평가하는 가늠자였다. 그러므로 관료제 내부 집단 간의 경

쟁은 더욱 격화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위의 장에서도 확인했듯이 공무원 임용 방식

에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일반화하면서 관료제로 유입된 집단의 엘리트화와 그로 인한 

동질성 강화는 국가 관료제가 내부 집단별로 강한 응집성을 가지는 토양을 제공하였다. 

이런 조건과 토양에서 현실적으로 목표의 달성 여부를 두고 경쟁하는 가장 기본적인 

집단이 부처가 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영역의 전문성이 아닌 관리 기술에 한 전

문성을 중심으로 관료를 선발함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결과가 부처 배치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한국 직업공무원제도의 특성은 국가 관료제에서 부처를 중심으로 

강한 응집성을 가진 내부 집단을 형성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부처 단위로 형성된 

내부 집단은 집행력과 충성이라는 관료제의 역량을 동시에 증명하여 보상받기 위하여 

주어진 목표의 달성 정도를 놓고 타 부처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위에서 언급한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이와 같은 치열한 

경쟁은 국가 관료제 내에서 부처의 집단주의를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경제에 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각 경제부처를 통솔하면서 경제 성장이라는 큰 목적을 수행하

도록 만들어진 경제기획원은 거시적인 지표만을 다루는 방식으로 국가의 목표에 달성

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경제기획원은 관료의 충원과 승진 구조에서 

여타 정부 부처보다 배타적인 응집성을 가지게 되었다(김병국, 1997: 316). 반면 상공

부는 주어진 목표를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시적인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내고자 하였다. 상공부는 그런 측면에서 공학을 전

공하였거나 엘리트 군인 출신의 관료로 충원되면서 응집성을 발휘하였다(김형아, 

2005: 348; 문상석, 2015: 76-78). 그런데 문제는 국가의 경제적 발전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서로 다른 접근으로 달성하고자 한 두 부처의 경쟁이 정책 방향에 따라 통령

에 의해 수용되거나 혹은 배척됨으로써 승패가 나누어지는 경쟁이 되었다는 점이다. 따

라서 부처의 집단주의는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국가의 목표를 절  권력을 가진 통치자가 독점하는 상황이 종식된 민주화 이후의 국

가 관료제 내의 집단주의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을까?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응집성에 바탕을 둔 집단주의를 여전히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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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의 장에서 지적했듯이 관료의 임용과 관련한 제도를 지속하고 그 결과로 관료 집

단의 엘리트화와 동질화가 더욱 강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필연적인 귀결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국가 관료제 내부 집단, 즉 부처의 집단주의는 부처 이기주의

라고 평가될 정도로 격화하고 있다. 아래의 [표 Ⅲ-10]은 박천오(2005)가 수행한 실증 

연구의 결과이다. 

동의 수준 부처 이기주의가 심함(빈도, %) 부처 간 갈등이 빈번함(빈도. %)

1. 전혀 동의 않음 0(0.0) 0(0.0)

2. 동의 않는 편임 6(4.7) 6(4.7)

3. 보통 33(26.0) 46(36.2)

4. 동의하는 편임 69(54.3) 70(55.1)

5. 전적으로 동의함 19(15.0) 5(3.9)

합계 127(100.0) 127(100.0)

[표 Ⅲ-10] 부처 간 갈등과 부처 이기주의에 대한 관료의 인식

출처: 박천오(2005: 13)의 표를 일부 수정함.

위의 [표 Ⅲ-10]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약 70%에 달하는 관료들이 부처 이기주의의 

심각함에 동의하며 또한 약 60%에 달하는 관료들이 이로 인한 부처 간 갈등이 빈번하

게 나타난다고 인식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에 해당 사실에 해 동의하지 않는 빈도

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국가 관료제에서 부처의 집단주

의 혹은 더 나아가 부처 이기주의가 일반화된 현상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처의 집단주의 혹은 이기주의는 과거 강력한 통치권력자가 제시한 국가 

목표를 내면화한 충성 경쟁이 민주화 이후에 부처 스스로 권력을 추구하려는 경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 관료제 내에서의 권력의 과잉화와 과소화 현상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즉 국가 관료제 내에서 다양한 자원을 통해 권력을 강력하게 행

사할 능력이 특정한 부처에 집중하는 현상과 함께 그 반  현상을 동시에 낳게 되었다. 

그 결과 권력의 크기가 상 적으로 큰 기관은 정책 현안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 여

부에 상관없이 가용자원이나 정보에 영향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여타 부처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스스로가 정책을 결정한다. 한편으로 그렇지 못한 기관은 여타 기관들의 개입



∙∙∙ 제Ⅲ부  관료시스템의 진화와 혁신전략

제2장 한국 관료시스템의 역사적 진화과정   211

과 견제로 말미암아 자신의 소관 영역에서조차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자율적으로 수행

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김영평･신신우, 1991: 310-311; 박천오, 2005: 8; 오재

록, 2018: 160). 이는 국가 관료제의 합리적인 운영과 성과의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민주화는 정치와 국가 관료제와의 관계에도 일정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적어도 민주화는 집행관료제의 기본 전제인 강력한 통

치권자가 국가 목표를 독점하는 상황을 종식하고 정권교체가 일상적인 환경이 되도록 하

였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화를 통해 본격화된 지방자치 실시는 완전한 수준이라고 할 수

는 없지만 중앙에 집중되는 권한을 지방으로 일정 부분 나누었다는 점에서 분권을 실현하

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관료제는 더 이상 일사불란하게 국가의 목표를 수행하는 체계적

인 도구로서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 영역의 활성화, 즉 구체적으로는 

의회의 정책 과정에서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도 그만큼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출처: 김두래(2018: 70) 

[그림 Ⅲ-6] 국회 국정감사 활동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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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Ⅲ-6]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화 이후인 제13  국회 이후 국회를 통한 국

정감사 활동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국정감사 상기관의 

수를 살펴보면 제13  국회에서 1,331개 기관이었던 것이 제16  국회에서는 1,523

개로 증가하였고 제19  국회에서는 2,571개로 거의 두 배에 이르게 되었다.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가 출석을 요청한 증인 수도 제13  국회에서 9,554명이었던 것이 제19  

국회에서는 1만 5,580명으로 폭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회가 국정

감사 기간에 상 기관에 제출을 요구한 서류 수는 제13  국회에서 7만 1,693건의 수

준이었으나 제19  국회에서는 50만 6,189건의 수준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

세가 나타난다(김두래, 2018: 69-70). 이러한 변화는 행정부에 한 국회의 통제 강화, 

다시 말하면 국가 관료제에 한 정치 영역의 통제 강화 양상을 보여준다.

정책 과정에서 국가 관료제에 한 정치 우위 현상은 기본적으로 입법활동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아래의 [표 Ⅲ-11]는 국회별로 제출된 법률안과 그 가운데 어떤 형식으로

든 법률안으로 반영된 법률안의 건수를 정리한 표이다. 이 표를 보면 민주화 이후인 제

13  국회 이후 국회의원이 제출한 의원안이 폭 증가하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 증가폭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져서 제15  국회까지만 해도 천 건에 미치지 못했

던 국회의원 제출법안의 수가 제17  국회에서는 5천 건, 제18  국회 이후에는 1만 

건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정부안의 경우는 의원안에 비해 상

적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표에서 발견되는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정부의 입법활동 역시 절 적인 수준에서 감소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화 이후

인 제13  국회에서 국회 제출 법률안 중 정부안은 제12  국회의 2배에 달하는 368

건이 된 이후 체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제17  국회 이후 1,000건을 넘

어서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이는 의원안의 증가 추세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고 그 

결과 제20  국회의 경우 의원안 비 정부안은 4.9% 수준에 머무르는데 그진다. 그렇

지만 정부안과 의원안의 처리 절차상의 복잡성의 차이로 정부 부처가 소관 상임위원회

의 국회의원을 통해 법안의 제출을 청탁하는 소위 ‘우회입법’ 혹은 ‘청부입법’의 관행이 

존재하고 또 이러한 관행이 국회의원 활동 평가와 맞물려 더욱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안과 의원안의 실제적인 비중 차이는 이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 통계상

으로는 분명 국회의 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통과율에서는 의원입법보다 정

부안이 훨씬 높은 점 역시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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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안 위원장안 정부안

제20대 국회 (2016~2020) 19,335 (4,445) 1,016 (1,016) 948 (566)

제19대 국회 (2012~2016) 15,444 (5,346) 1,285 (1,280)  1,093 (803)

제18대 국회 (2008~2012) 11,191 (3,866) 1,029 (1,024) 1,693 (1,288)

제17대 국회 (2004~2008) 5,728 (2,232) 659 (654) 1,102 (880)

제16대 국회 (2000~2004) 1,651 (770) 261 (258) 595 (551)

제15대 국회 (1996~2000) 806 (349) 338 (338) 807 (737)

제14대 국회 (1992~1996) 252 (99) 69 (68) 581 (561)

제13대 국회 (1988~1992) 462 (244) 108 (108) 368 (355)

제12대 국회 (1985~1988) 181 (90) 29 (28) 168 (164)

제11대 국회 (1981~1985) 164 (64) 40 (40) 287 (279)

국가보위입법회의 (1980~1981) 7 (7) 26 (26) 156 (156)

제10대 국회 (1979~1980) 5 (3) - 124 (97)

제9대 국회 (1973~1979) 113 (61) 41 (41) 479 (470)

비상국무회의 (1972~1973) - - 270 (270)

제8대 국회 (1971~1972) 11 (5) 3 (3) 35 (34)

제7대 국회 (1967~1971) 179 (87) 64 (63) 291 (255)

제6대 국회 (1963~1967) 313 (133) 103 (102) 242 (200)

국가재건최고회의 (1961~1963) 9 (9) 534 (500) 613 (519)

제5대 국회 (1960~1961) 115 (18) 23 (17) 159 (43)

제4대 국회 (1958~1960) 93 (15) 30 (24) 201 (53)

제3대 국회 (1954~1958) 113 (40) 57 (41) 239 (91)

제2대 국회 (1950~1954) 124 (52) 77 (51) 215 (149)

제헌국회(1948~1950) 74 (35) 29 (24) 143 (109)

[표 Ⅲ-11] 국회별 발의 주체별 법률안 통계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행정 영역에 한 정치의 통제 강화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사실은 한

국에서 행정입법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한국의 법률 체계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지만 제

75조에서 “ 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하며 또 제95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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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통령령과 총리령 혹은 

부령 등의 규칙을 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 조항은 기본적으로 입

법권이 국회에 속한 것이고 행정부를 통해 나오는 법령은 그에 종속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입법으로 통칭되는 이러한 시행령( 통령령)과 시행규칙(총리

령･부령)은 국민의 권리와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 특히 통령의 의지를 구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정입법의 편법적 활용에 한 비판은 지속되어 왔다

(박용우, 2016; 김선택, 2019). 

실제로 한국의 법령 체계에서 행정입법의 비중은 매우 크다. 2019년 11월 1일 현재 

한국의 법령 수는 4,504개에 달한다. 이 중 법률은 1,471개이고 시행령인 통령령은 

1,714개, 그리고 시행규칙인 총리령과 부령은 1,319개이다. 이는 한국의 전체 법령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차지하는 비중이 2/3(67.3%)가 넘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

중은 법제처의 법령통계를 집계한 최초연도이자 개발시 의 후반부였던 1978년에 전

체 법령 수가 2,864개이고, 법률 689개, 시행령 1,230개, 시행규칙 945개로 전체 법

령 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차지하는 비중이 75.9%를 차지한 것에 비하면 다소 감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36). 그러나 이런 상황은 동시에 위의 [표Ⅲ-11]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변화를 그 로 수용하여 국가 관료제에 한 정치의 압도적 우위로 해석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1985년 이후 한국의 법률의 총량을 분석

한 김재윤(2017: 17-19)에 따르면 1985년 당시에는 전체 법률(788개)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을 규정한 조항이 7,777개였으나 2015년에는 전체 법률(1,391개) 중 

행정입법에 위임을 규정한 조항이 4만 1,902개로 법률의 증가 속도(같은 기간 중 1.8

배 증가)보다 훨씬 빠른 속도(같은 기간 중 5.4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종합적으로 민주화되고 정치화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여전히 자율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한국의 관료

제는 강력한 권력을 독점한 통치권자에서 자유로워졌지만 의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의 

영역이 그 공백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자율성을 누리는 것이다.

36) 법제처 인터넷 사이트의 법령통계(http://www.moleg.go.kr/lawinfo/status) 항목을 참고하였다.



∙∙∙ 제Ⅲ부  관료시스템의 진화와 혁신전략

제2장 한국 관료시스템의 역사적 진화과정   215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진행된 신공공관리적 개혁은 위의 공무원제도와 관련된 설명에

서도 언급하였지만 성과를 중심으로 한 평가와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한 정부 사업 운영

을 일상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은 [표 Ⅲ-10]에서 볼 수 있듯이 관료집단의 

응집성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신공공관리적 개혁

이 강제하는 성과를 중심으로 한 관리개혁 방식은 개발시  한국 관료제의 운영 방식인 

구체적인 목표 도출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쟁, 그 결과에 한 보상체계와 매우 강력

한 친연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37). 다만 현재의 신공공관리적 개혁을 통해 도출되는 

목표는 절  권력을 지닌 통치권자가 제시한 국가 목표와 같은 일원적인 목표를 지향하

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사업의 성과 지표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평가한다. 이런 상

황 속에서 한국 관료제는 상 적으로 강한 정치적 통제를 받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구가하면서 사업의 성과를 경쟁적으로 달성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상황에 적

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7) 박순애･이영미(2018)에 따르면 그간의 연구에서 신공공관리적 개혁을 통해 한국 정부에 적용한 성과관리에서 결과 왜곡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성과 왜곡 현상이 나타났음을 반복적으로 지적하였다고 한다. 박순애･이영미(2018: 162)의 연구에
서 실시한 관료를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에서도 목표 설정 및 달성 과정에서 성과 왜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는 한국 관료제의 자율성과 성과 중심의 관리 개혁이 결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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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관료 차원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문제의식하에 한국관료제가 지닌 고질적인 문제점을 다

시 정리한다.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관료제의 문제점을 관료 개인의 차

원에서 짚어보고, 개인 차원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둘

째, 조직, 즉 정부 부처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시하는 점은 무엇인지, 그러한 문제

점을 유발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끝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관료 개인과 조직 차

원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결합하여 거시적인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여러 사안을 살펴본다.

관료 차원의 문제점

4개 차원:
1) 역량
2) 정치화
3) 기득권 수호
4) 복지부동

관료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
관료가 정치에 쉽게 영향받음

예산 및 정책 영역 조정에 극렬히 저항
낮은 책임성과 업무의 기계적 해석 

한국은 공공분야 집중도가 높고 영향력이 큰 국가이다. 과거 신공공관리가 유행처럼 퍼지

고 작은 정부의 필요성을 인정하던 시기에도 관료조직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지

속적인 관료와 관료조직의 증가는 결국 공공분야로 권력이 집중하는 문제를 유발했다. 아래 

[그림 Ⅲ-7]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공무원의 신규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료: 인사혁신처(2019): 인사혁신통계연보

[그림 Ⅲ-7] 국가공무원 신규임용 현황



국가장기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 의제 연구 ∙∙∙ 

220   국회미래연구원

기존 관료제에서 오랫동안 제기한 문제점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급수별로 획일적이

고 틀에 박힌 채용 방식, 공무원 역량평가 시스템이 지닌 한계, 경직된 정원관리방식, 

획일화된 교육훈련 시스템, 폐쇄적 내부 승진 시스템, 승진과 연동한 보직 이동, 상관 

평가 중심의 개인 평가, 직급에 따른 서열화, 정년 보장, 통제장치 부재 등 다양한 변인

들을 한국관료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 혹은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할 수 있다. 문

제점을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면, 첫째, 관료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점이다. 관료 역량의 중요성이 부각하기 시작하면서 역량평가 제도 도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제도의 도입과 활성화 등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직 

이후에는 입직 시에 비해 전반적인 관료의 역량을 향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둘

째, 관료들의 정치화 문제이다. 관료의 역할은 공익 추구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자이다. 기본적으로 관료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으

며 공직윤리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에 한 책무성과 응성을 향상해야 한다. 그러나 

관료들이 정치에 쉽게 영향받을 수 있다는 점은 상당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관

료들의 기득권 수호 문제이다. 관료들은 공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공공임무를 수행하

는 데에는 강한 규범과 나아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려는 직업의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료들이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넷째, 한국 관료의 무

사안일･복지부동한 태도의 문제이다. 정치․경제․사회를 불문하고 외부 환경은 매우 빠르

게 변해 간다. 과학기술의 발달,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조직이 성

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관료들은 조직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탄

력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맞춰 관료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혁신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혁신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조직의 경쟁력과 성과

를 향상하고 나아가 질 좋은 국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관료들이 정작 무사안일주의

로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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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료 역량의 제약 – 채용, 승진, 교육훈련의 한계

주요

특징

⚫ 급수별 획일적인 채용시험 고수와 암기식 위주의 시험문제
⚫ 인사권자의 절대적 (승진) 평가 체계
⚫ 경직된 정원 관리
⚫ 주입식 교육훈련

한국의 관료제는 신분을 보장하는 직업 공무원제도를 바탕으로 공개 경쟁을 통해 우

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한평생 국가 발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장려해 왔다. 그러나 한국

의 관료제는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 공무원제도가 지나치게 발달하여 보수 안정 성향이 

극 화된 과잉 제도화의 양상이 나타났으며(최지민, 2014), 이러한 현상은 관료들의 역

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데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한다. 특히 관료 역량 강화의 어려

움은 단일 변수의 문제라기보다는 공무원의 선발에서 유지, 평가, 교육훈련에 이르기까

지 인사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나타난다. 

우선, 현행 공무원 채용의 한계이다. 현재 공무원을 선발하는 방식은 공개 경쟁 채용

으로 직급별로 획일적으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공채시험의 종류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

하며 일반적으로 5급 공채와 7급 공채, 그리고 9급 공채로 진행한다. 이러한 획일적인 

채용 방식은 탄탄한 전문성을 쌓은 사람이 공직에 진출하기 힘든 구조적 한계점을 지니

고 있다. 따라서 현재 5･7･9급의 획일적인 공채 중심의 채용 경로를 보다 다양화할 필

요성이 있으며 특히 5급 이상의 중간 관리직에 탄탄한 경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 분

야 전문가를 충원할 경로를 지금보다 확 하여 개방과 경쟁 중심의 공직 충원시스템으

로 혁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채용 단계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적성과 자질 검정을 강

화하고, 공무원 시험 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Ⅲ-8] 5급 공채 채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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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9] 7･9급 공채 채용 절차

자료: 인사혁신처(2019) 공무원 인사제도

현행 공무원 채용 방식은 공직 생활을 원하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

적인 시험 방식으로, 공직에 젊고 유능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유치하여 국가 발전에 기

여한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빠른 환경변화에 응하고 직무에 맞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별하기 어렵고, 공직사회에 진입한 신입 공무원들의 역량을 테스

트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도 한계점이 있다. 특히 3급 이상 고위직급은 주로 고시 

출신자들로 구성되어, 경쟁이 부족하고,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문제

를 인식하고 해결할 능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행정안전부, 

2010)38). 또한 특정 직위와 직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역시 한계점

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7･9급의 공개 채용 제도의 시험 방식은 객관적이고 공

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철저하게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다 보니 수험생들은 단순 암기 

위주의 학습 방법으로 사설학원에서 족집게 강의식의 기출문제 풀이에 치중하는 경향

이 과도하게 나타났다. 그 결과 다양한 직무에 맞는 전문적인 능력을 지닌 공무원을 확

보하는 데 매우 취약한 시험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현행 필기 위주의 평가 방식

으로 채용 단계에서 공무원의 적성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고, 일반 공무원 중

심으로 시험 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행

정안전부, 2010). 따라서 공직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뛰어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기본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채용 제

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암기식 위주의 필기시험보다

는 사전에 민간에서 활용하는 직무적성검사나 역량면접 등을 벤치마킹한 평가 방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개방형 직위도 실･국장급까지 확 하고 우수한 개방형 직위에 

민간 임용자의 신분을 정규직으로 보장하는 등 불안정한 고용형태처럼 공직생활을 꺼리

38) 2016년 기준,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1,505명 중 54.55%가 행정고시 등을 통해 선발된 5급 공채 출신임(인사혁신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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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 평가 방법은 전반적인 공직 수행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강화해야 한다. 직무 중심의 종합적 사고력을 검증하는 평가 기법과 

실질적인 직무에서 활용할 역량을 평가하는 출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둘째, 승진 평가 제도상의 한계점이다. 전통적으로 승진 제도에 관한 문제는 승진 과

정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들 수 있는데 하재룡(2002), 이진규(2004), 홍수영

(2014)의 연구에서는 승진 후보자의 인사청탁과 인사권자의 정실 인사를 공공조직의 

승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역량평가가 보편화되

었지만 여전히 승진 평가에 있어서 관행적으로 연공서열을 먼저 고려하고 그에 따라 근

무 성적을 정하는 역산식 평정 방법이 이루어지는 문제점도 있다. 개개인의 업무 처리 

능력과 실적, 성실성보다는 임용권자에 한 기여도가 척도가 되어 능력 위주보다는 충

성도 위주로 평가하는 점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셋째, 교육훈련의 한계이다.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현 사회의 행정은 다양한 환경변

화에 부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개발을 요구한다. 내외적으로 증가하는 경쟁과 불확

실성 역시 공무원이 정부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데 전문성 향상과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부각한다(고승희, 2016).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로 

다량의 정보가 공개되어 교육훈련 기관에서 집합 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

며,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부분은 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며 그로 인해 훈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

로그램이 교육생의 눈높이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서필언, 2010). 과거에는 교육훈

련 프로그램이 형식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훈련 수요조사에 입각하여 교과과정을 

편성하다 보니, 교과과정도 그저 다양한 교과목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개인적 선택

의 여지를 부여하지 않은 채 모든 교과목에 해 강제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실정이었다

(한국행정연구원, 2010). 또한 현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단편적인 교육훈련 프로그

램이 부분이며 관료들 스스로가 주도적인 학습법이 아닌 여전히 주입식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양성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용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율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공무원 스스로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습득하는 학습인이 될 수 있는 방향으

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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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료의 정치화

폐쇄적 시스템, 승진과 연동한 보직 이동

상사 중심의 평가, 정권 변화에 따른 외부 영향
 

주요
특징

⚫ 공직 입직부터 퇴직까지 한 부처에서 근무하는 폐쇄성

⚫ 직업 관료의 능력을 연공서열과 상관에 대한 충성심으로 평가

⚫ 정권 변화에 따라 외부의 영향력이 강해짐. 전문성과 민주적 책임성의 조화와 조율이 

필요해짐

여기서는 관료의 정치화를 이론적인 개념보다는 현실적인 것으로 보고 이를 두 가지

로 정의하였다. 첫째는 관료 개인이 객관적인 업무 수행과 성과의 확산, 공익의 추구에 

몰입하기보다는 승진 및 출세를 위해 상관이나 부처의 이익에 영합하는 행태로 정의하

였으며, 둘째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 지지하는 정권이 아닌 경우 업무 행태를 교묘히 달

리하거나 부처나 상관의 이익을 변하는 정치권과 영합하여 행정을 정치의 도구처럼 

활용하는 행태를 의미한다. 첫 번째 차원은 앞서 낮은 관료 역량을 야기하는 중요 문제

점으로 지적한 것처럼 철저히 역량에 기초한 평가가 아니라 성과평가의 주요 기준을 상

관에 한 충성도, 공헌도 등 상관의 개인적 의견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면 관료의 정

치화는 가속할 수 있다. 평가가 이처럼 상관에 한 충성의 차원으로 매몰되면 상관에 

한 맹목적인 충성과 복종 등의 행태가 반복하면서 관료의 정치화 문제가 끊임없이 발

생할 수 있다. 두 번째 차원과 관련해서는 정권 변화에 따라 관료의 성실성이 달라지거

나 업무 추진에서 제 능력을 다 발휘하지 않고, 심지어는 선거에 개입하려 하는 극단적

인 정치화의 행태를 보일 수 있다.

전통적인 직업 관료들은 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조기 공직 진입을 통해 평생직업으로

서 공직 경력을 안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고용 패턴을 통해 직업 관료의 전문

성을 형성한다. 그러나 직업 관료의 능력은 연공서열과 종신고용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

서 평가되기 때문에 이들의 전문성은 결국 조직이나 기관, 그리고 상관에 한 충성에 

의해 결정된다(박종민･윤견수, 2015). 실적제를 기반으로 하는 보편주의 정신에 입각한 

평가보다는, 선출된 정권에 한 충성과 헌신을 강조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을 중요 잣

로 평가한다면 이는 결국 관료의 정치화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정권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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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어나면 전 정부에서 주요 직책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반 로 

내부고발이나 비판을 가하다 불이익을 당하던 중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화

려하게 복귀하는 상황을 역  정권마다 반복한다(신기옥, 2019). 이처럼 과도한 정치화

는 관료들의 사기를 저하할 뿐 아니라 합리적인 결정보다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에 

집중하게 돼 결국은 관료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한편 관료의 정치화가 심화되

는 배경에는 관료들이 결정권자의 의지를 받들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제약을 지니는 점

이 있다. 이는 관료의 정치화를 증폭하는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조직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자율성에는 어느 정도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

다. 하지만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이 특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관료는 이에 맞는 

정책 설계 및 추진을 조력하는 것은 민주정치에서 당연한 것이며 이는 부정적인 일이 

아니다. 다만 정부조직을 둘러싸는 정치적 환경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정

치적 현저성(political salience)이며, 이는 정치적 환경의 영향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

한 개념으로, 정치적 권위를 가진 외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헌신에 영향을 미치는 관심 

수준을 말한다(Lee, Rainey and Chun, 2009). 정치적 현저성의 경향은 선출된 정권

에 한 충성과 헌신을 강조하며 그 과정에서 관료의 정치화는 경쟁적으로 심화될 수 

있다.

3  관료의 기득권 수호 –조직 수호 및 부처 이기주의 심화

주요

특징

⚫ 관료 및 관료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의 심화
⚫ 공익 및 국민 이익 추구보다 조직 보호가 더 중요한 가치化
⚫ 부처 간 업무 및 갈등 조정이 어려워지며, 업무 범위 중복 시 책임을 타 부처에 

미루는 경향이 강해짐

관료 차원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관료들이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행태를 지적할 수 

있다. 조직이 복잡해지고 관료화되면서 최고 지도층과 엘리트 집단에 권력이 집중되며 

이처럼 조직에서 과두제가 자리 잡으면 그 체제는 권력 강화를 목표로 삼게 된다(한상

일･정소윤, 2014). 조직 목표가 국민의 목표와 상충할 때 엘리트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



국가장기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 의제 연구 ∙∙∙ 

226   국회미래연구원

키기 위해 국민의 요구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관료제를 조명하는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관료제적 조직 구조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문제에 해서 지적하는데, 이기심에 충만한 

관료들은 자신들이 정보의 비 칭에서 우위에 있음을 알고 시민과 다른 목표를 갖고 있

을 때 공익을 추구하기보다 자신들의 지 (地代)를 추구한다는 것이다(Niskanen, 

1971; Tullock, 1967; Krueger, 1974; 한상일･정소윤, 2014, 재인용). 일반적으로 

관료들은 시민이나 정치인과 비교할 때 지속적으로 정보의 우위에 서기 때문에 이들의 

지 추구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 제도상 승진의 주요 지표는 관료 업무의 책임

성 여부보다 내부 통제 결과를 더 크게 반영하고 있으며,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반영하

는 것은 행정부의 민주적 책임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미미하다.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록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조

직을 보호하려는 행태를 업무 능력으로 인식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더미래연구소, 

2017). 이러한 경향은 행정만능주의나 관료집단 이기주의로 표현되기도 한다. 한국의 

관료는 전통적으로 지배계층으로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으며 국가정책을 주도해 왔다. 국가가 성장하면서 점차 조직이 복잡해지고 관

료화되면서 중앙의 엘리트 집단은 권력 강화를 목표로 현행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

들이 보유한 법적 권위, 인적, 물적 자원, 정보 등을 활용해 왔다. 관료집단은 1960년

 이후 고성장기에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끌었기 때문에 정책 과정에 철저하게 개

입해 왔으며, 관료의 이러한 행태적 관성은 변화한 시 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득권

을 수호하고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두어 왔다(손원배, 2017). 경쟁적으

로 관할 예산과 업무를 확장하려다 보니 부처 간 업무 및 갈등 조정을 합리적으로 처리

하기 어려웠고 업무 범위가 중복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타 부처나 부서에 

미루는 경향 역시 매우 강하다. 따라서 관료들의 기득권 수호에 집중하는 행태를 제어

하기 위해서는 관료집단의 효율적 통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관료집단

은 독점적인 기득권을 바탕으로 예산과 인사권을 독점하고 자신의 권력을 극 화하려

는 시도를 자행했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실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관료들의 기득권 수호에 치중하는 행태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즉, 

관료에 한 외부의 체계적인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며 관료 및 관료제도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보할 개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제Ⅲ부  관료시스템의 진화와 혁신전략

제3장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   227

4  관료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주요

특징

⚫ 직장의 안전성과 공직 동기를 심어주려는 직업 공무원제도의 취지가 지나친 신분
보장으로 변질함

⚫ 성과에 따른 책임을 묻기 어려워 저성과자와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징계대상자
의 퇴출이 어려움

일반적으로 무사안일(peace-at-any-price-principle)은 복지부동, 절차주의, 형식

주의(red-tape), 책임 회피(buck-passing), 책임 전가, 무책임, 무소신, 무기력 등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다(이유진･정재삼, 2011).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

는 공익을 추구하고 공공의 목적을 달성해야 할 사명을 부여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공공봉사 동기를 가지고 공직에 진출해야 바람직하다. 그러나 관료조직의 현실은 성과

달성과 무관하게 통상적으로 연공서열에 따라 급여와 승진이 결정되며 퇴직 후에는 공

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공무원의 직업적 장점에 따라 특별하게 조직을 위한 새로운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복지부동, 무사안일과 같은 현상만이 심화해 왔다(이윤경, 

2014; 재인용). 이러한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행태는 관료제의 태생적인 경직적 구조에

서 기인한다. 즉 관료제의 경직성은 관료제의 장점을 극 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나친 경직성으로 인해 비효율을 심화하며 관료들을 무사안일의 행태에 젖게 

만든다.



국가장기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 의제 연구 ∙∙∙ 

228   국회미래연구원

[표 Ⅲ-12] 관료제 경직성의 판단 요소와 주요 내용

판단요소 주요 내용 주요 사례

비대한
조직구조

∙ 조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일을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적 요소를 추
가함으로써 전체적인 조직구조가 비대화

∙ (구성원 측면) 기존의 일하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며, 능력이 없거나 열정이 없는 조직 구
성원(들)을 퇴출하기 어려움

∙ (과업 측면) 중요도가 떨어지는 일임에도 불구
하고 계속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신축적인 업
무관리가 어려움. 또한 내규로 인해 중요도가 
떨어지는 일들을 효과적으로 폐기하지 못함

∙ 2008년 5개에 불과했던 총리실 지원단
은, 2012년 7개, 다시 2013년 이후에는 
9개로 늘어남(전 부처의 별도 정원은 총 
700여 명 규모로 확인)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중복･
불필요한 서비스를 정리하기보다, 별도의 
지원기구 및 통합관리기구를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방식을 택함

높은 계층성

∙ 고려해야 할 ‘요소’의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
에 공공영역의 관료제는 민간영역의 비해, 의
사결정의 절차와 단계가 복잡함

∙ AI감염을 확인하는 데 지나치게 오랜 시
간이 걸림(AI확진 권한은 경북 김천에 자
리한 검역본부가 독점, 각 시도의 위생시
험소가 있음에도 활용되지 않아 사태를 
확산시킴)

수많은 
규칙과 절차
(red tapes)

∙ 규착이나 절차들이 지나치게 많거나, 관련이 
없고, 상호 중복적이거나 또는 서로 모순되는 
경우, 이를 유연하게 폐기･수정하기 쉽지 않음

∙ 규칙 등의 목표 달성 수단을 목표보다 더 중요
하게 여겨 목표전도(goal displacement)가 
나타남

∙ 세월호 당시, 안전 매뉴얼이 없었던 게 
아님. 그동안 만들어진 안전 관련 매뉴얼
만 3200개

∙ 연구기관에 각종 성과보고서와 영수증 정
리와 정산을 과도하게 부여

자료: 더미래연구소･더좋은미래(2017. 3. 30.), 국민을 위한 관료: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방안

정부에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공무원의 소극적이고 무사 

안일한 업무 처리 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에 한 면책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허가 처리 지연, 부서 간 업무 협조 미비, 책임 떠넘

기기 등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과거의 잘못된 선례를 그

로 따르는 등 행정편의주의적인 관행이 남아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고 있다(이진열･
권기환, 2016). 무사안일 위주의 소극행정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법적･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제 로 처

리하지 않아 국민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표적인 원인이다(이진열･권기환, 2016). 

좁은 의미의 소극행정은 담당자가 법적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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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의 소극행정은 법적책임은 다소 가벼울 수 있으나 도덕적･사회적 책임문제가 

생기는 등 바람직한 업무처리 행태로 볼 수 없다(인사혁신처, 2015; 감사원, 2016)

무사안일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도 측면과 운영 측면의 두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

명할 수 있다. 먼저 행정 업무의 내용･절차와 관련한 제도 측면에서는 법령과 규정, 관

례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를 지나치게 융통성 없이 처리하거나 반 로 적극적으로 임하

지 않는 경우가 있다(이진열･권기환, 2016). 그리고 공무원의 태도와 관련된 운영 측면

에서는 성과 창출이 승진이나 파격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연공서열 중심으로 평

가받기 때문에 적극적인 업무를 유인하는 동기부여가 전혀 없다. 이상과 같이 관료의 

무사안일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에는 관료들의 낮은 동기부여 수준, 강력한 보상체계의 

미흡, 엄격한 규제나 과도한 행정절차(red tape) 등 다양한 원인을 제시하지만

(Rainey, 1983; Baldwin, 1987; Veiga, 1991) 가장 큰 원인은 정년보장을 들 수 있

다. 공무원은 법적으로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기 때문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정해진 규

정만 준수하며 무사안일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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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직 차원

조직 차원의 문제점

2개 차원
1) 부처 이기주의
2) 정책 지연

⚫ 관할 다툼
⚫ 조직의 경직성과 폐쇄성
⚫ 번문욕례
⚫ 리스크 회피, 낮은 책임성

이 절에서 다루는 내용은 주로 조직 차원의 문제점으로 특히 한정된 자원의 문제, 부

처 간 관할권 다툼, 조직의 폐쇄성, 번문욕례 및 낮은 책임성의 문제를 부처 이기주의, 

정책 지연의 두 가지 차원으로 정리하였다. 

1  부처 이기주의 –관할권, 정책 중복 및 정책 방향의 차이

주요

특징

⚫ 관할권 다툼으로 부서, 부처 간 효율적인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음
⚫ 정책 방향의 차이로 특정 부처가 다른 부처를 평가하거나 사업을 주도하는 데 대

한 거부감
⚫ 유사 정책, 중복의 문제

조직 수준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부처 내 한정된 입직-승진-퇴직으로 인해 공익과 효

율이라는 전체적인 사고보다는, 부서 및 부처의 이익에 한정된 사고를 통해 이기주의가 

강화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조직(부처) 간 이기주의 문제 발생의 근본 이유 중 하나는 

협업 부족, 정보 비공개 등으로 효율적인 부처 연계 및 정책사업 집행이 어려워지는 문

제에서 발생한다. 부처 이기주의는 부처 간 과다한 경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정부 부처가 어느 특정 정책을 자기 부처의 권력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 또는 이익 극

화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데서 비롯된다(장노순, 1991: 28). 그러므로 특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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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자기 부처 권력을 확 하거나 타 부처를 견제하게 된다(윤상오, 2005; 홍

성우, 2011: 67). 부처 이기주의를 전통적인 관료제적 시각에서 살펴보면 정부 부처를 

공익에 봉사하는 단일한 통합된 의사결정체가 아니라, 각각 이해관계를 지니는 하위부

분들의 집합으로 이해한다(Peters, 1989). 즉, 생존의 지속과 영향력의 확 를 추구하

는 관료조직의 속성과 이에 따른 목표 치를 부처 이기주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료는 단순히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정치․경제적 측면의 다양한 선호

와 동기를 갖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관료의 집합체로서의 정부 

부처도 이익추구 경향을 보이며, 이것은 더 많은 예산․인원․정책 영역 혹은 다른 자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표출된다(Dunleavy, 1991: 148-9; 지광석, 2018). 

또한 업무 관할권과 예산 확보에 한 다툼으로 부처 이기주의가 발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신설 업무는 부처에게 빠른 승진과 더 큰 영향력을 의미한다. 부처 업무는 

본질상 유사 업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기능 수행을 두고 부처 간 관할

권 문제가 발생한다. 부처는 자신이 주관 부처로서 정책기능을 수행하려는 경향이 강하

며 그 과정에서 부처 이기주의가 심화된다. 또한, 예산, 인력과 같은 자원의 확보를 위

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현상이 반복된다. 부처는 예산이나 인력을 요구할 때 삭감 가

능성을 감안하여 필요자원보다 더 많은 인력이나 예산을 요구하는 경향이 크다. 자원 

확보를 위해 정책 결정권자와의 관계 유지에 더욱 힘쓰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며, 그 결

과 부처의 정치화가 발생할 수 있다. 부처의 이러한 자원 확보 노력은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제로섬 게임으로 설명되기도 한다(지광석, 2018에서 재인용).  

끝으로 부처 간 정책에 한 지향점의 차이에 따른 이견으로 부처 이기주의가 발생하

기도 한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주요 가치로 보는 부처와 국민 복지 및 행복 향상을 

주요 가치로 보는 부처는 그 근본적인 지향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처

가 수행하는 사업 및 기능의 유사･중복의 문제가 부처의 정치화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처간 유사･중복의 문제는 오랫동안 정부의 정책 입안자나 실

무자, 그리고 국회․감사원 등 정책의 균형 및 조정자 역할을 하는 집단에서도 주요 관심 

사항 중 하나였다39). 부처 간 유사･중복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은 크게 관료제가 지니는 

독특한 제도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 그리고 조직할거주의로 설명한다. 첫 번째, 제도적 

39) 정부는 유사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기관 간 역할을 조정하고, 예산당국을 중심으로 유사
중복사업을 점검하고 있으며, 국회도 결산과정에서 유사중복 관련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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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는 정부 부처 간 기능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할권의 중복을 의미한다. 전

통적으로 정부관료제는 분업과 전문화의 원리에 의하여 각 부처가 업무 영역을 분담하

는 방식으로 설계하지만, 실제 정부 부처간 관할권의 경계를 상호배타적으로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윤상오, 2005; 지광석, 2018). 따라서 부처 간 

관할권의 중복을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윤상오, 2005: 165; 홍성우, 

2011: 48; 지광석, 2018). 둘째, 환경적 측면에서는 공공 부문에서 유사･중복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외적 요인으로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부처의 과잉 

응 , 복합적 처방이 필요한 사회적 난제의 증가 등을 제시한다. 황창호(2014)의 연구

에 의하면 부처 간 중복사업이 발생하는 시기와 영역을 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

에 통령의 정책 기조를 포함하는 영역에서 주로 나타나며, 특히 통령 임기 초반일

수록 중복 사업이 발생하기 쉽다. 또한, 복잡한 사회적 문제는 일반적으로 쉽게 조율되

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정책 사안들에 비해서 유사･중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행

정부는 통상 국회, 통령, 재정당국 등이 견제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직의 부서

나 인력을 확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 보니 동일 기능에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

거나 여러 기관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가 심화되며 그 결과 유사･중복의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

2  정책 지연 – 많은 관행과 규칙, 형식주의

주요

특징

⚫ 행정에서 만들어진 관행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장기적으로 고착화된 고도의 정치적
인 산물로 좀처럼 변화시키기 어려운 경로의존성, 관행 의존을 나타냄

⚫ 새로 도입한 제도는 또다시 규칙과 절차로 전환하여 기존의 절차에 추가되어 행정
의 형식주의를 심화시킴

정책은 정치적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정치과정을 통해 타협

되고 조정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하다(윤석환, 2009). 정책 수

용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간 부족은 정책 결정의 질을 저하하고 문제를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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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직의 정책 지연 현상은 부처의 공적인 업무 수행에 따르는 책임성 확보와 행정 

업무의 복잡성,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적법절차 준수 등에서 기인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

는 견해도 있다. 행정 업무의 다양성, 복잡성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의 규칙과 업무처리 관행에 의존하여 새로운 업무가 발생했을 때 이에 적응하고 새

로운 업무처리 기술을 마련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 업무를 다룸에 있어 

참고해야 할 규제와 규칙이 줄어들지 않는 것도 정책 지연의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

다. 아래 [그림 Ⅲ-10]은 우리나라 법령의 증가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정부에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법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법령의 증가는 관료나 부처에서 

정책을 집행할 때 합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많은 절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라고 

직간접적으로 설명한다. 이것은 정책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자료: 더미래연구소(2017)

[그림 Ⅲ-10] 법령 증가 추이 (2003∼2012년)

정책 지연은 통상적으로 정책의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책 과정에서 적시

성의 확보는 정책의 적실성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오랜 시간을 투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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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 정책임에도 정책 결정이 지연되어 적절한 응 시기를 놓치면 의도한 정책 효과

가 제 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정책 지연이 발생하는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는 행정 

부처 간의 업무 중첩, 경쟁과 갈등으로 본다. 범부처 차원에서 서로 협업해야 하는 사안

이지만 과도한 경쟁과 갈등, 부처 이기주의는 협력 가능성을 낮추고 정책 집행 시간을 

지속적으로 지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 표적인 사례로 GMO콩 관련 규

제를 적절히 시행하지 못하고 소보원을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 변화한 예를 들 수 있다. 

1999년 소보원이 풀무원 두부에서 유전자변형(GMO)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자 

이에 반발한 풀무원이 소보원을 상으로 10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

데, 이 과정에서 소보원은 농림부나 식약청 등 관계 부처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 채 

악전고투를 벌인다.40) GMO 콩 규제와 소비자 권리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처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타 부처에서 적절한 도움도 받지 못한 사례이다.

40) 풀무원두부의 GMO 함유량을 분석하기 위해 당시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시험을 의뢰했으나 거부당했다. 결국 미국
의 민간 GMO 검증회사 2곳에 시험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풀무원 두부 시료를 갖고 미국으로 떠나기 전 풀무원측
에서 소 취하를 제의하였으며, 오랜 법정 다툼으로 조직 내 피로가 높아진 소보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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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부 차원

정부 차원의 문제점

차원
1) 관료 불신
2) 낮은 정책 효과
3) 정부 신뢰 저하

⚫ 관료 차원과 조직 차원의 원인과 결과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정부 차원
의 문제가 발생

정부 차원에서 개혁이 필요한 주요 사안을 살펴보면 관료에 한 국민 불신, 낮은 정

책 효과, 국민의 정부에 한 신뢰 저하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야기하는 주

요 원인은 앞서 설명한 관료 차원의 원인과 결과 변수, 조직 차원의 원인과 결과 변수

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해서 발생한다.

1  관료에 대한 국민 불신 –무사안일과 전문성 부족

주요

특징

⚫ 전문성 부족
⚫ 무사안일
⚫ 지연･학연･조직 등을 우선하는 폐쇄성

관료에 한 국민 불신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다양한 차원에서 설명 가능하다. 아래 

[표 Ⅲ-13]은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에 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

과 공무원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철밥통･무사안일(32.7%)’, ‘비효율적･형식적･
수동적(5.4%)’, ‘무책임･회피(4.8%)’ 등을 주요 원인으로 뽑았고 ‘권위적･보수적･고지식･
불통(26.6%)’, ‘부정부패･청탁･비리(18.7%)’ 등 공직사회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모습을 

꼬집는 의견도 많았다. 또한, 획일적인 채용 제도로 해당 분야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점도 공무원을 불신하는 주요 요인이다. 또한, 지연이나 학연, 개인의 역량보다는 상관

이나 조직에 충성도에 따른 폐쇄적인 승진 평가제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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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3] 공무원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n=728명, 단위:%)

부정적 공무원 이미지 비 율 부정적 공무원 이미지 비 율

철밥통/무사안일 32.7 무책임/회피 4.8

권위적/보수적/고지식/불통 26.6 불친절 4.4

부정부패/청탁/비리 18.7 급여가 적고 힘들다 0.8

폐쇄적/이기적 5.9 지루하다/재미가없다 0.7

비효율적/형식적/수동적 5.4

출처: 인사혁신처(2017b)

2  낮은 정책 효과 – 정책 연속성 부족 및 번문욕례

주요

특징

⚫ 정책 연속성의 부족
⚫ 번문욕례, 복잡한 결재 단계로 의사결정의 지연과 정책 조율의 미흡

정부 역량 강화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 

강화를 통해 정책의 성과를 향상하려고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책의 성

과가 낮아지는 것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책 문제해결 및 제도 개선의 기회 

상실을 의미하고, 막 한 정부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황창호 외, 2018). 이

는 곧 정부 정책의 장기간 지연 및 표류로 연결되어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다(임동진, 2011).

정부 정책의 낮은 효과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제 로 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이다. 국민에게 발표한 정책을 제 로 수행하지 않는 점도 문제이지만 국민

에게 향후 정책이 또 바뀔 것이라는 불안감을 던져주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 정

책이 일관성을 잃고 자주 번복되면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정부 정책에 한 

신뢰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사회 개혁 및 성숙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나 

법규 등의 변화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의도한 정책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여론집단으로 네티즌이 형성되면서 인터넷으로 급속하게 정보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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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여 일부 국책사업이 지역주민이나 일부 단체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국민적인 이슈

로 등장할 발판을 마련한다. 민주주의가 한층 진일보하였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 이면에

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많으며 시행 전에 결재를 받아야 할 계층(국회, 

국민, 시민사회, 유관 기관 등등)들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즉 실제 

국가 발전에 필요한 주요 사안에 해 여전한 면결재 선호, 과다한 결재 단계, 지나치

게 복잡한 협조 단계로 의사결정의 지연을 유발하여 결재 단계를 하나하나 거치는 사이

에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 정책을 추진하는 문제가 많이 일어다. 

3  정부 신뢰 저하 – 정책 갈등 증가 및 대국민 소통 부재

주요

특징
⚫ 정책을 둘러싼 갈등 및 정책 소통 부재

아래 [그림 Ⅲ-11]은 2016년 기준 OECD에서 발표한 국가별 정부 신뢰 수준에 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우리나라 정부에 한 국민 신뢰 수준은 세계 경제 규모 7위권 국

가임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 정부 신뢰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OECD(2016): country at a glance report

[그림 Ⅲ-11] 2016년 OECD 국가 정부 신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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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에 진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부 신뢰가 급격하게 저하함에 따라 정부 신

뢰의 중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Inglehart, 1990). 황창호 외(2017)의 연구에 따

르면 “산업화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민주화나 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부 신뢰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정부 신뢰의 중요성이 증가하였고

(Pharr, 2000; 김왕식, 2011; 박희봉 외, 2003; 조기숙･남지현, 2007), 정부 신뢰의 

하락이 역설적으로 민주적 거버넌스에 한 기 감이 커지고 시민의 역량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이숙종, 2006: 144; 황창호, 2017). 특히, 경제는 성숙 단

계에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OECD 국가에 비해 정부 신뢰가 급속하게 낮아지는 현

실에서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국회입법조사

처, 2015). 이것은 국민에 한 행정기관의 응력과 책임성, 그리고 투명성은 향상해 

나가야 하는 반면, 정부나 관료의 영향력은 감소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동안 정부 관리

는 엄격한 규제나 절차에 고착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성과, 국민의 요구에 한 응성, 

결과에 한 책임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행정서비스에 한 새로운 요구가 일

어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15). 또한, 지방화시 는 분권 강화와 동시에 지방정부

의 위상 강화를 수반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 또는 지자체 간의 정책갈등

이 전개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중앙정부의 정치적 통제나 조정 능력은 지방분권 시 에 

접어들면서 과거에 비해 상 적으로 많이 약해졌다. 그렇다 보니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보류하거나 지연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에게 향하는 

주민의 신뢰는 모든 지표에서 바닥을 친다. 특정 지역에서 발전을 도모할 자본이 아무

리 많아도 이를 둘러싸고 지역 내 혹은 지역 간 립이나 갈등을 지속한다면 지역사회 

발전보다는 오히려 혼란과 퇴행이 발생할 수 있다(제주일보, 2019). 정부신뢰는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인데도 정부와 국민의 소통부재, 공무원의 

낮은 업무 자질, 낮은 정책 효과, 정책 갈등(지역이기주의), 정책 소통 부재 등의 빈번한 

발생으로 정부에 한 국민 신뢰는 참담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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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관료 차원의 개혁과제-정책 역량 강화

제4장에서는 위 3장에서 분석한 문제점을 토 로 미래 한국 관료시스템의 혁신전략

을 제안한다. 1절부터 4절까지 각각 4개 분야 혁신전략을 다루며, 이는 정책 역량 강

화, 부처 이기주의 극복, 관료 정치화 해소, 미래 관료시스템 마련으로 구성한다. 

1  관료의 정책 역량

“정권이 성공하려면 관료를 쓰면 안 된다.”라는 말이 회자된다. 이는 선거제도를 통해 

선출 정치 권력의 혁신 지향성에 동조하지 않거나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관료의 보수적 

속성을 지적한다. 그리고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권이 보수적 관료에 포획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그림 Ⅲ-12] 발전국가의 성공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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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국가의 시 에 관료는 사회의 근간이었다. 유능한 인재들로 구성된 관료제는 시

장과 민간을 이끌었고, 발전국가의 성공을 주도하였다. 관료에 한 일부 불만은 있을

지언정 그들의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으며, 국정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인정받았다. 

관료제 역시 탁월한 조직으로서 손색이 없었다. 전문화와 효율적 업무 체계, 규정과 절

차에 의거한 합법성, 그리고 성과지향적 업무 프로세스는 조직 구성원의 유능성 및 헌

신과 결합하여 당시 그 어떤 민간기업보다 비교우위에 있었다.

[표 Ⅲ-14] 국가별 정부 역할에 대한 시민 인식 (2006년, ISSP 조사 결과)

신자유주의 정부개혁a 정부개입b 정부책임c 정부지출d

호주 43 60 75 48

캐나다 57 57 73 47

칠레 48 76 90 65

체코 57 51 74 41

덴마크 37 55 75 43

필란드 26 53 78 43

프랑스 71 61 79 35

독일(서) 69 57 74 40

독일(동) 72 64 84 45

헝가리 65 71 87 58

아일랜드 46 73 89 66

이스라엘 59 70 83 65

네덜란드 63 53 75 36

뉴질랜드 57 56 69 42

노르웨이 49 63 84 44

폴란드 66 72 88 65

포르투갈 64 75 92 63

슬로베니아 66 72 91 51

스페인 40 78 7691 64

스웨덴 46 56 76 43

스위스 43 57 70 39

영국 .8 60 77 48

미국 56 68 73 54

일본 51 53 62 37

한국 60 76 81 60

대만 64 67 86 51

전체평균 54 64 8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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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부지출 삭감’ ‘기업규제의 완화’의 각 활동에 대해 ‘매우지지’ 혹은 ‘다소지지’ 로 응답한 퍼센트의 평균

b ‘새로운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산업체의 신상품과 신기술 개발 지원’ ‘일자리 보호를 위한 

사양산업 지원’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각 활동에 대해 ‘매우 지지’ 혹은 ‘다소지지’ 

로 응답한 퍼센트의 평균

c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 제공’ ‘물가 안정’ ‘환자에게 보건의료 제공’ ‘노인에게 적정한 생활수준 제공’ 

‘성장이 필요한 산업 지원’ ‘실업자에게 적정한 생활수준 제공’ ‘빈부간 소득격차 완화’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재정 지원’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적정한 주거 제공’ ‘산업에 의한 환경피해를 줄이도록 엄격한 

법적 규제’의 각 영역이 ‘당연히 정부의 책임이다’ 혹은 ‘아마도 정부의 책임이다’로 응답한 퍼센트의 평균

d ‘환경’ ‘보건’ ‘치안’ ‘교육’ ‘국방’ ‘노인연금’ ‘실업수당’ ‘문화예술’의 각 분야에서 정부지출에 대해 ‘훨씬 더 

늘려야’ 혹은 ‘다소 더 늘려야’로 응답한 퍼센트의 평균

관료제가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과거에 머무르는 집단’으로 각인된 원인은 무

엇인가? 첫째, 20세기 중반 발전국가의 성공 시기와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시기는 양

립 불가능한 시 적 격차가 존재한다. 현재 및 미래 사회에서 정부가 직면할 행정환경

은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질 것이며, 행정문제 역시 난제(wicked problem)가 된다. 

즉,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역량이 필요한데, 현재의 관료제가 이를 

충족할 수 있는지에 해 의문이 생긴다. 둘째, 발전국가의 성공 경험과 국가 적극주의

(state activism)에 한 역사적 선호는 정부와 관료에 한 애증과 함께 이율배반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정부와 관료에 한 불신 및 비판과 더불어 정부와 관료의 역할에 

한 기 치 역시 높은 편이다. [표 Ⅲ-14]를 살펴보면, 신자유주의 정부 개혁에 한 

한국민의 지지는 높은 편이다. 과반수인 60%의 한국 국민이 정부지출 삭감, 기업규제 

완화 등의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을 지지하고 있으며, 60%의 지지율은 여타 국가와 비교

해서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동시에 60∼80%의 국민 다수는 경제, 복지, 보건, 환경,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을 기 한다. 다시 말해, 한국

에서 정부와 관료의 무능에 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지만, 정부와 관료를 시장과 민

간으로 체하는 것은 국민이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정부 역할에 한 사회의 높은 

기 치로 관료에게 주어질 행정문제는 더 다양해지고 난제화할 것이며, 따라서 관료에

게 요구되는 역량 역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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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주호 외(2015).

[그림 Ⅲ-13] 한국 공공인력의 기초능력 수준

이주호 외(2015)는 OECD의 국제 성인역량 조사(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의 자료를 활용하여 공공인력의 역량 

수준을 측정하고, 국가 간 비교를 시도하였다. [그림 Ⅲ-13]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공

공인력은 수리력, 언어능력, 컴퓨터 기반 해결능력 등 기초능력 수준이 낮은 편이다. 한

국 공공인력의 기초능력은 전반적으로 OECD 평균보다 낮으며, 일본, 독일 등 주요국

가 비교하면 그 격차가 더 커진다. 이뿐만 아니라 동일한 직업 분포를 상정할 경우, 한

국의 공공인력은 국내 민간인력보다도 기초능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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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15). 이주호 외(2015)는 같은 연구에서 PIAAC의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공공인

력의 직무 역량을 ‘과업재량(Task Discretion at Work)’, ‘영향력 활동(Influencing 

Skiils at Work)’, 그리고 ‘문제해결 활동(Complex Problem Solving at Work)’ 등 

3가지 지표를 통해 측정 및 비교하였다. 과업재량은 담당하는 업무의 방법, 순서, 속도 

등을 개인이 조절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영향력 활동은 직장 내에서 교육, 설득, 

조언, 협상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빈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문제해결 활동은 업무와 관

련된 해결책을 고안하기 위해 30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는 상황과 맞닥뜨리는 빈도를 

의미한다(이주호 외, 2015: 85).

출처: 이주호 외(2015). 

[그림 Ⅲ-14] 한국 공공인력의 직무 역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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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4]는 직무 역량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정리 및 도식화한 것이다. 한국 공

공인력의 과업재량은 OECD 평균보다 아래이다. 동일 직업분포를 상정할 경우, 한국 

공공인력은 민간인력보다 낮은 수준의 과업재량을 보인다. 영향력 활동과 문제해결 활

동 역시 별반 차이가 있지는 않다. 한국 공공인력의 영향력 활동과 문제해결 활동은 

OECD 평균이며, 동일 직업분포의 민간인력보다 낮은 편이다.

한편, [그림 Ⅲ-14]는 다른 OECD 국가와 달리 한국의 공공인력은 연령 가 높아질

수록 과업재량, 영향력 활동, 문제해결 활동이 더 떨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에, 

OECD 국가 부분은 연령 가 높아질수록 과업재량과 영향력 활동이 증가 추세를 보

이며, 문제해결 활동의 경우 연령 별 차이가 거의 없다. 한국 관료제는 정년을 보장하

고, 입직 경로가 단순하며, 특히 고위직일수록 내부 승진이 많다. 요컨 , 한국의 공공

인력은 이상 조직 내에서 경험과 경력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강화할 수 없으며,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전문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낳는다.

2  관료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전략

본 연구는 관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충원제도의 혁신과 승진 등의 인사관리에서 연공

서열의 파괴 등 2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충원제도의 혁신을 통해 능력과 역량이 검증된 공직 지원자를 선별하여 채용해

야 한다. 충원제도의 혁신은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연령 가 낮은 초입 공직자의 충

원과 연령 가 높은 상위 공직자의 충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민간의 유사 직업군

에 종사하는 인력보다 기초능력 수준이 낮은 지원자가 공직에 채용되는 경향을 혁파해

야 한다. 또한, 관료제 내의 경험과 경력이 전문성과 역량의 축적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반비례 관계가 확인된 이상 상위 공직에 한 채용도 주요 혁신 상이다.

보통 낮은 연령 의 신입 공직자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제도(공채)을 통해 이뤄진다. 

[표 Ⅲ-15]에서 알 수 있듯이, 1981년은 현재의 공무원 채용 제도의 토 가 갖추어진 

시기이다. 당시 공무원 직급 체계를 1∼9급으로 정비하고 채용시험은 5급 사무관을 뽑

는 행정고시(현 5급 공채)와 7･9급 공채로 구분하였다. 공무원 공채는 약 40여 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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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한 낡은 제도로서 시 적 적합성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비판의 핵심은 제도

의 시 적 유행이 아니라 인재 선발 능력이 부족한 점이다. 첫째, 더 이상 ‘서류-필기-

면접’ 방식으로는 수만 명의 지원자 중에서 인재를 가려내기 힘들다. 공채에 합격한 인

력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갖추었는지는 별개의 사안이다. 둘째, 규모 인력

을 채용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각 부서나 부처로 배치하는 공채 시스템의 비효율

성과 비효과성이 심각한 편이다. 규모 인력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비용이 상당할 뿐

만 아니라, 공채 시스템과 결합한 중앙통제식 교육훈련으로는 개별 부처･부서가 원하는 

특정 능력과 역량을 갖춘 신입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현실에서는 공채로 

채용한 직원이 부처･부서 배치 이후 추가로 업무 습득과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재교육 

과정을 거치고 있다.

[표 Ⅲ-15] 한국 공무원 채용제도 연혁

     출처: 인사혁신처(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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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일보(2019).

[그림 Ⅲ-15] 민간기업의 공개채용 축소 이유

최근 민간 기업들은 ‘어느 직무든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범용 역량을 갖춘 직원

보다는 ‘누구보다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직무 역량을 갖춘 직원을 선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범용 역량을 중시하는 공채 시스템을 과감

하게 폐지하거나 폭 축소하고 있다. 규모 공채의 축소가 주는 장점은 다양하다. [그

림 Ⅲ-15]에서 동아일보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30  그룹이 공채를 축소하는 

주요 이유는 ‘즉시 활용이 가능한 인력의 신속한 채용’이다(동아일보, 2019). ‘4차 산업

혁명’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기술이 고도화하고 환경변화가 빠른 현  사회에서, 공채와 

교육훈련은 기업의 인력 수요와 공급을 적시에 연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지원자만을 상으로 하는 ‘상시적 제한경쟁 채용’이 역량 

중심의 신속한 인재 채용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관료제 역시 채용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직무와 상관없는 

공채시험의 통과에 특화된 ‘공채형 인간’은 지양하고, 전문성과 직무 역량을 이미 갖추

고 ‘즉시 전력’으로 활용 가능한 지원자를 신입 공무원으로 선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러 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표적인 방안이 행정고시 폐지와 부처별 자율 채용

제이다. 행정고시는 고급관리자, 즉 정부 안에서 정책을 기획 및 추진할 역량을 갖춘 인

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그러나 사회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높은 현재는 과

거와 달리 지식과 지적 능력이 상향 평준화 경향을 보인다. 행정고시에 응시한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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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합격자보다 능력과 역량에서 월등하다고 확신할 수 없다. 더구나 사회가 복잡해지

고 다원화함에 따라 행정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으로 인재를 구분해 선발하는 제도는 현

실 적합성이 떨어진다.

또한, 행정고시는 배타적 입직 배경을 기준으로 고시 출신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입

직 배경이 다른 이들을 배척하는 행태로 이어진다. 즉, 고시가 ‘기회의 사다리’가 아니

라, 관료 조직 내에서 비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의 (승진)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역할

을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요컨 , 조직 성과 향상에 필수적인 인재 선발의 도구로서 

행정고시를 도입했지만 행정고시는 더 이상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오히려, 승진

이 최고의 보상인 관료제 내에서 행정고시는 5급 이상 고위직을 행시 출신 공무원에서 

집중시킴으로써 비행시 출신 공무원의 직무 동기를 낮추고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공채

시험의 전형적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채용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공채형 

인간’에서 ‘실무형 인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행정고시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다만, 행정고시의 갑작스러운 폐지는 수험생과 관료제 내 동요를 유발하기 때문에, 

단계적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입 공무원 채용의 두 번째 혁신 과제는 공개채용과 수시채용이 혼합된 이른바 ‘부

처별 자율채용제’이다(양현모･황성원, 2009). [그림 Ⅲ-16]에서 알 수 있듯이, 부처별 

자율채용제는 공무원 채용할 때 각 부처에게 실질적인 인재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서, 인력 수급계획, 인재 모집, 채용시험 과정에서 각 부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양

현모･황성원, 2009). 특히, 부처별 자율채용제에서는 중앙통제식의 일괄 시험제도는 폐

지되기 때문에, 각 부처는 다양한 선발 방식을 적용하여 부처의 업무 특성에 적합한 지

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양현모･황성원, 2009).

현행 중앙집권형 채용 제도는 미래 행정환경의 변화 및 인재 채용 패러다임 전환 과

정에 조응하는 효율성 면에서는 다소 불리한 제도이며, 따라서 시 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적 관점에서 부처별 자율채용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행정환

경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실정에 맞

는 인재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양현모･황성원, 2009). 공무원 역시 자신이 원하는 부처

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조직의 적합성을 제고하게 된다. 이외에도, 변화하는 시

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서 조직문화를 혁신할 필요가 있으며, 부처별 자율



국가장기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 의제 연구 ∙∙∙ 

250   국회미래연구원

채용제도는 기존 채용 제도와는 다른 인재를 충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조직문화의 다

양성과 변화를 증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자율채용의 결과 인맥이나 학연, 지연

과 같은 부정적인 인사 관행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결정적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입 이전에 충분한 시스템 마련과 각 부처가 원하는 인재상에 한 어느 정도의 기준

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출처: 양현모･황성원(2009).

[그림 Ⅲ-16] 부처별 자율채용제 시행 과정

그러나 부처별 자율채용제의 도입은 점진적이어야 한다. 급격한 제도의 변화는 현실

의 저항을 초래한다. 기존 중앙집권형 채용 제도를 통해 입직한 현직 공무원과 입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채용 제도의 변화에 부정적 관점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부

처별 자율채용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인사행정 역량을 요구하는

데, 현재의 중앙집권형 채용 제도에서 각 부처는 인사행정 역량을 키울 기회와 시간이 

충분치 않다. 즉, 각 부처가 자율채용제를 운영하기 위한 학습과 역량 강화의 시간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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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무엇보다도 각 부처는 우선 부처에 필요한 인재상을 정립하여야 하며, 이 인재

상에 따라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얼마 만큼, 어떠한 방식으로 선발할 것지 

구상하여야 한다(양현모･황성원, 2009).

출처: 양현모･황성원(2009).

[그림 Ⅲ-17] 부처별 자율채용제의 점진적 도입

본 연구는 부처별 자율채용제는 준비 단계와 전면 시행 단계를 거쳐 점진적 도입을 

제안한다. 준비 단계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탐색 및 강화하고 제도의 취약성을 

파악 및 보강하여 제도 운영의 모범 사례 발굴 등을 위해 일부 기관에 한해 부처별 자

율채용제를 시험적으로 실시하는 단계이다. 준비 단계에서는 부처별 자율채용제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충분히 축적할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략 5∼7년의 준비 기간을 

소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준비 단계를 거치면서 부처별 자율채용제를 보완하며, 타 부

처 역시 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역량을 확보해 갈 것이다. 따라서 준비 단계 이후에

는 부처별 자율채용제의 전면 시행으로 채용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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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내용

미국 영국 일본

인사행정기관
인사관리처(OPM),
실적제보호위원회(MSPB),
연방노사관계청(FLRA)

OPS(공공서비스실),
재무부

인사원,
내각인사국

공직분류체계 직위분류제 + 계급제 계급제 + 직위분류제 계급제 + 직위분류제

계약직공무원
유형

temporary, term
(GS 5등급 이하)

fixed-term
secondment

특정임기부직원
일반임기부직원

채용 및 임용 공개채용, 비공개채용 비공개채용(비경쟁채용) 
공개･비공개채용,
경쟁･비경쟁채용

승진 체계 ⚫ 승진이 가능

⚫ 승진에 대한 권한은 부서
장이 결정, 예외적으로 
성과평가가 우수할 경우 
승진 가능

⚫ 승진 불가
⚫ 단, 일반임기부직원은 임

기부직원법에 따라 승급 
가능 

보수 체계

⚫ 일반 공무원 보수 체계에 
근거

⚫ 고위공무원단의 경우는 
고위공무원단 보수표에 
근거

⚫ 공무원 보수는 각 부처장
관 및 기관장이 결정함

⚫ 고위공무원단의 경우는 
고위 공무원관리조항으
로 별도 운영

⚫ 특정임기부직원은별도 
보수체계 존재

⚫ 일반임기부직원은 일반
공무원 보수체계를 따름

성과 관리 ⚫ 일반 공무원에 준함

⚫ 1년 단위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며 성과에 따라 
연봉이 결정됨

  (1년 미만의 단기임용은 
  성과평가 제외)

⚫ 일반임기부직원은 일반
직 공무원과 동일

⚫ 특정임기부직원은 특별 
성과급제도 존재

계약 기간 1~4년 1~5년 최대 5년

계약 기간의
연장

연장 신청이 가능
(임기직 공무원별로
연장 기간은 상이)

최대 5년이지만 예외적으로 
연장이 가능함

최대 5년까지이며 이후에는 
연장 불가

경력직으로의
전환

불가능
계약 당시 성과 조건을 달성
할 경우 예외적 허용

불가능

[표 Ⅲ-16] 주요 국가 임기제 공무원 제도 현황

출처: 서현웅(2019)

부처별 자율채용제 외에 관료제 내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이동(유입과 유출)을 촉

진할 방안으로 전문임기제의 확 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인력 유출 방지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인사 정책에서 전문 인력의 유입과 유출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극 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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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정책의 지향점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관료제의 정년보

장은 직업 안정성이라는 장점과 함께 ‘평생직장’이라는 안이한 인식과 외부 환경변화 

응성 부족이라는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관료제의 전문성과 혁신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료제 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용이한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 한편, 조직 내 

소외를 방지하고, 조직 정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인력 구조에서 전문임기

제 공무원이 일정 비율(critical mass) 이상을 차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현실적 

방안이 현재 시행 중인 전문임기제의 확 이다. 

그러나 전문임기제의 확 를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 첫째,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임기제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근

무 기간 만료일 전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사임하는 경우, 소속기관은 후임자 채용 시

까지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부수적으로 채용절차 진행 등에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기제공무원 본인이 근무 기간 만료 전에 임용 약정을 해지하려는 경

우 최소한 만료 30∼60일 전까지 소속기관에 해지 의사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또는, 근무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퇴직하

여 소속기관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는 것도 하

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규정은 직급이 상 적으로 높은 관리자이거나 업

무 공백 시 기관에 중 한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둘째, 임기제공무원의 전문성을 외적으로 입증하는 방식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특

히, 상 적으로 고위 직급인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한 경우, 채

용된 자의 개인신상 정보를 제외한 최소한의 전문성과 능력(관련 학위, 관련 자격증, 해

당 직무 분야의 경력 등)에 관한 정보에 한해서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도 1∼5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 프로젝트 및 각종 단기과제 수행에 한정하여 임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

여야 한다. 근무 기간을 최  5년으로 단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임기제공무원을 종류, 

등급, 직위별로 규정하고, 성과가 탁월한 자의 근무 기간 연장 특례도 임기제공무원 종

류, 등급, 직위별로 세 하게 규정하여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5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가 

필요한 직위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일반 경력직으로 변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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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의 역량 강화를 위한 두 번째 혁신전략은 승진 등의 인사관리에서 연공서열의 혁

파이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공공인력은 연령 가 높아질수록 직무 역량이 

떨어진다. 그러나 승진은 부분 연공서열에 의한 내부 승진이기 때문에, 연령 가 높

은 공공인력은 개 상위직에 포진해 있다. 마찬가지로 직무 역량이 낮은 인력이 이끄

는 조직은 구성원의 역량을 제 로 활용할 수 없다. 더구나 연공서열의 조직문화는 향

후 하위직 공공인력이 상위직으로 승진할 경우, 그들이 과거 상관의 비생산적 행태를 

모방 및 이용(exploitation)하는 것을 방치한다. 따라서 관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에 의해 승진을 결정해야 한다.

승진에서 연공서열의 혁파를 위해 본 연구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상위직

을 관료제 외부의 전문 인력으로 충원하는 개방형 직위 제도를 확 하고 내실화하는 것

이다. 한국 관료제는 민간부문보다 기초능력과 직무 역량이 낮으며, 상위직으로 갈수록 

그 격차는 더욱 커진다. 따라서 한국 관료제의 부족한 역량과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서는 주요 직위에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4항은 “임용

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특히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하여는 개

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개방형 직위제의 목적과 필요성

을 명시하였다.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직위 지정 수 220 188 182 198 246 311 421 430

충원 수 196 136 149 157 194 235 227 288

내부임용 86 64 82 86 108 147 145 193

외부임용주) 110 72 67 71 86 88 82 95

외부임용률(%) 56.1 52.9 45.0 45.2 44.3 37.4 36.1 33.0

주) 외부 임용은 민간인 외에 타 부처 공무원의 임용도 포함. 

출처: 인사혁신처(2014) 

[표 Ⅲ-17] 개방형 공무원 임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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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방형 직위제의 현실적 운영이 과연 제도 도입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했는지 

의문이 생긴다. 심지어 무늬만 개방형이며, 실질적으로는 폐쇄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길성, 2015). [표 Ⅲ-17]에서 알 수 있듯이, 2006년 고위공무원단 도입 이후 개방형 

직위제로 충원한 직위는 2007년 196개에서 2014년 288개로 증가하였으나, 외부임용

률은 2007년 56.1%에서 2014년 33.0%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외부임용에 타 부처 

공무원의 임용까지 포함한 것을 감안하면, 민간인의 외부임용률은 더 하락한다. 예를 

들어, 2013년 개방형 직위제를 통해 충원한 227개의 직위 중 민간인으로 충원한 직위

는 전체의 22%에 불과한 50개에 불과하다.

개방형 직위제가 관료제의 내부 승진으로 변질하는 것을 막고, 외부 전문가의 유입을 

위한 실질적 통로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직위제를 민간 임용으로 한정하는 등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박영원･배재현, 2015). 그리고 현행 개방형 직위제의 내부 공모는 

분리하여 별도의 제도(예, 공모 직위제)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개방형 직위

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직위제로 채용한 관료와 공채로 채용한 관료 

간의 신분 차이를 해소 또는 완화해야 한다.

일시 내용

1999년 5월 ⚫ 국가공무원법상 개방형 직위제 근거 마련

2000년 2월 ⚫ 개방형 직위제 시행: 실･국장급 20% 범위 내, 임용기간 3년 이내

2002년 4월 ⚫ 임용기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2006년 7월 ⚫ 공모직위 실･국장급 30% 이내 확대, 과장급 20% 이내 도입(부처 자율)

2008년12월 ⚫ 개방형 직위 지정 및 변경을 부처가 자율 결정

2010년 7월 ⚫ 개방형 및 공모 직위 통합해 30% 이내로 운영

2011년 4월 ⚫ 과장급 개방형 직위 지정 의무화

2014년 7월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전원 민간위원 구성)
⚫ 개방형 민간 임용기간 상한선(5년) 폐지
⚫ 실장급 공무원에 민간 스카우트제 도입

2015년 7월
⚫ 민간인만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 도입
⚫ 민간 스카우트제 전체 개방형 직위로 확대
⚫ 장기 재직 성과 우수자는 일반직 전환 허용 

[표 Ⅲ-18] 개방형 직위 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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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직 확 는 낯선 정책이 아니다. 개방직 확 는 지난 십 수년간 정치권과 인사관

련 부처의 주요 정책 사안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의 확 를 100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민간 전문가를 공직사회에 많이 

유입시켜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폐쇄적인 공직 문화도 바꿔보겠다는 취지다. 또한, 

기존 개방형 직위를 공무원이 부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아예 울타리를 쳐서 민간인

만 뽑도록 하는 것이 경력 개방형 직위의 핵심 내용이다. 2015년 기준으로 개방형 직

위 443개 중 민간인 임용은 100개로 22.6%에 불과하였다. 개방형 직위를 1999년부터 

도입한 것을 감안하면 지난 20년간 개방형 직위 운영은 명목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개

방형 직위의 확 를 위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개방형 직위 확 의 정책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OO% 이내”처럼 개방형 

직위의 상한선을 제시하는 것에서 탈피하고, 신에 “OO% 이상”의 하한선을 제시함으

로써 각 부처에게 개방형 직위 확 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실･국장 등 고위직

이 내부 경쟁에 의한 승진 코스가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실･국장 

등 고위직부터 개방직의 비중을 확 하고, 하향식으로 개방직 제도를 조직 문화에 이식

할 필요가 있다. 과장급 등의 직위에서 개방직을 확 하여 고위직으로 상향식 전파를 

할 경우, 개방형 직위 제도에 한 공무원의 조직적 방해를 극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

방형 직위 확 를 위한 방안은 실･국장 직위에 한 개방직/공모 직위제 충원 비율을 

2025년까지는 ‘40% 이상’으로 확 하고, 이후 2030년까지 70% 이상으로 확 하는 식

의 단계적 접근을 제안한다. 

개방형 직위 외에 승진 등의 인사관리에서 연공서열을 역량으로 체하는 것도 한국 

관료제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평가 제도가 개인의 역량과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비판이 연차에 의한 승진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관료제 내 경험과 경력이 전문성과 역량을 담보하기는커녕 후퇴시키기 때문

에, 연차는 불합리한 지표이다. 또한, 연차에 의한 승진은 조직 구성원 간의 성과 경쟁을 

왜곡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차에 의한 승진이 임박한 조직 구성원에게 근무 실적을 

몰아주거나 승진 연차에 미달한 직원은 성과 경쟁을 위한 동기가 제 로 발생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연공서열은 배제하고, 성과 우수자 및 승진 후 담당할 직무에 

관한 역량 우수자를 승진시키는 방향으로 인사관리 시스템을 재설계하여야 한다.

성과 중심의 인사 및 보직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공서열을 타파하는 것이 중



∙∙∙ 제Ⅲ부  관료시스템의 진화와 혁신전략

제4장 미래 한국 관료시스템의 혁신전략   257

요하다.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저성과자의 퇴출을 시스템화하는 것이다. 능력과 성과에 

부합하는 인사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민간･공공의 구분 없이 조직의 주요 원

칙이다. 하지만 연공서열과 호봉제에서는 성과가 저조하더라도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 

성과주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면 개인에게 저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하게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저성과에 따른 책임 강도가 가장 높은 퇴출제를 제도화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조

직 문화를 구축하고, 인사 및 보직 관리에서 성과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저성과자의 퇴출은 기존 관료제의 정년보장을 폐지하는 것과 같은 충격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저성과자 퇴출제는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실험 및 준비 기간이 필

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성과 측정이 비교적 용이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저성과자

의 퇴출제를 시범 실시하여, 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하고 제도를 보

완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저성과자 퇴출제의 제도적 완성도를 확보한 

후 전면 시행함으로써, 제도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의 실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그림 Ⅲ-18]은 관료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논의한 혁신전략을 도식화한 것이다. 본 연

구는 관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서 충원제도의 혁신과 연공서열의 혁파를 제안

한다. 그리고 충원제도 혁신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부처별 자율채용제 도입과 필기시

험이 아닌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을 제시하였다. 연공서열 혁파를 위해서는 민간 개방

형 직위제를 확 하고 성과와 역량 중심의 내부 승진을 제시하였다. 

[그림 Ⅲ-18] 관료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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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직차원의 개혁과제-부처 이기주의 극복

1  한국 관료제의 부처 이기주의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부처(또는 부서) 이기주의는 조직 전체의 성공과 성장을 저

해하는 조직 행태이다. 역  모든 정부들은 부처 이기주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극복하

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그러한 노력과는 별개로 부처 이기주의는 여전히 한국 관료제의 

현황을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 중 하나이다.

정부 내 부처 이기주의의 발생 원인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전문화의 

역설이다. 정부 규모가 거 해짐에 따라,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

해 기능의 전문화가 진행된다. 부처 간 경계가 강화하고 협력 부재가 누적함에 따라 타 

부처의 기능 및 업무에 한 이해와 관심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부처 간 교류

를 어렵게 만들고 부처 간 장벽을 높이는 악순환의 굴레를 만든다. 부처 간 장벽 발생

과 이로 인한 협업의 부족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외부에는 부처 이기주의로 비친다. 부

처 이기주의의 두 번째 발생 이유는 관할권 다툼을 조정하는 시스템의 부재이다. 사회

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기능･업무를 추가하거나 부처 간 소관 영

역에 중첩하는 기능･업무들이 발생한다. 신설된 기능･업무 또는 타 부처와 관할 다툼이 

있는 기능･업무를 자기 부처로 가져오면, 자연스럽게 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뿐만 아니

라 추가된 기능･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통해 부처의 권력을 증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처 간의 관할권 다툼은 물러설 수 없는 생존 게임이며, 이 게임에서 

이기주의는 합리적 선택이다.

관할권 다툼이 발생할 경우, 부처가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응은 두 가지다. 승자독

식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정부 전체의 이해(즉, 공익)보다는 부처의 이해(즉, 사익)를 

앞세워, 승리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공격적 응이다. 이러한 싸움은 쉽게 승부가 

갈리지 않는다. 싸움을 지속할수록 공익 침해는 심각해지며, 특히 오랜 싸움은 양측 모



∙∙∙ 제Ⅲ부  관료시스템의 진화와 혁신전략

제4장 미래 한국 관료시스템의 혁신전략   259

두에게 누적된 불신을 남긴다. 승자독식의 관할권 다툼에서 관련 부처가 택할 수 있는 

두 번째 응은 현상 유지이다. 패배의 후유증이 너무 큼을 잘 알기 때문에, 관할권 갈

등을 내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문제해결을 미루는 동안 업무의 이원화 및 중복으로 

인하여 정부의 비효율성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또한, 관할권 갈등이 임계치에 도

달하면, 필연적으로 부처 간 경쟁으로 격화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현상 유지 전략

은 업무 이원화 및 중복의 장기화로 정부의 비효율성을 만성화하는 주범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t 검정

부처 
이기주의가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공무원
2

(0.8)
18

(7.2)
68

(27.2)
130
(52)

31
(12.4)

1
(0.4)

-0.412

전문가
1

(0.4)
10
(4)

25
(10)

110
(44)

104
(41.6)

0
(0)

전체
3

(0.6)
28

(5.6)
93

(18.6)
240
(48)

135
(27)

1
(0.2)

500

[표 Ⅲ-19] 부처 이기주의 인식 조사

출처: 이주호･최슬기(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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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적 혁신’ 이론의 창시자로 잘 알려진 클레이튼 크리스텐슨(2015) 역시 부처 이

기주의는 내부 역량 결집으로 생겨날 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주장한

다. 부처 이기주의가 심화되어 외로 표출하는 과정에서 이미 국정 비효율성과 낮은 

정책 효과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한국 사회는 국정 운영이 방해를 받을 만큼 부처 이기주의가 심각한 상태임을 인지하

고 있다. [표 Ⅲ-19]에서 보듯이, 부처 이기주의가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에 

공무원과 전문가 모두 동의한다. 공무원 중 약 64.4%(약간 그렇다 52%, 매우 그렇다 

12.4%)가 부처 이기주의의 심각성에 동의한다. 전문가의 문제 인식은 더욱 심각하여 

약 85.6%(약간 그렇다 44%, 매우 그렇다 41.6%)가 부처 이기주의로 국정 운영이 지장

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  부처 이기주의 해소를 위한 혁신전략

정부 내에는 다양한 부처가 공존하는데 부처 이기주의는 상호 발전이 아닌 자기 발전

만을 지향한다. 따라서 부처 이기주의를 해소하려면 자기 발전만을 고집하는 부처 간 

결구도에 개입하여 조정해 줄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부

처 이기주의 자체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한 해결이 가

능한 조직 문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부처 이기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컨트롤타워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첫

째, 일상적인 칸막이 행정으로 발생하는 부처 이기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부 내 

컨트롤타워 설치가 바람직하다. 만성적이며 일상화된 칸막이 행정은 심각성이 누적되어 

외부로 불거져 나오거나 특정 이슈로 중의 관심을 받기 전까지는 해결의 상이 아닌 

적응의 상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적응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칸막이 행정은 관료제에 

침착하여 제도화하고, 관료제의 경쟁력과 혁신을 좀먹는다. 이를 해소하려면 행정부 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보다 면 한 조사와 제도 설계가 필요하지만, 현시점에서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무조

정실이 칸막이 행정 해소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해 보인다.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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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는 한민국헌법 제86조 제2항에 의해 “행정에 관하여 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

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가지며, 국무조정실은 정부조직법 제20조에 의해 “각 중앙행정

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 업무평가 및 규제

개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그림 Ⅲ-19]). 따라서 헌법상 권한과 정부조직법상 기관

업무 등을 고려하면, 부처 간 칸막이 행정과 이기주의를 행정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조정실이 우선 후보이다.

둘째, 특정 업무와 기능을 둘러싼 부처 간 관할권 다툼은 부처 이기주의의 극한 충돌

이며 행정부 내 자체적 해결이 어렵다. 표적인 사례가 한국소비자보호원(소보원)의 

관할권을 둘러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충돌이다. 소보원은 원래 재경부 산하

기관이었다. 그러나 소비자 정책 기능을 효율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보원을 공

정거래위원회 산하로 옮겨야 바람직하겠다는 시각이 생겨난다. 1996년 공정위가 소비

자보호국을 신설해 소비자 업무를 관장하면서 두 부처 간의 관할권 다툼이 시작하였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 소보원을 공정위로 이관하는 법안이 재경부의 강력한 반발로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되었으며, 김 중 정부 시절에도 소보원의 공정위 이관을 위한 논의를 

수차례 진행하였으나 모두 재경부의 반발로 이행되지 않았다. 재경부와 공정위의 10년

에 걸친 싸움은 노무현 정부에서 비로소 종료하였다. 2005년 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

분권위원회에서 소보원 관할권을 공정위로 이관할 것을 결정하였고, 2007년 「소비자기

본법」 개정을 통해 최종 이관하였다. 이처럼 소보원의 관할권을 둘러싼 재경부와 공정

위의 다툼은 행정부 영역을 벗어나 청와 와 국회로까지 확전되었다. 관할권 다툼은 부

처의 반발을 극복하고 조정안을 각 부처가 수용하게끔 만들기 위한 강력한 권력을 요구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도 권력 외에 정치 권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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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9] 국무조정실 조직도 (2018년 기준)

결과적으로 부처 간 관할권 다툼을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

라서 조직개편을 통해 관할권 다툼이 되는 업무와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안이 될 수 

있다. 조직개편은 한국 행정사에서 낯선 현상은 아니다. 특히, 역  정권은 정권 교체 

초반기에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비록 당시의 조직개편은 행정기관의 폐지와 신설이 

주된 상이었고, 그 효과성에 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지만, 분명한 건 규모 정부 조

직개편이 정치 권력에 의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정 업무와 기능의 조정 및 이관은 소

속 기관의 존폐보다 갈등이 덜 심각하며, 저항 역시 낮을 것이다. 따라서 관할권 다툼이 

치열한 사안에 해서는 외부의 정치 권력이 조직개편이라는 공식적 채널을 통해 해결

하는 것도 현실적 안이 될 수 있다.

입법부의 의견 수렴과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업무와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을 수행할 

강력한 주체는 통령을 위시한 청와 이다. 정권 교체와는 별개로, 통령비서실은 국

정 전반을 총괄하고, 정책을 통합 및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통령비서실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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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살펴보면, 정책실에서 고용노동, 경제, 산업, 농어업, 교육문화, 여성가족 등 다

수 정책을 통합 및 조정하고 있다([그림 Ⅲ-20]). 즉, 부처 간 업무의 중복과 이에 따른 

부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은 통령비서실에서 수행 가능

하다. 그러나 부처 간 갈등이 외적으로 공개되고, 부처 힘겨루기 과정이 정치적 동원

을 수반하는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하는 것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통령비서실은 부처 

간 중복 업무의 조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통령비서실은 부처 간 업무 

중복과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할 역량과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처 간 이기주의를 감

지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다. 따라서 통령비서실의 역량을 강화하여 부처 

간 이해갈등의 조정과 해결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통령비서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공식적으로 채용 및 확보함으로써, 부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객관성과 함께 정책의 통합 및 조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부

처 간 업무 중복과 갈등 해소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또한, 통령비서실의 조직 역량 

강화는 통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효과도 

추가적으로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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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0]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조직도

한편, 조직개편은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 성격이 강하며, 정권의 임기 시점에 

따라서 조직개편의 문제 해결 능력도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조직개편의 형식을 빌리지 

않는, 시스템에 의한 부처 이기주의 해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적으로 청와

 통령실 산하에 예산관리실(가칭) 설치를 검토해 보는 방안이 있다. 미국은 통령

실 산하에 관리예산실(OMB)이 소속되어 있으며, 관리예산실장은 미국 내각의 일원이

다([그림 Ⅲ-21]). 미국 관리예산실의 전신은 미국 재무부의 예산국이었으나 1939년 재

무부에서 통령실로 이관하였고 1970년에 관리예산실로 승격하였다. 현재 관리예산실

은 통령 직속 참모기관으로서 예산기능은 물론 법제와 행정관리에 관한 기능까지 수

행하며, 부처 간 업무조정도 수행한다. 한국도 통령실 산하에 유사 기관의 설립이 필

요하다. 삼권분립이 정착하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통령의 역할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통령의 행정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청와  산하 예산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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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치는 부처 간 업무 관할권 다툼을 청와  차원에서 시스템에 의해 조정하는 추가

적 역할도 기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먼저 언급한 국무조정실과의의 기능 중복에 따르는 역할 조정이 필요하

다. 그리고 한국에서 청와  산하에 예산관리실을 설치하는 것은 새로운 기관을 추가하

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예산관리실 설치에 따른 통령실의 조직 확 는 의도와 

상관없이 통령 권한의 비 화라는 비판과 의심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권력 균형의 

차원에서 통령 권한에 한 견제장치와 국회와의 권력 균형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Ⅲ-21] 미국 백악관 조직도 및 관리예산실

부처별 소관 업무의 경계가 비교적 뚜렷하고 부처 간 협력 부재로 타 부처의 기능 및 

업무에 한 이해가 부족할 때 부처 이기주의가 생긴다. 따라서 부처 이기주의를 방지

하려면 부처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혁신전략은 우선 첫째로 

다양한 인사교류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부처 간 인사연결성 강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현재 부처별로 운영하는 고위공무원단을 부문별로 운영하고, 고위공

무원단에 개방직 인재를 포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위 공무원 계층에

서 부처 간 인사교류를 촉진한다. 특히 고위직에서의 인사교류는 하위직에서의 인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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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와 달리 빠르게 조직 문화로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시 적 변화는 업

무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요구한다. 한 부처에서 쌓은 전문성은 타 부처에서 다

양성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부처 이기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두 번째 방안은 부처 

간 협업 기회의 제공이다. 최근의 복잡해진 행정 환경으로 단일 부처로는 해결되지 않

는 사안들이 자주 발생한다. 부처 간 협업은 부처 이기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 외에

도 행정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안이다. 부처 간 이해를 증진하고 궁극적으

로 부처 이기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협업은 업무 수행의 효율성 향상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업과 부처 이기주의 극복의 표적 사례는 미국 항공

우주국(NASA)의 유인 달착륙 프로젝트(아폴로 계획)이다. 1960년  미국은 옛 소련과 

치열한 우주개발 경쟁을 벌였지만 번번이 미국이 한발 뒤지게 된다. 특히, 1961년 소련

이 세계 최초로 유인 우주 비행에 성공하자 미국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으며 

NASA의 연구자들은 실패를 다른 부서의 잘못으로 떠넘기는 데 급급했다. 이 상황에서 

당시 케네디 통령은 책임을 묻기보다는 실패의 원인인 NASA의 부처 이기주의를 극

복하기에 주력하였다. 그 해결책이 바로 NASA 전 부처의 단합과 협력이 없이는 달성 

불가능한 원 한 목표의 제시였고, ‘10년 안에 인간을 달에 보내고 지구로 안전하게 귀

환시키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NASA의 모든 부서는 서로 협력하였으며, 부처 

이기주의는 사라지게 되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처 이기주의를 해소하기 위

한 부처 간 협업은 국･과 등 산하 부서 수준에서의 협업이 아니라 부처 수준에서의 협

업이어야 한다. 산하 부서 간 협업은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자원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

한 효율성 협업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험으로는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할 

정도의 상호 신뢰와 이해를 구축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처가 힘을 합칠 때 해결할 수 

있는 업무, 또는 각 부처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협업 업무를 설계하여 제공하는 것

이 필요하다.

협업 업무는 협업 예산과 연계하여야 한다. 협업 업무의 중요성과 부처 내 비중은 업

무의 개수보다는 업무에 배정된 예산액으로 가늠한다. 또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부

처의 생리를 고려할 때, 협업 예산은 협업 업무에 한 부처의 동의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종합하면, 부처 간 협업 업무를 설계할 때에는 협업 예산을 기준으로 목표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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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 구체적 안 중 하나를 설명하면, 단기적으로 부처 예산

의 10%를 협업 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후 중기 및 장기 로드맵을 

통해 부처 내 협업 예산의 비중을 30%로 확 하는 것이다.

단기 (5년 이내) 중기 (10년 이내) 장기 (20년 이내)

협업 예산 비중 목표 10% 20% 30%

[표 Ⅲ-20] 부처 간 협업 예산 단계적 확대 방안

마지막으로 부처 간 협업 및 이해를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클라우드 공무원단(Cloud 

Civil Service Organization)을 설치하는 것이다. 최근 많은 정책문제는 특정한 부처

에서만 다루기보다는 부처의 경계선을 초월하는 문제, 소위 난제의 성격이 강하다. 그

러므로 부처 이기주의는 단순히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운영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따라서 특정 부처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 조직, 즉 클라우드 공무원단

을 설치하여, 부처 간 협력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난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신속하고 

유연한 정부 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클라우드 공무원단의 구상은 2000년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 영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60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을 살처분하자 식량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

였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식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직접 개입하였

으나, 개별 부처 중심의 응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 집중이 제 로 이뤄지지 않

았으며, 정책 효과성도 낮았다. 영국 정부 공무원들은 소속부처 테두리 안에 갇혀 업무

를 수행함에 따라 부처 간 업무 중복이 빈발하였으며, 각 부처의 업무 과부하로 정책 

집행의 역량 자체가 저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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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ierney, Cottle, and Jorgensen(2015)

[그림 Ⅲ-22 클라우드 공무원단

클라우드 공무원단은 소속부처가 없는 공무원 조직으로서, 규모 인력 투입이 필요

한 정책 이슈에 파견되어 협력을 진행하고, 이후 해당 정책이 안정화되면 클라우드 공

무원단으로 복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정부 차원에서 보면, 클라우드 공무원단은 부

처 간 협력을 제도화하는 효과를 창출하며, 부처 이기주의로 교착상태에 빠진 정책을 

구제하는 효과를 갖기도 한다.

클라우드 공무원단 설치 및 운영의 핵심은 클라우드 공무원의 채용과 유지이다. 특

히, 파견 협력이 없는 상황에서 클라우드 공무원의 고용 유지는 매우 첨예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심도 있는 연구와 사회적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년퇴

직한 공무원 중 일부를 채용하여 클라우드 공무원단으로 활용할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한다. 비전일제 공무원단의 운영을 통해 정부 정책 응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강화

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의 지식과 경험을 정년퇴직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의 정년연장 효과도 기 할 수 있다.



∙∙∙ 제Ⅲ부  관료시스템의 진화와 혁신전략

제4장 미래 한국 관료시스템의 혁신전략   269

아래의 [그림 Ⅲ-23]은 부처 이기주의 해소를 위한 혁신전략을 도식화한 것이다. 첫

째, 부처 간 관할권 다툼을 조정할 기구와 제도가 필요하며, 둘째 부처 이기주의를 예방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부처 간 협업 및 이해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관할권 다툼이 발생한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함께 컨트롤타워 운영

을 위한 제3기관의 개입과 해결을 제시한다. 그리고 부처 간 협업 및 이해를 증진하는 

방안으로 부처 간 교류의 증진과 부처 간 공동 목표를 달성할 협업 기회 제공, 그리고 

클라우드 공무원단 설치를 제시하였다.

[그림 Ⅲ-23] 부처 이기주의 해소를 위한 혁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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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부 차원의 개혁과제-관료 정치화 해소

1  관료제를 둘러싼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통제

관료제의 정치적 중립은 법적 의무사항이다. 한민국 헌법 제7조2항에 의하면, “공

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리고 국가공

무원법 제65조1항에 근거하여,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

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또, 동법 제66조에 의해, “공무원은 노동 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관료제(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

은 과거 권위주의 독재 정권 시절 정치 권력이 자신의 이해에 따라 공무원을 부당하게 

동원하거나 이용해 온 역사적 경험의 반성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의 기본 

취지는 관료제(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양심과 소신

에 의한 직무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관료제에 한 정치권의 영향력과 개입의 폭이 확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관료제에 한 정치 권력의 개입에 한 옳고 

그름의 논쟁이 치열하다. 해당 논쟁을 간략히 소개하면 첫째, 관료제의 정치적 중립 보

장은 독재 권력이 관료제를 부당하게 동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정치 

권력의 확 와 이로 인한 관료제의 정치적 중립 훼손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관료제가 

공익을 배반하고 정치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던 역사를 반복할 우려를 자아낸다. 따라서 

관료제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 권력의 개입과 영향력 확 를 경계하는 주

장이 있다. 둘째, 과거 역사적 경험에 기반한 관료제의 정치적 중립이 현시 에도 여전

히 유효한지 의문이 생긴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현시점에서 독재 권력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료제를 동원하는 것도 사회적 감시를 통해 예방된다. 오

히려 관료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료제의 정치

적 통제가 필요하다. 또한,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행정부를 통해 정책에 정권의 의

지를 담고 실현하는 것은 행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당연한 민주적 책임성이라는 점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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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관료제의 정치화 논쟁은 경중을 논하기 어려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함에 따라 발생하

는 문제이다. 그러나 시시비비를 넘어 관료제의 정치화 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하

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

응답
t 검정

정치권의 
영향력이 커져 
소신 있는 행정 
펼치기 어려움

공무원
1

(0.4)
26

(10.4)
58

(23.2)
117

(46.8)
47

(18.8)
1

(0.4)
-0.175

전문가
1

(0.4)
16

(6.4)
25

(10)
102

(40.8)
106

(42.4)
0

(0)

전체
2

(0.4)
42

(8.4)
83

(16.6)
219

(43.8)
153

(30.6)
1

(0.2)
500

출처: 이주호･최슬기(2015) 

[표 Ⅲ-21] 관료제의 정치화 인식 조사

[표 Ⅲ-21]에 보이는 현장의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상자들은 관료제의 정치화가 공무원의 업무 성과에 지장을 줄 만큼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것으로 여긴다. 공무원의 65.6%, 전문가의 83.2%는 “정치권의 영향력이 커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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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있는 행정을 펼치기 어렵다”라고 인식한다. 이처럼 관료제의 정치화는 현재 진행형

이며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소신에 의한 직무 수행이 심각한 지장을 받

고 있다. 따라서 관료제의 정치화에 해 비판적인 관점에서는 관료제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상당한 관심을 가진다. 

한편, 민주주의의 성숙 과정에서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는 필수 단계임을 주장하는 부

류가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선출(정치) 권력에 의한 통제와 관리를 통해 관료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부패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최근 관료제의 역량

에 한 실망과 불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감시와 통제 기능의 필요성이 증가한다. 관

료제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주체로서 선출권력을 제안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

장에 따르면, 최근 관료제의 정치화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민주주의 이행 과정이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2  관료제의 정치화 해소를 위한 혁신전략

최근 한국 관료제는 미국의 인사행정 제도를 상당 부분 반영하지만, 그 근본적 제도 

기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 제도는 계급제와 연공서열, 순환보직을 기초로 하

는데, 미국은 직위분류제와 개방형, 전문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괴리에서 정치적 중립

에 한 편견이 생겨났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관료제의 정치화와 전문화 사이의 

균형, 관료제에 한 정치적 통제와 관료제의 전문성 확보 사이의 균형 속에서 이해되

어야 한다(안병영, 2017). 그것은 관료제가 누리는 권력성과 관료제가 봉사하는 도구성 

간의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한승주, 2018). 본질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는 

상충적이다(박천오, 2011b).

관료제의 정치화에 한 관점이 긍정과 부정으로 갈리는 상황에서 이에 한 해결책 

역시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정치적 통제 제도화로 양극화될 수밖에 없다. 우선, 관료제 

통제의 제도화는 관료제의 정치화를 인정하는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는 1급 등 고위직을 정무직으로 전환하는 것과 선출권력의 임기와 연동

하는 지명직을 확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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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의 정치화 해소

⚫ 정무직과 직업 관료의 역할 분담
⚫ 고위공무원단 역할 강화
⚫ 장관의 실질적 인사권 보장

⚫ 복수 차관제도를 활용 : 정무차관과 사무차관 신설
⚫ 부처별 고위공무원단에서 직무군별 고위공무원단으로 개편 
⚫ 형식적 권한을 실질적 권한으로 

[표 Ⅲ-22] 관료의 정치화 해소

한국의 관료제는 민주화 이전에는 통치 집단의 정치적 성향이 동일하였기 때문에 정책

목표나 성향의 일관성이 있었으나, 민주화 이후 통령 선거 주기에 따른 통치 집단의 교

체는 관료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권력을 잡은 통치 집단이 바뀌면 개혁을 촉발하고, 정

부 내 조직개편과 인적 쇄신을 동반하게 된다. 정권의 장･차관 임명은 관료제가 가진 계

급적 관성에 따라 인사 결과가 실･국장 및 과장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윤견수, 2018). 조직개편 주기가 단기적일수록 관료의 교체주기도 짧아지며, 정권변동

과 함께 이미 고위직 직업 관료의 교체는 관행화되고 있다(한승주, 2018). 정권변동 초

기에 특정 부처의 실･국장급 일부를 상으로 이뤄지던 인사 조치를 노무현 정부부터 

특정 부처의 1급 공무원의 일괄사표 제출 방식으로 확 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상 부처의 폭을 넓히고 인사도 국책기관장까지 확 하였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에서도 부처의 1급 공무원 인사의 일괄사표 제출이 이미 관행화하였다([표 Ⅲ-23]).

시기 주요 내용 

노무현 정부
2003년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1급 공무원 일괄사표 제출.
2007년 건교부 1급 공무원 5명 일괄사표 제출.

이명박 정부

2008년 총리실, 농림부, 교과부, 국세청 1급 공무원 일괄사표 제출. 
2008년 국책연구기관장 일괄사표 제출.
2008년 청와대 기능직 공무원 60명 교체.
2010년 지경부, 국토부 1급 일부 교체.
2010년 농림부 1급 일괄사표 제출. 

박근혜 정부
2014년 복지부, 해수부, 기재부 1급 일괄사표 제출. 
2014년 문체부 1급 일괄사표 제출. 

문재인 정부 
2017년 총리실 1급 공무원 사표 제출.
2017년 전 부처 1급 공무원 전원 사표 제출41).

[표 Ⅲ-23] 1급 공무원 일괄사표 제출 주요 연혁

41) 문화일보(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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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이후에도 고위 공무원에 한 선출권력의 신임 과정은 관행으로 내려오

고 있다. 선출권력의 임기와 무관하게 직업 공무원의 연속성을 이어져야 하나 현실에서

는 1급 등 고위 공무원의 연속성은 무시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직업 공무원의 정년 

및 정치적 중립 보장과 정면충돌한다. 즉, 정치적 중립이 법･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

는 상황에서 1급 등 고위 공무원은 승진과 직위 보존을 위해 정치 권력과 결탁하는 식

으로 정치화를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미 정치화를 상당히 진행하였거나 향후 정치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1급 등 고위직을 정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과감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고위 공무

원이 국민의 감시를 피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면서 정치 권력과 결탁하는 

것을 완벽히 차단하기 어려우면, 차라리 양성화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고위 공무원과 

선출권력 간의 관계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고위 공무원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

보할 수 있다. 또한, 고위 공무원의 성과를 정권의 성공과 연계함으로써 고위 공무원의 

책임성과 적극성을 제고할 수 있다. 즉, 정권의 성공과 실패가 자신의 직위 보존에 결

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무직 고위 공무원은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으로 예상한다.

한편, 현재의 1급 공무원의 일괄사표 관행은 정권 초기에 행정업무의 공백을 만들며 

관료제의 정치화 수준이 고위공무원단을 넘어 과장급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마찬

가지로 1급 등 고위직을 정무직화하여 정권 교체에 따라 규모의 인적 쇄신이 발생하

면, 현장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서 복

수 차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즉, 정무차관과 사무차관을 운영함으로써 정무차관은 

정무적 역할을 중심으로 사무차관은 행정 전문성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차관급에

서 정무와 행정을 구분함으로써 정권 교체 및 인적 쇄신에 의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를 위한 또 다른 혁신 과제는 지명직 확 이다. 기관장 등 지명

직을 확 함으로써 선출권력이 관료제 통제 기능을 강화한다. 미국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연방 행정부의 공무원 수는 2016년(회계년도) 기준으로 약 192만 3,000여 명이

며, 이 중 지명직(또는 임명직)은 8,000개가 넘는다(소위 plum book). 다수의 지명

직이 기관장급 이상의 고위직임을 감안하면, 미국 통령은 인사권을 통해 행정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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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며, 이는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를 수월하게 만드는 핵심 메커니즘을 담당한다. 공

무원의 범위와 운용이 다르지만 한국의 행정부 공무원 수는 2018년 기준으로 국가직 

65만 7,000여 명과 직업군인 20만 7,000여 명을 합하여 약 86만 4,000여 명 정도이

다. 이중 한국의 통령이 인사 검증을 통해 임명하는 자리는 략 3,000개 정도로 알

려지고 있다. 비율로 따지면, 미국은 전체 연방 행정부 공무원의 0.42%가 지명직이지

만, 한국은 0.35%에 그치고 있다.

지명직 확  측면에서 미국의 사례가 정답은 아니다. 다만, 미국의 사례는 지명직의 

확 가 필연적으로 관료제(공무원)의 전문성과 소신을 훼손하는 것만은 아니며, 지명직 

확 를 정책 안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타당한 이유도 없음을 보여준다. 관료제 혁

신을 위해서는 관료제에 한 관념적 사고와 타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며, 지명직 

확 는 그러한 의미에서 살펴볼 만한 과제이다.

마찬가지로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를 위한 혁신 과제 외에 관료제의 정치적 중립을 보

장하기 위한 혁신 과제도 동시에 고려할 때 관료제 혁신의 효과가 창출된다. 관료제의 

정치화에 한 관점이 다양하지만, 정치 권력이 행정을 비공식적으로 동원하는 행태는 

분명히 비판받을 사안이며 막아야 할 상이다. 특히, 관료제(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목적이 행정이 정치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었음을 감안하면, 최근 

정치 권력이 행정을 동원하는 것은 시 적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료제(공

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혁신 과제가 필요하며, 본 연구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고위공무원단을 부처 단위에서 직무 단위로 변환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미국의 

엽관제의 폐해를 경험한 윌슨은 만들어진 공법을 세세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며 관료는 상관에게 복종만 할 것이 아니라 관료가 속한 공동체에 봉사해

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 관료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정책적 전문성에 근거하여 승

진･임용해야 한다고 하였다(윤견수, 2018). 특히, 계급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통치 집단과 정부 관료 사이의 완충지 로서 고위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김두

래, 2017). 임도빈(2007)은 우리나라와 같은 권위적인 행정문화에서는 관료제의 정치

적 중립성과 그 도구적 합리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위공무원단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였다. 관료제는 기술적 능력과 정치적 판단 둘 다 필요한데,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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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는 것은 고위 공무원들이다(Marx, 1961). 따라서 고위공무원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관료의 정치화를 예방할 방안이 된다.

고위공무원단은 높은 전문성을 갖춘 고위관리직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통령 및 

장관 등의 정무직 공무원이 직위와 부처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유연하게 관리하

는 제도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고위공무원단은 부처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원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현실적 제약을 고려할 때, 고위공무원단

을 부처에서 직무군별로 확 하여 운영하면서 고위공무원단에서 정치와 행정의 융합이 

이뤄지도록 하고, 그 이하 직급에서는 정치적 중립과 객관적 전문성을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치 권력의 생존 여부가 결정되는 선거에서 행정이 동원되는 사례가 빈번하

며, 동원 강도 역시 상 적으로 높은 편이다. 관료가 선거에 동원됨으로써 행정의 객관

성과 공정성이 약화하고, 관료의 업무 생산성이 저하할 수 있으며, 궁극에는 정치와 행

정의 상호보완적 관계까지 훼손될 수 있다. 즉, 관료를 선거에 동원하는 것은 원천 차단

해야 한다.

관료의 선거 동원을 방지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했지만, 실용성 측면에서는 관

료의 선거 개입을 불법화하고 처벌 규정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

다. 불법화와 법적 처벌은 두려움과 강제성에 기반한 법 순응 외에 정치 권력과 관료제

의 거래를 무효화함으로써 관료가 선거에 개입하려는 인센티브를 제거한다. 또한, 정치 

권력에게는 관료를 선거에 동원하던 관행과 유혹에서 벗어날 계기를 제공한다. 한편, 

관료제(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삼권분립의 개념에서부터 발전하였다. 따라서 정치 권

력에 의한 관료의 선거 동원 역시 삼권분립의 취지에 따라 독립된 감시 주체를 설정하

는 것이 필요하며 그 안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고려할 수 있다.

관료제(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세 번째 방안은 집행권과 인사권의 분리

이다. 관료의 선거 동원은 개 인사권을 통한 보상을 매개로 작동하기 때문에, 집행

권과 인사권을 분리함으로써 정치 권력이 관료를 선거에 동원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

다. 또한, 인사권의 분리는 공무원의 업무 객관성을 담보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효과도 

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 지방자치단체이다. 지역 정치 권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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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민의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거 개입에 한 견제 역시 충분하지 않다. 따라

서 공무원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도 크다. 최근 지방분권에 한 사회

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분권은 권력과 시민 간의 거리를 좁히고,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수요를 수렴하기에 적절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정책이나 제도의 실제 효

과는 명분과 목표가 아니라 운용에서 창출된다. 지방분권의 가속화는 지역 정치 권력의 

확 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정치의 일방적 우위와 함께 지역 관료제(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집행권과 인사권의 분리는 지방분권의 전략 

측면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집행권과 인사권의 분리를 위한 방안은 다양하지만, 관료제(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에 초점을 맞춰 방안을 탐색해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의회의 개입을 

최소화한 독립적 기구를 통해 집행권과 인사권을 분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

단체 내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를 통해 인사위원을 선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정책･제도의 정교한 설계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해야 

하지만, 정책･제도 도입의 목적과 필요성의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Ⅲ-24] 관료제 정치화 해소를 위한 혁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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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미래 관료시스템 마련

관료시스템의 혁신 실패의 원인은 다양하겠으나 큰 이유는 혁신 과제의 시 적 적합

성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급진적 혁신 과제는 시 적 요구를 앞서가기 때문에 과제 이

행에 필요한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획득하기 어렵다. 또한, 적응과 경험의 시간이 배제

된 성급한 혁신 과제 이행도 실패의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단기-중기-장기의 관점에서 

혁신 과제의 단계적 수행으로 혁신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부문 단기 혁신 과제 2025 중기 혁신 과제 2030 장기 혁신 과제 2040

충원제도 및 
인사제도

고시제도 부분적 개편: 5급 
공채 폐지

고시제도 폐지

직위 중심제/
직위 분류제 

시스템으로 전환 운영

개방직 확대
실･국장 직위에 대한 

개방/공모 직위제 
충원을 20%에서 40%확대

실･국장 직위에 대한 
개방/공모 직위제 

충원을 40%에서 70%로 
확대

부처별 자율채용 
확대

부처별 자율채용제 시험적 
운영

부처별 자율채용제 시행
※부처의 인사관리 역량을 

함께 제고

부처별 총액인건비제 확대 
적용

부처별 총액인건비제 확대 
적용

성과 중심 
인사/보직 관리

저성과자 퇴출제 시범 실시  저성과자 퇴출제 확대

[표 Ⅲ-24] 관료 충원 및 인사 제도의 혁신

지금까지 논의한 충원 및 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과제를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분류

하면, [표 Ⅲ-24]와 같다. 고시제도의 폐지는 인사/채용 혁신의 핵심과제이지만, 급작스

러운 폐지는 혼란과 혁신 저항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행 5급 

고시 정원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이후 2030년경에는 공채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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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직･공모직 확  역시 단계적 접근을 통한 혁신이 요구된다. 단기적으로는 실･국

장 직위에서 개방직/공모직 충원비율을 40%로 확 하고, 이 과정에서 제도 보완을 통

한 완결성을 높여 2030년경에는 실･국장 직위에서 개방직/공모직 충원을 70%로 확

함으로써 제도 정착의 완성을 기 한다.

부처별 자율채용제 역시 단기적으로는 시범 실시를 통해 제도의 완성도롤 높이고, 중

장기적으로 제도의 전면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부처별 자율채용제에서 각 부

처의 인사채용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성과 중심의 인사/보직 관리를 위해 저성과자를 퇴출하는 제도를 고안하여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부문 단기 혁신 과제 2025 중기 혁신 과제 2030 장기 혁신 과제 2040

국무조정실 
업무 조정 권한 

강화

국무조정실 인력 보강. 
(파견공무원 점진적 축소와 
함께 국조실 자체 인력을 

전문직과 함께 채용) 
※ 국무총리와 부총리 역할 조

정이 필요.

대통령실의 
조정기능 강화

대통령직속위원회 권한 
강화를 통해 부처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선별적으로 국무회의에 상정.

(국무회의 안건과 연계)

대통령실에 예산관리실 설치.
(미국의 OMB 기능 담당, 기재부의 예산 기능이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 국조실 기능과 역할의 조정이 필요.
※ 대통령의 권한 비대 가능성에 대한 견제 장치와 국회

와 균형 장치 고려.

[표 Ⅲ-25] 부처 간 조정 및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표 Ⅲ-25]는 부처 이기주의 해소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부처 간 조정을 담당할 

컨트롤타워의 기능 강화에 관한 시기별 혁신 과제를 정리한 표이다. 부처 이기주의 해

소를 담당할 컨트롤타워의 위치는 국무조정실 또는 통령실 등 다양하다.

국무조정실의 부처 간 역할 조정기능 강화는 단기적 관점에서 실행 가능성이 높은 과

제이다. 국무조정실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국무조정실은 명분상 부처 간 업무 조정

의 담당할 수 있다. 다만, 기능과 역량의 부족으로 실제적 효과가 크지 않았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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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무조정실의 기능 강화를 통해 단기간에 부처 간 업무 갈등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한편, 해결을 위해 정치 권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업무 갈등에는 통령실을 통한 조

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부처 간 업무 갈등을 해결한 통령직속위원회

를 설치하거나 관련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적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향후 발생할 부처 간 업무 갈등의 수준을 낮추고 용

이한 해결을 위해서는 시스템적 해결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통령실 산

하에 예산관리실을 설치하여 부처 업무 조정과 갈등 해결의 역할을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통령실 산하에 부처 간 업무 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경우,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다. 첫째, 국무조정실과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예산관리실

의 설치는 결과적으로 통령의 권한 증 를 가져온다. 따라서 예산관리실의 설치와 함

께 국회와의 권력 균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문 단기 혁신 과제 2025 중기 혁신 과제 2030 장기 혁신 과제 2040

부처 간 인사 
연결성 확대

부처별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부문별 고위공무원단 인사 

운영으로 변경.
(고위공무원단 개방직 인사와 

연계)

부처별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전체 고위공무원단 인사 
풀로 고려하여 인사 운영. 

(고위공무원단 개방직 인사와 연계하여 확대)

부처별 클라우드 공무원제 
시범 도입 (개방직 공무원 
확대와 연계, 신규 사업에 
따른 인력 소요에 대응하여 
필요에 따라서 계약직 활용)

전 정부 단위로 클라우드 공무원제 확대

부처 간 예산 
연결성 확대

부처 간 협업사업과 협업예산 
배정 

(각 부처 예산의 10% 규모로 
고려)

부처 간 협업사업과 
협업예산 확대 

(각 부처 
예산의 20% 규모로 고려)

부처 간 협업사업과 
협업예산 확대

(각 부처 
예산의 30% 규모로 고려)

[표 Ⅲ-26] 부처 간 연결성 강화 및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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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6]에서는 부처 간 연결성 및 협업 강화를 위한 시기별 혁신 과제를 정리 및 

제안하였다. 부처 간 연결성 강화를 위한 첫 번째 혁신 과제는 부처별로 운영하는 고위

공무원단의 교류 범위를 확 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고위

공무원단을 몇 개의 부처가 겹치는 부문별로 확 하고, 고위 공무원의 개방직 충원을 

늘리는 것이다. 이후 제도의 점진적 보완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고위공무원단 인사 보직

에서 부처별･부문별 구분을 폐지하고 전체 부처를 상으로 확 하여야 한다. 이를 통

해 고위 공무원 계층에서 부처 간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상위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부처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

두 번째 과제는 클라우드 공무원단의 도입이다. 다만, 클라우드 공무원단의 성격이 

기존의 전통적 관료제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부처별로 여유 자원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공무원단을 운영하는 경험의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공무원단의 활용 가치를 극 화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해야 한다. 제도의 도입은 상징이며, 제도의 효과성은 제도 운영의 노하

우와 전략에서 비롯한다. 이후 점진적으로 부처별 클라우드 공무원단을 통합하는 과정

을 거쳐 부처 구분이 없는 전 정부 단위의 클라우드 공무원단 설치 및 운영이 이 혁신

의 종착점이다.

한편,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과제로서 부처 간 협업 예산의 확

를 제안한다. 예산 공유를 넘어 협업 예산을 책정함으로써 부처 간 사업 협력을 자연스

럽게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나 부처 이기주의가 심각한 현실에서 협업 예산의 책정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우선은 전체 예산의 10% 정도를 목표로 협업 예산을 도입하고, 이

후 20∼30%로 점진적으로 확 함으로써 협업 예산을 정착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결론

제1절 혁신전략 도식화

제2절 연구의 결론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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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혁신전략 도식화

제3장에서 살펴본 한국 관료제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아래 [그림 Ⅲ-25]로 도식화할 수 있다.



국가장기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 의제 연구 ∙∙∙ 

286   국회미래연구원

[그림 Ⅲ-25] 한국 관료제의 한계점과 해결 방안: 관료 차원과 조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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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방안 세부 내용
 

충원제도 
혁신

⚫ 고시제도(5급 공채) 점진적 폐지
⚫ 부처별 자율채용제 확대
⚫ 개방직 점진적 확대
⚫ 저성과자 퇴출제 
 

컨트롤타워
운영

⚫ 국무조정실의 부처 업무 조정기능 강화
⚫ 대통령실의 정책 조정기능 강화
⚫ 대통령실 산하 예산관리실 설치
 

부처 간 협업
제도화

⚫ 부처 간 협업 업무 및 협업 예산 비중 확대 
⚫ 고위공무원단의 부처 칸막이 폐지  
⚫ 고위공무원단과 개방직 연계 운용
⚫ 클라우드 공무원단 운영
 

관료 정치화
해소

⚫ 관료제도를 둘러싼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통제
  - 복수차관 또는 정무차관 운영
  - 고위직의 정무직화
⚫ 관료제의 정치화 중립 보장 
  - 관료의 선거 개입 처벌 강화 
  - 지자체장의 집행권과 인사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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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본 연구가 제안한 혁신전략 중 특히 인사제도와 관련된 안을 도식화한 것

으로 어떤 전략이 어떤 직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림으로 간략히 보여준다. 중･하위직

은 주로 고시폐지, 부처별 자율채용제, 개방직 비율의 확 에 영향받으며, 고위직은 정

무직 도입에 영향받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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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결론

한국전쟁 이후 짧은 기간에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 정치･사회발전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한국 관료제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

을 것이다. 국가의 성장과 근 화라는 명확한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세

우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관료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를 경영해 왔다. 그 

과정에서 경제개발 초기부터 관료 집단이 산업･업종･기술을 선별하고 생산자원을 집중

시키는 직접 자원 배분 방식을 통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기여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관료제가 민주화된 정치 환경,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보다 능

동적으로 응하려면. 기존의 계층제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전형에서 탈피하여 탈규제화

하된 다원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능력 있는 

정부에 한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국가의 역할에 한 전반적인 고민과 거듭 반복되는 

관료 실패의 징후들로 인해 현재의 관료제가 더 이상 국가 운영의 적합한 수단이 아니

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최지민, 2014). 즉, 과거의 성장동력 모델로는 더 이상 지속

적인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로운 관료제의 성장모델의 발

굴과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가장기발전 전략의 수립과 실

행에 있어 정책 전달의 주요 주체이자 전달체계인 관료제도의 미래 방향에 해서 체계

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3개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 관료제의 진화 과정을 역사적, 제도적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한국 

관료제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점에 해서 관료 차원, 조직 차원, 정부 차원으로 구분하

여 진단하였다. 4장에서는 미래 한국 관료제의 혁신 방안과 세부 실행 전략을 도출하고

자 하였다. 첫째, 한국 관료제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 작은 정부의 패러다임 속에서도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관료제의 내부적 변화는 정치･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서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현 적 관료제가 제도화되기 이전의 이승만 정

부부터 박정희 정부 이전, 두 번째는 발전국가와 군사정권 시 의 관료제, 마지막은 민



국가장기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 의제 연구 ∙∙∙ 

290   국회미래연구원

주화와 시장 중심의 국가 발전 시 의 관료제이다. 이러한 관료 제도가 형성하고 지속

적으로 진화해 오면서 고질적으로 제기되는 관료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

인(관료) 수준에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은 좀처럼 향상되지 않는 관

료들의 낮은 역량 문제이다. 관료들의 역량 강화가 중요한 이유는 질 높은 관료들에 의

해서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개인(관료) 수준에서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관료들의 정치화가 

점차적으로 증폭하는 것이다. 셋째, 관료들의 기득권 수호에 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의 관료들은 전통적으로 지배계층으로서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막강한 권한과 책

임을 부여받아 국가 정책을 주도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료 집단은 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책 과정에 온갖 편법과 불법을 일삼아오면서 철저하게 개입해 왔다. 넷

째, 관료들의 무사안일 문제이다. 빠른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 자

세가 아닌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업무 처리행태가 나타나며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허가 처리 지연, 부서 간 업무 협조 미비, 책임 떠넘기기 등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 다음으로 조직

(부처) 수준에서 고질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 이기주의

를 들 수 있다. 부처 이기주의는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관할권

에 한 다툼, 정책 방향의 차이, 부처들 간의 불필요한 업무 및 기능 중복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둘째, 자원 확보를 둘러싼 부처의 정치화 문제이다. 예산이나 인력과 같은 부처 

권력 확 를 위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처 조직이 정책 결정권자들과의 관계 유지

에 주력하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셋째, 정책 지연이다. 정부 부처 간 정책 경쟁 과정

에서 상호 조정․연계․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책 지연 현상이 나타나고 

그 결과 정책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 지연 현상은 부처들의 공적인 업무 수

행에 따르는 책임성 확보와 행정 업무의 복잡성,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적법절차 준수 등에

서 기인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끝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문제점이다. 거시적인 관

점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점은 이상의 관료 차원과 조직(부처) 차원에

서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증폭하여 관료에 한 불신, 정부의 낮은 역량, 

낮은 정책 효과, 국민 정부신뢰 저하 등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십 년째 해결되지 않고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관료제도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 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관료의 정책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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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이기주의 극복, 관료 정치화 해소의 관점에서 혁신전략을 도출하였다. 첫째, 관료

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관료제로 우수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충원제도를 혁신해

야 하며, 관료제 내 연공서열을 혁파하여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

다. 무엇보다 충원제도 혁신의 핵심은 ‘어느 직무든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범용 역

량을 갖춘 소위 ‘공채형 인간’보다는 ‘누구보다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직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관료제의 채용 시스템의 패러

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표적으로 행정고시 폐지와 부처별 자율채용제의 도입이다. 사

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됨에 따라 행정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으로 인재를 구분해 선발

하는 것은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다. 더구나 행정고시 합격자들은 관료 조직 내에서 그

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어 다른 방식을 통해 올라온 이들을 배척하는 행태가 종종 세간에 

논란을 일으킨다. 즉, 행정고시는 ‘기회의 사다리’가 아니라, 관료 조직 내에서 비행정

고시 출신 공무원의 (승진)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역할을 한다. 공채 시험의 전형적

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채용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공채형 인간’에서 ‘실

무형 인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행정고시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행정고

시의 갑작스러운 폐지는 수험생과 관료제 내 일부의 동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단

기적으로는 행정고시를 6급 공채로 체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후, 점진적으로 6급 공

채를 축소 및 폐지하는 것이 채용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신입 

공무원 채용의 두 번째 혁신 과제는 공개채용과 수시채용을 혼합한 이른바 ‘부처별 자

율채용제’이다(양현모･황성원, 2009). 현행 중앙집권형 채용 제도는 미래 행정 환경의 

변화 및 인재채용의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제도이며, 따라서 시

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적 관점에서 부처별 자율채용제를 검토해야 한다. 급변

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

의 실정에 맞는 인재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처별 자율채용제 외에 관료제 내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이동(유입과 유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임기제의 확

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인력 유출 방지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인사 정책에서 전문 

인력의 유입과 유출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극 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지향점을 바꾸

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관료제의 정년보장은 직업 안정성의 장점 외에 

‘평생직장’이라는 안이한 인식과 외부 환경 변화에 응 부족이라는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관료제의 전문성과 혁신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료제 내 전문성을 갖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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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이한 이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관료의 역량강화를 위한 두 번째 혁신전략은 승

진 등의 인사관리에서 연공서열의 혁파이다. 표적으로 개방형 직위 제도와 호봉제의 

폐지이다. 한국 관료제는 민간부문보다 기초능력과 직무 역량이 낮으며, 상위직으로 갈

수록 그 격차는 더욱 커진다. 따라서 한국 관료제의 부족한 역량과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요 직위에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야 한다. 또한, 개방형 직위제가 관료제의 

내부 승진으로 변질하는 것을 막고, 외부 전문가의 유입을 위한 실질적 통로로 작용하

기 위해서는 개방형 직위제를 민간 임용으로 한정하는 등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박영원･
배재현, 2015). 그리고 현행 개방형 직위제의 내부 공모는 분리하여 별도의 제도(예, 공

모 직위제)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공서열 혁파를 위한 두 번째 혁신 과제는 호봉

제의 폐지이다. 조직에 오래 있었던 사람에게 더 많은 급여와 혜택, 권한을 주는 것은 

현시 에서는 합리적이지 않다. 더구나 호봉제는 성과와 무관하다. 따라서 호봉제의 폐

지는 관료제 혁신을 위한 과제로 채택할 수 있다. 한편, 호봉제 폐지와 함께 저성과자의 

퇴출을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성과주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성과에 따

른 개인의 책임을 강하게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저성과에 따른 책임 강도가 가장 높은 

퇴출제를 제도화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인사 및 보직 관리에서 성

과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둘째, 부처 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세부 실행 전략은 부처 간 관할권 다툼을 중재할 

컨트롤타워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부처 간 이해와 협력 증 라는 2가지 측면에서 검토

한다. 즉 부처 이기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기 발전만을 고집하는 부처 간 결 구

도에 개입하여 조정할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컨트롤타워의 주체 및 권한을 다

양하게 설계한다. 행정부 내 자체 해결의 측면에서 국무총리 산하의 국무조정실이 컨트

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극단적 형태의 부처 이

기주의는 정치 권력을 동반한 외부의 개입과 강제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관할권 다툼

이 치열한 사안에 해서는 조직개편이라는 공식적 채널을 통한 외부의 정치 권력에 의

한 해결이 현실적 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령비서실이나 예산관리실 설치로 

제도 권력과 정치 권력이 결합하여 부처 이기주의 컨트롤타워를 가동할 수 있다. 단, 외

부 개입에 의한 부처 이기주의 극복은 통령(청와 )의 권력 비 화라는 비판에서 자

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통령 권한에 한 견제장치와 국회와의 권력 균형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부처 이기주의는 부처별 소관 업무의 경계가 비교적 명확한데,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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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협력 부재로 인한 타 부처의 기능 및 업무에 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두 번째 방안은 부처 간 이해와 협력의 증진이다. ‘협

업’ 역시 부처 간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최근의 복잡해진 

행정 환경으로 단일 부처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안들이 자주 발생한다. 즉, 부처 간 협업

은 부처 이기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 외에 행정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안이다. 부처 간 협업은 ‘협업 예산’과 연계해야 한다. 협업 업무의 중요성과 부처 내 

비중은 업무 개수보다는 업무에 배정된 예산액으로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부처의 생리를 고려할 때, 협업 예산은 협업 업무에 한 부처의 동의나 참여

를 유도할 수 있다. 한편, 클라우드 공무원단(Cloud Civil Service Organization)의 

설치 및 운영도 부처 이기주의 극복의 방안으로 검토한다. 클라우드 공무원단은 소속 

부처가 없는 공무원 조직으로서, 규모 인력 투입을 요구하는 정책 이슈에 파견하여 

협력을 진행하고, 이후 해당 정책이 안정화되면 클라우드 공무원단으로 복귀하는 방식

으로 운영한다. 정부 차원에서 보면, 클라우드 공무원단은 부처 간 협력을 제도화하는 

효과를 창출하며, 부처 이기주의로 교착상태에 빠진 정책을 구제하는 효과도 있다. 

셋째, 관료 정치화 해소를 위한 세부 실행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관료제의 정치적 중립은 독재 권력이 관료제를 부당하게 동원하는 것을 막

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관료제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 권력의 

개입과 영향력 확 를 경계하는 주장이 있다. 둘째, 과거 역사적 경험에 기반한 관료제

의 정치적 중립이 현시 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의문이다. 이처럼 관료제의 투명성을 제

고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

이 나온다. 관료제의 정치화에 한 관점이 긍정과 부정으로 갈리는 상황에서 이에 

한 해결책 역시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정치적 통제 제도화로 양극화할 수밖에 없다. 첫

째, 관료제 통제의 제도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혁신 과제는 1급 등 고위직을 정무

직화하는 것과 선출권력의 임기와 연동하는 지명직을 확 하는 것이다. 즉, 이미 정치

화가 상당히 진행되었거나 향후 정치화가 심화될 예정인 1급 등 고위직을 과감하게 정

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료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

해서는 정치 권력의 관료 동원을 불법화하는 것이다. 특히, 선거에서 정치 권력이 관료

를 동원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동원 강도 역시 상 적으로 높은 편이다. 관료를 선거에 

동원하는 것은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료의 선거 동원을 감시할 독립된 주체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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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으며, 그 안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려한다. 한편, 지방분권의 가속화

는 지역의 정치 권력의 확 를 가져온다. 이는 정치의 일방적 우위와 함께 지역 관료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집행권과 인사권의 분리는 

지방분권의 전략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한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몇 가지 전략을 향후 한국 관료 제도 혁신에 유용한 혁

신전략 중 하나로 검토하기를 바라며 제Ⅲ부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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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설

치
(1

96
3)

.
서

정
쇄

신
운

동
(1

97
6)

.

공
무

원
 

윤
리

헌
장

(1
98

0
공

직
자

윤
리

법
(1

98
1)

금
융

실
명

제
(1

99
3)

.
공

무
원

 
범

죄
에

 
대

한
 

몰
수

 
특

례
법

(1
99

5)
.

부
패

방
지

법
 제

정
(2

00
1)

. 
부

패
방

지
위

원
회

 
설

립
(2

00
2)

.

부
패

방
지

위
원

회
를

 국
가

청
렴

위
원

회
로

 변
경

.
주

신
백

지
신

탁
제

도
, 

퇴
직

공
직

자
 

사
전

취
업

심
사

제
 도

입
.

부
패

영
향

평
가

제
도

. 

국
가

공
무

원
 

종
교

중
립

 의
무

.

퇴
직

공
직

자
 

취
업

제
한

제
도

 실
시

.

주
요

법
령 제
 

개
정

정
부

조
직

법
 제

정
(1

94
8)

.
국

가
공

무
원

법
(1

94
9)

.
고

등
고

시
령

/보
통

고
시

령
제

정
(1

94
9)

.

국
가

공
무

원
법

 
개

정
(1

94
9)

.
직

위
분

류
법

(1
96

3)
.

공
무

원
훈

련
법

(1
96

3)
.

연
금

법
(1

96
0)

.

국
가

공
무

원
법

 
개

정
(1

98
3)

.
공

직
자

윤
리

법
 

제
정

(1
98

3)
.

정
부

조
직

법
 개

정
.

국
가

공
무

원
법

 개
정

.
정

부
조

직
법

 개
정

.
공

무
원

노
동

조
합

법
 제

정
(2

00
5)

.

경
력

경
쟁

채
용

으
로

 
개

정
(특

별
채

용
을

 
경

력
경

쟁
채

용
으

로
).

중
앙

인
사

기
능

총
무

처
와

 
고

시
위

원
회

의
 

2원
 

체
제

에
서

 
총

무
처

로
 

일
원

화
(1

96
2)

.

중
앙

 
인

사
기

관
 권

한
 강

화
: 

5급
 

이
상

 
임

용
시

 
총

무
처

 
장

관
 

협
의

제
 

신
설

. 

중
앙

인
사

 기
능

을
 중

앙
인

사
위

와
 

행
자

부
로

 
분

리
(1

99
9)

.
인

사
행

정
 전

담
부

서
설

치
 계

획
 국

무
회

의
 보

고
(2

00
1)

.

중
앙

인
사

위
로

 
기

능
 

일
원

화
(2

00
4)

.
부

처
 인

사
자

율
권

 확
대

: 
부

처
 인

사
 전

담
 부

서
 설

치
 확

대
(2

00
4)

.
중

앙
 인

사
 권

한
을

 각
 부

처
로

 위
임

, 
10

8건
의

 인
사

규
제

를
 폐

지
.

공
직

분
류

별
정

직
과

 
일

반
직

 
구

분
(단

, 
일

반
직

은
 5

계
급

).
직

위
분

류
제

 재
도

입
을

 시
도

(법
시

행
 유

보
:1

96
3)

.
직

위
분

류
제

 
폐

지
 

및
 

계
급

제
로

 환
원

(1
97

3)
.

경
력

직
과

 
특

수
경

력
직

으
로

 
분

류
.

정
책

직
 

신
설

 
검

토
(1

99
6)

.
직

무
분

석
추

진
협

의
회

운
영

 
규

정
 

제
정

(1
99

6)
.

직
위

분
류

제
 요

소
 강

화
.

시
간

제
 근

무
제

도
 도

입
: 

계
약

직
 최

초
 적

용
(2

00
2)

.

고
위

공
무

원
단

(직
무

 등
급

제
, 

공
모

 
직

위
) 

도
입

.
공

무
원

 직
군

 및
 직

렬
체

계
 개

편
.

시
간

제
 근

무
제

 확
대

(2
00

5)
.

직
무

분
석

규
정

 제
정

(2
00

6)
.

전
문

경
력

제
 도

입
(2

00
7)

.

직
위

분
류

제
(같

은
 

직
급

/ 
같

은
 등

급
에

 속
하

는
 직

위
에

 동
일

한
 

보
수

 지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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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4공
화

국
제

5∼
6공

화
국

문
민

정
부

국
민

의
 정

부
참

여
정

부
이

명
박

 정
부

 
박

근
혜

 정
부

 

채
용

승
진

균
형

인
사

고
시

제
도

 
실

시
: 

고
등

고
시

(행
정

,사
법

,기
술

)와
 

보
통

고
시

(4
급

(현
7급

).
 

학
력

 제
한

 실
시

.
행

정
고

시
와

 기
술

고
시

 분
야

에
서

 
자

격
 

고
시

제
를

 
수

시
 

채
용

으
로

 
전

환
(1

96
3)

.
공

채
시

험
에

서
 학

력
 제

한
을

 철
폐

(1
97

3)
.

제
한

 
경

력
특

별
채

용
제

 
도

입
.

명
예

퇴
직

제
 

신
설

.
연

고
지

채
용

제
 

도
입

.

여
성

 
채

용
목

표
제

 
도

입
(1

99
5)

.
개

방
형

 
전

문
직

위
제

 도
입

.
근

속
승

진
제

 
신

설
.

양
성

평
등

 채
용

목
표

제
 도

입
(2

00
2)

.
개

방
형

 직
위

제
 도

입
(국

장
급

 
이

상
).

지
역

인
재

 
추

천
채

용
제

 
도

입
(2

00
5)

.
지

방
인

재
채

용
 

목
표

제
 

시
행

(2
00

7)
.

개
방

형
 직

위
제

 과
장

급
으

로
 확

대
(2

00
6)

.
공

직
적

격
성

평
가

제
도

(P
A

S
T)

 
도

입
(2

00
4)

.
공

직
임

용
 요

건
 완

화
.

양
성

평
등

 채
용

목
표

제
. 

공
개

채
용

 응
시

 상
한

 
연

령
 폐

지
.

9급
 저

소
득

층
 채

용
.

10
급

 
기

능
인

재
추

천
채

용
.

국
립

외
교

원
 

설
립

: 
공

개
경

쟁
시

험
으

로
 

선
발

된
 외

교
관

 후
보

자
로

서
 

국
립

외
교

원
 

정
규

과
정

을
 

수
료

한
 

사
람

을
 

5급
 

외
무

공
무

원
으

로
 채

용
.

시
간

선
택

제
 

국
가

공
무

원
제

도
. 

귀
화

 
및

 
북

한
이

탈
주

민
 

채
용

.

교
육

훈
련

국
립

공
무

원
훈

련
원

 
창

설
(1

94
9)

.
공

무
원

교
육

훈
련

에
 

대
한

 
법

적
제

도
적

 
기

틀
 

마
련

(1
96

3)
.

승
진

후
보

자
 명

부
에

 훈
련

 
성

적
 반

영
(1

5%
).

공
직

윤
리

 
강

화
.

세
계

화
 

교
육

 
강

화
.

교
육

훈
련

 
기

관
의

 
통

폐
합

: 
국

가
전

문
행

정
연

수
원

 등
. 

공
무

원
 

상
시

 
학

습
체

계
 

도
입

(2
00

5)
.

역
량

과
 

성
과

 
중

심
의

 
교

육
훈

련
 

체
계

 마
련

 및
 시

행
(2

00
5)

.
교

육
훈

련
 

기
관

 
조

직
개

편
: 

국
가

전
문

행
정

연
수

원
 등

 5
개

를
 부

처
 

소
속

으
로

 환
원

(2
00

4)
.

역
량

평
가

제
. 

경
력

발
전

전
문

분
야

별
 

보
직

 
관

리
제

 
의

무
화

(1
99

4)
.

전
문

분
야

별
 보

직
 관

리
제

를
 

임
의

사
항

으
로

 완
화

(1
99

8)
.

전
문

분
야

별
 보

직
 관

리
제

 재
의

무
화

(2
00

5)
.

전
보

제
한

기
간

 강
화

: 
과

장
급

(1
년

→
1년

 6
개

월
),

 5
급

 이
하

(1
년

→
2년

)ㅣ

보
직

 
관

리
 

원
칙

(직
급

에
 상

응
하

는
 직

위
를

 부
여

) 
도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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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4공
화

국
제

5∼
6공

화
국

문
민

정
부

국
민

의
 정

부
참

여
정

부
이

명
박

 정
부

 
박

근
혜

 정
부

 

인
사

교
류

부
처

 
간

 
인

사
교

류
제

 강
화

.
중

앙
 

부
처

 
간

 
파

견
 근

무
제

.

32
개

 
직

위
의

 
국

장
급

인
사

교
류

(2
00

4)
.

중
앙

과
 

지
방

 
간

의
 

인
사

교
류

(2
00

4)
.

민
간

근
무

휴
직

제
 도

입
(2

00
3)

. 

보
수

생
활

급
 체

계
.

생
활

급
에

 가
미

한
 직

무
급

제
(1

97
3)

.

계
급

별
 

근
속

 
호

봉
제

보
수

 
현

실
화

 
4

개
년

계
획

(1
98

9)
.

국
장

급
 

이
상

 
연

봉
제

 
실

시
(1

99
9)

.
과

장
급

 이
하

 성
과

상
여

금
제

 
실

시
(2

00
1)

.

보
수

체
계

 중
 기

본
급

 비
중

 확
대

(2
00

5 
44

%
→

20
06

 5
4%

).
인

건
비

 
중

 
성

과
급

 
비

중
 

확
대

(2
00

5 
1.

3%
→

20
06

 2
%

).
고

위
공

무
원

단
 

보
수

 
재

설
계

(2
00

6)
.

성
과

연
봉

제
 

과
장

급
으

로
 

확
대

(2
00

5)
.

성
과

평
가

근
무

성
적

 및
 경

력
평

정
제

 
신

설
.

근
무

성
적

평
정

요
소

에
 

청
렴

도
 추

가
.

목
표

관
리

제
 

도
입

.

4급
 이

상
 목

표
관

리
제

 실
시

.
직

무
성

과
관

리
제

 도
입

(2
00

1)
.

다
면

평
가

 활
성

화
(1

99
9)

.

직
무

성
과

에
 

의
한

 
인

사
관

리
 

및
 

평
가

 시
스

템
 강

화
(2

00
5)

: 
직

무
성

과
계

약
제

, 
5급

 이
하

 평
정

제
도

 
전

면
 개

편
, 

다
면

평
가

제
도

 개
선

, 
성

과
관

리
카

드
제

도
 도

입
.

특
별

승
급

제
도

 도
입

. 
직

무
성

과
계

약
제

.

지
방

공
무

원
 

성
과

계
약

제
도

. 
과

장
 후

보
자

 역
량

평
가

 도
입

.

근
무

성
정

평
정

제
도

 개
편

(부
처

 
자

율
성

 확
대

).
과

장
 후

보
자

 
역

량
평

가
 의

무
화

.

투
명

공
정

인
사

관
리

고
위

공
직

자
 인

사
심

사
제

 도
입

. 

고
위

 공
직

자
 인

사
검

증
에

 관
한

 법
률

제
정

 추
진

(국
회

 계
류

 중
).

인
사

청
문

회
 

전
 

국
무

위
원

으
로

 
확

대
(2

00
5)

.
외

무
직

 등
 특

정
직

으
로

 인
사

심
사

 확
대

.
고

위
직

인
사

 추
천

 및
 검

증
체

제
 분

리
.

정
부

직
, 산

하
 단

체
장

 선
발

 시
스

템
 개

선
.

정
부

직
 후

보
자

 상
시

관
리

 체
계

구
축

.
국

가
인

재
 D

B 
프

로
그

램
 개

발
(2

00
3)

.
공

공
기

관
 인

사
운

영
 지

침
 제

정
(2

00
6)

.

부
정

청
탁

금
지

법
(2

0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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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4공
화

국
제

5∼
6공

화
국

문
민

정
부

국
민

의
 정

부
참

여
정

부
이

명
박

 정
부

 
박

근
혜

 정
부

 

근
무

제
도

주
5일

 
근

무
제

(2
00

2)
 

및
 

탄
력

 
근

무
제

(2
00

1)
 

시
범

 
실

시
.

선
택

적
 

복
지

제
도

 
도

입
 

연
구

(2
00

1)
.

행
정

기
관

 
주

5일
 

근
무

제
(2

00
5)

, 
탄

력
 근

무
제

(2
00

4)
.

재
택

근
무

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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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제 제기

제Ⅳ부는 국가발전모델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분야 전략과제의 도출을 목적

으로 한다. 예산 배분과 재정운용은 공적 서비스 제공자로서 국가/정부의 의사결정 및 

정책집행 방식과 공적 서비스가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과정을 매개하는 중간단계

에 위치한다. Ⅳ부의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 거버넌스” 연구는 Ⅱ부와 Ⅲ부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도성장기 한국의 정치･사회･경제 시스템으로 규정한 발전주

의 모형이 한국 사회의 당면 현안에 한 문제해결 능력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할 새로운 시스템을 아직 구축하지 못하였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정

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권위주의적 제도와 방식이 해체되고 법적･제도적으로 민주적 

요소들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과 관행에는 여전히 발전주의적 요소들이 

잔존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한국이 처해있는 상황을, 시스템으로서의 발전국가가 

해체되었으나 그 잔재들은 남아 있으며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현안을 해결할 새로운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포스트 발전국가(Post-Developmental 

State)’42)적 상황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포스트 발전국가에서는, 넓은 의미의 정부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국회, 행정부, 관료

제도 등 사이의 제도 간 정합성이 높지 않아 민주적 의사결정은 형식적으로만 작동할 

뿐, 표성･효율성･책임성 등 좋은 제도가 갖추어야 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된다. 예산 배분과 재정운영 과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2000년  중반 4

 재정혁신은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미시적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정의 

관리와 집행을 혁신하기 위한 노무현 정부 혁신 노력의 일환이다. 즉, 참여정부가 관료

제 부문에서 추진한 “평가의 상으로 성과와 경쟁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

42) ‘포스트 발전국가’는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본 연구가 취하는 관점은 발전국가 모형이 신자유주의로 변
화되었다는 “발전국가 소멸론”보다는 발전국가가 새로운 환경하에서 변형되어 지속된다는 입장의 “발전국가 지속론”에 가
깝다. 다만, 지속 또는 잔존하고 있는 발전국가 요소가 현재 한국의 거버넌스 체제에 갖는 역할에 대해서는 ‘발전을 견인한 성
공요인’이라기보다는 제도 발전을 지연시키는 장애요인이라는 의미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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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행정개혁”(Ⅲ부: 183)의 재정분야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43)이 지향하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에 관한 논의는 체로 

정책 환경의 변화에 응하여 나타나는 정부 조직의 내부적 변화”(염재호, 2007: 15)에 

국한되며,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원리와 구체적 제도가 이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

는 경향이 강하다. 신공공관리론에 기초한 관료제도 혁신과 마찬가지로 재정 혁신 역시 

재정운용의 실질적 혁신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행정부 부처 수준에서 진행한 

부분적 개혁으로서의 한계가 뚜렷하였다44)([표 Ⅳ-8] 참조).

따라서 Ⅳ부에서는, 지난 십수 년간 재정 분야의 제도개혁 노력이 갖는 한계를 넘어

서기 위해, 정치체제를 포함한 재정 거버넌스가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 재정운영의 

기조 변화에 응하는 재정 수단별 정책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재정 개혁의 전략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43)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선택론을 중심으로 공공관리론과 주인-대리인 이론, 거래비용경제학 등 시장주의적 이론에 기초해 전
통적 관료주의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정부 운영 이론을 의미한다. 온라인행정학전자사전의 ‘신공공관리론’(배
용수 집필) 참조(http://www.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266&page=31&term_cate=&term_
word=&ter). 

44) Ⅲ부에서 서술하듯이 신공공관리적 관료제 개혁에 대해 엄석진(2016)은 “개발연대의 집권적 기획-통제 체제의 유산에 의해 
효과성이 제약되면서 개혁이 형식화”되었다고 평가한다(Ⅲ부: 207). ‘개발연대의 집권적 기획’이라는 설명은 경제기획원의 
해체로 정책기획과 예산의 연계가 느슨해진 재정 분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의 정치체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준
대통령제’하의 예산･재정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점에서 4대 재정 혁신 역시 ‘발전국가 이후’에 적합한 제도개혁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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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  재정정책 프로세스별 연구 범위 및 관련 문헌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한 정치적 과정과 정책 거버넌스

에 한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역량 제고, 협

력적 노동관계 구축 및 일자리 확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정책은 

세입과 세출의 결정 및 구성을 통해 정부 정책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그 과정은 [그림 

Ⅳ-1]처럼 세 단계의 경로 구분을 통하여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재정수요 결정요인(재정 환경)이 재정 총량과 구성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주는 과정이다. 재정수요 결정요인은 경제적･사회적･제도적 요인 등으로 구분되

며, 결정해야 하는 주요 재정지표로는 총예산 및 부문별 예산,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

률의 수준, 국가채무의 수준 등이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법 제도(헌법과 법률) 및 정치

체제가 예산의 수립과 심의 과정을 통해 재정의 총량과 구성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는 다시 ① 재정당국을 주축으로 한 행정부 내의 예산 과정, ② 예산의 심의와 편성

권을 통한 입법부 내의 예산 과정, ③ 예산 과정을 둘러싼 행정부와 입법부 간 관계 등 

세 개의 과정으로 세분된다. 물론 2단계 경로(정치적･법적･제도적 예산 과정)도 궁극적

으로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 과정 역시 1단계 경로의 재정정책 결

정요인에서 완전히 자율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유사한 재정정책 결정요인하에서도 헌

법과 법률, 정치체제의 특성에 따라 국가별로 재정정책의 기조에 뚜렷한 차이가 확인된

다는 점은 예산 과정에 한 의사결정체계 및 거버넌스가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수준을 

결정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함을 시사한다(Ⅳ부 3장 2절 참조). 헌법과 정치체제는 

그 자체 제도로서 경로의존성과 상 적 자율성을 갖기 때문에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치

는 독립적 요인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부문별 지출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기획과 구성을 통해 정부 서비스를 국민과 경제주체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재

정의 수준과 구성이 1차 및 2차 단계를 거쳐 결정된 이후인 3단계 정책 전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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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공부문의 역량, 즉 정부의 생산성이 재정정책의 효과성과 품질을 결정한다.

[그림 Ⅳ-1] 정부 서비스를 결정하는 재정정책 프로세스

재정정책의 수립과 성과에 한 기존 연구를 이상에서 논의한 재정정책의 단계와 연

계하여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 규모와 부문별 재원 배분의 결정요인(국민

/조세 부담률과 세출 구조의 결정요인 등)은 1단계에 한 분석에 해당한다. 둘째, 재정

운용과 예산 수립 단계에서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역할 및 정치체제와 재정제도의 관계, 

중앙-지방 간 재정 관계의 결정요인으로서 정치체제와 재정제도의 역할은 2단계에 

한 분석이다. 셋째,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재정운용 시스템 분석, 재

정 전달체계의 효율성 분석, 재정정책의 효과성에 한 분석은 3단계 과정에 한 연구

에 해당한다.

1단계와 3단계에 해서는 그간 국내에서 상당히 다양한 연구성과를 축적하였다. 1

단계의 재정 규모 및 부문별 재원 배분의 경우 사회후생함수를 적용한 연구와 해외 사

례를 이용한 연구로 구분한다. 김성태⋅김명규(2015)는 사회후생함수를 구성하고 후생

극 화를 만족하는 정부지출 규모를 추정하였다. 동 연구는 한국의 GDP 비 복지예

산이 2013년 기준 9.7%로 사회후생 극 화를 위한 추정치(17.9%)를 크게 하회하므로 

복지예산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45) OECD 국가들의 부문

45) 전영준･김성태･김진영(2013)은 다소득계층 세대중복모형을 이용하여 복지지출의 후생효과를 추정함으로써 복지예산에 대
한 적정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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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재정운영 경험을 활용한 연구로는, 김의섭⋅황진영(2006), 류덕현(2008), 김진영

(2015) 등이 있다.46) 

지난 15년간 한국의 재정정책 연구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는 재정운

용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재정운용 시스템(3단계)을 상으로 한다. 2000년  

중반 참여정부가 4  재정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4  개혁 부문47)에 한 분석과 그 통

합적 효과 분석(시스템 분석)에 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48) 표적으로 박형

수 외(2012)는 4  재정개혁 각각의 주제와 그 통합적 효과에 해 종합적으로 분석하

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국회의 예산심의 방식 등과 같은 2단계와 관련한 분석도 일

부 이루어졌지만, 부분 연구는 행정부 차원에서의 4  재정개혁의 개선을 통한 재정

운영시스템의 효율화49)에 할애하였다. 

2단계인 재정운용과 예산 수립 과정에서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역할 및 정치체제와 재

정제도와의 관계에 한 연구로는 von Hagen(1992), von Hagen and Harden(1994), 

Hallerberg･Strauch･von Hagen(2009), Molander(2000) 등이 표적이다. 이 분야

의 주요 연구에서는 재정당국의 권한과 그 권한을 기저에서 결정하는 정치체제가 재정

운용, 특히 거시적 재정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역사적 

및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정량적 재정지표의 결정방식을 이해하고자 하든, 재정 

개혁의 성과를 설명하고자 하든 간에, 제도 운영과 관련한 실질적 의사결정 과정을 이

해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이 매우 유용하다.

예를 들어, 앞서 예로 든 4  재정혁신 가운데 하향식(Top-down) 예산제도는 서구

국가의 제도 구성요소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다른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

다([표 Ⅳ-8]의 국가별 하향식 예산제도의 운영 실태를 참조). 그러나 실제 운용과정과 

46) 김진영(2015)은 1인당 지출과 부문별 지출 비중을 사용하여 복지와 교육부문에 대한 결정요인을 추정하였으며, 류덕현(200
8)과 김의섭⋅황진영(2006)은 시스템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여 경제･복지･교육･기타 4개 부문에 대한 지출 결정요인을 분
석하였다. 

47) 참여정부의 4대 재정개혁은 중기재정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성과관리 예산제도, 디
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 등으로 구성된다. 

48) 예를 들어, 박노욱(2015)은 성과관리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김나영･김은지(2017)는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톱다운) 제도
의 개선 방안을 분석하였다. 또한 최용락･배득종(2009) 및 한국행정학회(2017) 등은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의 발전 방안
에 대한 연구를, 김용식(2018), 김대철･박승준(2015) 등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49) 연구대상은 대통령 임기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 재정준칙의 도입, 국가재정운용계획 집행결과의 평가, 재정전략회의 
내실화, 사전타당성 분석 강화, 국회의 예산심의 방식 개선, 재정사업 성과평가 및 환류 개선, 예산의 집행관리 강화, D-Brai
n 시스템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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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는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등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예산편성 거버넌스

가 의원내각제나 통령제와 같은 정치체제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

존의 국내 문헌에서는 예산의 총량 및 편성과 관련된 정치경제학적 제도개혁 문제는 거

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정안정화 분야 역시, 세입과 세출에 한 정량적 연구나 미

시적 차원의 성과관리 연구에 비해 재정 거버넌스의 구축에 한 연구는 그 중요도에 

비해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그림 Ⅳ-1]의 재정운용 과정과 결정요인 가운데 2단계를 중심으로 한

국의 재정전략을 도출하고자 하며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Ⅳ부의 2장에서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재정정책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변화하는 

환경하에서 한국의 재정당국이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정책과제를 확인하였다. 재정수입

과 지출 등 재정 규모 결정요인으로는, 중장기 재정환경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인구구

조, 세입여건을 결정하는 경제적 요인, 복지 지출을 중심으로 한 지출 여건, 제도적 및 

정치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다음으로는 고도성장기 한국의 재정당국이 이루어

낸 성과와 재정운용의 특성을 분석한 후 정책 환경의 변화로 요구받는 새로운 재정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고도성장기 한국의 재정운용은 경제 부문 위주의 톱다운 예산편성, 

경제성장으로 뒷받침된 재원 공급 및 예산편성의 안정성, 외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재정당국의 안정화 정책에 따른 위기 극복 등 세 가지 특징으로 압축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재정운용과 재정 관계를 규정해 온 위 세 가지 요소가 새로운 재정

환경의 출현하에서 더 이상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각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설

명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경기 응적 재정운용 및 재정개혁(지출효율화)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두고 OECD 국가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새로운 재정 거버넌

스 구축에 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국가의 경험과 관련 분

야 핵심 문헌에 한 분석을 통해 정치체제가 국가별 재정제도, 나아가 성공적 재정정

책의 수립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한 설명을 제공한다. 특히 von 



∙∙∙ 제Ⅳ부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 거버넌스

제1장 서론   311

Hagen(1992)의 재정제도 가설(structural hypothesis)과 스웨덴의 재정 개혁 사례를 

통해, 재정운용에 한 “정치권의 자율적 통제(self-constraint)” 기제가 국가별 재정 

성과에 한 핵심적 결정요인임을 보이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한 한국의 재정정책이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는 

무엇인지, 정책의 기조나 수단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재정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되

어야 하는지, 중장기 시계에서 요구되는 재정제도 및 법 개정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제

안하였다. 우선 복지국가로의 이행 과정에서 직면하는 ‘복지-증세-국가채무’라는 재정 

트릴레마의 덫에 해서는 국가채무와 증세라는 재원조달 수단별 시기 선택과 재정 확

장에 따른 건전성 위협에 한 응 방식, 재정정책 수단별로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

정 거버넌스에 해 제시한다. 다음으로 한국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중장

기 시계의 재정관리를 위해서는 재정수축기에 비한 유연한 재정제도 구축이 무엇보

다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재정당국의 재정관리 역량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법정지

출 증가의 문제점과 최종적으로 이를 통제하기 위한 국회와 행정부 재정당국의 역할에 

해 살펴보았다.





재정운용의 환경 변화와 새로운 정책 과제

본 장에서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재정정책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재정당국이 고도성장

기에 해결해야 했던 정책적 과제의 특성 및 변화하는 환경하에서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정책과

제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제1절 재정운용 환경의 변화

제2절 고도성장기 재정당국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 과제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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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재정운용 환경의 변화

재정수입과 지출 등 재정 규모는 경제여건과 사회적･정치적･제도적 요인, 공공선택 

요인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그림 Ⅳ-2]). 이 절에서는 한국의 중장기적 재

정환경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인구구조와 세입여건을 결정하는 경제적 요인, 복지지출

을 중심으로 한 지출 여건, 제도적 및 정치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한국의 재정운용 환경

변화를 설명한다. 

1  기저 요인: 인구구조

재정운용의 환경변수는 크게 세입 결정요인과 세출 결정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출산･고령화로 표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이 두 요인 모두에 영향을 주는 기저변수

라 할 수 있다. 2018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77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이며, 고령화 추이 또한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을 앞서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인구구조는 저출산의 장기화, 기 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화 심화, 그리고 인구

감소 시 로의 전환이라는 급격한 변화의 과정에 놓여 있다. 통계청(2019)에 따르면 한

국의 고령화 비율은 2017년 13.8%에서 2030년 25%, 2040년 33.9%, 그리고 2050년 

39.8%로 급격하게 상승할 전망이다([그림 Ⅳ-4]).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및 인구감소 

시 의 도래는 성장잠재력 약화에 따른 세입 기반의 붕괴, 복지재정 확 에 따른 세출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같이 세입과 세출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종국에는 경제

위기 극복의 버팀목이었던 재정부문의 건전성을 위협할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전 세

계에서 가장 심각하고 급속한 저출산화와 매우 빠른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가는 

재정정책의 가장 큰 제약 조건으로 작용한다.50)

50) 류덕현(2018)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2010년대의 한국을 재정수지, 국가채무, 조세부담률 등 재정지표를 중심으로 비
교한다. 1990년대 초의 일본과 20년이 지난 시점의 일본을 비교해 보면 고령화와 성장 정체로 재정건전성 문제가 심각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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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조세연구원(2005)

[그림 Ⅳ-2] 재정 규모의 결정요인

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구조적 재정수지 국가채무 조세부담률 정부지출 복지지출
일본 (1990~94년) -1.3 70.9 19.9 32.7 12.8
일본 (2010~14년) -7.8 212.9 17.0 41.8 22.4
한국 (2010~14년) 0.6 33.8 18.2 31.9 9.6

      주: 1) 복지지출은 OECD 일반정부 기준인 SOCX를 의미. 2) 단위는 GDP 대비 비중(%)
자료: OECD 통계데이터베이스 (류덕현, 200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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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2019), 장래인구 특별추계: 2017~2067년

[그림 Ⅳ-3] 연령계층별 인구 구조, 1960~2067년(중위)

자료: 통계청(2019), 장래인구 특별추계: 2017~2067년

[그림 Ⅳ-4]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1960~2067년(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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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입기반

다음으로 고령화는 잠재성장률의 저하를 통해 세입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다. 

창의적이고 투자 지향적인 청년층 인구 비중의 감소는 투자율을 하락시키며, 저축 성향

이 높은 보수적 장년층 인구 비중의 증가는 저축 비중을 늘리는 신 소비 비중을 감소

시킨다. 거시경제적으로 이는 투자보다 저축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균형이자율

의 하락, 경상수지 흑자 유발요인 증가, 노동과 자본투입의 감소, 나아가 경제 활력의 

침체로 인한 총요소생산성 저하 등 잠재성장률을 둔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다. Ryu(2019)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017년 2.5%, 2018년 2.6%로 추정하였다

([그림 Ⅳ-5]). 기획재정부(2015)와 보건복지부(2018)도 2030~60년 잠재성장률 1.0%

라는 매우 비관적인 장기전망 결과를 제출하였다. 잠재성장률 저하는 세입기반 저하

로 이어지며 낮은 세입기반은 세입저조-재정건전성 악화-재정지출 제약-성장기반 약화 

등의 악순환을 유발한다.  

자료: Ryu(2019)

[그림 Ⅳ-5]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

소득 수준의 경우 [그림 Ⅳ-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한

국의 구매력 기준 1인당 소득(GDP)은 약 2만달러로 1인당 소득이 3만달러가 넘는 일



∙∙∙ 제Ⅳ부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 거버넌스

제2장 재정운용의 환경 변화와 새로운 정책 과제   319

본, 영국, 독일 등과 비교하여 1/3 이상 차이가 났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한국의 경

제성장률은 이러한 고소득 국가군보다 지속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한국의 1인

당 소득 수준은 일본, 영국, 독일의 90% 수준까지 추격하였다. 비록 성장잠재력이 크게 

둔화하고는 있지만, 한국은 당분간은 이 국가들보다 여전히 경제성장률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OECD(2016)는 한국의 1인당 소득 수준이 2025년경 일본, 영국, 독

일과 거의 비슷해지고 2030년 이후에는 일본과 영국의 수준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 결과를 제시하였다. 

(단위: 달러, 2010 ppp)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103｣ (http://stats.oecd.org)

[그림 Ⅳ-6] OECD 주요 국가의 1인당 실질 GDP 장기 전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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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출 측면

가. 복지지출 확대

정부지출 측면에서 보면, 고도성장기에 소외되었던 삶의 질에 한 국민 욕구가 커진 

점, 초고령 사회로의 인구구조 변화, 성장 정체에 따른 세 별･계층별 소득 격차 증  

등의 요인으로 복지 및 재분배 정책에 투입되는 재정 소요가 막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정부 지출은 세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그 중요한 원인이 복지지

출에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실업이 구조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실업 응 재정지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들의 지출 구조를 보면 복지지출 규모가 평균

적으로 GDP의 20%를 차지하고, 프랑스와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동 비중이 30%를 넘

을 정도로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한국의 경우 아직은 재정지출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1%로 높은 편이 아니지만, 복지지출에 한 수요가 지속

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복지지출의 비중이 OECD 평균을 상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총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6.5%임에 비

해 보건/복지/고용 부문 지출은 연평균 9.2%씩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도 복지재정

에 한 국민적 수요 증 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복지지출 증가의 첫 번째 이유는 복지지출과 노령화 수준의 상관성에 기인한

다. [그림 Ⅳ-7]은 노령화 수준(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과 복지

지출의 규모(복지지출의 GDP 비중) 간 상관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한국(파란 선)과 

일본(붉은 선)의 경우 그 관계가 특별히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노령화 수준

이 약 13%이었던 1990년  초반부터 그 수준이 25%에 육박하는 2018년까지 복지지

출의 GDP 비중이 11%에서 23%로 증가하였다. 즉 노령화지수가 1%p 증가할 때마다 

복지지출의 GDP 비중도 약 1%p씩 증가한 것으로, 복지지출의 노령화 탄성치는 거의 

1에 가까운 것으로 산출되었다. 한국 역시 지난 25년 동안 노령화 지수 비 복지지출

의 탄성치가 거의 1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노령화와 복지지출 간 관계가 일본

과 거의 유사한 패턴이다. 한편, 복지지출을 결정하는 독립변수인 한국의 노령화 지수

는 현재 약 14%에서 2030년경 24%로 향후 10년 사이에 10%p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5년 간의 탄성치(=1)를 적용해 보면, 한국의 GDP 비 복지지출의 비

중은 2030년 경이면 2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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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노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 추세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그림 Ⅳ-8] OECD 국가와 한국의 부문별 예산 배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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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외에 경제력과 소득 수준에 따른 정부투자의 구조적 변화 또한 복지지출 수준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부문별 지출의 정부 총예산 비 구성비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지난 20년간 경제부문의 구성비가 30% 수준에서 20% 이하로 10%p 이상 하락한 반면, 

복지지출은 18%에서 33%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하였다([그림 Ⅳ-8]). 이러한 변화에도 불

구하고 한국의 부문별 재정지출은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복지지출 비중과 여

전히 높은 경제부문 지출 비중이라는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 수준의 주요 결정요인

인 소득 수준과 노령인구비를 OECD 국가 수준으로 조정하더라도 한국은 다른 고소득 

국가군에 비해 매우 낮은 예산을 복지부문에 할애하는 국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다른 OECD 국가([그림 Ⅳ-8]에서 1990년 이후 OECD 가입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복지지출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한편, 국민부담률 상

승 추이는 재정지출 증가속도에 비해 완만하기 때문에 향후 한국의 재정운용에 있어 복

지지출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로 두할 것으로 예견된다. 

나. 재분배 및 고용정책 강화

한국의 정책당국이 직면한 또 다른 도전과제는 노동시장의 위축과 세  간 소득 격차 

확  문제이다. 고도성장 시기를 거쳐 온 한국의 노동시장은 오랜 기간 완전 고용에 가

까운 상태를 향유하였다. 그러나 이제 노동시장은 청년세 를 중심으로 일자리 기회가 

급격히 줄어드는 국면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 추세이다. 우

선, 1990년  중반부터는 단순반복 직무를 체하는 기술 진보의 영향으로 중간숙련 

노동자들의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진전으로 중간

숙련 노동 수요의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이러한 기술 변화는 한국의 주력 제조업 

분야에서의 고용 흡수력이 현저히 저하됨을 의미한다. 

특히 교육과정을 마친 지 오래되지 않은 청년세 의 부분은 숙련도가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자동화의 노동 체효과가 큰 제조업 및 사무직 업무에 그 기능이 특화되어 

있어 노동시장 진입에 갈수록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청년세 는 중간숙련 노동에 

한 수요 감소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집단이다. OECD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현세

(generation Z)의 중산층 비중이 1950년  이후 가장 낮아지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그림 Ⅳ-10]). 실업의 증가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중산층의 붕괴는 고

령화와 함께 정부지출 수요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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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19).

[그림 Ⅳ-9] 중간숙련 노동자 일자리의 감소 추세 (1995-2015년)

자료: OECD(2019), “Under Pressure: The Squeezed Middle Class”

[그림 Ⅳ-10] 세대별 중산층 비중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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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적 및 정치적 요인: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정치적으로 합의된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수준 역시 재정운용 여건(세입 측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 수준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조세수입의 GDP 비중)은 1990년  초반 약 17%이었는데, 

2007년경 20% 수준으로 상승하였다가 그 이후 다시 18%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최근 

들어 20%를 다시 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그림 Ⅳ-11]). 최근의 조세부담률 상승 

추세는 그러나 2019년 이후에는 다시 완만해질 가능성이 크다. 조세부담률이 장기적으

로 18%~21%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는 상반되게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GDP 비중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추이는 가입자 수

가 증가하였고, 사회보장 부분의 세입 확충을 위해 기여율 상향 조정이 진행되었기 때

문이다. 조세 부담과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을 합한 국민부담률이 완만한 증가세를 갖는 

이유는, 조세부담률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여금이 꾸준히 증가하였기 때문이

다. 국민부담률의 상승은 국가 전체의 재정지출 여력을 확충하는 데 일부 기여하는 것

은 사실이지만 증가세는 매우 완만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복지지출 재원을 

감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그림 Ⅳ-11] 조세부담률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GDP 대비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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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지금까지 논의한 한국의 경제･사회적 여건 및 재정정책의 여건을 정리하면, [표 Ⅳ-

1]과 같다. 먼저 한국의 소득 수준은 오랫동안 지속해온 고도성장의 혜택으로 1990년

 중진국 수준에서 이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조세부담률은 1990년  초반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여 OECD 국가 기준으로 그 수준이 낮은 편에 속한다. 사회보장

기여금 역시 1990년  초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그 증가 속도가 완만하여 

OECD 국가 중 낮은 편이다. 복지지출의 경우 소득수준 향상과 급진전한 노령화로 인

해 2000년 중반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제는 OECD 국가 중 중간 그룹으

로 진입하였다. 정부지출 규모의 증가 속도가 세입 증가 속도보다 빠른 편이지만, 국가

부채의 규모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경제 상황의 경우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성장잠재력 저하 국면으로 전환하였으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위축에서 경제적 활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정

부지출의 빠른 증가와 세입의 완만한 증가로 국가채무는 증가 추이가 계속될 전망이다. 

다행인 점은, 국채 이자율 하락이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할 것으로 보여 국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채에 한 이자 부담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는 것이다. 

소득 수준  ① 개도국  ② 중진국  ③ 선진국

조세 부담률  ㈀-1 낮은 수준   ㈁-1 중간 수준   ㈂-1 높은 수준

사회보장기여금  ㈀-2 낮은 수준   ㈁-2 중간 수준   ㈂-2 높은 수준

지출 수요

(복지지출 수요 등)
 ⑴ 낮은 단계    ⑵ 증가 단계   ⑶ 유지 단계

부채 수준  ㉠ 낮은 국가부채     ㉡ 높은 국가부채

경제 상황  ⒜ 높은 경제성장률/경기 호황   ⒝ 낮은 경제성장률/경기 위축

국채 이자율  ⓐ 높은 수준    ⓑ 낮은 수준

[표 Ⅳ-1] 한국 재정정책 여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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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도성장기 재정당국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 
과제

경제개발 초기부터 고도성장기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재정정책은 정부 주도형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효한 정책수단이었다. 민간부문이 자생적 성장 기반을 갖추

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로 생산자원을 집중시킨 후 이를 활용하는 재량적 시장개

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총 재정수입의 50%를 외국의 원조에 의존할 정도로 

재정기반이 취약하였으나 남･북한 간 군사적 결국면으로 1950년 부터 1980년 에 

이르기까지 부문별 재정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국방 분야였다(정책기

획위원회, 2008: 7-8).51) [그림 Ⅳ-1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고도성장기 재정운용

의 정량적 특징은, 낮은 정부 예산규모, 경제 및 국방부문(기타부문에 포함)으로의 재원 

집중, 취약한 복지예산으로 요약된다.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그림 Ⅳ-12] 한국의 일반정부 예산 규모와 부문별 재정구성비 추이

51) 동 보고서에 따르면, 1954~1961년 ODA 등 외국원조자금이 정부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49.5%에 달하였으
나, 1987년 조세 수입의 정부재정 구성비는 81.8%를 기록하면서 한국의 재정수지는 흑자 추이로 전환하였다(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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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형 성장전략이 성과를 거둔 고도성장 시기는 략 경제기획원(1961- 1994

년)이 설립되고 존속한 기간과 겹친다. 경제성장이 공공정책 중 최우선순위를 차지하던 

시기에 경제기획원은 경제발전계획의 수립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 편성을 주도하고, 재

원조달을 위한 외자도입 실행 등을 담당하였다. 즉 재정당국과 경제개발계획 담당자는 

한 팀으로 움직이면서, 주요 정책의 기획부터 정책 및 투자 우선순위의 심의, 정책실행 

시 부처 간 이해관계의 조율, 정책실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기획

재정부･KDI국제정책 학원, 2014: 12). 소수 엘리트 집단인 경제기획원에 의한 톱다

운 방식의 신속한 기획･조율･재정운용이 가능했던 것은, 국민경제 운용이 경제개발 5

개년계획이라는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표될 만큼 경제 구조가 단순하고 국가적 정책

의제가 명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도성장기 재정당국이 담당한 전통적 재정운용의 두 축은, 경제개발에 한 재정적 

지원과 거시적 재정안정화 기능이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이 시기 재정운용은 정치 

권력의 뒷받침을 받는 강력한 ‘재정당국(budget authority)’52)에 의한 정책 주도를 특

징으로 한다. 그러나 1980년  후반부터 한국 사회는 과거 고도성장과 경제개발 우선

에서 성장둔화 및 삶의 질 향상으로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으

며, 재정운용 또한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에 응하여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먼저 재정수요와 지출의 측면을 보자. “커지는 예산, 복잡해지는 세상”이라는 표현에

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재정 규모가 급팽창하는 한편, 민주화

와 소득의 증가는 공공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에 한 국민적 욕구를 증폭시켰다. 정

부 일반회계 예산은 “1961년 459억원에서 2006년 147조원으로 3,200배”로 확 되었

으며, “회계･기금 수도 19개에서 83개로 증가”(정책기획위원회, 2008: 16)한 만큼 다

양화･전문화되었다. 예산 부문별로는, 삶의 질에 한 국민의 정책 수요 증 로 경제에

서 복지부문으로 예산편성의 주요 축이 이동하였다. [그림 Ⅳ-12]의 부문별 예산 비중

에서 보듯이 1970년 부터 1980년  중반까지는 경제부문의 절 적 우위하에서 복지

예산 비중이 점차 커지는 양상이었다가, 그 이후부터 1990년  말까지는 정부 예산의 

52) 경제 기획과 예산편성에서 경제기획원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공부 출신 관료인 김정렴과 오원철을 
청와대의 보좌관과 경제 제2비서실장으로 발탁”(Ⅲ부: 190)하거나 1970년대 중후반 중화학공업 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상공부 관료를 고위직에 대거 포진시킴에 따라 재정당국의 권한이 경우에 따라 약화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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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적 증가세와 함께 경제부문과 복지부문 예산 비중이 동조(同調)하였다. 2000년  

이후로는 경제예산과 복지예산의 역(逆)동조화가 진행되며, 특히 2007년부터는 복지예

산이 경제예산보다 커지는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지출부처가 단순한 예

산 신청자이고 재정당국이 예산편성 주체로서 상향식(bottom-up)으로 올라온 예산 수

요를 일괄적으로 통제하던 전통적 재정편성 방식은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다음으로 재정수입 측면에서 보면, 경제개발 초기에는 세입의 50%를 해외원조에 의

존할 정도로 열악한 세입 상황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와 높은 경제성장률

에 힘입어 재정운영 여건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1960년  이후 1990년 까지 연

평균 경제성장률(경상성장률)과 재정 규모 증가율(국채 발행 포함)은 두 자릿수를 기록

해 왔다([표 Ⅳ-2]). 1960년  이후 고도성장 시기 동안 성장 기초 부문(SOC 건설, 에

너지)에 한 재정투융자 소요 등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문이 많이 있었지만 고도

성장에 따라 세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증가한 지출 소요를 뒷받침할 수 있

었다. 세원 확 에 힘입은 세입 여건 개선과 정부의 기능 다양화에 따라 한민국 정부

의 예산 규모는 1970년  GDP 비 20%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30%를 넘어섰다. 

그러나 2000년  들어 잠재성장률 하락과 고용창출 능력의 저하, 고령화에 따른 경직

적 복지지출 증가 등 재정운용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경제성장에 힘입어 세입기반이 지

속적으로 확충되는 기존의 재원공급방식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2000년  이후로는 연평균 경상성장률은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재정 규모 증가율 역

시 1990년 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현저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한국 경제가 

성장 잠재력을 소진하면서 서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저성장의 징후가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1~04년

연평균 경상성장률 27.3 31.0 16.4 11.7 6.9

재정 규모 증가율 31.9 13.4 15.1 10.1

자료: 정책기획위원회(2008: 16)

[표 Ⅳ-2] 경상성장률 및 재정 규모 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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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 재정관리 역량은 정량적 재정여건이라는 측면에서는 세입 및 세출과 연결되

기도 하지만 재정당국의 거버넌스와 접하게 관련한 이슈이다.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래 약 50년간 한국 경제는 세 번의 큰 경제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첫 번째는 

1979~80년 경제위기이고 두 번째는 1998년 IMF 외환위기이며 세 번째는 2008년 글

로벌 금융위기이다. 한국 정부는 수출지향형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성장모델의 취약성에

서 비롯한 세 번의 경제위기를 비교적 잘 극복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1980년  초 경

제위기에는 영점(零點)예산제도(zero-base budgeting) 등 강력한 재정안정화 정책이, 

1998년 IMF 외환위기에는 국가채무 증가를 통한 적극적 공적자금 투입과 재정확 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적극적 재정정책이 수행되었다. 세 번의 경제위기를 

극복함에 있어 위기의 성격에 따른 적절한 재정 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

가된다. 

특히 1980년  초반 재정안정화를 비롯한 한국의 강력한 안정화 정책은 경제위기 극

복 및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한국 경제가 경제개발 과정에서 유사한 위기

를 경험한 중남미 국가들과 다른 행보를 하게 된 분기점을 제공하였다. 재정안정화 정

책은 만성적 인플레이션 해소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농산물과 

비료에 한 이중가격제도 폐지 등 당시 취해진 조치들은 정부 주도형 개발정책에 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전략산업 담당부처, 수출산업 관련 종

사자, 이중가격제도의 수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으로부터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

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재정당국이 기존 성장 모형으로부터 특혜를 누리고 있던 기득

권 집단으로부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정안정화 개혁에 성공한 배경에는 정권 차원

의 전폭적 지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기획재정부･KDI국제정책 학원, 2013 

30-42).53)

요약하자면, 고도성장기 한국의 재정운용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톱다운 방식의 신

속한 기획과 경제부문 위주의 예산편성; 2) 열악한 세입 여건을 높은 경제성장률로 극

복하고 재원 공급의 동태적 안정성 확보; 3) 수출지향적･ 외개방형 성장전략에 내재한 

53) 안정화 정책을 담당한 재정당국에 대한 정치적 지지는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1980년 9월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후 김재익
을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할 당시 ‘다른 말은 할 필요가 없다. 경제정책에 관한 한 당신이 대통령이다.’라는 일화 … 즉, 김
재익 경제수석은 적어도 경제정책에 관련하여 전두환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고, 이는 안정화 시책의 본격적인 실행
으로 이어졌다”(동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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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적 불안정을 재정당국의 강력한 재정 권한을 기초로 한 안정화 정책으로 극복. 

이 세 가지 요소는 성장 우선정책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 만성적 인플레이션, 정부 주도 

산업정책에 따른 과잉중복투자, 외적 충격에 한 경제의 취약성 등 비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고도성장을 견인하는 밑거름을 제공하였다.

문제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견인한 이상의 요소들이 새로운 정책환경의 출현으로 인

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효과성과 응집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고도성장기의 

재정전략이 더 이상 성립하기 어렵게 만든 새로운 정책환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 지출의 성격이 변화하였다. 예산편성의 주요 축이 경제에서 복지부문으로 

이동하면서 지출부처의 예산 수요에 미치는 재정당국의 관리 및 조율이 과거만큼 효율

적이지 않게 되었다.

둘째, 재원조달에 한 정치적 비용이 커졌다. 인구가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하던 경

제성장기에는 가처분소득의 감소 없는 정부 세입의 확충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고령화

와 소득수준의 정체로 인해 증세를 통한 재정수지 균형은 과거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

의 조세저항을 유발한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예산 규모가 작고 복지 수준이 낮은 한국 

정부로서는 본격적 복지국가로 전환하기 전에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정부 예산제약 문

제에 마주하게 된 셈이다. 이 제약은, 복지-증세-국가채무 간 선택이라는 재정 트릴레

마 문제 및 정책수단별 재정 거버넌스의 문제로 연결다(Ⅳ부 4장 1절 참조).

세 번째, 재정안정화 정책에 따른 정치적 책임성의 귀착지가 달라졌다. 민주적 제도

가 정착하지 않은 1980년 에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안정화는 권위주의 정부의 정치적 

보호를 배경으로 하였다.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거시적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정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2000년  중반 이후 행정부 재정당국은 4  

재정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미시적 관리 역량이나 관리 기법의 개선(예를 들어, 신

공공관리론에 의한 재정제도 혁신)만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재정적 도전과

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중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증

세 또는 지출 구조조정과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 정치적 반발이 크게 수반되는 이러

한 조치들은 행정부 중심의 재정 거버넌스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우며 민주적 책임성

을 지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치를 필요로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가 얼마나 세금

을 더 부담할 것인가(증세), 효율성이 낮아진 경직적 재정지출을 어떻게 삭감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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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구조조정)의 문제는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정치 영역

에서의 합의와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이다(Ⅳ부 3장 2절).

이 가운데 첫 번째 문제는 [그림 Ⅳ-1]의 3단계 과정과 관련되며, 두 번째와 세 번째

는 2단계 과정, 즉 재정 거버넌스의 문제와 관련된다. 제3장에서는 OECD 국가의 경험

을 사례로 재정운용과 정치체제 및 재정 거버넌스의 관계를 설명한 후 최종적으로 한국

의 재정 거버넌스에 한 정책과제를 확인하고자 한다.





OECD 주요 국가의 재정 거버넌스

제3장에서는 재정개혁과 재정운용에 있어서 OECD 국가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검토함

으로써 한국의 새로운 재정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주

요 국가의 경험과 관련 분야 핵심 문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치체제가 국가별 재정제도, 나아

가 성공적 재정정책의 수립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 살펴본다.

제1절 OECD 국가 재정운용 유형 및 평가

제2절 정치체제 및 재정 거버넌스와 재정운용의 결정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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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OECD 국가 재정운용 유형 및 평가

1  국가별 세입구조

[그림 Ⅳ-13] 및 [그림 Ⅳ-14]에서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기여금의 장기 시계열 추이

(1965-2018년)를 살펴보면, OECD 국가들은 크게 1960년 부터 1980년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그 크기가 증가한 국가군(A유형 국가)과 장기간에 걸쳐 조세부담률과 사회

보장기여금을 큰 변동 없이 유지해 온 국가군(B유형 국가)으로 나누어진다.

B유형의 국가군에는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이 속하는데 이러한 

국가들의 국민부담률은 지난 50여 년간 거의 변동이 없거나 증가하더라도 그 속도가 

상당히 완만하다. 먼저 미국을 보면, 1965년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기여금의 GDP 

비중이 각각 20.4%와 3.1%였는데 53년 후인 2017년, 이 두 지표는 각각 20.6%와 

6.1%이었다.54) 즉 미국의 조세부담률은 50여 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었고, 사회보장기

여금만 동 기간 동안 약 3%p 증가하였다. 영국은 1965년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기여

금의 GDP 비중이 각각 25.5%와 4.6%이어서 국민부담률이 이때 이미 30%를 넘어섰

다. 그러나 50여 년이 지난 2018년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기여금은 각각 27.1%와 

6.4%로 각각 1.6%p, 1.8%p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영국의 국민부담률은 지

난 50여 년간 30% 초중반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독일은 1965년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기여금의 GDP 비중이 각각 23.2%와 8.5%

로 1965년 당시에도 국민부담률이 이미 30%를 넘어섰다([그림 Ⅳ-14]). 그런데 2018

년에 이르러 독일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기여금은 각각 23.8%와 14.4%로서 조세부

담률은 지난 50여 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었고 사회보장기여금은 약 6%p 증가하였다. 

즉 독일의 국민부담률은 2018년 38.2%로 한국(28.4%), 일본(31.4%), 미국(24.3%)보

다는 상당히 높지만 이는 지난 50여 년 동안 사회보장기여금이 완만하게 증가한 결과

일 뿐 그 구조 자체는 1960년 에 상당 부분 완성되었다. 

54) 미국의 국민부담률은 2017년 26.8%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의 효과로 2018년 24.3%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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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는 1965년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기여금의 GDP 비중이 각각 21.1%와 

9.4%으로 1965년에 국민부담률이 이미 30%를 넘어섰다([그림 Ⅳ-14]). 2018년에는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기여금이 각각 24.8%와 14.0%를 기록하여 지난 50여 년간 네

덜란드는 조세부담률은 3.7%p, 사회보장기여금은 4.6%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같

은 기간 국민부담률 증가 폭은 8.3%p로 영국, 미국, 독일에 비하여 상승폭이 큰 국가에 

속한다. 네덜란드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기여금은 1980년 와 1990년 에 매우 높

은 수준으로 상승한 바 있는데 1991년 조세부담률이 26.1%를 기록하였고 사회보장기

여금은 1983년 18.3%를 기록한 바 있다. 결국 네덜란드 국민부담률의 현재 수준은 

1990년  이후의 조정기 이후에는 비교적 소폭의 변화만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캐나다 역시 국민부담률이 1990년 의 조정기를 거쳐 장기적 관점에서 비교적 완만

한 상승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네덜란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캐나다의 1965년 조

세부담률과 사회보장기여금은 각각 23.6%와 1.4%로 당시 국민부담률은 25% 수준이었

다. 그러나 그 이후 동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91년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

기여금이 각각 30.8%와 4.7%를 기록하였다. 캐나다의 국민부담률은 1965년~1991년 

동안 10%p 정도 상승하였으나, 2000년 에 들어서는 조정기를 거치는데 2003년의 조

세부담률이 27.6%로 낮아진 다음 2018년에는 28.4%를 기록하고 있고 사회보장기여금

은 1991년의 4.7%와 거의 비슷한 4.6%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의 국민부담률

은 1965년의 25.0%에서 2018년의 33%까지 약 8%p 정도 증가하였다.

일본을 살펴보면 네덜란드와 캐나다처럼 조세부담률은 1990년  이후 조정기를 거

치지만 사회보장기여금은 지속적이고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다는 면에서 두 국가와는 

다소 다른 추이를 보인다. 일본의 1965년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기여금의 GDP 비중

은 각각 13.8%와 3.8%이다. 조세부담률의 경우 1991년 20.2%까지 상승하였고 사회

보장기여금은 7.6%로 상승하여 1965년~1991년 동안 일본의 국민부담률은 17.6%에

서 27.9%로 10%p 이상 상승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조세부담률은 1990년  들어서 큰 

폭의 조정을 거치는데 그 수준이 2003년 15%까지 하락하여 불과 10여 년만에 조세부

담률이 5%p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일본의 조세부담률은 2012년까지 16% 에 머물

렀으나 그 이후 큰 상승폭을 보여 2018년 18.8%를 기록하였다. 반면 사회보장기여금

은 199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8년 12.5%를 기록하여 1991년 비 

약 5%p 상승하였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국민부담률은 1965년부터 1980년  후반까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1990년  이후부터는 국민부담률이 1990년 28.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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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8년 31.4%로 지난 30여 년 동안 3.2%p 정도의 상승에 그쳤고 이러한 국민부담

률의 상승은 거의 부분 사회보장기여금의 상승에 기인한다.

한국도 미국, 영국,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국민부담률이 크게 변하지 않은 국

가로 분류된다. 조세부담률은 거의 정체상태인 반면 사회보장기여금은 완만하지만 꾸준

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에 비견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조세부담률이 상

승하다가 큰 폭의 조정기를 거쳤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

나지 않는다. 한국의 1990년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기여금의 GDP 비중은 각각 

16.9%와 1.9%였는데 2015년 이 두 지표는 각각 18.4%와 6.7%를 기록하였다. 즉 한

국의 조세부담률은 1990년~2015년 동안 약 1.5%p 증가하였고 국민부담률은 4.8%p 

증가하였다. 다만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최근 들어 세수 탄성치(GDP 증가율 비 조세

수입 증가율)가 크게 호전되어 2018년의 조세부담률이 21.2%로 증가하였고 사회보장

기여금은 7.2%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2018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지난 30여 년

간 4.3%p 증가하였고, 사회보장기여금이 5.3%p 증가하여 종합적으로 국민부담률이 같

은 기간에 약 10%p 증가하였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 비교

적 견조하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지난 2~3년 사이 조세부

담률의 높은 증가 때문이므로 장기 시계열 측면에서의 판단을 위해서는 향후 5년 이상

의 기간에 걸쳐 국민부담률 추이를 더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지난 35년 동안 10%p 증가하여 미국, 영국, 일본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높다. 그러나 

이는 연평균 0.3%p 정도의 증가에 불과하므로 OECD의 A유형 국가군과 비교해서는 

그 증가 속도가 상당히 완만하다. 

국민부담률 수준이 4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국가들의 조세부담률 및 사회보장기여

금 장기 추이에 따르면, 중유럽 및 북유럽 국가는 국민부담률 상승 과정이 1990년  초

반에 거의 완결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Ⅳ-13]와 [그림 Ⅳ-14]). 다만 남유

럽 국가(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루투갈)의 경우 국민부담률 상승이 2000년  이후

에도 계속 진행된다. 국민부담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가 2010년 이후부터 재

정위기에 직면한 사실은, 재정의 세입 측면(국민부담률)보다 세출 측면(사회보장제도 및 

재정지출)의 관리가 재정건전성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간접적으로 확인해 준다. 

북유럽 국가들의 조세부담률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장기 추세를 먼저 살펴보면, 덴마

크는 일단 사회보장기여금 제도가 별도로 있지 않고 소득세를 통하여 사회보장 지출이 

이루어지는데, 1965년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기여금의 GDP 비중이 각각 28.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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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었다. 덴마크의 조세부담률은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여 1988년 47%까지 상승하

였다. 그 후에는 이 수준을 거의 유지하여 2018년의 덴마크 조세부담률이 44.8%이었

다. 스웨덴도 국민부담률 추세가 덴마크와 거의 비슷한 패턴을 그리는데 스웨덴의 

1965년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기여금은 각각 27.5%와 3.8%이었다. 그 이후 국민부담

률이 꾸준하게 증가하여 1989년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기여금은 각각 46.0%와 

13.5%를 기록하였다. 1980년  후반 거의 50%까지 상승하였던 스웨덴의 국민부담률

은 완만한 조정기를 거쳐 2018년 조세부담률 34.2%, 사회보장기여금 9.7%로 국민부

담률 수준은 약 44%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남유럽 국가들은 북유럽 국가들처럼 국민부담률이 높지만 북유럽과는 그 내용

과 추세가 상당히 다른 면을 보인다. 먼저 2010년 재정위기로 국가 부도의 위기를 직

면하였던 그리스를 보면, 1965년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기여금이 각각 11.7%와 5.4%

로 국민부담률 수준이 17.1%로 상당히 낮은 국가이었다. 그 이후 그리스의 국민부담률

은 꾸준하게 증가하여 2000년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기여금이 각각 23.3%와 10.1%

를 기록하였다. 그리스의 조세부담률은 2010년 재정위기 이후 재정 구조조정으로 인해 

더욱 상승하여 2018년 27.1%를 기록하였고 국민부담률은 38.8%를 기록한다. 국민부

담률 38.8%는 북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높지는 않지만, 한국(28.4%), 미국(24.3%), 일

본(31.4%)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재정위기를 

맞은 점을 고려하면 재정지출 구조의 합리화 및 효율화가 재정수입의 절 적 수준보다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2010년 그리스와 함께 어려운 재정 상황을 맞이한 스페인도 그리스와 비슷한 국민부

담률 추세를 보인다. 스페인의 1965년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기여금은 각각 10.3%와 

4.0%로 국민부담률 수준이 그리스보다 더 낮은 14.3%이었다. 이후 스페인의 국민부담

률이 꾸준하게 증가하여 2007년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기여금이 각각 24.6%와 

11.8%를 기록하였다. 스페인은 그리스만큼 세입확충의 의무가 크지 않았으므로 재정 

구조의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그 결과 2018년의 조세부담률이 22.8%, 국

민부담률이 11.6%를 기록한다. 이탈리아는 같은 남유럽 국가이지만 그리스와 스페인과 

또 다른 국민부담률 구조를 보여주는데, 이탈리아의 1965년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기

여금이 각각 16.2%와 8.4%로 이때 이미 국민부담률이 25% 수준이었다. 그 이후 이탈

리아의 국민부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기여금이 

각각 30%와 13%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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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그림 Ⅳ-13]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사회보장기여금 장기 추이(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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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그림 Ⅳ-14]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사회보장기여금 장기 추이(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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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OECD 국가들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기여금의 구조는 재정정책

의 기조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국민부담률이 오랫동안 큰 변화 없

이 움직이는 국가(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 등)에서는 재정지출의 효율화가 가장 중

요한 재정정책일 수밖에 없다. 반면 북유럽 국가처럼 국민부담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에 한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국가에서는 재정지출의 확 를 통하여 재정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이 그만큼 용이하다. 그러나 북유럽 국가들도 1980년  후반 방만한 재정운

용의 어려움을 겪었고 1990년  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즉, 이들 국가의 

사례에서 보듯이 재정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 일차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재정수입의 확보

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확 된 재정의 방만한 운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북유럽, 네덜란

드, 캐나다의 국민부담률 구조의 변화는, 재정운용의 방만성이 커지는 경우 종국에는 재

정 개혁이라는 과제에 직면하며 개혁의 성공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재정의 포용성 확 에 있어서 재정수입의 확보보다 재정지출 구조의 합리화가 중요

하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년 재정위기를 겪은 남유럽 사례가 잘 보여

준다. 그리스와 스페인은 1970년 부터 꾸준히 재정 세입을 확보해 나갔음에도 불구하

고 2010년 결국에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는 재정수입의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재정관리에 갖는 의미가 높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이다.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국민부담률이 북유럽과 프랑스에 육박하는 43%에 달해 재

정 세입이 상당히 풍부한 국가이지만, 그리스, 스페인에 이어 2010년 재정위기를 피해

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종합할 때 향후 한국의 재정운용에서 재정수입을 확 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세입의 확 와 동시에 재정 구조 합리화가 중요함이 확인된다.

2  국가별 재정정책 기조

재정수입의 규모만큼이나 재정의 구조 및 운용이 중요하다는 점은 결국 세출의 규모

와 구성이 경제에 긍정적 선순환 요인으로 작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재정의 구조와 운

용의 합리성은 미시적 측면, 거시적 측면, 제도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데, 20세기 재정학 분야의 표적인 학자인 Richard Musgrave는 정부 재정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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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을 자원 배분(resource allocation), 소득 재분배(income redistribution), 경

제 안정화(stabilization)로 구분한 바 있다. 이때 자원 배분과 소득 재분배는 미시적 

측면에서 재정의 역할이고, 경제 안정화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재정의 역할로 볼 수 있

다. 자원 배분과 소득 재분배는 조세, 사회보장기여금, 그리고 재정지출의 규모 및 구성

과 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반면에 경제 안정화 기능은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으로

서 경제가 위축되는 시기에는 정부의 조세수입(정부 저축)보다 재정지출(정부 소비)의 

규모를 늘려 경제 내에서의 생산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이른다. 즉 경제 침체기에는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위축되므로 정부가 자체적인 정부 소비 지출을 늘리고, 또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거나 민간에 한 이전지출을 늘려서 민간의 소비 여력을 확보해 주

는 것이 재정의 경제 안정화 기능이다. 반 로 경제가 호황인 시기에는 경제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하여 조세수입을 늘리고 정부지출을 줄여서 재정 흑자를 기록하는 것이 경제 

호황기의 경제 안정화 정책이다. 이처럼 경기 수축기에는 재정 적자를 늘려 정부지출 규

모를 늘리고, 반 로 경기 확장기에는 재정 흑자를 통하여 정부의 지출 규모를 줄이는 경

제 안정화 정책의 특성 때문에 경제 안정화 기능을 경기 응적(counter-cyclical) 재정

정책이라 부르기도 한다.

제3장의 1절에서는 세입 및 세출의 규모와 구조 측면, 즉 미시적 측면에서 OECD 국

가의 재정운용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 이하에서는 거시적 측면 즉 경제 안정화 기능의 

측면에서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시적 측면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 역시 OECD 국가 간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가 상당히 뚜렷하게 드러난다. 흥미롭

게도 미시적 측면에서 재정운용에 실패한 남유럽은 거시적 측면에서도 재정운용의 실

패가 나타나며, 일본이나 미국도 전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경기 순응적)으로 

거시적 재정운용을 설정하는 경우가 자주 관찰된다. 

거시적으로 경기 응적 재정정책 설정이 성공적이었던 경우로는 북유럽국가(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와 독일이 표적이다([그림 Ⅳ-15]). 이 국가들의 경우 경기 위축기

(“GDP갭(=실질 GDP - 잠재 GDP) < 0”의 시기)에는 재정적자를 통하여 정부 저축(조

세수입)보다 정부 소비 규모를 확 하고, 경기 확장기(“GDP갭 > 0”의 시기)에는 정부 

소비보다 정부 저축(조세수입)을 늘려서 재정 흑자를 유지하는 재정정책 원칙을 상당히 

잘 지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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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사례를 확인해 보면, 1990년  초반 스웨덴은 한국의 1998년 금융위기보

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다. 당시 스웨덴의 GDP갭은 1992년 –3.0%, 1993년 

–6.3%, 그리고 1994년 –4.35%에 달하였다. 이러한 심각한 경제 위축은 큰 폭의 세수 

감소를 동반하였다. 스웨덴 정부는 이 시기에 경기 응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일반정부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는 1991년 0.4%에서 1992년 –
8.1%, 1993년 –9.9%로 폭 하락하게 된다. 이어진 1994년과 1995년에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각각 -7.1%와 –4.7%를 기록하였다. 즉 스웨덴 정부는 1990년  들어 불과 

4년의 기간 동안 국가채무 수준이 30% 넘게 상승할 정도로 매우 적극적인 경기 응적 

재정운용을 단행하였다.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스웨덴의 1990년  

초반 경제위기 극복 과정이 재정정책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이유는 그 과정에서 스웨덴 

재정당국이 세출구조 효율화를 통한 재정제도 개혁을 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점 때

문이다. 그 결과 경제가 회복하기 시작한 1996년 스웨덴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거의 균

형(-4.2%)을 이루게 되고 1997년부터는 10년 이상의 안정적 흑자 재정 기조가 이어졌

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시작된 2009년 이후 재정 적자를 기록하는 시기가 일정 기간 

이어졌으나 최근에는 다시 재정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핀란드도 1990년  전후의 경제 상황 및 1990년 의 재정개혁 추진 과정이 스웨덴

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점이 확인된다([그림 Ⅳ-15]). 핀란드 경제는 1989년과 1990년

에 GDP갭이 7.4%, 5.1%일 정도로 호황이었는데 1991년 GDP갭이 갑자기 –2.5%로 

하락하였고, 1992년과 1993년의 GDP갭은 무려 –6.7%, -8.5%까지 하락하였다. 이러

한 경제위기 상황은 1994년과 1995년에도 지속되어 GDP갭이 각각 –5.2%와 –4.73%

를 기록하게 된다. 한국의 GDP갭이 1997년 2%이었다가 1998년과 1999년 –8.5%와 

–3.4%이었고 2년 후인 2000년에는 –0.4%로 반등한 점과 비교할 때 1990년  초반 

거의 5년 동안 지속되었던 핀란드 경제의 악화는 한국의 1990년  후반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핀란드는 [그림 Ⅳ-15]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은 

큰 규모의 재정적자를 거의 5년 동안 감행하였는데, 1991년~1996년 동안 핀란드의 기

초재정수지는 –2.9%, -7.3%, -8.5%, -5.5%, -5.2%, -2.0%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  초반 경제위기로 인한 핀란드 국가부채는 30%p 이상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경제가 회복한 1997년부터 핀란드의 재정 기조는 흑자 재정으로 전환하였으며 

1998년부터 글로벌 경제위기가 시작한 2008년까지 무려 11년 동안 재정수지 흑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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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였다.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핀란드의 GDP갭은 스웨덴과는 달리 다시 크게 하

락하였는데, 핀란드는 이에 응하여 다시 적극적인 경기 응적 재정정책을 수립하였

고, 최근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GDP갭과 재정수지 둘 다 0의 수준에 근접한다. 

덴마크는 같은 북유럽 국가이지만 1990년  초반 스웨덴이나 핀란드만큼 경제위기

가 심각하지는 않았다. 덴마크도 1990년 초반 경제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나 1991

년~1994년 GDP갭이 –2.0%, -2.0%, -3.9%, -1.0%이어서 경제 침체의 정도가 스웨덴

이나 핀란드에 비하여 훨씬 덜 심각하였다. 그러나 덴마크 역시 1990년  중반 이후 

북유럽 경제가 반등하기 시작하자 1996년부터 2008년까지 10년이 넘게 재정수지 흑

자를 기록하는 재정 기조를 수립하여 국가적 차원의 재정 여력을 확보하였다.

북유럽 국가군만큼은 아니지만 독일 역시 경기침체 시기에는 재정수지 적자를 단행

하고, 경기호황 국면에서는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경기 응적 재정 기조를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국가에 속한다.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https://stats.oecd.org/)

[그림 Ⅳ-15] 성공적 재정운용 기조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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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으로 재정 기조가 경기 응적이지 않아서 경제 상황이 그다지 나쁘지 않은 시

기에도 큰 폭의 재정수지 적자를 오랜 기간 기록하거나 경제가 좋을 때에도 재정수지 

적자를 지속하는 국가도 있다([그림 Ⅳ-16]의 국가들). 거시적 재정 기조 설정의 모범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들은 통상 경기 순응적 재정 기조를 설정하는 경향이 강하

며, 경기 응적 재정 기조를 설정하는 경우에도 그 수준이 과도(overshooting)한 경

향이 있다. 이는 재정 확장기에 재정지출 규모가 증가한 이후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재

정을 다시 건전화하는 단계로 전환해야 하지만 재정 확장기의 지출이 일종의 ‘쉬운 지

출’ 또는 ‘지출 권한’으로 고착화함에 따라 재정지출 구조 혁신이 어려워진 결과로 해석

된다. 

경제 침체기의 과도한 재정 기조의 표 사례로는 일본을 들 수 있다. 일본에서는 경

기 침체가 시작된 1990년  이후 거의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3~10% 에 달하는 기

초수지 재정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1990년  초반 GDP의 60%  수준이었던 

국가부채 비율이 현재는 무려 230%를 넘는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https://stats.oecd.org/)

[그림 Ⅳ-16] 과도한 재정운용 기조 설정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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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는 일본과는 다소 다른 궤적으로 재정 구조가 열악해진 경우이다. 이탈리아

는 1970년 와 1980년 에 경제 상황과 거의 상관없이 고질적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

해 왔다. 그 결과 1970년  후반 국가부채가 이미 GDP의 80%를 넘어섰으며 1990년

 초반에는 100%를 넘어서게 되었다. 1990년 에는 재정수지 흑자 기조를 지속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높아진 국가부채 비중으로 인해 이탈리아의 GDP 비 국가채무 

비중은 2000년  초반에도 여전히 100%를 상회하였다. 2009년 경제위기로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면서 현재 동 비율은 거의 150%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2009년의 경제위기 전까지는 경기 응적 재정 기조 원칙을 비교적 잘 지켜왔다. 그러

나 2009년 경제위기의 심각성으로 미국, 영국의 기초재정수지가 -10% 에 육박하였

고, 이러한 큰 폭의 재정수지 적자가 몇 년간 이어지는 바람에 미국과 영국의 일반정부 

국가부채 비중은 모두 110%를 넘어선 상태이다.

재정정책 기조의 모범 사례 국가(북유럽 국가와 독일)와 실패 사례 국가(일본, 이탈리

아, 미국, 영국)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가적 차원에서 경기 응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

지하는 것은 단히 어려운 정책적 선택에 해당한다. 다음 절에서 논의할 북유럽 주요 

국가들은 1990년  초반 급증한 국가부채의 안정화를 위해 적인 재정 개혁을 단행

하였지만, 그 과정은 절  평탄하지 않았다. 한국이 현재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으

로 재정 규모를 확 하는 국면에 있지만,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지출구조 혁신의 필요성 

및 재정 개혁에의 요구를 감안한 유연한 재정제도의 구축을 현시점에서 함께 모색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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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치체제 및 재정 거버넌스와 재정운용의 결정

지금까지 OECD 국가들의 세입구조가 장기적으로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와 함

께, 경기 응성을 중심으로 재정정책 기조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런데 재정정책의 수립은 재정당국이 독자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정책을 둘러

싼 정치적 여건 및 법 제도와 접하게 연관된다. 즉 성공적인 재정정책 수립을 위해서

는 재정정책 수립의 인프라라고 볼 수 있는 재정제도에 한 이해가 필요한데 재정제도

는 각 국가의 정치체제나 헌법 등 제도적 맥락하에서 형성하고 운용한다. 따라서 이하에

서는 재정제도와 정치체제와의 관계 및 재정제도와 법제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본다.

1  정치체제에 따른 재정체계의 결정

1990년  초반 구소련 체제가 붕괴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체제전환국들이 민주국

가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 국가의 정치체제( 통령제  내각제)가 그 나라의 정

치･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특히 이러한 연구의 동기

가 민주화 과정을 시작하는 체제전환국에게 걸맞는 정치체제를 연구하는 것이었으므로 

정치체제 민주화에 한 기여도 연구가 정치학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90년  초반 수행된 정치체제에 한 연구 중 가장 표적인 연구로 Linz(1990)

를 꼽을 수 있다. Linz는 민주적 안정성 차원에서 통령제가 내각제보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 통령제의 위험(perils of presidentialism)’이라는 주장을 펼쳐 학계의 주목

을 받았고 이후 많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졌다. Linz가 통령제가 내각제에 비하여 정치

적 안정성을 떨어뜨린다고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통령제는 통령과 의

회 간의 경쟁을 전제로 하는 정치체제이므로 정치적 불안정 요인이 상존한다. 둘째, 통

령제는 1인 통치를 전제하므로 통치의 경직성(rigidity)이라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하여 찬성과 반 의 각도에서 다양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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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z(1990)를 비판적으로 재조명한 표적인 연구로는 Mainwaring and Shugart 

(1997)를 들 수 있다. Mainwaring and Shugart(1997)는 Linz와는 반 로 통령제의 

장점을 강조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통령제는 국민이 의회 구성을 위해 투표권을 행사하

고 또한 통령에 해서도 투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이 더 넓다

는 장점이 있다. 또한 통령 1인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연립정부 내각제보다 정치적 책임성이 더 뚜렷하다는 장점도 지닌다. 

Elgie(2005)는 선구적 연구인 Linz(1990) 이후의 다양한 후속 연구에 한 조사연구

(survey)를 수행하였으며, 정치학적 관점에서 후속 연구들의 진행을 세 단계로 구분하

였다. Linz(1990)를 비롯한 1단계 연구 작업들은 정치체제( 통령제 또는 내각제)와 민

주화 간 관계에 한 이론적 분석이 비교적 단순한 모형(1 설명변수, 1 종속변수)을 기

반으로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정치체제에 한 2단계 작업은 1990년  초중반에 이루

어졌다. 2단계 유형의 연구에서는 설명변수를 여러 가지(정치체제, 정당구조, 통치자 권

한)로 확장하고 종속변수도 민주화뿐만 아니라 거버넌스의 수준 등으로 다변화하였다. 

1990년  중반 이후 등장한 3단계 연구작업에서는, 정치체제의 속성을 보다 넓은 정치

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Tsebelis(1995)는 정치체제의 특징을 

거부권 행사자(veto players)가 가장 잘 포착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치체제( 통령제, 내각제, 양원제, 다당제 등)에서 거부권 행사자(veto 

players)의 정치적 의사결정과정과 영향력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55)

Linz(1990)를 필두로 하여 Tsebelis(1995)에 이르는 연구는 정치체제가 민주성, 책

임성, 그리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치학적(이론적) 방법론을 통하여 분

석한 것이다.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정치체제가 경제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한 연구 

주제인데, 경제학자들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뷰커넌(James M. Buchanan)을 

필두로 한 공공선택이론 영역에서 1960년 부터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를 기준으로 보면 Persson and Tabellini(2000, 2003: 이하 PT)의 영

향력이 가장 지 할 것이다. PT(2000, 2003)는 정치체제가 경제와 재정의 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이론적, 실증적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55) 동 논문은 영국의 최고 권위 정치학 학술지인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에 1995년 게재되었고 비교정치학 최
고의 논문으로 1996년 루버트 상(Luebbert Award)을 수상하였다. 이후 거부권 행사자 이론을 적용한 수많은 후속 논문이 
나왔다(후마니타스 보도자료, 2009,「거부권 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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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는다.56)

PT(2003)는 책자의 서문(p. 7)에서 정치체제와 경제 및 재정 간 관련성 연구의 목적이, 

예를 들어 영국의 정치체제가 다수제에서 비례 표제로 전환할 때 복지체제나 재정적자의 

규모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아르헨티나에서 통령제가 내각제로 변할 경우 경제개발 

정책이 더 잘 될 것인지 등에 한 답변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57) PT(2000, 

2003)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한다. 즉, 통령제 국가의 경우 내각제 국가보다 (i) 정

부 지출 규모(조세수입)가 더 적고, (ii) 복지지출 규모가 더 적고, (iii) 생산성이 더 낮고, 

(iv) 선거의 정치적 주기(electoral cycle) 효과가 더 두드러지는 특징을 갖는다.

경제학 분야에서 분기점이 된 PT(2000, 2003) 이후 정치체제와 경제적･재정적 성과

에 한 많은 후속연구가 이어졌다. Cheibub(2006)는 재정적자 문제의 경우 통령의 

책임성이 내각제의 정치인에 비하여 더 분명하기 때문에 재정 균형(budget balance)

을 이룰 가능성이 통령제에서 더 높다고 보았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통령의 의회 

장악력이 클 경우에만 나타나고, 통령제이지만 의회의 재정 권한이 더 클 경우에는 

통령제와 재정 책임성 간 연계성은 약해진다. Blume 외(2009)는 PT의 데이터를 확

하여(1990년 에 민주화된 국가들을 포함하여) PT와 같은 방식으로 정치체제의 효과 분

석을 수행하였는데 통령제가 정부의 규모, 부패의 정도, 1인당 생산량, 총생산성 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Rockey(2012)는 PT의 방

법론과 데이터를 확장하여 그들의 연구를 재분석하였는데 PT의 경우처럼 통령제와 정

부 규모 간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Rockey(2012)의 연구도 Blume 

외(2009)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1990년 에 민주화된 국가들이 데이터에 포함될 경우 

통령제와 정부 규모 간 유의미한 관계가 사라지는 결과를 얻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PT의 연구가 주목하였던 정치체제와 정부(조세수입) 규모, 부패, 정부

지출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것들인데 McManus and Ozkan(2018)은 정치체제가 거시경

56) 다만 Blankart and Koester(2006)는 Persson and Tabellini(2000, 2003)의 정치경제학적 연구방법론과 기존의 공공선
택이론(public choice)의 연구방법론 간 차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당한 혹독한 비판을 한 바 있다(Persson and Tab
ellini(2006)의 반론 참조).

57) “We would like to answer questions like the following: If the United Kingdom were to switch its electoral rul
e from majoritarian to proportional, how would this affect the size of its welfare state or its budget deficit? If 
Argentina were to abandon its presidential regime in favour of a parliamentary form of government, would t
his facilitate the adoption of sound policies toward economic development?”(Persson and Tabellini, 200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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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변수(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의 변동성,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변동률, Gini계수

를 이용한 소득격차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동 연구는 정치체제에 한 실증분석

을 위하여 전 세계 국가들의 정치체제를 분류한 Bormann and Golder(2013)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경제변수의 시계열 범위는 1950~2015년에 이른다. 

McManus and Ozkan(2018)은 5개의 거시경제 종속변수 중 경제성장의 변동성을 제외

한 4개 변수에 하여 내각제가 통령제에 비하여 더 바람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그림 Ⅳ-17]). [그림 Ⅳ-17]의 경제성장률 패널에서 최고 빈도(frequency) 

구간의 경제성장률이 내각제 국가군의 경우 2%~3% 인 반면 통령제 국가군은 

1%~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인플레이션의 경우 내각제 국가에서는 5% 수준이 가장 

많은 반면, 통령제 국가의 경우 10% 또는 15% 수준이 내각제 국가보다 더 많이 보인

다. 인플레이션 변동성(표준편차)은 내각제 국가들의 경우 5% 수준에서 통령제 국가들

보다 더 많이 관찰된 반면, 통령제의 경우에는 10%~25% 수준에서 내각제 국가들보다 

더 많이 관찰되었다. 또한 소득 격차(지니계수)의 경우에 내각제의 지니계수가 0.3~0.35 

수준에서 가장 많은 반면, 통령제의 경우에는 0.45~0.5의 수준에서 가장 많았다. 다

만, 성장률 변동성(표준편차)만이 통령제 국가보다 내각제 국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자료: McManus and Ozkan(2018)

[그림 Ⅳ-17] 내각제와 대통령제 국가의 경제적 성과 히스토그램(hist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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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PT(2000, 2003) 및 McManus와 Ozkan(2018) 등의 연구에서 드러나는 정치

체제와 경제･재정 간의 관계는 OECD 국가의 재정구조에 한 기술적(descriptive) 통

계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Ⅳ-18]에 따르면 통령제 채택국가

(한국, 미국, 멕시코, 칠레)의 경우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OECD 35개 국가 중에

서 최하위권에 속하는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그림 Ⅳ-18] OECD 국가의 조세수입 규모

Andersen(2012)은 다소 다른 시각에서 조세체계의 효율성이 정치체제와 정부의 크

기(세입규모)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분석하였다. [그림 Ⅳ-19] 및 [그림 Ⅳ-21]

의 조세부담률 장기 시계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지출 규모(GDP 비 조세부담의 

비중)는 다음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통령제 국가들에 비하여 내각제 국가들의 

정부 규모가 체로 더 크다. 둘째, 두 정치체제 모두에서 1960년 에 비하여 1980년

 이후의 정부 규모가 더 크다. Andersen(2012)은 정치체제와 세입규모가 장기 시계

열적으로 이러한 관계를 보이는 이유로, 1970년  이후부터 OECD 국가들의 조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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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 점을 들고 있다. 1970년 부터 부가가치세 도입이 본격화되었

고, 소득세의 누진구조가 크게 완화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정치체제뿐만 아니라 조세체

계의 효율성이 정부의 세입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

자료: Andersen(2012)

[그림 Ⅳ-19] 정치체제별 정부지출의 GDP 비중 분포 및 추이

Persson 외(2007)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정치체제( 통령제 또는 내각제) 외의 변수

가 정부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동 논문에 따르면, 내각제 국가로만 한정하

였을 때 다당제 구조에서 연립정부를 형성할수록 재정규모(조세수입)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양당체제로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재정 이슈이지만 세 부담을 가중하는 증세와 같

은 민감한 주제에 한 정치적 립이 첨예할 수밖에 없다. 반면, 북유럽 국가들처럼 다

수의 지지를 확보하는 연립정부가 들어서는 경우, 증세를 포함한 재정운용 쟁점에 한 

갈등의 수준이 양당제 하에서보다는 높지 않을 수 있다. 동 논문은 이러한 가설의 검증을 

위해 재정지출 규모와 연립정부 여부(더미변수) 간 부분상관관계(partial correlation)를 

도출하였다. 1인당 소득,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 비중), 무역 개방도(openness), 연

방정부 여부, 인종-언어적 다양성 등의 설명변수로 재정지출 규모와 연립정부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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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귀분석을 일차적으로 수행한 다음, 양 회귀변수로부터 얻은 잔차항 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여 양 변수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립정부 여부와 재정지출 규모 

간 뚜렷한 부분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Ⅳ-20]). 통령제 또는 내각제

와 같은 정치체제 자체보다는 양당제 또는 다당제(연립정부)와 같은 정당 구조가 한 국가

의 재정구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Persson 외(2007)의 연구 결과는 정치체제

와 경제･재정 간 관계를 통한 성공적 재정 개혁의 조건에 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 y축은 1990~1998년 평균값. x축은 연립정부의 경우 1, 그 외 0(1990~1998년 평균값)

자료: Persson et al(2007)

[그림 Ⅳ-20] 의원내각제 국가의 정부 형태와 정부지출 간 부분상관관계

한편 통령제 또는 내각제 여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선진국 모임인 

OECD 국가들과 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이 갖는 정치체제의 차별성에 해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분석 상 표본(sample)을 단순화하여 양자

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OECD 회원국(선진국)의 경우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가 내각제

를 취하는 반면, 소득 및 민주화 수준이 낮은 국가의 다수는 통령제와 준 통령제 

국가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McManus and Ozkan(2018)의 경우 정교한 

실증분석 방법론으로 내각제가 통령제보다 경제성과가 더 좋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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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인당 소득과 같이 단순한 지표만 비교해 보더라도 통령제에 비하여 내각제의 경

제적 성과가 우월하다는 사실은 쉽게 확인된다. [그림 Ⅳ-21]은 최상위 소득국가 30개

국과 최하위 소득국가 30개국의 정치체제를 비해서 보여주는데, 최상위 30개 국가들 

중 23개 국가가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비(非) 내각제로 분류되는 국가는 과거 영국

령, 중동의 왕정국가 또는 미국령 국가들인 마카오, 카타르, 홍콩, 아랍에미리트, 푸에

르토리코, 브루나이, 쿠웨이트 등이다. OECD 국가 중 비(非) 내각제 체제로는 준 통

령제를 채택한 프랑스, 통령제를 채택한 미국과 한국 등 3개 국가로 한정된다. 소득 

최하위 국가 그룹은 15개 국가가 통령제를, 12개 국가가 준 통령제를 채택하고 있

으며 내각제 채택 국가는 3개(네팔, 에티오피아, 키르기스스탄)에 불과하다.

자료: https://correctphilippines.org/author/orionpd/

[그림 Ⅳ-21] 1인당 소득 최상위 국가와 최하위 국가의 정치체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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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소득 상위 국가는 거의 부분 내각제 국가이고, 소득 하위 국가들은 거의 

통령제 또는 준 통령제 국가이므로 실증분석의 상을 OECD 국가로 제한하지 않고 

전 세계 국가로 분석 상 표본을 늘릴 경우, 내각제 국가의 경제적 성과가 상 적으로 

더 좋게 나오는 것은 복잡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거의 자명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정치체제와 경제적 성과 및 재정의 구조에 한 실증분석

을 수행할 때 OECD 국가들과 개도국을 모두 포함한 표본을 활용하는 것에 해서는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더욱 중요하게는, OECD 국가로 한정해서 볼 때 정치

체제(내각제 또는 통령제 여부)가 경제성과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한 실증분석

을 수행하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OECD 국가는 표본이 거의 내각제로 구

성되기 때문에 실증분석 결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벗어나기 

위하여 개도국을 실증분석 표본에 포함하는 경우, [그림 Ⅳ-21]처럼 선진국과 개도국 

간 정치체제의 뚜렷한 차이로 실증분석의 결과가 자명하기 때문에 계량적 분석의 실익

은 거의 없다. 즉 정치체제에 한 실증연구에서 표본 수를 늘리기 위하여 상 국가를 

최 화하는 방법론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정치체제 유형별 그룹과 경제적 성과 그룹이 

거의 일치하여 정량적 결과 해석의 시사점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정치체제에 한 최근의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물에서는 정치체제를 단순

히 통령제/내각제로 구분하는 방법론의 한계를 지적한다. 우선 Åberg와 Sedelius 

(2018), Sedelius and Linde(2018) 등은 최근 들어 그 수가 늘어나는 준 통령제가 

갖는 장점을 강조한다. Cheibub 외(2014)는 정치체제의 속성에 한 정교한 측정 방

법을 동원하여 1990년  이후 준 통령제의 정치체제 국가(헌법)의 수가 급속하게 늘

어나고 있는 현상을 주목한다. 동 연구에서 통령제/내각제/준 통령제와 같은 정치체

제에 한 단순한 구분법은 국가별 정치체제가 갖는 매우 다양한 구조적 특징을 간과하

기 때문에 분석 결과에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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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heibub et al(2014)

[그림 Ⅳ-22] 정치체제 유형(헌법)의 분포 추이

한국은 정치체제가 헌법 구조상 단순한 통령제나 내각제보다 준 통령제에 가깝고, 

정치제도 측면에서는 다른 준 통령제 국가와도 차별화된다. 따라서 최근 들어 본격화

하는 헌법개정 논의와 맞물려, 정치체제의 경제적 및 재정적 효과에 한 연구뿐만 아

니라 준 통령제의 특성에 관한 최근 연구 역시 상당히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2  행정부-입법부 간 재정권한 배분에 따른 재정체계의 결정

가. 재정당국의 권한과 재정 성과: 스웨덴의 재정 개혁 사례

앞 절에서는 1990년  초반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정치체제가 경제성과에 미치

는 효과에 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들을 살펴보았다. 1990년  초반 전 세계적으로 체

제전환국이 많이 탄생함에 따라 정치체제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이 이러

한 연구가 활발해진 배경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런데 1990년  초

반 유럽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정치경제적 환경변화가 크게 일어났다. 유럽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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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 of European Communities) 국가들이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

(Maastricht Treaty)58)을 체결함으로써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을 통해 단일경제로 통합해 나가기 위한 본격화한 것이다. 마스트리흐트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김흥종 외, 2010).

첫째, 통화정책은 새로운 공동체 기관인 유럽중앙은행(ECB)에 의해 계획･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ECB의 우선 목표는 물가안정이며, ECB는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

워야 한다. 셋째, 재정준칙을 기반으로 회원국들의 경제정책 간에 수렴이 필요하다. 넷

째, ECU가 새로 생기는 단일통화가 되어야 한다. 또한, 마스트리흐트 조약은 경제통화

동맹의 완성을 위하여 가입국 거시경제 및 재정지표의 수렴기준(경제수렴기준, 

economic convergence criteria)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다(박형수, 2010). 첫째, 

물가는 최근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 회원국 평균 물가상승률의 

1.5%p 이내로 유지한다. 둘째, 재정의 경우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정부 부채

는 GDP의 60% 이내로 유지한다. 셋째, 금리는 최근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 회원국 평균 명목 장기금리의 2.0%p 이내로 유지한다. 넷째, 환율은 최소한 

최근 2년 동안 자국 통화와 유로화간 환율을 변동허용 폭(중심환율 비 ±15.0%) 이내

로 유지하며 회원국 주도로 자국 통화의 중심환율을 평가절하한 사례가 없어야 한다.

1990년  초반 체결된 마스트리흐트 조약의 취지는 회원국들이 1990년  후반까지 

경제 및 재정 구조가 수렴되도록 만듦으로써 궁극적으로 단일통화경제를 구축하는 것

이다. 유럽 공동체는 회원국의 거시경제 지표 및 재정지표에 한 관리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하여 각국의 재정제도(fiscal institutions)가 재정 성과(국가채무 및 재정 

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 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독일 만하임 학의 von Hagen 교

수는 유럽 공동체로부터 이 연구를 의뢰받았으며 1992년 "유럽 공동체에서의 예산 과

정과 재정 성과(Budgeting procedures and fiscal performance in the European 

Communities)”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는 Tsebelis(1995)와 마찬가지로 

재정제도와 재정정책의 성과(재정건전성 등)에 한 연구 분야에서 선구적 연구로 꼽힌

다. von Hagen(1992)은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의 억제에 하여 두 가지 가설을 검증

하였다. 첫 번째 가설은 한 국가의 재정이 건전화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지표의 설정을 

58) 정식 명칭은 유럽연합 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이며 1993년 11월부터 발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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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긴 시계의 재정관리(장기 재정지표 관리, long-term fiscal constraints)가 도움

이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재정당국의 권한과 같은 재정제도가 건전재정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재정제도 가설(structural hypothesis)이다. 장기 재정지표 관리 가

설은 단기적 시각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재정건전성 확보에 유

리하다는 시각을 반영하며, 재정제도 가설은 특정 세출 분야의 이익을 변하는 지출 

부처의 장관(spending ministers)에 비하여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의 권한이 

강할수록 지출 확 를 억제하여 건전재정에 유리하다는 시각을 반영한다. von Hagen

은 재정제도 가설을 보다 구체화하여 의회의 예산 수정 권한이 약할수록 건전재정에 유

리하고, 예산집행 단계에서 예산변경 억제력이 클수록 건전재정에 유리하다는 가설도 

함께 검증하였다. 

von Hagen(1992)이 주장하는 재정당국 권한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출 

부처의 예산 요구 행위에 한 가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출부처 주도형 예산

제도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유발한다고 보는 관점은 다음 세 가지 가정에 기초한다. 첫

째, 지출 부처의 입장에서는 자기 부처의 지출만 중요하고 다른 부처의 지출은 중요하

지 않다. 둘째, 각 지출 부처는 다른 부처의 지출이 늘어나면서 자기 부처의 지출이 줄

어드는 것을 가장 기피한다. 셋째, 국민의 재정부담 증가에 따른 부담은 재정당국이 지

고 지출부처는 책임지지 않는다. 세 가지 가정에 따르면, 세금 증가와 재정 적자는 모두 

지출 부처에게 유리한 재원 확보 방안이 된다. 

von Hagen(1992)은 이러한 가설하에서 재정당국과 지출부처 간 양자협의를 진행하

는 것을 전제로, 지출부처 A와 B의 가상적 pay-off를 [표 Ⅳ-3]과 같이 예시하였다. 먼

저, 예산 총량이 적을 경우 각 부처에 동등하게 예산을 배정하면 pay-off가 40/40이 

된다. 반면, 자기 부처는 소극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다른 부처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구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른 부처의 예산만 느는 경우의 pay-off는 20/60 또는 

60/20이며, 이것은 각 부처가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이다. 재정당국이 지출부처의 인

센티브를 통제할 만한 충분한 권한을 갖지 못할 경우, 예산 총량을 가급적 많이 요구하

는 것이 각 지출부처의 차선 전략이 된다. 이렇게 설정된 지출부처 간 게임은 재정적으

로는 예산 총량이 늘어나고 세금 부담 또는 정부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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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 off (A, B)
부처 B의 전략

낮은 지출 높은 지출

부처 A의
전략

낮은 지출
낮은 세금/낮은 재정 적자

(40, 40)
중간 세금/중간 재정 적자

(20, 60)

높은 지출
중간 세금/중간 재정 적자

(60, 20)
높은 세금/높은 재정 적자

(50, 50)

[표 Ⅳ-3] 지출부처의 게임에 따른 지출 및 재정 적자의 확대(예시)

자료: von Hagen(1992)

지출부처간 게임의 분석에 이어 von Hagen(1992)은 1970-1980년  유럽 공동체 

국가의 재정지표 데이터를 사용하여 두 가지 가설을 검증하는 계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재정제도 효과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는 재정제도 지표 도출이 가능한 각국의 

다양한 재정제도를 검토한 후 전문가 설문조사를 토 로 각국의 재정제도 지표를 도출

하였다. von Hagen이 구체적으로 살펴본 각국의 재정제도는 균형예산 제약 여부, 부

채 발행의 용이성 여부, 중기계획의 설정 여부 및 그 내용, 재정준칙, 예산의 범위(특별

회계 등), 예산의 투명성, 의회의 예산승인 과정, 예산집행 관리 감독 등이다. 이러한 변

수들을 바탕으로 수행한 von Hagen(1992)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정제도 가설

은 강력한 지지를 받은 반면, 중장기 지표관리 가설은 다소 미약한 지지를 받았다. 이러

한 결과는 마스트리흐트 조약의 경제수렴 기준(60%/3% 기준)과 같은 중장기 재정지표 

관리가 유럽 공동체 국가의 재정건전성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하지만 재정건전성에 보

다 크게 기여하는 변수는 예산 과정과 재무부의 권한과 같은 재정제도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von Hagen은 국가별로 재정제도의 상이한 특징들을 면 하게 관찰하여 각국

의 재정 상태를 판단할 때 유의미한 정보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한편 스웨덴은 비록 유럽 공동체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제1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990년  초반에 한국의 199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하였으며

([그림 Ⅳ-15], [그림 Ⅳ-23]),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제도의 적인 개혁을 단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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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olander(2001)

[그림 Ⅳ-23] 스웨덴의 재정 수지 추이

Molander(2001)에 따르면 스웨덴은 1990년  초반 재정개혁 추진 로드맵을 작성할 

때 von Hagen(1992)이 제안한 재정제도 지표를 그 로 활용하였다. von Hagen(1992)

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도출한 재정개혁 전후의 스웨덴 재정지표는 [그림 Ⅳ-24] 및 

[그림 Ⅳ-25]과 같다. 재정개혁 단행 이전인 1992년 스웨덴의 재정구조 지표59)는 13

개 비교 상 국가 중 12위로 최하위권이었으나, 1996년 순위는 3위로 올라섰다. 그만

큼 1990년  초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단행된 스웨덴의 재정제도 개혁은 

매우 획기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59) von Hagen(1992)은 재정구조 지표를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대분류 분야를 설정하였다. ① 행정부 내에
서의 예산 협의 구조(structure of negotiations within government), ② 의회에서의 예산 심의 과정(structure of the 
parliamentary process), ③ 예산서의 정보의 품질(informativeness of the budget draft), ④ 예산 집행의 유연성(flex
ibility of the budget execution), ⑤ 장기 계획의 제약성(the longterm planning constraint) 그리고 각각의 대분류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재정구조 지표를 구축하였다(von Hage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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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olander(2001)

[그림 Ⅳ-24] 스웨덴의 재정개혁 이전(1992년) 재정 거버넌스 지표

자료: Molander(2000)

[그림 Ⅳ-25] 스웨덴의 재정개혁 이후(1996) 재정 거버넌스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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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 Hagen(1992)의 선구적 연구 이후 재정제도에 한 많은 후속 연구가 진행되었

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각 국가의 정치적 환경은 매우 상이하며 ‘재정당국(budget 

authority)’의 의미가 반드시 행정부로 국한되어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스

웨덴은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스웨덴의 재정당국과 한국과 같이 통령제하에서 견

제와 균형을 전제로 하는 재정당국은 그 속성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내각제 국가의 

경우, 의회가 행정부에 재정 권한을 위임(delegation)하거나, 또는 정당 간 계약에 입

각한 재정당국의 권한 설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국가의 재정당국의 권한은 행정부

와 입법부 간 관계설정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행정부가 

헌법에 근거하여 예산편성권을 가지지만, 입법부는 예산의 승인 과정과 법정지출 의결 

권한과 같이 행정부 재정당국을 통제할 수단이 다양하다. von Hagen(1992) 및 관련된 

후속 연구들이 재정당국의 역할에 하여 종합적으로 던지는 시사점은, 행정부에 한 

위임이든 정치권 내에서의 합의 과정이든 보다 큰 틀에서 재정운용에 한 ‘정치권의 

자율적 통제(self-constraint)’라는 기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이야말로 한 나라의 재

정 성과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나. 한국의 재정안정화 경험

von Hagen(1992)의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한국의 경험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국은 

1980년  초반과 1997년,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경험하였다. 1980년  초반의 경제위

기는 1997년에 비하여 훨씬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상 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80년  초반의 경제위기 극복 과정은 1997년의 경제위기 

극복 과정보다 재정 정책적 측면에서 훨씬 더 어렵고 강력한 선택을 필요로 하였다

(KDI, 2013). 1997년 외환위기는 규모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즉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극복 가능했다. 반면, 1980년  초반의 경제위기는 

1970년 부터 전 세계적 현상이었던 인플레이션이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에서 매우 심

각한 수준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긴축재정을 요

구받았다. 당시 경제위기 관점에서 한국과 종종 비교되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의 경우 1980년  초반 심각한 수준이었던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실패

함에 따라 1980년  이후부터 100%~1000%에 달하는 초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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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6]). 반면 한국은 개도국 중 거의 예외적으로 인플레이션 극복에 성공하였다([그림 

Ⅳ-27]).

한국이 1980년  초반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재정정책 측면

에서의 세출 삭감 규모이다. 당시 재정지출이 GNP(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1년 23%(순융자 포함)에 달하였는데, 그 규모를 1986년에는 GNP의 16%까지 감

축하였다([그림 Ⅳ-28]).60) 그 결과 1986년에는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섰고 국가채무

의 GDP(국내총생산) 비 비중은 1980년  초반부터 금융위기를 맞은 1997년까지 거

의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그림 Ⅳ-29]). 이와 같은 재정지표의 개선은 앞

서 살펴본 1990년  초반 이후 스웨덴과 핀란드의 재정지표 개선 못지않은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80년  초반 경제위기와 재정위기를 겪은 개발도상국 가운데 한국은 거의 유일하

게 이를 극복하고 장기간에 걸쳐 재정지표를 개선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그 성공요인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1990년  초반 이후 von Hagen의 재정제도 개선 권고("재정당국”

의 강력한 리더십61))를 받아들인 것과 유사한 맥락인 것으로 분석된다. 1980년  초반 

이후의 재정안정화 조치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 및 예산편성을 책임지는 경제기획원

(EPB)이 주도하였다. GNP의 7%p에 달하는 세출 삭감 조치에 해 지출부처가 강력하

게 반발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으며 경제기획원으로서도 당초의 긴축정책 기조를 유지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62)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경제기획원은 계획한 바와 같이 거

시경제 안정화 및 재정의 건전화에 성공하였는데, 이는 당시 입법부(정치권)가 재정당

국(EBP)에 하여 강력한 재정정책 권한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von 

Hagen(1992)이 재정제도 분석을 통해 1990년  초반 북유럽에 권고하였던 “재정당국

의 강력한 리더십”은 1980년  초반 한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열쇠이기도 하였다. 

민주화 이후 행정부 재정당국이 주도하던 한국의 재정 거버넌스 전통은 이제 행정부

와 입법부가 권한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권한과 책임이 분

담되는 협치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광의의 재정당국(행정부와 입법부

60) 상세한 논의는 기획재정부･KDI국제정책대학원(2013)을 참조할 수 있다
61) 재정당국 리더십의 유형은 행정부 재정당국으로의 강력한 재정 권한의 위임과 의회 권력이 재정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데 따

른 강력한 집행력으로 구분된다. 
62) “It was as if we (EPB) were alone, surrounded by enemies and there was no way out” (KDI, 2013: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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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재정정책 리더십)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제도와 재정 거버넌스를 재구축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자료: World Bank, WDI (http://datatopics.worldbank.org/world-development-indicators/)

[그림 Ⅳ-26] 남미 주요 국가의 인플레이션 추이(%)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103｣ (http://stats.oecd.org)

[그림 Ⅳ-27] 한국의 인플레이션 추이(%)



∙∙∙ 제Ⅳ부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 거버넌스

제3장 OECD 주요 국가의 재정 거버넌스   365

원자료: Cha, Dong-se(1995), A Half Century of the Korean Economy: Sourcebook.

자료: KDI(2013)

[그림 Ⅳ-28] 중앙정부(공기업 포함) 세입 및 세출 규모 (GNP 비중, %)

자료: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예･결산 연도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Ⅳ-29] 중앙정부 채무 추이 (GDP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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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한 한국의 재정정책이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는 무엇인

지, 정책의 기조나 수단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재정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 중장

기 시계에서 요구받는 재정제도 및 법 개정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제안한다. 

제1절 복지국가, 재정 기조의 선택, 재정 거버넌스

제2절 중장기적 재정 안정을 위한 법･제도 개혁과제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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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복지국가, 재정 기조의 선택, 재정 거버넌스

1  복지국가로의 도약과 재정 트릴레마의 덫

한국은 1인당 소득수준이 3만달러 이상이면서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 가운데 복지 

수준과 재원 분담 수준이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다. Ⅳ부 2장의 재정정책 환경변화 요

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은 인구구조 고령화, 삶의 질 향상에 한 국민적 요구의 

증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및 소득불평등 심화에 따른 재분배정책의 강화 

등 재정수요 확  요인이 산재해 있다. 반면 이에 응한 재원조달 계획에 한 논의는 

구체화되지 않고 있어, 참여정부 시절 ‘비전 2030’ 계획 수립 때와 유사한 상황이 되풀

이되는 실정이다. 복지지출 증 와 재원 분담에 한 논의는 과거 정부 때부터의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에서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어 재정 분야에서는 이른바 복지 

수준-조세부담률-국가채무라는 재정 트릴레마의 문제가 현안으로 제기된다.63)

재정 트릴레마는 ‘높은 복지수준-낮은 조세부담률-낮은 국가채무비율’을 동시에 만족

시키기는 불가능하며, 세 가지 선호지표 가운데 두 가지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희생

할 수밖에 없는 트레이드-오프의 상황을 의미한다. 인구 5천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GDP 3만달러 이상인 국가가 처한 재정 트릴레마의 상황은 [표 Ⅳ-4]에서 확인되는 바

와 같다. 물론 재정 트릴레마 문제에 접근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사항은 복지 수

준과 재정 부담에 한 국민적 합의이다. 현재의 ‘저부담-저복지’ 단계에서 ‘중부담-중

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에 한 국민적 합의 형성에 따라 재정 

트릴레마의 덫에서 무엇을 우선시해야 할 지가 정해진다. 앞서 재정정책의 환경변화를 

서술하면서 향후 고령화 등에 의한 복지지출의 급속한 증가를 전망한 바 있으나, 북유

럽과 같은 고복지-고부담을 지향할지 미국 수준의 중복지-중부담을 지향할지는 어디까

지나 국가 차원에서 국민이 정치적으로 선택해야 할 영역이다.

63) 재정 트릴레마에 대한 논의는 류덕현(2018)의 일부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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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준 국민부담율 (A) 국가채무
조세부담률 (B) A-B

한국 10.4 26.2 19.4 6.8 43.7

일본 23.7 30.7 18.6 12.1 234.4

미국 19.3 26.0 19.8 6.2 138.5

영국 21.5 33.2 26.9 6.3 93.5

프랑스 31.5 45.3 28.5 16.8 109.2

이탈리아 28.9 42.9 29.9 13.0 132.0

독일 25.3 37.6 23.4 14.2 68.2

스웨덴 27.8 44.1 34.1 10.0 56.9

OECD 21.0 34.3 25.0 9.3 83.4

[표 Ⅳ-4] OECD 국가의 재정 트릴레마 사례(%)

주: 2016년 일반정부 기준 GDP 대비 비중이며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2014년 기준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류덕현 (2018)에서 재인용).

복지 수준에 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재원조달에 한 정책적 판단과 

선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가령, 스웨덴처럼 높은 복지 수준을 누리면서 국가채무

비율을 낮게 유지하려면 조세부담율의 폭 상승이 불가피하며, 낮은 조세부담률을 유

지하면서 높은 복지 수준을 누리려면 일본처럼 높은 수준의 국가채무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현재 한국은 ‘낮은 조세부담률-낮은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건전성은 

유지하고 있지만 복지 수준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의 평균 

복지 수준(GDP 비 21%)에는 못 미치더라도 국민들이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복지 수

준을 상향하는 정책을 선택하는 경우 국가채무의 증가나 조세부담률의 증가는 불가피

한 선택사항이 된다. 

복지지출에 한 재원조달을 국민부담률의 상향을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채

무비율 상향을 통해서 할 것인지는 국가마다 상이한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채

무비율이 낮은 국가들인 스웨덴, 독일, 영국 등의 경우 국민부담률이 각각 44.1%, 

37.6%, 그리고 33.2%이다. 반면 한국과 같이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이 낮은 미

국, 일본의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매우 높다. 

재원조달의 관점에서 볼 때 한 가지 다행인 점은 한국의 정부부채 수준이 상당히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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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다는 점이다([그림 Ⅳ-30]). 한국의 국가부채(D2)는 GDP의 약 45%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저(低)국가부채 그룹에 해당한다. 일본은 국가부채가 GDP의 230% 수

준으로 OECD 국가 중 단연 높은데 한국의 재정 상황은 일본과 달리 아직까지는 상당

히 건전한 편이다. 다만 국가부채 수준은 재정운용의 적정화(optimization)가 실패할 

경우 급속도로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현재의 양호한 국가부채에서 누릴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그림 Ⅳ-30] OECD 국가의 GDP 대비 부채 비중(%)

장기적 관점의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최근 들어 한국의 성

장잠재력 약화가 현저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기저 원인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 2020년 이후에는 생산가능인구

의 증가세가 멈춤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2%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노령화 및 일자리 감소로 민간소비와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총수요 위축이 만

성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그림 Ⅳ-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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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MF(2018)

[그림 Ⅳ-31]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및 잠재성장률 장기 전망

증가하는 재정지출 수요, 양호한 국가채무 수준, 그리고 성장잠재력 하락에 따른 재

정수입 증가 추세의 둔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이 추가적 재정 수입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향후 일정 수준의 조세부담률 증가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조세 부

담의 증가는 경제 활동의 위축(노동 수요 및 자본 공급의 위축)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증세를 결정하더라도 그 속도는 급속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경제 및 인구 구조

의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향후 10년에서 20년 동안에는 조세부담률은 완만하게 증

가시키는 한편 국가부채가 양호한 상황을 활용하여 국가부채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재정정책 수단의 조화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한동안 높지 

않다는 점은 국채를 재원조달 수단으로 고려함에 있어 매우 다행스러운 요소이다. 국채 

이자율의 세계적 추세에서 확인되듯이 미국의 국채 이자율은 1990년 에는 8% 에 달

하였으나 2000년  이후 4% 수준으로, 현재는 2% 수준으로 하락하였다([그림 Ⅳ

-32]). 미국의 국채 이자율은 장기적으로도 하락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

적이다(Blanchard, 2019; Summers, 2019). 한국의 국채 이자율 역시 일본이나 독일

보다는 높지만 현재 2%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세계적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한

국의 국채 이자율은 1% 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저금리 기조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의 국채 수준과 이자율에 한 장기전망을 종합하건

, 국채를 활용한 재원조달의 여건은 상당히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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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Economic Outlook (https://stats.oecd.org/)

[그림 Ⅳ-32] OECD 주요국의 국채(10년물) 이자율 하락 추세

한편 일본의 국가채무 수준은 현재 GDP의 230%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지만 

199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동 비율은 60% 수준으로 미국, 독일과 크게 다르지 않

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그림 Ⅳ-33]). 일본의 국채 상황은 국채를 재원조달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https://stats.oecd.org/)

[그림 Ⅳ-33] 1990년대 초반 이후 일본 부채 증가 추세 (GDP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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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가부채가 1990년 이후 크게 상승한 이유는, 1990년  초반 이후부터 급속

하게 진행한 노령화의 영향으로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급증한 반면, 성

장잠재력의 둔화로 조세수입의 확보 여력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즉 일본은 1990년

 초반부터 당면하기 시작한 경제 활력의 약화 및 노령화에 응하여 재원 확보의 수

단으로 국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국가이다. 현재 한국이 당면한 재정정책 여건(경제 

활력의 둔화 및 노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일본이 1990년  초반 당면한 재정정책 여건

과 매우 흡사하다. 한국과 일본의 인구구조 및 재정여건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일본의 

국채 활용 경험은 한국의 재정당국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만하다. 

GDP의 230%에 달하는 국가부채 규모는 일본 정부가 보유한 금융자산을 고려하더라

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IMF의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블랑샤르 교

수가 일본 정부가 국가부채를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Blanchard and Takeshi, 2019). 거시재정 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 한 사람인 블

랑샤르 교수가 일본의 국가채무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그 자신의 

표현처럼 “매우 간단”하다. 일본은 총수요의 부족으로 장기적 경기 침체 상황을 벗어나

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낮은 국채 이자율로 국채 확 의 재정적 부담이 매우 낮아지면

서 국채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64)

블랑샤르 교수는, 경제 활력이 약한 국가는 국가부채 수준이 일본처럼 높더라도 국채 

이자율의 장기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국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확 적 재정정책이 필

요하다고 권고한다. 반면 한국은 아직까지 재정정책의 기조로서 국가부채의 적극적 활

용에 한 논의가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최근 들어 크게 낮아진 한국의 국채 이자율 

수준이 재정정책 기조에 미치는 함의도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국채 이자 부

담의 장기 추세에 따르면 국채 보유에 따른 이자 부담은 현저하게 하락하였다([그림 Ⅳ

-34]). 국채 이자 부담의 GDP 비 비중은 1990년  초반부터 2000년  후반까지 그 

64) “Our argument is a simple one: Japan is suffering from a strong case of secular stagnation, in which domest
ic private demand is too weak to sustain full employment without the help of fiscal and monetary policy. Wh
y private demand is so weak is still controversial, but it is clear that one major factor is the declining populati
on and the associated high private saving rate; this factor will remain relevant for a long time to come. Mone
tary policy has done everything it could, from QE to negative rates, but it turns out it is not enough. In this co
ntext, the case for using fiscal policy to prop demand is a strong one. Very low interest rates, current and pr
ospective, imply that both the fiscal and economic costs of debt are low. And the benefits of public deficits, 
namely higher activity, are high” (Blanchard and Takeshi,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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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가 그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인다. 2018년 

기준 관리재정 국가채무의 이자 부담이 GDP의 1% 수준까지 하락하였는데, 향후에는 

1%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https://stats.oecd.org/)

[그림 Ⅳ-34] 한국의 국채 이자 부담 추세

2  향후 재정정책 기조의 기본 방향65)

한국의 경제･사회적 여건 및 재정정책 여건을 전제로 하여 향후의 재정정책 기조의 

기본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정지출은 노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일

자리 지원정책의 확 , 소득･자산 격차의 완화 필요성 등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재정지출 증가에 응하기 위한 재원 조달수단으로는 증세 또는 국채 발행이 가

능한 안이다. 그런데 증세의 경우 총수요(투자 및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활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증세보다는 낮은 이자율을 활용

65) ”세금과 부채 간 선택은 사실상 과세 시기의 시점 간 선택이다(The optimal choice between tax finance and debt fina
nce is really a choice about the timing of those taxes).“ (Feldstein,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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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총수요를 증 시키는 국채 활용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국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

할 때 이러한 재정 기조는 단기적 시각보다 중기적 시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처

럼 조세부담률의 상승 기조를 완만하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자 부담과 노동공급

자 소득 간 격차(tax wedge)가 발생하여 사실상 소득세의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기여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경우 장기적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그 부담이 견조하게 상승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의 향후 재정정책 기조는 일단 (1) 재정 확

(expansionary fiscal policy) 시기를 거쳐 (2) 재정안정화(fiscal consolidation)의 

시기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향후 중기적으로 성장잠재력과 경제 활

력의 약화로 성장률(g) 하락이 예상되지만 국채 이자율(r)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1% 이하)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러한 “r < g”의 시기에는 국채가 

증가하더라도 GDP 비중이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므로 국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 동태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또한 국채의 이자 부담

이 적은 시기에는 국채의 적극적 활용으로 확보한 재원으로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하

는 분야(교육, R&D, 일자리, 환경 등)의 재정투자를 확 할 경우 상승하는 성장률(g)에 

힘입어 GDP 비 국채 비중의 증가율을 완만하게 관리 가능하다.

국채 이자율의 현재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중기적으로 국가 부채의 증가가 동태적 효

율성(“r < g”)을 제고할 가능성이 높지만 국채 이자율이 상승 기조로 전환할 경우 높아

진 국가채무가 국가신용 위험(sovereign risk)의 증가로 귀결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의 경우 국가 자본이 풍부하지도 않고 기축통화 보유국도 아니므로 

국가 자본이 풍부한 일본처럼 GDP 비 국가부채의 비중을 매우 높게 유지하는 전략

은 국가신용 위험의 가능성을 폭 상승시킬 것이다. 따라서 국가부채의 수준을 높이더

라도 중기적 시계(5년±α)에서 그 값이 일정 수준(60%)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

는 시점에는 조세부담률 인상 및 재정지출의 억제를 통하여 재정건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재정정책의 시점 간 적정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재정정책 

수단(조세부담률 인상 및 세출 억제)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정 거버넌스의 구축

이 중요하다.

재정정책 여건에 따라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재정정책 기조를 정리하면 [표 Ⅳ-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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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현재 한국이 당면한 성장잠재력 둔화와 경제 활력의 약화, 그리고 낮은 수준의 국

가부채와 국채 이자율을 종합할 때 시점 간 재원조달의 적정화 관점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세출과 조세수입 간의 격차는 국채를 활용하여 해소하는 한편, 조세부담률을 

완만하게 상승시키는 재정정책 기조를 제시한다. 다만, 조세수입과 국채 활용 시점 간 

적정화를 중장기적 재정정책의 기조로 설정하면 역설적으로 재정지출의 확  시기에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재정을 신중하게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채를 활

용한 재정지출 확 의 경우, 증세에 비해 정치적 부담이 적어서 재정운용을 방만하게 

만들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국가부채 증가 시기에 모든 부처(분야-부문)가 정부재정

을 나눠먹기 식 ‘쉬운 지출’로 인식할 경우, 정부 규모 확 에 따른 재정 비효율이 커지

면서 성장잠재력을 오히려 잠식시키는 요인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채를 

활용하여 재정 규모를 확 하는 시기에도 재정지출 구조의 효율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정책 기조
• 시점 간(intertemporal) 세금-부채의 적정 조합(optimal choice)
  - 조세부담률을 완만하게 증가시키고, 세출-세입 격차는 국채 활용 

재정정책 여건

(현재)
• 선진국 수준의 1인당 소득
• 낮은 경제성장률 및 경기 위축
• 낮은 조세부담률
• 증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 재정지출 소요의 증가
• 낮은 국가부채 수준
• 낮은 국채 이자율

(중장기)
• 높은 1인당 소득
• 낮은 경제성장률/균제 상태
• 완만하게 증가한 조세부담률
• 견조하게 증가한 사회보장기여금
• 재정지출 증가 요인의 안정화
• 높아진 국가부채
• 높아진 국채 이자율

[표 Ⅳ-5] 한국의 재정정책 여건 변화와 재정정책 기조의 선택

3  재정 거버넌스의 역할

재정정책에 한 권한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재정 거버넌스의 역할66)은 재정정

책의 기조가 증세, 국채 활용, 세출 축소 중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진다([표 Ⅳ-6]). 원론

66) 본 연구에서 재정 거버넌스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제도･조직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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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말해 증세와 세출(지출 예산)은 조세법률주의와 국회의 예산심의 및 승인 권한

으로 인해 국회의 의사결정 영역에 해당하며 국가채무의 활용은 재정당국의 행정 권한

에 속한다.

국채 발행의 경우 예산심사 단계에서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에 따른 비용(세금) 

부담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증세에 비해 국민의 정치적 관심도는 상 적으로 

낮다. 국채 발행의 규모 또한 행정부의 예산편성에 따른 세출입 격차로 결정되므로 최

종적으로는 국회가 관여하지만 국채의 적극적 활용 여부를 일차적으로는 주도하는 주

체는 행정부이다. 다만 국가부채는 미래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는 국민의 합의와 국회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이 그 수준을 결정한다. 다른 한편, 정치

적 부담이 낮은 국채가 낭비적 지출로 남용될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절제된 국채 승인’이라는 정치적 기제가 작동해야 하는데 이 기제는 “재정당

국과 국회의 협치” 거버넌스를 통해 가능하다. 

재정정책 시기 재정확대 시기 재정건전화 시기

재정정책 수단 ① 세수 증대 ② 부채 증가 ③ 세수 증대 ④ 세출 축소

재정

정책 

효과

장점 - 부채 억제
- 총수요 증대 
- 동태적 효율성 제고 (국

채 이자율이 낮은 경우)
- 부채 억제 - 부채 억제

단점
- 경제 활력 위축
- 정치적 저항

- 재정건전성 악화
- 경제 활력 위축
- 정치적 저항

- 성장잠재력 및 삶의 
질 제고에 한계

- 부처의 저항

재정정책 

기조의

선택 기준

<세금과 부채의 시점 간 조화>
- (국채 활용이 바람직한(“r < g”) 시기) 국채를 활용하지 않고 세금 부담을 올리는 것은 

동태적으로 비효율적
   ⤇ 재정 부담이 적은 국채를 활용하여 확보한 재원으로 경제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재정투자(포용성 강화, 교육, R&D, 일자리, 환경) 확대(dynamic efficiency)
  * 재정확대가 ‘쉬운 지출’로 인한 방만한 재정이 아닌 효율적 재정투자 확대로 연결되도

록 국채 활용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
- (국가부채가 부담이 되는 시기) 재정확대기에는 국가부채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므로 국

가채무 증가가 국가신용 위험(sovereign risk)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수준을 관리해
야 하는 시점에 도달⤇ 국가부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조세부담률의 인상과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통하여 재정건전화 추진

[표 Ⅳ-6] 재정정책 시기의 선택과 재정 거버넌스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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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인상 및 세출 감축은 재정확 기에서 재정건전화기로 전환되는 시점의 재정정

책 수단이다. 조세 부담 상승은 납세자의 동의와 정치권의 합의가 관건이므로 국회가 

주도한다. 재정지출 감축은 세출예산 편성권을 갖는 재정당국이 추진하는 지출 효율화 

작업에서 출발하지만 예산의 심의와 승인은 궁극적으로는 입법부의 권한이다. 따라서 

재정당국의 세출 축소 및 효율화 노력이 성과를 거두려면 일차적으로는 재정당국의 추

진력이 중요하며, 다음으로 재정당국의 세출 축소 및 효율화 의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는 재정 효율화에 한 국민과 국회의 동의가 중요하다. 요컨  재정 확장기의 국채 활

용이든 재정건전화기의 증세 또는 세출 축소이든 성공적 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재정당

국과 정치권(국회)의 협력과 조화가 필수 불가결하다. 

재정정책의 기조에 응하는 재정 거버넌스의 역할은 [표 Ⅳ-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회 주도적 재정 거버넌스와 재정당국과 국회의 협치가 중요한 재정 거버넌스로 그 유

형을 구분할 수 있다.

① 세수 증대 ② 부채 증가 ③ 세출 축소

- 국회 주도
- 조세법률주의에 따

라, 증세는 국민 합
의에 대한 국회의 
정치적 수용 과정이 
중요

- 단기적으로는 재정당국, 중장기적으로는 
국회의 역할 

- 1차적으로는 행정부 예산편성권에 의해 
결정

-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증세 부담에 대한 
국회(국민적 합의)의 결정 사항임

 ･ 국회의 부채 증가 통제력 강화
 ･ 국채 활용과 함께 재정지출 구조조정 및 

지출 혁신 병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 장
치 강화

- 재정혁신 주도권은 재정당국에 있
으나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 형성 
및 법적 통제력은 국회가 제공해
야 할 문제

- 강력한 재정지출 구조조정 및 지
출 혁신을 위한 국회의 예산 관리
기능 강화

- 국회의 세출 축소 동의 또는 재정
당국에 위임

[표 Ⅳ-7] 재정정책 기조에 대응하는 재정 거버넌스의 역할

결국, 재정정책 여건에 따라 재정운용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측

면에서 경제적 여건에 응하는 재정정책의 기조 설정이 중요하며 추진 주체의 측면에

서 재정당국과 정치권(국회)이 역할 간 상호 조화가 중요하다. 또한 행정부-입법부 간 

협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에서는 정치체제, 헌법, 법제, 관행과 같은 재정

제도의 역할이 또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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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재정정책 수단과 이를 결정하는 재정 거버넌스의 역할에 한 원론적 설명이

다. 그런데, 세 부담과 지출 예산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예산심의 및 

승인 권한이 입법부에 부여되어 있는데도 입법부의 재정 권한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머

무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세를 결정하는 재정 거버넌스는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

률주의67)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입법부의 영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조세입법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발전국가 시기의 관행 등으로 행정적 재량을 폭넓게 받아들이기 때

문에 원칙과 현실 사이에 있는 간극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조세 분야 입법에는 높은 

수준의 법적 지식과 세무분야 실무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에도 불

구하고 조세입법은 국민의 표인 입법부가 아니라 행정부 내 기술관료 집단이 주도하

는 경향성이 있다. 또한 통령령 등 행정입법도 남발되는데, 조세 분야 행정입법은 신

속성과 효율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의와 국민 권리의 침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조세입법이 매우 높은 기술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점 외에도 입법부가 조세입법의 영

역에서 행정부에 비해 입법의 주도성을 확보하지 못한 배경으로 한국 조세제도의 역사

적 형성과정을 강조하는 분석결과도 주목할 만하다(임주영, 2010). 즉, 한국은 민주주

의 제도가 성숙하기 전에 정부주도 경제성장 정책과 조세제도의 기반을 갖추었기 때문

에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조세에 한 입법 역량을 내실화

하기 어려웠다. 임주영(2010)은 이를 두고 “60년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후 조세의 주

된 기능이 정부의 투자재원조달에 맞추어져 왔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시장과 산업의 형태와 성격이 시기별로 변화해 온 과정에서 국회에 비하여 상 적으로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행정부 중심으로 조세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운영”된 점을 언급하

면서 그 문제점으로 “자의적이고 재량적인 입법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p. 12)되어 

왔음을 지적한다. [그림 Ⅳ-35]에서 보듯이 경제개발 초기에는 조세부담률이 10% 내외

에 불과하였으며 청와 와 경제기획원이 주요 개발재원인 공적 원조(세입의 50%에 달

함)를 조달해 사용하였기 때문에 입법부가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해 정부 정책을 통제할 

여지가 크지 않았다.

67) 헌법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대표인 국
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서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과 국민의 경제생활에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
기 위한 것”(임주영, 2010, p. 12에서 재인용)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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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재호(2018)

[그림 Ⅳ-35] 조세부담률 및 조세 관련 비율(%) (1911~2015년)

재정 거버넌스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1965년에 시작해서 1980년  전두환 정부 

때까지 이어진 월간 경제동향보고회의의 구성과 운영 방식은 한국에서 국회의 입법 주

도권과 행정부에 한 민주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매월 개최하는 이 회의에서 경제기획원 장관은 “총리 이하 전 각료, 중앙은

행 총재, 여당 정책위의장,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통령에게 경제 

동향을 보고했다”(기획재정부･KDI국제정책 학원, 2014: 50). 회의의 참석자들은 경

제개발계획의 각 단계를 책임지는 실행 주체 역할을 부여받았다. 특히 행정부 구성원이 

아닌 여당과 국회 상임위원장도 통령 보고회의의 참석자로서 경제계획과 관련한 예

산안과 법안심의를 담당한 점은 국회와 행정부가 동등한 협력체제를 구축했다기보다는 

국회가 행정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한계화되는 과정이었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재정운용 역사에서 입법부의 역할을 형식화･한계화한 점을 고려

할 때, [표 Ⅳ-7]에서 제시한 재정 기조에 따른 재정 거버넌스가 제 로 작동하기 위해

서는 법과 제도를 형식적으로 도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 정책 수단마다 국회가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존 관행의 한계를 뛰어넘는 제도적 기반과 정책 역량을 구축해 나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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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장기적 재정안정을 위한 법･제도 개혁과제

1  재정 확장기의 ‘재정 효율화’를 위한 재정제도의 구축

제Ⅳ부의 3장에서는 OECD 국가의 재정(세입) 구조, 재정 기조 성공 및 실패 사례, 

그리고 정치체제 및 재정제도가 경제･재정에 미치는 효과 등을 국제비교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국제비교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은 첫째, 세출 확 를 위하여 

세입 규모를 확 하더라도 재정 위기가 발발할 수 있는 점(남유럽 사례)과 둘째, 경기 

침체기 국가채무 증가를 수반한 확장적 재정지출을 단행하는 경우 재정운용의 효율화

를 위한 재정제도 개혁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 재정당국이 직면한 정책적 과제는 확장적 재정지출을 추진함과 동시에 재

정지출 구조의 효율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한국은 정부 세출예산 증가에 응하여 국민

부담률이 꾸준히 증가하는데 경제의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률

에 기댄 안정적 세입 확 는 기 하기 어렵다. 국민부담률을 단기간에 올리는 것 또한 

한계가 있으므로 증가세에 있는 재정지출 소요에 응하기 위해서 국가채무를 일정 수

준으로 늘리는 동시에 재정지출 증가가 만성적인 재정 적자로 연결되지 않도록 재정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재정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재정지출의 확장 국면에서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같이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재정관

리에 실패한 국가의 사례에서 흔히 발견되듯이 확장기의 재정지출이 ‘쉬운 지출’로 고

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국채 이자율이 낮은 동안은 국채 조달

비용이 낮기 때문에 정부는 매우 어려운 정치적 과정을 수반하는 증세를 재원조달 수단

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국채를 재원조달 수단으로 삼는 경우 행정부의 지

출 부처가 이러한 재원조달 방식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 부담이 사실상 증

가하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채를 통한 재정 확장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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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설적으로 재정당국이 재정 효율화에 힘써야 할 정책적 중요성이 이전보다 더 높아

진다. 만약 이 시기에 재정 효율화를 담보할 재정제도를 확립하지 않으면, 막상 정책적

으로 재정건전화를 요구하는 국면이 닥치더라도 재정 효율화 조치를 실행에 옮기기 어

려워져 정부의 비효율이 만성화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변화하는 재정 여건에 응하는 재정제도의 정비 및 실효성 제고는 현재 재정정책의 

당면 과제일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 한국의 재정당국이 지속적으로 역점을 두는 

정책과제이다. 그러나 한 국가가 정책 상황에 상응하는 재정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2000년  중반 한국에서 추진했던 4  재정개혁 중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top-down, 또는 하향식 예산제도)는 스웨덴이 1990년  

초반 경제위기를 겪은 이후 GDP의 70%에 달하는 총세출에 한 적인 지출 삭감

을 단행하면서 도입한 제도를 거의 그 로 벤치마킹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스웨덴과 

달리 당시 재정건전성 확보에 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도가 

작동하는 상위 의사결정 시스템 또한 판이하게 달랐다. 그 결과 한국에서 하향식 예산

편성제도는 스웨덴과는 전혀 다른 정책효과를 발생시켰다. 

박형수 외(2012)에 따르면, 한국이 벤치마킹한 하향식 제도를 채택한 네덜란드, 스웨

덴, 영국 등은 의원내각제 국가에 해당한다. 내각제의 경우, 집권당이 내각을 구성하므

로 정부 각료들 간 “분야별, 및 부처별 지출 한도에 한 실질적 협상과 의사결정”이 가

능하며 이에 따라 “지출한도가 엄격하게 준수되고 집행부처의 자율성이 보장”(동저: 

91)된다([표 Ⅳ-8]). 내각제하에서는 집권당이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을 주도하며 그에 따

른 책임도 지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심의는 형식적인 절차이다. 이에 비해 통령중심제

인 한국에서는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에 한 심의 및 승인 권한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하향식 예산편성에 따른 분야별･부처별 지출 한도를 엄격하게 준수하기 어렵다.68) 

정치제도 외에 재정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한국은 1990년  스웨덴이 처한 정책환

경과는 상이하였다. 스웨덴이 세출 삭감 시기에 도입한 재정제도를 한국은 세출 확  

68) 한편 한국의 하향식 예산제도의 경우 처음부터 재정건전성 제고 필요성보다는 신공공관리론에 따른 정부 효율화의 일환(예
를 들면, 효율적 예산 편성을 위해 행정부 내 부처 간 분업 원리를 강조)으로 도입하였다는 강태환(2010)의 주장은, 한국 관
료제도 혁신이 시도된 배경에 대한 본 보고서 제Ⅲ부의 설명과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된다. Ⅲ부에서는 한국에서 시장화에 근
거한 신공공관리적 개혁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로, “개발연대의 집권적 기획-통제 체제의 유산에 의해 효과성이 
제약되면서 개혁이 형식화”(p.207)되었다는 엄석진(2016: 120)의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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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도의 취지에 한 이해 부족으로 오히려 재정의 비

효율이 발생하는 경향이 발생한 것이다. 즉 스웨덴과 같은 재정 수축기가 아닌 확장기

에 총액배분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 제도는 지출 부처에 한 재정지출 효율화 수단

이 아닌 총액을 보장하고 재정 기득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잘못 운용되었다. 이는 각국

이 채택한 정책 기조(지출확 기 또는 재정건전화기)에 한 고려 없이 외국의 재정제

도를 그 로 모방할 때 발생하는 오류의 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요컨  향후 한국의 재정제도 개혁 방향은 재정 확  시기에 상응하도록 분야별 재정

지출 규모를 전반적으로 확 하되, 증가하는 재정지출 안에 낀 거품을 제거하고 낭비적 

지출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즉 기제(mechanism)로서 

재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지출 담당부처들이 예산확  상황에서도 최 한의 지출 효율

을 이룰 수 있는 안과 정보를 재정당국에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2000년  중반 4  재정혁신 중 (i) 중기 재정계획, (ii) 성과관리, (iii) 재정정보 시

스템 구축 등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재정제도라 할 수 있다. 다만, [표 Ⅳ-7]에서 

보듯이 지출의 축소에는 재정당국이 운용하는 재정제도뿐만 아니라 국회라는 재정 거

버넌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1990년  중반 이후 스웨덴과는 달리 한국은 

정치권(국회), 언론, 그리고 국민의 재정지출 효율화 필요성에 한 공감 가 약한 점이 

개혁 추진의 뚜렷한 한계로 꼽힌다. 즉, 국회가 재정 책임성을 공유하는 의사결정 시스

템의 개혁을 수반하지 않으면, 지출효율화 전략은 행정부 내 재정당국만의 ‘외로운 책

임’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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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하향식(Top-down) 예산 제도의 운영 실태

서구 국가
한국

네덜란드 스위덴 영국

제도 도입
∙ 도입시기
∙ 도입동인

∙ 이론적 기초

1994년
경기침체 및 
재정적자 확대
신공공관리론
(재정적자 축소)

1994년
경기침체 및 
재정적자 확대
신공공관리론
(재정적자 축소)

1992년
경기침체 및 
국가채무 누증
신공공관리론
(재정적자 축소)

2004년
정치이념
(분권･자유)
뉴 거버넌스
(집행부처 자율성)

제도적 제약
∙ 정부형태

∙ 각료임명권(실질)
∙ 예산편성심의권한

∙ 분야별 재원배분

∙ 예산편성 권한

의원내각제
(다수 정당 난립)
정당간 협상 
내각(편성)･의회
(심의) 분리
중기재정계획
- 재무부･집행부처 

협상
집행부처 분산

의원내각제
(다수 정당 난립)
수상 임명 
내각(편성)･의회
(심의) 분리
중기재정계획
- 재원분배 내각회

의 (재무부 주도)
집행부처 분산

의원내각제
(양당제 정착)
수상 임명
내각(편성)･의회
(심의) 분리
중기재정계획
- 내각회의(재무부 

주도)
집행부처 분산

대통령제
(소수 정당)
대통령 임명 
행정부(편성)･국회
(심의) 분리
국가재정운용계획
- 재원배분 국무회의 

(기획재정부 주도)
집행부처 집중

제도운영 실태
∙ 부처의 지출한도준수
∙ 세부 예산편성
∙ 국회의 예산과정

엄격
집행부처 자율
무수정 통과

엄격
집행부처 자율
무수정 통과

엄격
집행부처 자율
무수정 통과

느슨
상호 조율
대폭 수정

자료: 강태욱(2006) (박형수 외, 2012, p. 92에서 재인용)

지출효율화를 정책 수단으로 삼은 재정관리의 또 다른 한계는 한국은 국민이 부담하

는 재원 중에서 재정당국의 관리 상에서 벗어나 있는 지출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출 효율화의 상은 재정당국이 통제가 가능한 지출의 범위 내에서 이루

어지므로 통제범위 밖 지출의 규모가 큰 경우 지출 효율화 전략의 성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림 Ⅳ-37]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총 재원(국세, 지

방세, 사회보장기여금) 479조원 중 중앙정부의 관리 상 재원은 거의 10% 수준에 불과

하다. 국민이 부담하는 총 재원 중 사회보장기여금과 지방세는 중앙정부 재정당국의 관

리 상이 아니며, 100조원 이상의 재원(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이 이전재원의 형태로 지자체에 이전된다. 이상을 제외한 중앙정부 관할 재원 중 국방

비와 인건비는 거의 경직성 경비에 속하기 때문에 재정당국이 재량적으로 관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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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원은 전체 국민부담 재원의 10% 이내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의 재정지출 구조는 법정지출 위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법정지출은 

예산 여건(경제 상황, 세수 탄력성, 국민들의 조세수용 성향 등)과 상관없이 결정된다. 

또한 수혜자는 법정지출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정 기

득권(fiscal fiefdom)으로 고착되기 쉽다. 따라서 법정지출의 증가는 3  재정 개혁 제

도(톱다운을 제외한 3개 분야)와 같은 관리수단에 의존하는 재정당국의 역할만으로는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문제의 해소가 점점 더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그림 Ⅳ-36] 재정당국 관리대상 재정 규모 (2016년)

따라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입법부의 역할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재정당국의 

유연한 재정 통제역량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 요구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법정지출 방식의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중장기 시계에서 재정건전성의 유지 또는 복원이 가능하도록, 재정지출의 경직화 및 기

득권화를 막을 수 있는 입법적 근거와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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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장기에 국회가 재정구조 경직화를 막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국회법을 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심의 단계에서 ‘재정 경직화 방지’를 

예산심의 기준으로 정하고, 재정당국 및 지출 부처와 국회가 재정구조의 유연화를 위한 

안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방안이다. 국회법을 개정하는 경우, 재정 경직화 방지를 위

하여 현재 운용 중인 ‘의안 비용 추계' 조항을 개정하여 추계 상을 확 하고 내실화하

는 방안을 고려한다. 즉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69)의 

취지를 법정지출을 포함한 전체 법령으로 확 한다면, 현재 증가하는 법정지출 내용의 

합리화를 통한 재정지출 유연화를 기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재정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헌법개정의 필요성

저금리 여건하에서 한국의 재정 확장을 위한 재원 마련 수단으로는 경기에 부담이 낮

은 국채 발행이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국채 이자율이 상승세로 전환하거나 국채발행

의 총 부담이 커지면 재정건전화를 위해 일정 수준의 증세가 불가피해진다. 그러나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야가 첨예하게 립하는 통령제하에서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의 재정구조 분석에서 이론적 및 실

증적으로 확인된 통령제의 특징이므로 궁극적으로 한국의 의사결정 시스템하에서 극

복되기 어려운 장벽이기도 하다. 국가의 살림살이인 재정제도가 향후 재정 여건에 의해 

근본적 한계에 봉착하고 그 궁극적 원인이 한국의 의사결정시스템에 내재해 있다면 권

력구조의 개편이 이에 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두할 수 있다. 또는 Ⅱ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 통령제의 의사결정 및 승자독식형 구조70)를 극복하기 위한 ( 통령제를 

69)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
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
원회의 심사 전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70) 여야의 첨예한 대립과 대통령제하에서 행정부와 국회의 대결 양상은 대의민주주의 분야에서 한국 의사결정시스템의 문제해
결 능력이 취약한 원인이기도 하다. 본 보고서의 대의민주주의 발전전략 연구에서는 이를 “비타협적 승자독식”의 문제로 설
명한다. 또한 통상의 대통령제 권력구조에서 확인되는 의사결정과정의 한계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가 뿌리를 두고 있는 
발전주의 전통은 이러한 경향을 악화시켰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다(Ⅱ부 2장 1절 참조).



국가장기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 의제 연구 ∙∙∙ 

388   국회미래연구원

전제로 한) 다양한 제도개혁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주제는 아니지만 이전재원 교부방식 또한 유

연한 재정 관리라는 차원에서 개선이 시급한 과제에 해당한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71)은 세입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재원이지만,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출 

수요와 상관없이 국세 수입과 연동하여 자치단체로 이전된다. 지방자치 관련 법률 측면

에서 보자면, 지방정부의 장이 자체법률에 따라 지방세 과세권을 갖고 이에 따른 정치

적 책임을 부담하는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지방정부 세입을 규정하는 지방세법에 

한 입법 권한이 중앙정부의 입법부에 있다. 지방세 과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는 당

사자 또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 아닌 국회이다. 또한 지방세법은 지자체의 과세권 활

성화를 위한 장치로 탄력세율 제도를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이 제도는 사실상 사문화

(死文化)된 상태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세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유인체계가 지방세와 지방재정 제도에서 미비하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재정분권 관련 

법제는 지방세에 한 지자체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조하는 영미식 지방자치 모

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공동세를 통한 중앙-지방 간 협업 기능을 강조하는 독일형 

재정분권 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 재정분권을 추진할 때 흔히 동원하는 논거는 독일형이 아닌 영미

형(지방세의 가격기능, 지자체 책무성 등등)을 따르고 있어, 재정분권의 추진 목표(논거)

와 재정분권의 추진 수단(관련법 제도 개편 내용) 간 괴리가 발생한다. 지방재정의 규모

가 확 될 때 동원하는 논거는 영미형(순수 지방세)이지만, 실제는 독일형(사실상 이전

재원인 공동세)으로 결과적으로는 재정비효율(재정 책임성)과 불형평성(수도권-비수도

권)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의 재정분권이 처해 있는 명분(영미형인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과 현실(중앙정부 

이전재원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책임성 약화)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근본

적인 개혁방안은 2018년 초에 추진한 개헌안처럼 헌법에 분권 원리를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다. 헌법으로 규정된 분권 원리를 실현하는 구체적 안으로는 지자체의 독자적 책

임과 권한을 강조하는 영미형과 중앙-지방 간 재원과 기능의 협조를 강조하는 독일형이 

71) 예를 들어 초중등 학생 수가 급속도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원의 크기를 결정하는 GDP가 성장함
에 따라 국세수입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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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국은 개인 간, 그리고 지역 간 상생(solidarity)을 자치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두 모델 중 분권적 협업을 강조하는 독일형 헌법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안으로 더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의 경우 지출 경직성

이 높은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해 법정 칸막이를 제거 또

는 완화하는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재정수요에 응한 지출 유연화를 위해 시급

한 과제라 하겠다. 

본 보고서의 Ⅱ부 및 Ⅲ부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헌법이나 권력구조 개편이 주요 

분석 상이 아니므로 미래 한국을 위한 재정운용의 틀을 구상함에 있어서 본 연구는 

헌법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다루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현재 개헌 논의가 꾸준히 진

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헌법 구조를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시각에서 한국의 중

장기 재정정책 과제의 해법을 구상하는 것 또한 의미가 크다고 판단한다.





결론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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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부에서는 현재 한국이 직면한 재정정책의 환경변화 요인 및 다양한 형태의 재정 

정책적 도전의 속성을 분석한 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뒷받침하는 재정정책의 

운용방식과 개선과제를 제언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이 당면한 재정정책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변화하는 환경하에서 

재정당국이 새롭게 직면한 재정정책 과제를 확인하였다. 재정수입과 지출 등 재정 규모 

결정요인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경제성장 둔화, 복지지출 확 , 제도적 및 정치적 결정

요인으로 구분하여 변화한 재정정책 환경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는 고도성장기 한국의 

재정당국이 이루어낸 성과와 재정운용의 특성을 분석한 후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

로운 재정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고도성장기 재정당국이 담당한 핵심 기능은, 경제개

발에 한 재정적 지원과 거시적 재정안정화 기능이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이 시

기 재정운용이 정치권력의 보호를 받는 강력한 재정당국에 의한 정책 주도성이라는 특

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1960년  이후 고도성장기 한국 재정운용의 특징은 1) 톱다

운 방식의 신속한 기획과 경제부문 위주의 예산편성, 2) 높은 성장률에 힘입은 안정적 

재원공급, 3) 강력한 재정안정화 정책을 통한 거시적 위기 극복으로 요약된다. 이 세 요

소는, 사회적 불안 가중, 만성적 인플레이션, 정부 주도 산업정책에 따른 과잉중복투자, 

경제의 외적 취약성 등 비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도성장의 밑거름을 제

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재정운용과 재정 관계를 규정해 온 위 세 가지 요소가 

새로운 재정환경의 출현하에서 더 이상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각각이 어떻게 변화하

였는지를 설명하였다. 한국 재정운용의 최근 특징을 살펴 보면, 우선 규모 면에서 정부 

예산은 GDP 비 30%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증가 추이는 정체하고 있다. 세입 측면

에서는, 잠재성장률 하락, 생산인구 감소, 고용창출 능력 저하와 같은 경제여건의 변화

로 성장기반 재원조달 방식을 지속하기 어려워졌다. 세출 측면에서는 복지지출을 비롯

한 의무지출의 증가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높아졌다. 세입 위축과 지출 경직화로 인해 

재정건전성 문제는 재정운용의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민주화 

이후 입법부 재정 권한의 강화로 경제관료가 주도하는 재정 거버넌스에도 한계가 분명

해졌다. 

제3장에서는 경기 응적 재정운용 및 재정개혁(지출효율화)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두고 OECD 국가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새로운 재정 거버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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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구축에 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국가의 경험과 관련 분야 핵

심 문헌에 한 분석을 통해 정치체제가 국가별 재정제도, 나아가 성공적 재정정책의 

수립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높은 소득수준, 낮은 성장률, 높은 고령화 수준을 특징으로 하는 OECD 국가는 조세

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이미 높은 수준에 달해 있어 지출의 효율화가 성공적 재정운용

의 관건이다. 북유럽처럼 국민부담률 상승에 한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국가는 재정지

출의 확 를 통하여 재정의 포용성을 강화하기가 수월하다. 복지정책에서의 포용적 정

부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는 북유럽 국가(및 독일)와 남유럽 국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

지만, 지출 합리화라는 측면에서는 두 그룹은 크게 다른 행보를 보였다. 전자의 국가들

은 경기침체 시기에는 재정수지 적자를 단행하고 경기호황 국면에서는 재정수지를 흑

자로 전환하는 경기 응적 재정운용으로 재정정책 측면에서 성공을 거둔다. 반면 그리

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경우 1970년 부터 꾸준히 재정 세입을 확보해 나갔지만 결국 

2010년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는다. 이는 재정 확장기에 늘어난 정부 지출이 일종의 ‘쉬

운 지출’ 또는 ‘지출 권한’으로 고착화하여 재정지출 구조 혁신이 어렵게 된 결과로 해

석되었다. 정책적으로 이러한 사례는 거시적 재정관리를 위해서는 재정수입의 확 보다 

재정지출의 효율적 관리가 더 어렵고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상 재정운용의 성패는 재정당국의 독자적 집행력만이 아닌 재정제도를 결정하는 

각 국가의 정치체제 및 헌법 등 법제와 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음이 다양한 문헌을 통

해 확인된다. 표적으로 von Hagen(1992)은 재정당국의 권한 등의 재정제도가 건정

재정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재정제도 가설을 제시하고 입증하였다. 나아가 의회

의 예산 수정 권한이 약할수록 건정재정에 유리하고, 예산 집행 단계에서의 예산 변경 

억제력이 클수록 건전재정에 유리하다는 가설도 검증하였다. von Hagen을 위시한 재

정제도에 관련한 주요 연구들은 행정부에 한 위임을 통하든 아니면 정치권 내에서의 

합의 과정을 통하든 간에 큰 틀에서의 재정운용에 한 “정치권의 자율적 통제”라는 기

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가가 국가별 재정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정책적 함

의를 던진다. 

제4장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한 한국의 재정정책이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는 

무엇인지, 정책의 기조나 수단별로 중요한 재정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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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시계에서 요구되는 재정제도 및 법 개정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제안하였다. 우

선 복지국가로의 이행 과정에서 직면하는 ‘복지-증세-국가채무’라는 재정 트릴레마의 

덫에 해서는 국가채무와 증세라는 재원조달 수단별 시기 선택과 재정 확장에 따른 건

전성 위협에 한 응 방식, 재정정책 수단별로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거버넌스에 

해 제시하였다. 한국의 재정정책 기조는 중기적 재정 확 단계 이후 재정안정화 단계

로의 전환으로 설정하되, 중장기 시계의 재정관리를 위해서는 재정수축기에 비한 유

연한 재정제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재정당국의 재정관리 역량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법정지출 증가의 문제점과 최종적으로 이를 통제하기 위한 국회

와 행정부 재정당국의 역할에 해 살펴보았다.

 현재 한국은 복지지출, 고용관련 지출, 재분배 지출 등 다양한 지출 확 요인에 

응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은 증세 또는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국채 이자

율이 성장률보다 낮은 기간에는 국채가 증가하더라도 GDP 비 국가채무 비중의 증가 

속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재원조달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동태적 효

율성이 높다. 낮은 비용으로 조달한 재원을 활용해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하는 분야

(교육, R&D, 일자리, 환경 등)로 재정투자를 확 할 경우 성장률 상승에 따라 GDP 

비 국채 비중이 조정되는 추가적 효과도 기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국채 이자율이 1%

 이하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채 발행의 실질 부담은 더욱 낮아질 수 있

다. 다만 한국은 기축통화 보유국이 아니며 국가 자본이 풍부하지도 않지도 않기 때문

에 국채 이자율이 상승세로 전환하는 경우 늘어난 국가채무가 국가신용 위험으로 이어

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기적 시계에서 일정 수준 이상(예컨  60%)의 

국가채무 증가를 예상하는 경우 조세부담률 인상 및 재정지출 억제를 통한 적극적인 재

정건전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조세수입과 국채 활용의 시점 간 적정화가 성

공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지만 재정확장기에 지출의 유연화(즉 가역성)를 감안한 지출

확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채를 활용한 재정지출 확 의 경우, 

증세에 비해 정치적 부담이 적어서 재정운용을 방만하게 만들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국가부채 증가 시기에 모든 부처(분야-부문)가 정부재정을 나눠먹기 식 ‘쉬운 지출’로 

인식할 경우, 정부 규모 확 에 따른 재정 비효율이 커지면서 성장잠재력을 오히려 잠

식시키는 요인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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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재정정책 기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별 재정 거버넌

스의 역할이 중요하다. 재정정책은 증세, 국채 활용, 세출 축소 등 정책수단에 따라 재

정 거버넌스, 즉 의사결정의 주요 주체와 방식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Ⅳ부의 4장에서는 

재정확장기의 국채 활용방안과 재정건전화 시기의 증세 및 세출 축소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재정당국과 정치권(국회)의 역할이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

요함을 확인하였다. 국채 발행은 예산심사 단계에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증세에 

비해 국민의 정치적 관심도는 상 적으로 낮다. 국가부채 규모는 행정부의 예산편성에 

의한 세입과 세출의 격차에 의해 결정되므로 국채의 적극적 활용 여부는 일차적으로는 

행정부가 주도한다. 다만 국가부채 또한 미래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궁극적으로 

국민의 합의와 국회의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이 그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한

편 국채 발행은 정치적 부담이 낮은 만큼 낭비적 재정지출로 남용할 위험이 높으므로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절제된 국채 승인’이라는 정치적 기제가 작동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정당국과 국회의 협치”라는 재정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다음으로 재정건전화로 재정운용 기조가 전환되는 경우의 주요 정책수단은 증세와 

재정지출의 축소이다. 먼저 조세 부담 상승은 납세자의 동의와 정치권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므로, 증세 결정은 행정부보다는 국회가 주도하게 된다. 다음으로 재정지출을 축

소할 경우, 예산편성 단계에서 재정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을 

주도하는 것은 세출예산 편성권을 갖는 재정당국의 추진력이지만 예산의 심의와 승인

은 궁극적으로는 입법부의 권한이다. 따라서 재정당국의 세출 축소 및 효율화 노력이 

성과를 거두려면 재정 효율화에 해 국민과 국회가 동의해야 한다. 요컨  재정 확장

기의 국채 활용이든 재정건전화기의 증세 또는 세출 축소이든 성공적 재정 관리를 위해

서는 재정당국과 정치권(국회)의 협력과 조화가 필수 불가결하다. 

한편 지출 효율화의 상은 재정당국이 통제가 가능한 지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

므로 통제범위 밖 지출의 규모가 큰 경우 지출 효율화 전략의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사회보장기여금과 지방세, 100조원 이상의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

부금, 국고보조금), 국방비와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 등을 제외하면 국민이 부담하는 총 

재원(국세, 지방세, 사회보장기여금) 중 중앙정부의 재량적 관리 상 재원은 략 10%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의 재정구조는 법정지출 위주로 빠르게 변화하는데 이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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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지남에 따라 재정 기득권으로 고착하기 때문에 재정당국만으로는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정지출을 확정하는 입법부의 권한과 역량이 ‘재정 유연성 확보’를 위한 재

정제도 구축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회는 재정 확장기에는 재정건전성의 중장기적 

복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출 경직화 및 기득권화를 막는 재정제도 구축을 주도해야 

한다. 구체적 안은 국회법 개정 여부에 따라 두 가지를 제안한다. 국회법 개정 없이 

가능한 안은, 예산심의 단계에서 ‘재정 경직화 방지'를 심의 기준으로 정하고 이 기준

에 근거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방안이다. 국회법 개정사항은, 재정 경직화 방지를 위하

여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에 따라 현재 운용 중인 

‘의안 비용추계'의 적용 상을 확 하고 내실화하는 방안이다. 의안 비용추계 상을 

조문의 취지에 맞게 법정지출과 관련한 전체 법령으로 확 한다면, 재정당국의 통제 범

위 밖에 있는 법정지출의 제약 없는 확 를 견제하여 재정지출 유연화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은 조세와 지출에 한 최종적 의사결정 시스템의 문제로 이와 관련해서는 권

력구조 개편 등 헌법개정에 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궁극적으로 광의의 재정당국이 

어떠한 의사결정시스템 하에서 작동하는가가 한 국가의 재정 관련 의사결정의 특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한 국가의 재정 규모와 제도는 그 나라의 정

치체제 및 법제(헌법과 법률)와 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한국은 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양당제의 특징이 강하다. OECD 국가 중 통령제 국가의 재정 규모가 모두 최하

위권임을 감안할 때 양당제 통령제 국가인 한국에서 재정의 규모를 확 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이 한계에 봉착하는 경우 국가재정 안정화

를 위해 증세가 불가피해하다. 그러나 여야가 첨예하게 립하고 승자독식의 정치구조

가 형성된 현재의 통령제 권력구조하에서 증세는 정치적으로 매우 선택하기 어려운 

정책수단이다. 지방정부 스스로 과세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지방자치제도 또한 조세부담

률 상승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요컨  한국이 스웨덴이나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나 독일처럼 정부 규모

의 확 를 통한 경제 사회적 포용성 강화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거시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할 때 현 정치체제 및 지방자치 구조는 근본적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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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된다. 따라서 한국의 재정운용 틀을 발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조세와 재정지출

에 한 정치적 책임성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의사결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는 헌

법 구조를 포함하는 보다 근본적인 논의의 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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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성
 

문
제

를
 부

분
 보

완
○

 
법

률
과

 
정

책
의

 
책

임
 

소
재

 
명

확
화

외
되

면
서

 심
의

과
정

에
서

 공
정

한
 정

책
 경

쟁
자

 역
할

 
수

행
이

 어
려

움
- 

결
과

적
으

로
 정

보
 비

대
칭

성
의

 문
제

는
 법

률
안

 심
의

 
시

 여
야

 갈
등

과
 반

목
을

 증
폭

하
는

 문
제

 야
기

○
 문

제
점

 2
: 

법
안

에
 대

한
 책

임
성

 저
하

 및
 대

표
성

 훼
손

- 
국

회
의

원
의

 입
법

권
 약

화
로

 정
책

에
 대

한
 입

법
부

의
 

책
임

성
 낮

음
- 

행
정

부
 권

력
에

 대
해

서
도

 정
책

 실
패

의
 책

임
 소

재
 불

분
명

 ∙ 
신

분
이

 보
장

되
는

 직
업

공
무

원
은

 정
책

 실
패

의
 책

임
을

 지
지

 않
음

 ∙ 
대

통
령

 단
임

제
하

에
서

 선
출

직
 공

무
원

에
 정

치
적

 책
임

을
 묻

기
 어

려
움

○
 문

제
점

 3
: 

법
률

안
과

 정
책

의
 품

질
 저

하
- 

행
정

부
 독

단
주

의
와

 입
법

부
 책

임
회

피
의

 결
과

물

○
 대

안
 4

: 
정

부
법

률
안

에
 대

한
 의

원
 동

의
 의

무
화

- 
정

책
 실

패
에

 대
해

 정
치

적
 책

임
을

 지
는

 국
회

의
원

 동
의

하
에

 정
부

법
률

안
 제

출
- 

여
당

의
원

뿐
 아

니
라

 야
당

의
원

 일
부

의
 동

의
를

 의
무

화
하

는
 경

우
 국

회
의

 합
의

불
능

 문
제

 일
부

 해
소

 

○
 대

안
 5

: 
정

부
법

률
안

 입
법

 과
정

에
 입

법
부

 
개

입
- 

대
통

령
소

속
 위

원
회

 등
 민

간
위

원
장

 위
촉

에
 

국
회

 참
여

○
 대

안
 6

: 
의

원
입

법
안

 동
의

 의
원

(현
행

 1
0

명
) 

하
향

 조
정

- 
국

회
의

원
이

 독
립

적
 헌

법
기

관
으

로
서

의
 책

임
감

하
에

 입
법

활
동

 수
행

 
- 

법
률

안
에

 대
한

 정
당

의
 대

표
성

으
로

부
터

 개
별

 의
원

의
 상

대
적

 독
립

성
 보

장

상
임

위
 

중
심

주
의

 
실

질
화

○
 정

책
 중

심
 국

회
 역

량
강

화
- 

국
회

 내
 다

수
파

와
 소

수
파

가
 

정
당

 중
심

으
로

 대
립

하
는

 경
쟁

 고
착

상
태

 해
소

- 
개

별
 

국
회

의
원

의
 

전
문

성
을

 
바

탕
으

로
 의

견
 
개

진
 
및

 
투

○
 현

황
- 

‘6
5년

 상
임

위
 중

심
주

의
 처

음
 도

입
 ∙ 

본
회

의
 시

 안
건

에
 대

한
 심

도
 있

는
 논

의
가

 어
려

움
 ∙ 

분
야

별
 안

건
 세

분
화

 ⇒
 원

내
 분

업
을

 통
한

 전
문

성
과

 효
율

성
 담

보
- 

삼
권

분
립

을
 요

구
하

는
 대

통
령

제
에

서
 채

택

○
 상

임
위

원
장

과
 국

회
의

장
의

 역
할

 실
질

화
- 

국
회

 의
사

결
정

을
 여

야
합

의
에

 따
른

다
는

 부
분

을
 수

정
하

여
 상

시
적

 국
회

 운
영

 혹
은

 합
의

 없
이

도
 상

임
위

 및
 본

회
의

 개
최

가
 가

능
하

도
록

 함
○

 소
위

원
회

 활
성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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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표
 1

] 
대

의
민

주
주

의
 발

전
을

 위
한

 개
혁

의
제

의
제

필
요

성
현

황
/문

제
점

세
부

 과
제

/한
계

표
 활

동
을

 할
 수

 있
는

 역
량

 
및

 역
할

 강
화

- 
상

임
위

별
 정

책
 전

문
성

 강
화

는
 정

파
적

 이
해

관
계

에
 따

라
 

의
원

끼
리

 
결

집
하

는
 

현
상

을
 

완
화

 

 ∙ 
행

정
부

의
 효

과
적

 견
제

를
 위

한
 의

회
 내

 분
업

화
 요

구
를

 충
족

○
 문

제
점

- 
대

통
령

제
인

 한
국

은
 상

임
위

 중
심

주
의

로
 운

영
되

어
야

 
하

나
 실

제
로

는
 정

당
 간

 대
립

(본
회

의
 중

심
주

의
인

 내
각

제
 특

성
)을

 중
심

으
로

 운
영

함
 ∙ 

상
임

위
 간

사
가

 
위

원
회

 
차

원
의

 ‘
교

섭
단

체
 
대

표
의

원
’ 

역
할

 수
행

 ∙ 
위

원
회

 의
사

결
정

 대
부

분
이

 위
원

장
과

 여
야

 간
사

 간
 

협
의

를
 

통
하

면
서

 
위

원
회

 
소

속
 

의
원

의
 

전
문

성
은

 
부

차
화

, 
간

사
가

 각
 정

당
을

 대
표

하
여

 상
임

위
 심

의
는

 정
당

 간
 대

결
로

 변
질

 ∙ 
국

회
 내

에
서

 안
건

 심
의

 및
 표

결
에

 대
한

 책
임

 소
재

 
불

분
명

- 
20

대
 국

회
 국

회
법

 개
정

의
 한

계
: 

전
문

성
 

중
심

이
 아

닌
 법

률
안

 심
사

 중
심

으
로

 업
무

 
분

담
방

식
 유

지
- 

기
능

적
으

로
 분

류
하

여
 전

문
성

을
 향

상
한

 소
위

원
회

는
 행

정
부

 견
제

와
 감

시
의

 측
면

에
서

 
관

련
 

행
정

부
처

를
 

주
도

할
 

상
임

위
 

역
할

을
 

수
행

○
 소

위
원

회
 강

화
 방

안
의

 한
계

- 
기

능
적

 전
문

화
의

 문
제

점
 ∙ 

상
임

위
원

회
, 

이
익

집
단

, 
관

료
집

단
 간

 ‘
철

의
 삼

각
형

’이
라

는
 배

타
적

인
 정

책
 결

정
망

을
 형

성
할

 가
능

성
이

 큼
- 

정
당

민
주

주
의

 
본

질
과

 
정

당
 

소
속

 
의

원
의

 
대

표
성

 문
제

정
보

공
개

 
강

화
:

윤
리

위
 

실
질

화

○
 의

정
활

동
 책

임
성

 강
화

- 
국

회
의

원
 

개
인

의
 

의
정

활
동

에
 대

해
 
유

권
자

에
게

 
더

 
많

은
 정

보
를

 전
달

- 
국

회
 내

부
적

 책
임

성
 및

 자
정

 
능

력
 강

화

○
 

국
회

에
 

대
한

 
유

권
자

 
신

뢰
 

회
복

○
 제

도
 연

혁
- 

(1
3대

 
국

회
) 

윤
리

특
별

위
원

회
를

 
상

설
특

별
위

원
회

로
 

설
치

- 
(1

7대
 국

회
) 

외
부

인
으

로
 구

성
한

 ‘
윤

리
심

사
자

문
위

원
회

’ 
구

성
 시

도
- 

(2
0대

 국
회

) 
윤

리
특

별
위

원
회

를
 비

상
설

특
별

위
원

회
로

 
전

환
○

 한
국

 윤
리

특
별

위
원

회
의

 운
영

상
 문

제
점

(미
국

) 
윤

리
위

원
회

를
 상

임
위

로
 운

영
하

는
 반

면
 한

국
은

 
특

별
위

원
회

 ∙ 
특

히
 하

원
은

 의
회

윤
리

국
을

 통
해

 외
부

인
사

가
 사

전
 

○
 회

의
록

 공
개

- 
심

의
과

정
은

 비
공

개
로

 하
여

 참
여

의
원

들
의

 
독

립
성

 유
지

- 
심

의
 결

과
 발

표
 시

 주
요

 의
견

과
 찬

반
 결

정
 논

리
를

 회
의

록
에

 기
록

하
여

 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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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표
 1

] 
대

의
민

주
주

의
 발

전
을

 위
한

 개
혁

의
제

의
제

필
요

성
현

황
/문

제
점

세
부

 과
제

/한
계

윤
리

심
사

 담
당

- 
(한

국
) 

징
계

 및
 자

격
심

사
안

 대
부

분
이

 기
한

 또
는

 임
기

 만
료

로
 폐

기
- 

(한
국

) 
징

계
 및

 자
격

심
사

 과
정

 대
부

분
을

 비
공

개
로

 
진

행

정
보

공
개

 
강

화
: 

공
청

회
·청

문
회

 활
성

화

○
 운

영
상

 문
제

점
- 

공
청

회
나

 청
문

회
는

 의
무

사
항

이
 아

니
며

 위
원

회
 의

결
로

 생
략

 가
능

- 
개

최
 시

기
나

 횟
수

, 
운

영
방

식
 등

이
 정

당
 간

 합
의

로
 

이
루

어
지

며
 대

부
분

 형
식

적
인

 절
차

에
 불

과

○
 공

청
회

 운
영

제
도

 개
선

- 
(개

최
 시

점
) 

상
임

위
 법

안
심

사
 논

의
 이

전
 

단
계

로
 설

정
 ∙ 

국
민

들
의

 다
양

한
 의

견
을

 사
전

에
 수

렴
- 

(대
상

 법
안

) 
상

임
위

 의
사

일
정

 결
정

 단
계

에
 

선
정

 ∙ 
여

야
 간

 대
립

이
 뚜

렷
한

 사
안

만
 대

상
 법

안
으

로
 선

정
하

는
 것

을
 사

전
에

 방
지

- 
(참

여
자

 구
성

) 
여

야
 동

등
 비

율
의

 토
론

자
로

 
구

성
 ∙ 

공
정

성
과

 다
양

성
을

 확
보

한
 토

론
공

간
 제

공
- 

(회
의

록
) 

공
청

회
 활

동
과

 결
과

를
 법

안
과

 함
께

 기
록

물
화

행
정

부
 

견
제

기
능

 
강

화

○
 회

계
 기

능
을

 포
함

한
 행

정
기

관
 

감
시

기
능

은
 

입
법

부
에

서
 

갖
는

 것
이

 입
법

부
와

 행
정

부
의

 수
평

적
 권

한
 재

배
분

 측
면

에
서

 중
요

○
 현

행
 견

제
 장

치
- 

경
보

제
도

(f
ire

-a
la

rm
)로

서
의

 국
정

조
사

 ∙ 
사

후
적

·사
안

별
 견

제
장

치
로

 조
사

위
원

회
 구

성
 등

 사
안

의
 정

치
 쟁

점
화

를
 피

해
가

기
 어

려
움

- 
순

찰
제

도
(p

ol
ic

e-
pa

tr
ol

)로
서

의
 국

정
감

사
 ∙ 

정
기

적
 견

제
장

치
이

나
 본

회
의

 일
정

 중
 제

한
된

 시
간

 

○
 대

안
 1

: 
상

임
위

 중
심

 순
찰

감
시

제
 운

영
- 

국
정

감
사

 상
시

화
(국

감
법

 2
조

 개
정

사
항

)
- 

상
시

 국
정

감
사

 운
영

은
 상

임
위

 내
부

 결
정

에
 의

거
 ∙ 

정
부

에
 대

한
 정

보
 요

청
 시

 상
임

위
가

 소
속

 국
회

의
원

의
 요

청
을

 접
수

하
여

 소
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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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표
 1

] 
대

의
민

주
주

의
 발

전
을

 위
한

 개
혁

의
제

의
제

필
요

성
현

황
/문

제
점

세
부

 과
제

/한
계

동
안

 실
시

되
어

 실
효

성
 낮

음
 ∙ 

정
책

평
가

보
다

는
 
대

국
민

 이
미

지
 
메

이
킹

 현
장

으
로

 
전

락

○
 대

통
령

 산
하

 감
사

원
- 

행
정

부
에

 대
해

 직
접

적
 감

사
와

 정
보

조
사

를
 할

 수
 있

는
 감

사
원

이
 대

통
령

 산
하

에
 소

속
- 

입
법

부
는

 행
정

부
에

 대
한

 자
체

적
인

 감
사

를
 요

구
하

기
 

힘
들

며
, 

단
순

히
 행

정
부

에
 정

보
를

 요
구

하
는

 수
준

에
 

그
침

 ∙ 
입

법
부

가
 행

정
기

관
의

 업
무

 내
용

에
 대

해
 큰

 그
림

을
 

그
리

기
 힘

들
며

, 
제

출
자

료
를

 바
탕

으
로

 행
정

기
관

의
 

단
순

 실
수

를
 찾

고
 이

를
 대

중
적

으
로

 부
각

시
키

는
 데

 
골

몰

처
에

 전
달

- 
상

임
위

 중
심

 국
감

운
영

은
 국

회
의

원
의

 무
분

별
한

 대
정

부
 정

보
 요

청
에

 따
른

 행
정

 비
효

율
을

 차
단

하
기

 위
한

 방
안

○
 대

안
 2

: 
감

사
원

 국
회

 이
관

 (
헌

법
 9

7조
 

개
정

사
항

)
- 

행
정

부
 견

제
를

 위
한

 가
장

 강
력

한
 수

단
이

나
 개

헌
이

 필
요

한
 사

항
임

미
래

안
건

 
리

더
십

:
국

회
의

장
 

역
할

 강
화

○
 정

치
적

 맥
락

과
 무

관
하

게
 핵

심
의

제
를

 
설

정
하

는
 

장
기

적
 

시
각

의
 리

더
십

 필
요

- 
소

속
정

당
의

 
이

해
를

 
추

구
하

는
 당

파
적

 리
더

로
서

의
 한

계
 

극
복

 

○
 국

회
의

장
 역

할
의

 모
호

성
- 

제
도

적
으

로
 영

국
 하

원
식

 ‘
중

립
적

 의
장

’으
로

 규
정

되
나

, 
실

질
적

으
로

는
 미

국
 하

원
식

의
 ‘

당
파

적
 의

장
’으

로
 행

동
할

 유
인

이
 잔

존
하

여
 장

기
적

 미
래

의
제

 설
정

 
역

할
에

 한
계

 ※
 미

국
 하

원
의

장
은

 양
당

정
치

와
 다

수
결

주
의

가
 정

립
된

 국
가

의
 전

형
적

인
 사

례
로

 당
론

투
표

에
 따

라
 당

선
 ※

 영
국

 하
원

의
장

은
 선

출
 시

 비
당

파
적

이
고

 중
립

적
인

 
입

장
에

서
 하

원
을

 대
표

하
며

 당
직

을
 버

린
 상

태
에

서
 

각
종

 권
한

을
 행

사
. 

회
의

 주
재

자
로

서
 토

론
 및

 표
결

과
정

에
 불

참
(가

부
 동

수
인

 경
우

 제
외

)

○
 국

회
의

장
 역

할
 관

련
 규

정
 재

정
비

: 
‘당

파
적

 의
장

’을
 지

지
해

오
던

 제
도

적
 잔

재
 개

선
- 

의
장

과
 국

회
의

원
 임

기
를

 동
일

하
게

 규
정

토
론

 참
여

 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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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의
민

주
주

의
 발

전
을

 위
한

 개
혁

의
제

의
제

필
요

성
현

황
/문

제
점

세
부

 과
제

/한
계

 ∙ 
‘중

립
적

 의
장

’ 
직

무
 규

정
: 

국
회

 대
표

, 
의

사
 정

리
, 

질
서

 유
지

, 
사

무
 관

리
, 

무
당

적
(국

회
법

 1
0조

)
 ∙ 

‘당
파

성
’ 

유
지

 유
인

: 
토

론
참

가
(국

회
법

 1
07

조
),

 의
장

직
 이

후
 소

속
정

당
 복

귀
(국

회
법

 2
0조

의
2)

○
 2

년
 임

기
제

로
 선

거
와

 선
거

 사
이

에
 의

장
이

 변
경

되
는

 것
 역

시
 단

기
적

 직
위

추
구

(o
ff

ic
e-

se
ek

in
g)

 행
위

 가
능

성
을

 높
임

미
래

안
건

 
리

더
십

: 
국

회
 

내
 미

래
대

응
 

역
할

 강
화

○
 새

로
운

 사
회

적
 현

안
에

 대
한

 
대

응
역

량
 강

화
○

 중
장

기
 미

래
 이

슈
 대

응
을

 위
한

 국
회

 내
 기

구
 및

 
역

량
 취

약

※
 핀

란
드

 미
래

위
원

회
(C

om
m

itt
ee

 f
or

 t
he

 F
ut

ur
e)

 
사

례
 참

조
- 

상
임

위
이

나
 법

안
 심

의
기

능
 대

신
 미

래
대

응
 역

량
 강

화
하

는
 기

능
 수

행
- 

주
요

 기
능

  
1.

 미
래

 관
련

 정
부

보
고

서
에

 대
응

하
는

 의
회

 문
서

 준
비

  
2.

 타
 상

임
위

에
 미

래
 사

안
 조

사
결

과
 제

공
  

3.
 미

래
 경

향
(t

re
nd

s)
 관

련
 이

슈
 논

의
  

4.
 미

래
조

사
 방

법
론

 및
 연

구
 분

석
  

5.
 과

학
기

술
 발

전
 및

 그
에

 따
른

 사
회

적
 변

화
 평

가

○
 상

임
위

 신
설

 및
 국

회
 내

 미
래

 정
책

역
량

 
강

화
 ∙ 

핀
란

드
 

미
래

위
원

회
에

 
상

응
하

는
 

상
임

위
 

신
설

 ∙ 
국

회
 내

 연
구

·조
사

 기
구

의
 역

할
 강

화
 ∙ 

예
산

정
책

처
·입

법
조

사
처

·국
회

미
래

연
구

원
 

등
의

 미
래

 관
련

 정
책

연
구

·정
책

평
가

·조
사

기
능

 확
대

 및
 역

량
 강

화

행
정

부
 산

하
 

의
결

기
능

 
위

원
회

의
 

○
 대

의
제

 민
주

주
의

 기
능

 정
상

화
- 

노
동

/일
자

리
와

 관
련

한
 국

가

○
 현

황
: 

행
정

기
관

이
 입

법
권

에
 준

하
는

 의
사

결
정

을
 내

리
는

 사
례

 -
 경

제
사

회
노

동
위

원
회

, 
최

저
임

금
위

원
회

- 
(경

사
노

위
) 

명
목

상
 대

통
령

 산
하

 자
문

기
구

이
나

 노
사

○
 경

사
노

위
 및

 최
임

위
의

 국
회

 이
관

- 
합

의
와

 중
재

는
 입

법
부

 고
유

 기
능

- 
각

계
각

층
을

 대
표

하
는

 위
원

들
의

 상
충

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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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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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
혁

의
제

의
제

필
요

성
현

황
/문

제
점

세
부

 과
제

/한
계

국
회

 이
관

적
 결

정
은

 
사

회
 
각

 
계

층
의

 
이

해
관

계
가

 상
충

하
는

 영
역

- 
다

양
한

 국
민

을
 대

표
하

는
 국

회
에

서
 

논
의

하
고

 
합

의
하

는
 

것
이

 민
주

주
의

 원
리

에
 부

합
- 

이
를

 통
해

 합
의

의
 대

표
성

과
 

정
책

 수
용

성
 확

보
가

 가
능

를
 포

함
하

여
 청

년
·여

성
·비

정
규

직
 등

 사
회

 각
 계

층
이

 참
여

하
는

 정
책

협
의

체
로

 실
제

로
는

 정
치

적
 합

의
 

과
정

과
 결

정
을

 대
체

하
는

 기
능

을
 수

행
 ∙ 

당
연

직
 위

원
인

 기
재

부
와

 노
동

부
 장

관
 등

의
 견

해
와

 
정

책
 방

향
이

 노
사

 간
 합

의
에

 영
향

을
 주

게
 됨

- 
(최

저
임

금
위

원
회

) 
고

용
노

동
부

 
산

하
 

의
결

기
구

이
며

 
최

임
위

 결
정

은
 국

회
 합

의
와

 무
관

하
게

 고
용

노
동

부
 

고
시

로
 확

정
 ∙ 

경
제

적
·사

회
적

 파
장

이
 큰

 정
책

을
 행

정
부

가
 독

점
적

으
로

 행
사

함
에

 따
라

 사
회

적
·정

치
적

 갈
등

 심
화

○
 문

제
점

: 
국

회
 무

력
화

, 
낮

은
 대

표
성

- 
대

통
령

 산
하

 위
원

회
가

 입
법

기
능

에
 준

하
는

 권
한

을
 

갖
게

 됨
에

 따
라

 국
회

에
서

 의
원

들
 간

의
 합

의
기

능
 무

력
화

 ∙ 
경

사
노

위
의

 
활

동
은

 
국

회
의

 
‘노

동
개

혁
특

위
’ 

구
성

(‘
19

.8
)을

 통
한

 국
회

 입
법

 재
량

을
 간

접
적

으
로

 축
소

하
는

 효
과

 유
발

- 
이

 밖
에

 대
통

령
이

 위
촉

하
는

 위
원

장
·참

여
단

체
·위

촉
위

원
의

 중
립

성
 및

 편
향

성
 이

슈
, 

참
여

자
들

 간
 합

의
 

도
출

의
 어

려
움

, 
의

결
사

항
에

 대
한

 대
국

민
 설

득
 난

항
 

등
이

 문
제

점
으

로
 제

기
됨

의
견

을
 수

렴
하

는
 합

의
 플

랫
폼

으
로

는
 의

원
 

구
성

에
서

의
 
다

양
성

과
 
대

표
성

을
 
보

장
하

는
 

국
회

가
 적

절
- 

실
질

적
인

 의
결

기
능

이
 있

는
 위

원
회

, 
특

히
 

노
동

문
제

에
 

대
한

 
영

향
력

이
 

큰
 

위
원

회
의

 
경

우
에

는
 국

회
로

 이
관

하
는

 것
이

 행
정

부
와

 
국

회
 사

이
의

 권
력

 균
형

에
 있

어
 바

람
직

행
정

입
법

 
재

량
권

 통
제

 
장

치

○
 행

정
입

법
 재

량
권

 통
제

를
 통

한
 입

법
부

의
 정

책
 결

정
 기

능
 회

복

○
 입

법
예

고
 절

차
를

 통
한

 통
제

의
 한

계
- 

통
상

적
으

로
 행

정
입

법
의

 재
량

권
 통

제
를

 위
해

서
는

 행
정

절
차

법
 개

정
을

 통
한

 입
법

부
 및

 사
법

부
의

 감
시

과

○
 입

법
부

에
 의

한
 행

정
입

법
 효

력
 정

지
제

도
 

도
입

 ⇒
 부

정
적

. 
분

점
정

부
 아

래
서

 비
효

율
성

 문
제

 심
화

 우
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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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의
제

의
제

필
요

성
현

황
/문

제
점

세
부

 과
제

/한
계

정
 제

도
화

가
 주

효
 ∙ 

미
국

의
 경

우
 이

익
단

체
들

이
 사

법
절

차
 또

는
 입

법
부

 
청

원
 등

을
 활

용
하

여
 입

법
예

고
 과

정
에

서
 행

정
부

를
 

통
제

(이
른

바
 

“화
재

경
보

감
시

제
도

” 
Fi

re
 

A
la

rm
 

O
ve

rs
ig

ht
)

- 
미

국
과

 달
리

 입
법

예
고

 과
정

에
 적

극
적

으
로

 참
여

할
 

시
민

사
회

가
 충

분
히

 발
달

해
 있

지
 않

으
므

로
 시

민
사

회
 의

존
 방

식
으

로
는

 행
정

부
 통

제
가

 수
월

하
지

 않
음

 ※
 입

법
부

에
 의

한
 행

정
입

법
 효

력
 정

지
제

도
 사

례
 (

미
국

)
 ∙ 

의
회

심
사

법
률

(c
on

gr
es

si
on

al
 r

ev
ie

w
 a

ct
, 

‘9
6년

 
제

정
):

 의
회

결
의

를
 통

한
 행

정
입

법
 효

력
 정

지
 ∙ 

행
정

법
령

진
실

법
률

(t
he

 
Tr

ut
h 

in
 

R
eg

ul
at

in
g 

A
ct

, 
20

00
년

 
제

정
):

 
 

상
임

위
에

서
 

의
회

감
사

원
(G

A
O

)에
 행

정
입

법
 관

련
 보

고
서

 작
성

 요
청

○
 정

보
를

 수
집

하
는

 위
원

회
 구

성
- 

행
정

입
법

의
 사

전
적

 및
 사

후
적

 제
어

를
 위

한
 입

법
기

구
○

 상
임

위
 차

원
 청

문
회

 개
최

 요
구

 권
한

- 
20

15
년

 
국

회
법

 
제

98
조

의
2 

제
3항

 
개

정
 

시
도

○
 행

정
입

법
에

 대
한

 국
회

의
 수

정
·변

경
 요

구
권

 입
법

화
○

 주
요

 행
정

입
법

 지
정

·조
사

제
도

- 
(미

국
 사

례
) 

연
 1

억
달

러
 이

상
의

 경
제

적
 영

향
을

 미
치

는
 경

우
; 

다
른

 행
정

기
관

의
 계

획
에

 부
정

적
 영

향
을

 미
치

는
 경

우
; 

예
산

 등
의

 효
과

를
 전

환
하

거
나

; 
새

로
운

 법
적

 이
슈

가
 제

기
된

 경
우

입
법

부
 

정
책

역
량

 
강

화
 제

도

○
 역

량
의

 균
형

을
 통

한
 막

강
한

 
행

정
 권

력
 통

제
○

 한
국

은
 발

전
국

가
 전

통
의

 잔
재

로
 행

정
부

 대
비

 입
법

부
의

 역
량

이
 매

우
 취

약
한

 수
준

- 
대

통
령

제
 하

의
 입

법
부

는
 행

정
부

 견
제

를
 위

해
 내

각
제

 국
가

에
 비

해
 정

책
정

보
를

 전
문

적
으

로
 취

급
하

는
 

다
양

한
 기

관
의

 역
할

이
 더

욱
 중

요
- 

미
국

 사
례

 ∙ 
의

회
 

산
하

기
관

: 
의

회
조

사
처

(C
on

gr
es

si
on

al
 

R
es

ea
rc

h 
S
er

vi
ce

),
 
의

회
예

산
처

(C
on

gr
es

si
on

al
 

B
ud

ge
t 

O
ff

ic
e)

, 
기

술
평

가
처

(O
ff

ic
e 

of
 

Te
ch

no
lo

gy
 A

ss
es

sm
en

t)
, 

감
사

원
 등

○
 인

적
 역

량
 강

화
방

안
- 

전
문

위
원

, 
입

법
조

사
관

 및
 의

원
 보

좌
진

 전
문

화
 및

 인
력

 확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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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표
 1

] 
대

의
민

주
주

의
 발

전
을

 위
한

 개
혁

의
제

의
제

필
요

성
현

황
/문

제
점

세
부

 과
제

/한
계

국
회

의
 

국
무

총
리

 
추

천
 

(개
헌

 필
요

)

○
 제

왕
적

 대
통

령
의

 권
한

을
 줄

이
고

 국
회

의
 의

사
를

 행
정

부
에

 반
영

○
 현

황
- 

대
통

령
이

 지
명

한
 후

 인
사

청
문

회
를

 거
쳐

 재
적

 의
원

 
과

반
수

 출
석

과
 출

석
 의

원
의

 과
반

수
 찬

성
의

 국
회

 동
의

를
 얻

어
 대

통
령

이
 임

명
- 

국
회

의
 동

의
가

 필
요

하
나

 입
법

부
의

 결
정

 사
항

이
 국

무
총

리
를

 통
해

 행
정

부
에

 반
영

되
거

나
 영

향
을

 주
기

에
는

 한
계

○
 총

리
추

천
제

 기
대

효
과

- 
행

정
부

 중
심

 의
사

결
정

 시
스

템
에

서
 정

부
 간

 관
계

의
 

균
형

추
 역

할
- 

정
당

 양
극

화
 완

화
를

 위
한

 제
도

적
 장

치
- 

정
부

법
률

안
, 

행
정

입
법

, 
의

결
기

능
 위

원
회

 등
에

 의
한

 
국

회
 입

법
권

 침
해

의
 폐

해
를

 행
정

부
 내

에
서

 제
어

하
는

 효
과

 유
발

 정
당

 양
극

화
에

 따
른

 입
법

 정
체

 현
상

 
완

화

○
 도

입
방

식
: 

입
법

부
에

 의
한

 국
무

총
리

 복
수

 
추

천
- 

일
정

 규
모

 이
상

 여
야

 정
당

 원
내

대
표

들
의

 
협

의
 및

 합
의

 과
정

을
 거

쳐
 후

보
자

를
 복

수
 

추
천

○
 한

계
- 

여
소

야
대

, 
분

점
정

부
 

상
황

에
서

 
대

통
령

과
 

국
무

총
리

 간
 갈

등
이

 첨
예

화
하

여
 행

정
 비

효
율

 문
제

 야
기

 ∙ 
국

무
총

리
의

 국
무

위
원

 제
청

과
정

에
서

 대
립

이
 발

생
하

는
 경

우
 내

각
 구

성
 자

체
가

 어
려

워
지

는
 사

태
 발

생
- 

후
보

자
에

 대
한

 여
야

 간
 합

의
가

 제
대

로
 이

루
어

지
지

 않
으

면
 행

정
 공

백
 장

기
화

- 
잠

재
적

 장
점

에
도

 불
구

하
고

 대
통

령
제

를
 유

지
한

 
상

황
에

서
 

독
립

적
으

로
 

시
행

할
 

경
우

 
많

은
 문

제
점

을
 동

반
 ⇒

 내
각

제
나

 이
원

집
정

부
제

 
등

으
로

의
 

장
기

적
 

이
행

을
 

목
표

로
 

한
 상

황
에

서
 중

간
 단

계
로

 시
행

하
는

 것
이

 
적

절

국
무

위
원

 
해

임
건

의
안

 
실

효
화

 (
개

헌
 

필
요

)

○
 제

왕
적

 대
통

령
의

 권
한

을
 줄

이
고

 국
회

의
 의

사
를

 행
정

부
에

 반
영

- 
보

다
 실

질
적

인
 인

사
 개

입
 권

한
을

 제
도

화

○
 현

황
- 

국
회

는
 국

무
총

리
 또

는
 국

무
위

원
의

 해
임

을
 대

통
령

에
게

 
건

의
하

는
 

권
한

을
 

가
지

나
(헌

법
 

제
63

조
 

제
1항

) 
이

는
 건

의
 권

한
에

 불
과

하
므

로
 제

도
의

 효
과

성
은

 정
치

적
 국

면
에

 따
라

 달
라

짐

○
 국

회
의

 국
무

위
원

 탄
핵

권
 도

입
- 

과
반

에
 의

한
 폭

거
 방

지
를

 위
해

 해
임

 기
준

은
 

3/
5 

또
는

 
2/

3 
이

상
인

 
초

과
반

(s
up

er
m

aj
or

ity
) 

규
정

에
 의

거
- 

위
 규

정
 적

용
 시

 “
해

임
건

의
는

 국
회

 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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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표
 1

] 
대

의
민

주
주

의
 발

전
을

 위
한

 개
혁

의
제

의
제

필
요

성
현

황
/문

제
점

세
부

 과
제

/한
계

- 
과

거
 정

당
 양

극
화

 문
제

가
 심

각
하

지
 않

은
 시

기
에

는
 

대
통

령
이

 
통

상
 

해
임

건
의

안
에

 
입

각
하

여
 

인
사

권
을

 
행

사
하

였
으

나
, 

해
임

 건
의

의
 실

효
성

 높
지

 않
음

의
원

 3
분

의
 1

 이
상

의
 발

의
에

 의
하

여
 국

회
 

재
적

의
원

 과
반

수
의

 찬
성

이
 있

어
야

 한
다

”
는

 헌
법

 제
63

조
제

2항
을

 위
배

하
지

 않
는

지
에

 법
적

 검
토

 필
요

시
민

사
회

를
 

통
한

 행
정

부
 

견
제

○
 입

법
부

와
 행

정
부

 간
 대

립
과

 
갈

등
을

 
완

화
하

는
 

시
민

사
회

의
 역

할
 필

요

○
 현

황
- 

(국
감

N
G

O
모

니
터

단
) 

19
99

년
부

터
 매

년
 국

감
에

 대
한

 
성

적
을

 
매

기
고

, 
문

제
점

을
 

제
기

; 
우

수
상

임
위

와
 

우
수

의
원

 시
상

 진
행

- 
(참

여
연

대
, 

경
실

련
 등

) 
자

체
 행

정
감

시
센

터
를

 통
해

 
각

 행
정

기
관

의
 업

무
에

 대
한

 논
평

과
 의

견
서

를
 제

출
하

여
 행

정
부

의
 권

력
 제

한
에

 기
여

※
 미

국
 사

례
 ∙ 

행
정

절
차

법
을

 
통

해
 시

민
단

체
가

 
행

정
입

법
 과

정
에

 
참

여
하

게
끔

 보
장

 ∙ 
행

정
입

법
이

 모
법

의
 범

위
를

 넘
지

 않
도

록
 하

는
 이

른
바

 ‘
화

재
경

보
감

시
(F

ire
 A

la
rm

 O
ve

rs
ig

ht
)’
라

 불
리

는
 간

접
적

 통
제

 강
화

○
 시

민
사

회
 참

여
 활

성
화

 방
안

- 
특

정
 정

책
영

역
에

서
의

 전
문

가
 위

원
회

 참
여

 
확

대
- 

일
정

 예
산

 이
상

의
 규

칙
 제

정
 시

, 
공

청
회

 
개

최
를

 의
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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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표
 2

] 
관

료
시

스
템

 개
혁

을
 위

한
 전

략
 방

향
 및

 의
제

의
제

필
요

성
/현

황
/문

제
점

전
략

 방
향

/개
혁

 의
제

(1
) 

관
료

의
 정

책
 역

량
 

강
화

 과
제

○
 관

료
의

 무
사

안
일

과
 복

지
부

동
- 

낮
은

 책
임

성
과

 업
무

의
 기

계
적

 해
석

- 
직

장
의

 안
전

성
과

 공
직

 동
기

를
 심

어
주

려
는

 직
업

 공
무

원
제

도
의

 취
지

가
 지

나
친

 신
분

보
장

으
로

 변
질

- 
성

과
에

 따
른

 책
임

을
 묻

기
 어

려
워

 저
성

과
자

와
 위

법
·

부
당

행
위

를
 저

지
른

 징
계

대
상

자
의

 퇴
출

이
 어

려
움

○
 공

채
 및

 고
시

제
도

의
 문

제
점

- 
폐

쇄
적

 내
부

승
진

 시
스

템
으

로
 관

료
조

직
 내

 카
르

텔
과

 
타

 경
로

로
 채

용
된

 공
무

원
에

 대
한

 차
별

- 
급

수
별

 획
일

적
 채

용
과

 암
기

식
 위

주
의

 시
험

문
제

 등
 

인
재

 선
발

에
 부

적
합

한
 경

직
적

 채
용

제
도

에
 대

한
 문

제
제

기
 지

속
됨

○
 교

육
훈

련
 한

계
- 

주
입

식
 교

육
훈

련
으

로
 역

량
 증

진
을

 기
대

하
기

 어
려

움

<전
략

방
향

>
- 

외
부

 전
문

인
력

 충
원

과
 내

부
 인

력
의

 역
량

 강
화

를
 위

한
 개

혁
방

안
- 

범
용

 역
량

보
다

는
 전

문
성

을
 강

조
하

는
 공

채
제

도
를

 위
해

 고
시

제
도

 
개

혁
- 

관
료

제
 내

 연
공

서
열

을
 혁

파
할

 수
 있

는
 승

진
/인

사
관

리
 시

스
템

 도
입

- 
지

속
적

인
 업

무
 훈

련
 및

 전
문

성
 강

화
 필

요
 

<충
원

제
도

 혁
신

>
 ○

 부
처

별
 자

율
채

용
제

- 
중

앙
통

제
식

 일
괄

 채
용

시
스

템
의

 경
직

성
을

 극
복

하
고

 부
처

별
 특

성
과

 
필

요
에

 적
합

한
 역

량
을

 갖
춘

 인
재

를
 선

발
하

기
 위

한
 방

안
- 

제
도

 도
입

 시
 인

사
 비

리
 문

제
를

 방
지

할
 통

제
장

치
를

 함
께

 마
련

하
여

야
 함

○
 전

문
임

기
제

 확
대

- 
현

행
 채

용
제

도
의

 경
직

성
을

 완
화

하
고

 관
료

의
 전

문
 역

량
을

 높
이

기
 

위
한

 제
도

- 
의

원
 면

직
 시

 업
무

 공
백

 방
지

를
 위

한
 대

책
을

 마
련

하
고

 임
기

제
 공

무
원

의
 근

무
 연

장
을

 탄
력

적
으

로
 운

영
하

는
 등

 보
완

 필
요

<승
진

제
도

 혁
신

: 
연

공
서

열
 제

도
 혁

파
>

○
 개

방
형

 직
위

제
도

- 
상

위
직

을
 관

료
제

 외
부

의
 전

문
 인

력
으

로
 충

원
- 

개
방

형
 직

위
제

가
 내

부
승

진
의

 방
편

으
로

 변
질

하
는

 것
을

 막
고

 외
부

 
전

문
가

의
 유

입
을

 위
한

 실
질

적
 통

로
로

 작
용

하
기

 위
해

서
는

, 
일

부
 

자
격

요
건

을
 민

간
으

로
 한

정
하

는
 등

 제
도

 보
완

 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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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표
 2

] 
관

료
시

스
템

 개
혁

을
 위

한
 전

략
 방

향
 및

 의
제

의
제

필
요

성
/현

황
/문

제
점

전
략

 방
향

/개
혁

 의
제

○
 연

공
서

열
 혁

파
- 

저
성

과
자

 퇴
출

을
 시

스
템

화
하

는
 등

 성
과

 중
심

의
 인

사
 및

 보
직

 관
리

<유
의

할
 점

>
- 

이
상

 관
료

제
도

 혁
신

 방
안

은
 공

직
사

회
의

 급
격

한
 변

화
로

 인
한

 예
기

치
 못

한
 부

작
용

을
 수

반
할

 가
능

성
을

 배
제

하
기

 어
려

움
- 

제
도

의
 완

결
성

을
 높

이
기

 위
한

 준
비

 기
간

을
 거

쳐
 실

험
적

이
고

 점
진

적
으

로
 도

입
- 

제
도

 간
 상

호
성

에
 대

한
 면

밀
한

 검
토

와
 부

작
용

을
 막

을
 보

완
조

치
를

 
함

께
 마

련

(2
) 

부
처

 이
기

주
의

 
극

복
을

 위
한

 과
제

 
○

 부
처

 이
기

주
의

로
 인

한
 업

무
 비

효
율

- 
관

할
권

 다
툼

으
로

 부
서

, 
부

처
 간

 효
율

적
인

 협
업

이
 

이
루

어
지

지
 않

음
- 

정
책

 방
향

의
 차

이
로

 특
정

 부
처

가
 다

른
 부

처
를

 평
가

하
거

나
 사

업
을

 주
도

하
는

 데
 대

한
 거

부
감

- 
유

사
 정

책
이

 중
복

되
는

 비
효

율
 초

래

○
 관

료
의

 기
득

권
 수

호
- 

관
료

 및
 관

료
 조

직
의

 이
익

을
 추

구
하

려
는

 경
향

이
 심

화
되

고
 있

으
며

 특
히

 예
산

 및
 정

책
 영

역
 조

정
에

 극
렬

히
 저

항
- 

공
익

 및
 국

민
 이

익
 추

구
보

다
 조

직
 보

호
가

 더
 중

요
한

 가
치

化
- 

부
처

 간
 업

무
 및

 갈
등

 조
정

이
 어

려
워

지
며

, 
업

무
 범

위
 

중
복

 시
 책

임
을

 타
 부

처
에

 미
루

는
 경

향
이

 강
해

짐

<관
할

권
 조

정
>

○
 행

정
부

 내
 컨

트
롤

타
워

의
 설

치
- 

일
상

적
 차

원
의

 칸
막

이
 행

정
 대

응
을

 위
한

 관
할

권
 조

정
 방

안
- 

헌
법

상
 권

한
과

 정
부

조
직

법
상

 기
관

 업
무

를
 고

려
할

 때
 담

당
 주

체
는

 
국

무
총

리
 산

하
 국

무
조

정
실

이
 적

절
○

 정
치

 권
력

과
 같

은
 행

정
부

 외
부

권
력

의
 개

입
과

 조
정

- 
부

처
 간

 업
무

와
 기

능
을

 둘
러

싼
 관

할
권

 다
툼

이
 발

생
할

 시
 필

요
- 

조
정

의
 주

체
로

는
 국

정
 전

반
을

 총
괄

하
는

 대
통

령
비

서
실

을
 고

려
  

∙ 대
통

령
 비

서
실

에
 근

무
 공

무
원

을
 별

도
 채

용
함

으
로

써
 부

처
 이

해
관

계
에

 휘
둘

리
지

 않
는

 객
관

성
과

 함
께

 정
책

의
 통

합
 및

 조
정

의
 전

문
성

 등
 정

책
역

량
 제

고
○

 시
스

템
에

 의
한

 부
처

 이
기

주
의

 해
소

 방
안

- 
미

국
 관

리
예

산
실

(O
M

B
)에

 상
응

하
는

 기
구

를
 대

통
령

실
 산

하
에

 설
치

하
는

 안
 검

토
  

∙ 미
 관

리
예

산
실

은
 대

통
령

 직
속

 참
모

기
관

으
로

 예
산

 관
련

 기
능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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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표
 2

] 
관

료
시

스
템

 개
혁

을
 위

한
 전

략
 방

향
 및

 의
제

의
제

필
요

성
/현

황
/문

제
점

전
략

 방
향

/개
혁

 의
제

○
 조

직
차

원
의

 문
제

가
 관

행
과

 형
식

주
의

에
 의

해
 지

속
- 

행
정

에
서

 만
들

어
진

 관
행

은
 오

랜
 시

간
에

 걸
쳐

 장
기

적
으

로
 고

착
화

된
 고

도
의

 정
치

적
인

 산
물

로
 좀

처
럼

 
변

화
시

키
기

 어
려

운
 경

로
의

존
성

, 
관

행
 의

존
을

 나
타

냄
- 

새
로

 도
입

한
 제

도
는

 또
다

시
 규

칙
과

 절
차

로
 전

환
하

여
 기

존
의

 절
차

에
 추

가
되

어
 행

정
의

 형
식

주
의

를
 심

화
시

킴

물
론

 법
제

와
 행

정
관

리
, 

부
처

 간
 업

무
조

정
 기

능
까

지
 수

행
 ⇒

 대
통

령
실

 권
한

 비
대

화
 문

제
와

 국
무

조
정

실
과

의
 기

능
 중

복
 문

제
 발

생
  

※
 행

정
부

 권
한

 강
화

를
 수

반
하

는
 개

혁
에

는
 권

력
 균

형
 차

원
에

서
 

국
회

의
 견

제
장

치
가

 함
께

 마
련

되
어

야
 함

 <
부

처
 간

 협
업

 시
스

템
 구

축
>

○
 부

처
 간

 연
결

성
 강

화
를

 위
한

 인
사

교
류

 방
안

- 
고

위
공

무
원

단
을

 부
처

 단
위

가
 아

닌
 부

문
별

로
 운

영
하

고
 개

방
직

 인
재

를
 포

진
○

 부
처

 간
 협

업
 기

회
 확

대
 -

 공
동

의
 목

표
를

 제
시

하
고

 업
무

를
 협

업
 예

산
을

 연
계

하
는

 것
이

 필
수

적
임

○
 클

라
우

드
 공

무
원

단
 설

치
- 

소
속

부
처

가
 없

는
 공

무
원

 조
직

으
로

, 
주

요
 정

책
이

슈
에

 파
견

되
어

 협
력

하
고

, 
해

결
 후

 복
귀

하
는

 방
식

- 
대

규
모

 인
력

 투
입

이
 필

요
한

 정
책

 이
슈

가
 발

생
할

 시
 협

업
 과

제
에

 
대

한
 신

속
하

고
 유

연
한

 대
응

이
 가

능
하

며
 부

처
 간

 협
력

을
 제

도
화

하
는

 효
과

 발
생

(3
) 

관
료

 정
치

화
 

해
소

를
 위

한
 과

제
○

 정
치

 논
리

로
 인

해
 정

책
의

 전
문

성
과

 효
과

성
이

 훼
손

되
고

 정
책

의
 중

립
성

이
 무

너
지

면
서

 관
료

의
 정

책
 집

행
에

 대
한

 신
뢰

 저
하

- 
정

권
 교

체
에

 따
른

 안
정

성
이

 약
화

되
면

서
 외

부
의

 영
향

력
이

 강
해

짐
- 

전
문

성
과

 민
주

적
 책

임
성

의
 조

화
와

 조
율

이
 필

요
해

짐

<전
략

방
향

> 
○

 정
치

적
 중

립
성

과
 관

료
제

에
 대

한
 정

치
적

 통
제

(및
 민

주
적

 책
임

성
) 

사
이

에
서

 균
형

 있
는

 대
안

 도
출

 <정
치

화
를

 인
정

하
는

 전
략

>
○

 1
급

 등
 고

위
직

의
 정

무
직

 전
환

/선
출

권
력

 임
기

와
 연

동
하

는
 지

명
직

 
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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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표
 2

] 
관

료
시

스
템

 개
혁

을
 위

한
 전

략
 방

향
 및

 의
제

의
제

필
요

성
/현

황
/문

제
점

전
략

 방
향

/개
혁

 의
제

<관
료

 정
치

화
의

 양
태

>
○

 관
료

 개
인

이
 객

관
적

인
 업

무
 수

행
이

나
 성

과
의

 확
산

, 
공

익
의

 추
구

에
 몰

입
하

기
보

다
는

 승
진

 및
 출

세
를

 위
해

 상
관

이
나

 부
처

의
 이

익
에

 영
합

하
는

 행
태

 -
 성

과
평

가
의

 기
준

을
 역

량
이

 아
닌

 충
성

도
, 

공
헌

도
 

등
 상

관
의

 개
인

적
 의

견
을

 더
욱

 중
요

하
게

 고
려

하
면

 
상

관
에

 대
한

 맹
목

적
인

 충
성

과
 복

종
 등

의
 행

태
가

 반
복

하
면

서
 관

료
의

 정
치

화
 문

제
가

 끊
임

없
이

 발
생

 ⇒
 

관
료

 역
량

 저
하

를
 야

기

○
 정

권
의

 변
화

에
 따

라
 지

지
하

는
 정

권
이

 아
닌

 경
우

 
업

무
 행

태
를

 교
묘

히
 달

리
하

거
나

 부
처

나
 상

관
의

 이
익

을
 대

변
하

는
 정

치
권

과
 영

합
하

여
 행

정
을

 정
치

의
 

도
구

처
럼

 활
용

하
는

 행
태

 -
 정

권
 변

화
에

 따
라

 업
무

를
 성

실
하

게
 추

진
하

지
 않

거
나

 심
지

어
는

 선
거

에
 개

입
하

려
 하

는
 극

단
적

인
 정

치
화

의
 행

태
를

 보
일

 수
 있

음

- 
이

미
 굳

어
진

 1
급

 공
무

원
 인

사
에

 대
한

 일
괄

사
표

 제
출

 관
행

은
 직

업
 

공
무

원
의

 정
년

 및
 정

치
적

 중
립

 보
장

과
 정

면
충

돌
- 

정
치

적
 중

립
이

 법
·제

도
의

 보
호

를
 받

지
 못

하
는

 상
황

하
에

서
는

 승
진

과
 직

위
 보

존
을

 위
해

 고
위

 공
무

원
이

 정
치

 권
력

과
 결

탁
하

는
 현

상
이

 오
히

려
 심

각
해

짐
- 

고
위

 공
무

원
과

 정
치

 권
력

의
 결

탁
을

 완
벽

히
 차

단
하

기
 어

렵
다

면
, 

음
성

적
 정

치
화

 과
정

을
 양

성
화

하
여

 선
출

 권
력

 간
의

 관
계

를
 공

개
- 

고
위

 공
무

원
의

 성
과

를
 정

권
의

 성
공

과
 연

계
함

으
로

써
 관

료
제

도
의

 
책

임
성

과
 적

극
성

을
 제

고

<정
치

적
 중

립
성

을
 보

장
하

는
 전

략
>

○
 고

위
공

무
원

단
을

 부
처

 단
위

에
서

 직
무

 단
위

로
 운

영
 -

 고
위

공
무

원
단

 제
도

는
 전

문
성

 높
은

 고
위

직
 인

력
을

 양
성

하
기

 위
해

서
 직

위
와

 부
처

의
 제

약
에

서
 벗

어
나

 정
무

직
 공

무
원

이
 자

유
롭

고
 

유
연

하
게

 관
리

할
 수

 있
는

 제
도

이
나

 현
재

는
 부

처
별

 운
영

으
로

 인
해

 본
래

 목
적

 달
성

에
 한

계
 -

 고
위

공
무

원
단

을
 부

처
에

서
 직

무
군

별
로

 확
대

 운
영

함
으

로
써

 정
치

와
 

행
정

의
 융

합
이

 이
뤄

지
도

록
 하

고
, 

그
 이

하
 직

급
에

서
는

 정
치

적
 중

립
과

 객
관

적
 전

문
성

 유
지

○
 독

립
된

 감
시

 주
체

(예
컨

대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의
 역

할
 강

화
 -

 정
치

 권
력

에
 의

한
 관

료
의

 선
거

 동
원

 방
지

○
 집

행
권

과
 인

사
권

 분
리

- 
정

치
 권

력
이

 관
료

를
 선

거
에

 동
원

하
는

 것
을

 방
지

하
며

 지
방

정
부

에
서

 특
히

 중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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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표
 3

] 
지

속
가

능
한

 재
정

운
용

을
 위

한
 전

략
 방

향
 및

 개
혁

의
제

의
제

필
요

성
/현

황
/문

제
점

전
략

 방
향

/개
혁

 의
제

(1
) 

정
부

지
출

 확
장

에
 

대
응

한
 재

정
관

리
 및

 
재

원
조

달
 방

식
의

 선
택

○
 재

정
정

책
의

 환
경

변
화

- 
세

출
 측

면
 ∙ 

고
령

화
 비

율
 1

%
p 

증
가

는
 G

D
P

 대
비

 복
지

지
출

 비
율

의
 1

%
p 

상
승

에
 준

하
는

 지
출

 수
요

증
대

를
 유

발
 ∙ 

재
분

배
정

책
 필

요
성

 증
대

: 
경

제
적

 불
평

등
 심

화
, 

중
간

숙
련

 노
동

자
 일

자
리

 감
소

에
 대

응
하

여
 재

분
배

정
책

의
 역

할
 증

대
- 

세
입

 측
면

: 
인

구
구

조
변

화
(생

산
가

능
인

구
 감

소
)와

 더
불

어
 성

장
 잠

재
력

의
 둔

화
는

 건
전

한
 재

정
 운

용
에

 필
요

한
 세

입
기

반
을

 저
하

 ∙ 
ex

 
20

30
~6

0년
의

 
잠

재
성

장
률

은
 

1%
대

(기
재

부
 

20
15

; 
복

지
부

 2
01

8)

○
 재

정
정

책
 트

릴
레

마
 문

제
 대

두
에

 따
른

 재
정

정
책

 기
조

 선
택

 필
요

성
- 

복
지

 수
준

-조
세

부
담

률
-국

가
채

무
 세

 가
지

 지
표

 모
두

를
 

충
족

할
 수

는
 없

으
며

 복
지

 수
준

 향
상

을
 국

정
 방

향
으

로
 

택
하

는
 경

우
 조

세
부

담
률

 인
상

(스
웨

덴
형

) 
또

는
 국

가
채

무
 악

화
(일

본
형

) 
중

 하
나

의
 정

책
 선

택
이

 필
요

해
짐

복
지

 수
준

 
(2

01
6년

)
조

세
부

담
률

 
(2

01
6년

)
국

가
채

무
 

(2
01

6년
)

한
국

(저
) 

10
.4

%
(저

) 
19

.4
%

 
(2

6.
2%

)
(저

) 
43

.7
%

스
웨

덴
(고

) 
27

.8
%

(고
) 

34
.1

%
 

(4
4.

1%
)

(저
) 

56
.9

%
 

일
본

(고
) 

23
.7

%
(저

) 
18

.6
%

 
(3

0.
7%

)
(고

) 
23

4.
4%

○
 재

정
정

책
 기

조
 선

택
- 

중
기

적
으

로
는

 국
채

를
 활

용
하

여
 생

산
성

 제
고

를
 위

한
 재

정
투

자
 확

대
 ∙ 

통
상

 사
회

간
접

자
본

 인
프

라
 투

자
에

는
 국

채
발

행
 재

원
조

달
 방

식
이

, 
복

지
지

출
 확

대
를

 위
해

서
는

 조
세

를
 통

한
 재

원
조

달
 방

식
이

 적
절

- 
국

채
 수

준
이

 일
정

 수
준

으
로

 증
가

하
면

 조
세

부
담

률
을

 점
진

적
으

로
 

인
상

하
고

 지
출

 억
제

 노
력

을
 강

화
하

여
 재

정
 건

전
화

 추
진

 ※
 단

, 
국

채
를

 활
용

한
 재

정
 규

모
 확

대
기

에
도

 재
정

 지
출

 구
조

의
 효

율
화

 노
력

을
 지

속
적

으
로

 병
행

하
는

 것
이

 중
요

시
기

재
정

 확
대

 시
기

재
정

 건
전

화
 시

기

정
책

 수
단

①
 세

수
 증

대
②

 부
채

 증
가

③
 세

수
 증

대
④

 세
출

 축
소

재
정

정
책

의
 

효
과

장
점

부
채

 억
제

- 
총

수
요

 증
대

- 
동

태
적

 효
율

성
 제

고
(국

채
 이

자
율

이
 

낮
은

 경
우

)

부
채

 억
제

부
채

 억
제

단
점

경
제

 활
력

 
위

축
,

정
치

적
 저

항
재

정
 건

전
성

 악
화

경
제

 활
력

 
위

축
정

치
적

 저
항

성
장

 잠
재

력
 및

 
삶

의
 질

 제
고

 한
계

,
부

처
의

 저
항

재
정

정
책

 
기

조
의

선
택

 기
준

- 
국

채
 활

용
이

 바
람

직
한

(“
r 

< 
g”

) 
시

기
  

⤇ 
재

정
부

담
이

 적
은

 국
채

를
 활

용
하

여
 확

보
한

 재
원

으
로

 경
제

 생
산

성
 제

고
에

 기
여

하
는

 재
정

투
자

(포
용

성
, 

교
육

, 
R

&
D

, 
일

자
리

, 
환

경
) 

확
대

* 
재

정
 확

대
가

 ‘
쉬

운
 지

출
’로

 인
한

 방
만

한
 재

정
이

 아
닌

 효
율

적
 재

정
투

자
 확

대
로

 연
결

되
도

록
 국

채
 활

용
을

 신
중

하
게

 진
행

하
는

 것
이

 중
요

- 
국

가
부

채
가

 부
담

이
 되

는
 시

기
: 

국
가

신
용

 위
험

(s
ov

er
ei

gn
 r

is
k)

으
로

 
연

결
되

지
 않

도
록

 그
 수

준
을

 관
리

해
야

 하
는

 시
점

에
 도

달
  

⤇ 
일

정
 수

준
으

로
 국

가
부

채
 수

준
이

 증
가

하
면

 조
세

부
담

률
의

 인
상

과
 

재
정

지
출

의
 효

율
화

를
 통

하
여

 재
정

 건
전

화
 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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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표
 3

] 
지

속
가

능
한

 재
정

운
용

을
 위

한
 전

략
 방

향
 및

 개
혁

의
제

의
제

필
요

성
/현

황
/문

제
점

전
략

 방
향

/개
혁

 의
제

(2
) 

재
정

정
책

 수
단

에
 

따
른

 정
책

 거
버

넌
스

 
역

할
 배

분

<정
치

체
제

와
 재

정
 거

버
넌

스
의

 성
과

에
 대

한
 기

존
 연

구
>

○
 L

in
z(

19
90

):
 ‘

대
통

령
제

의
 위

협
’

- 
대

통
령

제
는

 민
주

적
 안

정
성

 차
원

에
서

 내
각

제
보

다
 불

리
 ∙ 

첫
째

, 
대

통
령

과
 의

회
 간

의
 경

쟁
을

 전
제

로
 하

는
 정

치
체

제
이

므
로

 정
치

적
 불

안
정

 요
인

이
 상

존
 ∙ 

둘
째

, 
1인

 
통

치
를

 
전

제
하

므
로

 
통

치
의

 
경

직
성

(r
ig

id
ity

) 
위

험

○
 P

er
ss

on
 a

nd
 T

ab
el

lin
i(2

00
0,

 2
00

3)
- 

대
통

령
제

 국
가

의
 경

우
 내

각
제

 국
가

보
다

 (
i) 

정
부

 지
출

 규
모

(조
세

수
입

)가
 더

 적
고

, 
(ii

) 
복

지
지

출
 규

모
가

 
더

 적
고

, 
(ii

i) 
생

산
성

이
 더

 낮
고

, 
(iv

) 
선

거
의

 정
치

적
 

주
기

(e
le

ct
or

al
 c

yc
le

) 
효

과
가

 더
 두

드
러

지
는

 특
징

○
 C

he
ib

ub
(2

00
6)

, 
R

oc
ke

y(
20

12
),

 B
lu

m
e 

외
(2

00
9)

 연
구

 종
합

- 
대

통
령

제
는

 높
은

 책
임

성
으

로
 내

각
제

보
다

 재
정

 균
형

 
가

능
성

 높
음

 ∙ 
단

, 
이

 결
과

는
 대

통
령

의
 의

회
 장

악
력

이
 클

 경
우

로
 

한
정

하
며

, 
의

회
의

 재
정

 권
한

이
 큰

 경
우

 대
통

령
제

와
 

재
정

 책
임

성
 간

 연
계

성
 낮

음
- 

19
90

년
대

에
 

민
주

화
된

 
국

가
들

을
 

데
이

터
에

 
포

함
할

 
경

우
 대

통
령

제
와

 정
부

 규
모

 간
 유

의
미

한
 관

계
가

 사
라

지
는

 결
과

 ○
 P

er
ss

on
 외

(2
00

7)

○
 재

정
정

책
 수

단
에

 대
응

하
는

 재
정

정
책

 거
버

넌
스

의
 역

할
- 

세
입

-세
출

로
 구

성
된

 예
산

의
 편

성
권

이
 행

정
부

에
 있

으
므

로
 부

채
의

 
활

용
은

 행
정

부
가

, 
국

민
의

 동
의

와
 정

치
권

의
 합

의
가

 중
요

한
 증

세
는

 
국

회
가

 주
도

하
게

 됨
- 

세
출

의
 축

소
는

 세
출

예
산

 편
성

권
을

 갖
는

 재
정

당
국

이
 주

도
하

지
만

 
예

산
승

인
권

이
 국

회
에

 있
으

므
로

, 
재

정
당

국
과

 국
회

의
 협

치
가

 중
요

①
 세

수
 증

대
②

 부
채

 증
가

③
 세

출
 축

소

국
회

 주
도

- 
조

세
법

률
주

의
- 

따
라

서
, 

증
세

는
 

국
민

의
 

합
의

에
 

대
한

 
국

회
의

 
정

치
적

 
수

용
 

과
정

이
 중

요

단
기

적
으

로
는

 
재

정
당

국
, 

중
장

기
적

으
로

는
 국

회
의

 역
할

- 
1차

적
으

로
 행

정
부

 예
산

편
성

권
으

로
 결

정
- 

궁
극

적
으

로
는

 
미

래
세

대
 

증
세

 
부

담
에

 
대

한
 

국
회

(국
민

적
 

합
의

)의
 결

정
 사

항
임

 ∙ 
국

회
의

 부
채

 증
가

 통
제

력
 강

화
 ∙ 

국
채

활
용

과
 함

께
 재

정
 지

출
 

구
조

조
정

 및
 지

출
혁

신
 병

행
에

 
대

한
 

국
회

의
 

통
제

 
장

치
 

강
화

재
정

혁
신

 
주

도
권

은
 

재
정

당
국

에
 

있
으

나
 이

를
 위

한
 국

민
적

 합
의

 
형

성
 및

 법
적

 통
제

력
은

 국
회

가
 

제
공

해
야

 할
 문

제
- 

강
력

한
 

재
정

 
지

출
 

구
조

조
정

 
및

 
지

출
혁

신
을

 
위

한
 

국
회

의
 

예
산

 관
리

기
능

 강
화

- 
국

회
의

 세
출

 축
소

 동
의

 또
는

 
재

정
당

국
에

 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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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표
 3

] 
지

속
가

능
한

 재
정

운
용

을
 위

한
 전

략
 방

향
 및

 개
혁

의
제

의
제

필
요

성
/현

황
/문

제
점

전
략

 방
향

/개
혁

 의
제

- 
다

당
제

로
 인

한
 연

립
정

부
를

 형
성

하
는

 국
가

일
수

록
 재

정
 규

모
(조

세
수

입
)의

 규
모

가
 더

 커
지

는
 경

향
- 

정
치

체
제

 자
체

(대
통

령
제

 또
는

 내
각

제
)보

다
는

 양
당

제
 

또
는

 다
당

제
(연

립
정

부
)와

 같
은

 정
당

 구
조

가
 국

가
 재

정
구

조
에

 더
 큰

 영
향

<탈
권

위
주

의
 시

대
 한

국
형

 재
정

 거
버

넌
스

 재
구

축
 필

요
성

>
- 

미
시

적
 재

정
 지

출
, 

거
시

적
 재

정
 안

정
성

을
 위

한
 재

정
개

혁
에

 성
공

한
 사

례
(스

웨
덴

, 
덴

마
크

, 
독

일
)에

 따
르

면
, 

재
정

확
장

기
의

 재
정

 지
출

 증
대

를
 건

전
화

할
 유

연
한

 재
정

제
도

 구
축

이
 중

요
- 

예
산

 배
분

과
 재

정
 운

용
에

 대
한

 국
회

의
 실

질
적

 권
한

이
 낮

은
 경

우
, 

1)
 복

지
예

산
 편

성
에

 대
응

한
 지

출
 구

조
조

정
, 

2)
 조

세
부

담
률

을
 상

승
하

여
 재

정
 건

전
성

 강
화

, 
3)

 미
래

세
대

 증
세

 부
담

 억
제

 유
인

(부
채

 관
리

) 
등

에
 한

계
⇒

 재
정

 거
버

넌
스

에
서

 국
회

의
 실

질
적

·적
극

적
 역

할
 필

요

(3
) 

새
로

운
 국

가
발

전
 

모
형

에
 대

응
한

 재
정

 
법

제
 및

 거
버

넌
스

 
시

스
템

 구
축

○
 v

on
 H

ag
en

(1
99

2)
- 

재
정

 제
도

 가
설

 강
하

게
 입

증
, 

중
장

기
 지

표
관

리
 가

설
은

 미
약

한
 지

지
 ※

 재
정

 제
도

 가
설

: 
특

정
 세

출
 분

야
의

 이
익

을
 대

변
하

는
 지

출
부

처
 장

관
)에

 비
하

여
 재

무
당

국
 권

한
이

 강
할

수
록

 건
전

재
정

에
 유

리
 ※

 지
표

관
리

 가
설

: 
긴

 시
계

의
 재

정
지

표
 관

리
가

 건
전

재
정

에
 유

리

<전
략

 수
립

 대
전

제
> 

○
 입

법
부

와
 행

정
부

의
 책

임
 분

담
 시

스
템

 필
요

성
 대

두
- 

행
정

부
 재

정
당

국
이

 주
도

하
던

 한
국

 재
정

 거
버

넌
스

의
 전

통
에

서
 탈

피
- 

국
정

 과
제

(삶
의

 질
 향

상
)와

 재
정

관
리

 목
표

(효
율

성
, 

건
전

성
)를

 동
시

에
 달

성
하

기
 위

해
, 

행
정

부
 재

정
당

국
과

 입
법

부
가

 공
동

으
로

 책
임

지
는

 재
정

정
책

 리
더

십
 필

요

○
 “

정
치

권
의

 자
율

적
 통

제
(s

el
f-

co
ns

tr
ai

nt
)”

의
 중

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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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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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현

황
/문

제
점

전
략

 방
향

/개
혁

 의
제

○
 한

국
의

 경
험

 (
성

공
 사

례
: 

19
80

년
대

 초
반

 재
정

안
정

화
 조

치
)

- 
지

출
부

처
의

 강
력

한
 반

대
를

 돌
파

한
 경

제
기

획
원

(E
P

B
)

의
 주

도
하

에
 G

N
P

의
 7

%
p에

 달
하

는
 세

출
 삭

감
 단

행
- 

이
는

 입
법

부
(정

치
권

)가
 재

정
당

국
에

 재
정

정
책

을
 위

임
하

고
 이

에
 대

한
 강

력
한

 권
한

을
 부

여
하

였
기

 때
문

에
 

가
능

 
- 

vo
n 

H
ag

en
이

 북
유

럽
에

 권
고

한
 "

재
정

당
국

의
 강

력
한

 리
더

십
” 

작
동

○
 한

국
의

 경
험

 (
실

패
 사

례
: 

20
00

년
대

 중
반

 총
액

배
분

자
율

편
성

)
- 

‘9
0년

대
 초

반
 경

제
위

기
(G

D
P

 7
0%

의
 총

세
출

) 
이

후
 

스
웨

덴
의

 재
정

 수
축

기
 지

출
 개

혁
을

 그
대

로
 벤

치
마

킹
한

 제
도

- 
한

국
은

 동
 제

도
를

 스
웨

덴
과

 반
대

로
 지

출
 확

장
기

에
 

도
입

- 
지

출
 부

처
는

 톱
다

운
을

 총
액

 보
장

을
 위

한
 재

정
 기

득
권

 강
화

제
도

로
 인

식
함

에
 따

라
 재

정
 지

출
 효

율
화

 수
단

으
로

 성
과

를
 거

두
지

 못
함

○
 재

정
 거

버
넌

스
의

 새
로

운
 환

경
과

 도
전

- 
행

정
부

 재
정

당
국

의
 약

화
 ∙ 

정
부

 역
할

의
 
비

대
화

, 
관

료
의

 
기

득
권

화
, 

지
출

구
조

 
및

 사
업

의
 복

잡
성

 등
으

로
 재

정
당

국
의

 하
향

식
 재

정

- 
vo

n 
H

ag
en

(1
99

2)
 등

 연
구

가
 새

로
운

 재
정

 거
버

넌
스

 구
축

에
 갖

는
 시

사
점

- 
행

정
부

에
 대

한
 위

임
을

 통
하

든
 아

니
면

 정
치

권
 내

에
서

의
 합

의
 과

정
을

 통
하

든
 간

에
 보

다
 큰

 틀
에

서
의

 재
정

운
용

에
 대

한
 “

정
치

권
의

 자
율

적
 통

제
” 

기
제

의
 원

활
한

 작
동

이
 한

 나
라

의
 재

정
성

과
에

 큰
 영

향
을

 미
치

게
 됨

<법
 제

도
 개

혁
 과

제
>

○
 재

정
당

국
의

 관
리

역
량

 제
고

- 
재

정
 확

장
기

에
는

 지
출

부
처

가
 국

채
를

 통
한

 재
원

조
달

을
 환

영
할

 뿐
만

 아
니

라
, 

(미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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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금
 부

담
 증

가
에

 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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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하
지

 못
하

거
나

 책
임

지
지

 않
는

 상
황

 발
생

- 
지

출
효

율
화

 달
성

을
 위

한
 관

리
 메

커
니

즘
 강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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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중
기

 재
정

 계
획

, 
(ii

) 
성

과
 관

리
, 

(ii
i) 

재
정

정
보

 시
스

템
 구

축
 

등

○
 재

정
운

용
 유

연
성

 제
고

 및
 기

득
권

화
 방

지
를

 위
한

 법
제

도
 개

혁
과

제
- 

(국
회

법
 미

개
정

 시
) 

‘재
정

 경
직

화
 방

지
'를

 예
산

심
의

 기
준

으
로

 도
입

- 
(국

회
법

 개
정

 시
) 

국
회

법
 제

79
조

의
2(

의
안

에
 대

한
 비

용
추

계
 자

료
 

등
의

 제
출

)
 ∙ 

‘의
안

 비
용

추
계

' 
대

상
을

 법
정

지
출

 관
련

 전
체

 법
령

으
로

 확
대

하
고

 
내

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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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문

제
점

전
략

 방
향

/개
혁

 의
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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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계
 ∙ 

권
위

주
의

 
정

부
의

 
종

식
으

로
 

형
식

적
으

로
는

 
민

주
적

 
통

제
 장

치
(예

산
정

책
처

 설
립

, 
예

산
심

의
권

)가
 도

입
되

었
으

나
 행

정
부

 재
정

당
국

과
 입

법
부

 간
 정

책
 협

조
는

 
미

성
숙

- 
재

정
당

국
의

 관
리

에
서

 벗
어

난
 법

정
지

출
의

 급
속

한
 증

가
 ∙ 

국
민

이
 부

담
하

는
 총

 재
원

(국
세

, 
지

방
세

, 
사

회
보

장
기

여
금

) 
47

9조
원

 중
 중

앙
정

부
의

 재
량

적
 관

리
대

상
 

재
원

은
 1

0%
에

 불
과

(2
01

6년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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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
회

보
장

기
여

금
과

 지
방

세
는

 중
앙

정
부

 재
정

당
국

의
 관

리
 대

상
이

 
아

님
, 

(ii
)1

00
조

원
이

 
넘

는
 

재
원

(지
방

교
부

세
, 

지
방

교
육

재
정

교
부

금
, 

국
고

보
조

금
)이

 
이

전
 

재
원

의
 

형
태

로
 지

자
체

에
 이

전
, 

(ii
i) 

국
방

비
와

 인
건

비
는

 경
직

성
 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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